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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기존의 강도 및 절도를 비롯한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 공범이 있는 사건을 구별하지 않았고 범죄자의 특성을 논할 때에도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구별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여, 범죄사건 및 범죄자의 특성에서 공범여부에 따른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공범의 형

태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및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집단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식하여, 공범집단의 특성 및 공범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단독범죄자와 구별되는 공범 범죄자의 특성이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생치안의 주요지표 범

죄라는 점과 공범에 의한 사건의 비중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강도와 절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기존의 범죄현상 논의에서 단독범과 공범이 있는 범죄자 및 이들의 범행을 구

별하여 살펴보지 않아 공범에 의한 범죄사건 및 공범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를 위해 공범이 있는 사건과 이에 가담한 공범자들의 특성을 살펴보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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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1)공범의 형법적 논의 및 기존 실증연구 결과검

토 (2)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특성 비교 (3)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특성 비교 (4)공범집단 및 공범의 구조적 특성분석의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는데, (1)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2)공식 범죄통계자료 분석, (3)수사재판기록조사, (4)수용자 면접조사 

등이다. 

3. 조사결과 요약 

가.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의 특성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비교항목은 크게 범행의 특성, 피해(자)관련 특성, 범행 

결과로 나누었다. 

먼저, 범행특성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강·

절도 사건은 발생장소와 범죄자의 범행장소 사전답사유무 및 범행의 계획성 등

에서 차이가 있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 모두 노상이나 골

목길 등 옥외가 가장 빈번한 발생장소라는 점에서는 같았으나, 공범이 있는 사건

은 옥외와 개인주거지에서 발생한 비중이 단독범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공

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한 비율과 계획적 범행의 비중

이 더 높았고, 범행도구의 사용비중도 더 높았으며 범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경우도 더 많았다. 즉, 공범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 보다 치밀한 범행준비와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범이 있는 사건의 발생시간

대가 단독범에 의한 사건보다 더 늦은 심야시간대에 발생비중이 더 높았다.  

피해자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숫자나 성별에 차이가 있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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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피해자의 연령대에 차이가 있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는 30대

가 가장 많았고, 10대 피해자 비중이 더 높았으나, 단독범 사건의 피해자는 40대

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고소여부와 사건당시 음주여부에는 차이가 없었고,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는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 더 많았다. 

범행의 결과를 살펴보면, 범행이득의 총액은 공범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 및 도주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

범여부에 따른 소비용도의 차이는 없었다.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처분방법은 

차이를 보였는데,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물건을 직접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

고,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는 사용 혹은 처분 전에 체포되어 물건을 사용 혹은 

처분하지 못한 경우기 더 많았다. 

나. 공범이 있는 강·절도 범죄자의 특성

단독범죄자와의 구별되는 공범이 있는 강·절도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행관련 특

성, 범행 이후 형사절차상의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단독범죄자의 공

범범행 경험과 공범범행자의 단독범행 경험을 통제하기 위해, 전과가 없는 본건

의 범죄가 초범인 범죄자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는 큰 차이

가 없었다. 성별 분포를 비롯하여 범행당시 직업유무, 동거가족 여부, 주거형태, 

그리고 범행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와의 일치 여부 등에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연령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서 10대 

비중이 높았고 전체적인 연령대가 다소 낮았고, 연령의 영향으로 교육정도가 낮

고 미혼비율이 높았으나, 10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으로 무직자 비율이 높았고, 미혼자가 많았으며, 전체의 

40% 이상이 범행 당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생활이 안정적

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공범 범죄자의 경우에는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 많은 반면 단독범죄자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행이 많았다. 공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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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범죄자는 범행당시에 흉기 등 위험물건을 휴대한 경우가 더 많았고, 본건 

이외에 별도의 단독범행이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절도

의 경우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단독범행이 있는 경우가 단독 절도범에 비해 훨

씬 높았다. 강도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 범죄자의 음주비율이 단독범에 비해 높

았다. 

범행이후의 형사절차상의 특성에서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현행범 검거비율

이 낮았고 일반인에 의해 검거되는 비율도 낮았으나 구속비율과 변호사 선임비

율이 단독범죄자보다 높았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비율이 더 

높았고 대다수가 범행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였으나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단독범죄자보다 더 높았다. 단독범죄자에 비해 공범자의 경우에 검찰처

리 결과가 구공판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검찰의 선고형량 또한 더 높았고, 최종

판결 법원이 2심 또는 3심인 경우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다. 강·절도 공범집단과 구성원의 구조적 특성 

공범자들의 관계 및 이들의 범행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공범자들

이 구성하는 범행집단과 공범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공범자들의 범행집단은 

공범이 있는 범죄자들이 구성하는 146개 범죄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공범

자들의 구조적 관계특성은 단독범죄자를 제외하고 공범이 있는 범죄자 405명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공범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46개 공범집단 가운데 73개가 강도 

범행집단, 70개가 절도범행 집단으로 나타났고, 3개는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

른 범행집단으로 나타났다. 공범집단은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까지로 평균 2.77

명이었는데, 강도의 공범집단의 크기(평균 2.99명)가 절도의 공범집단의 크기(평

균 2.56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공범들의 관계는 

고향이나 학교친구 및 선후배,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 가장 많았으나, 강도 범행

집단의 경우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 구성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절도

집단의 경우에는 고향이나 학교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 주도적 

공범들은 평균 6년 8개월 전부터 알던 사이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자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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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이가 많았고, 범행모의 이후부터 실행까지는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다. 전

체의 73% 이상이 범행모의부터 최초범행까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자들을 다시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공동범행

으로 나누었고, 공범의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범행이후 형사절차

상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 공범유형에 상관없이 전체의 90% 이상이 남성

이었으나 보조적 공범의 여성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었다. 주도적 공범은 20대,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은 10대의 비율이 높았다. 동거가족의 수와 범행당

시 주거형태는 차이가 없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의 거주비율에도 차이가 없

었으나, 전체의 49%에 달하는 공범자들이 범행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유형별로 범행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공범유형

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 가장 많았으나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의 

경우에는 용돈마련을 위한 범행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주도적 공범은 빚을 갚기 

위한 범행이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범죄자의 도박여부나 

범행당시 음주여부는 공범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도적 공범의 범

행당시 위험물건 휴대비율이 다른 공범 유형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공범과의 

범행 이외의 별도의 단독범행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강도의 경우 보조적 

공범이 단독범행을 한 비율이 높은 반면 절도의 경우에는 주도적 공범이 별도의 

단독범행을 한 비율이 높다는 차이가 있었다. 공범 유형별로 범죄경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주도적 공범의 전과자 비율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훨씬 

높았고, 이는 특히 강도와 절도를 모두 저지른 공범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었

다. 공범들의 강도 및 절도 동종전과도 확인해 보았는데, 주도적 공범이 동종전

과가 있는 비율이 다른 두 공범유형에 비해 높은 차이가 있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여부 및 범행이득의 개인 할당액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절도의 공동범행 공범은 공동소비 비율이 높았고 주도적 공범과 보조적 공범은 

범행이익을 나누어 가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도적 공범의 범행이득 할당액이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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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유형별로 범행이후 형사절차상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났는데, 보조적 공범

은 사건관련 공범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체포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공동범

행 공범은 자신과 상대 공범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비중이 높았고, 주도적 공

범과 보조적 공범은 상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상대 공

범검거를 위한 협조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주도적 공범은 구속비율이 높았으

나, 변호사 선임 비율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보상 여부에서는 보조적 

공범이나 공동범행 공범과 차이가 없었다. 주도적 공범은 검찰 구형량이 더 높

았고, 2심이나 3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라. 공범자들의 공모유형과 공범간의 갈등

강절도 공범자들의 공모이유와 공모유형, 그리고 공범간의 갈등을 보다 자세

히 알아보기 위해 공범이 있는 강·절도 수용자 15명의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분

석하였다. 공범 범행의 이유는 생활비 마련, 큰돈을 벌기 위해, 상대공범을 도와

주기 위해, 출소 후 사회부적응 등으로 나타났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하

였다는 경우와 공범의 범행을 도와주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응답이 많았

다. 공범범행의 이유에 대해서는 유사 혹은 동일수법의 단독범행 경험이 있는 

공범자와 단독범행의 경험이 없는 공범자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다. 먼저, 단독

범행과 공범범행을 모두 경험한 수용자의 경우에는, 공범범행의 장점이 많다는 

의견과 공범이 있는 경우 단독범행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공범범

행의 이유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범행의 경험이 없이 공범범행만

을 경험한 수용자들이 밝힌 공범범행의 이유는 범행의 특성상 공범이 반드시 필

요해서, 단독범행보다 더 안전해서 등이 있었고 특히, 검거될 경우 공범에게 책

임을 전가하기 위해 공범을 모집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용자들이 공범에 가담하게 된 과정을 토대로 공모유형을 McCarthy, Hagan, 

Cohen(1998)의 분류를 차용하여 살펴보았는데 McCarthy, Hagan, Cohen(1998)은 

공모유형을 개인주의적 유형, 채용적 유형, 고용적 유형, 협력적 유형의 네 가지

로 나누었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공모유형은 채용적 유형, 고용적 유형, 협력

적 유형이 있었고, 범행모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범행모의 부정형이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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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행 이전에 역할을 분담한 경우도 있었으

나 대부분 범행현장 상황이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공범의 특성에 따라 자연

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간의 의견차이 및 갈등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갈등 

유형은 크게 범행 과정 중의 갈등, 범행수익 배분갈등, 검거관련 갈등, 검거이후 

범행책임관련 갈등 등이 있었고, 공범과의 갈등이 폭력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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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단독이 아닌 2인 이상의 범죄자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혹은 집단

범죄에 대한 인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멀리는 1917년의 Breckinridge

와 Abbot의 연구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후 수행된 많은 연구에서도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의 존재를 다룬 바 있다(Hindelang, 1971; Reiss & Farrington, 

1991; Warr, 2002). 또한, 청소년 범죄에서 공범의 존재 및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이에 대한 실증연

구는 그 논의의 역사에 비교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2012년 경찰청과 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2년 

검거된 전체 1,370,121건의 범죄 가운데 88.3%인 1,210,366건이 단독범죄자 검거

였고, 약 9%가 2인 이상의 공범 범죄자 검거이었으며 3.1%가 기타/미상이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과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건은 전체 검거건수

의 90% 이상이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인 반면, 절도와 강도는 각각 75%, 68%

가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으로 2인 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비중이 높았

고, 풍속범죄와 마약범죄는 전체 검거사건에서 66.18%, 69.66%가 단독범에 의한 

사건으로 2인 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검거건수 비중이 각각 25.16%, 

17.91%에 달하였다 (미상과 기타 제외). 전체 검거건수의 다수범죄가 단독범에 

의한 범죄인 것은 사실이나 범죄별로 살펴본 결과 범죄유형에 따라 적게는 1%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절도를 중심으로 

28

미만(병역범죄, 교통범죄)에서 많게는 25%이상(풍속범죄)의 범죄가 2인 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인 이상의 범죄자가 행한 사건, 즉 공범 사건에 대한 인식이 오래 전

부터 있어왔고 우리의 공식 범죄통계에서도 공범이 있는 범죄가 가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범죄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범이 있는 사건 및 이

에 가담한 공범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범죄학

적 공범연구의 부족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된 사실이다(McGloin 

& Piquero, 2010; Reiss, 1988; van Mastrigt & Farrington, 2009). 공범에 대한 범

죄학적 연구의 부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

는데, 범죄전반에 걸쳐 일반론적인 공범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유

형별로 상이한 공범의 특성이나 범행의 공모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범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첫째, 

정확한 범죄현상의 이해를 위해 2인 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공범사건에 대한 실

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범죄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에서는 단

독범에 의한 범죄사건과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을 구별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즉, 

공범이 있는 범죄가 단독범에 의한 범죄와 구별되는 상이한 범죄특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해해 왔고,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사건의 특성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 사건

의 특성차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하는 공범자들이 단독

범죄자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공범여부

에 따른 사건과 범죄자 관련하여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다른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공범의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및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집단에 대한 연구는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범죄발생 과정 및 범죄자의 

생성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공범자들의 관계 및 이들이 구성하

고 있는 공범집단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통해 공범이 되는 과정 및 공범자간의 

관계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단독범죄자와 구별되는 공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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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자의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범죄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

능하다. 

마지막으로, 공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범죄억제(deterrence) 논의에서도 매

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범을 구성하는 과정 및 공범자의 특성에 따라 범죄

자의 검거와 수감이 가지는 범죄억제력 또한 다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범죄

자 1인을 수감하여 기대되는 범죄억제효과의 경우, 해당 범죄자의 전과기록에서

의 공범이 있는 범행의 빈도가 영향을 미친다. 공범 중 1인을 검거하여 수감할 

경우에 기대되는 범죄억제력은 범행기록에서의 공범전과 여부에 가중치를 두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범죄자의 공범관계 및 공

모관계에서의 역할에 따라 범죄억제효과를 기대할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 

범죄확산효과를 기대할 것인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감된 범죄자가 적극적

인 공범모집책인 경우에, 수감으로 인한 범죄억제효과는 일반적인 범죄자 1인의 

수감으로 인한 효과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해당 범죄자가 고용적 공범이며 공

범모집책에 의해 채용되는 형태였다면, 해당 범죄자의 수감으로 인한 범죄억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고, 해당 범죄자와 공범관계에 있던 적극적 공범모

집책이 다른 공범을 구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의 예로는 오히려 새로운 공범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공범에 대한 범죄학 및 형사정책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공범의 형태

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이나 단독범에 의한 범죄와 공범에 의한 범죄의 차이 

등 공범범죄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범의 관계 및 구조, 

공범관계 형성 및 이탈, 등 공범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조직범죄 및 마약범죄에서 범죄집단에 주목한 것과 청소년 범

죄에서의 비행집단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공범에 의

한 범죄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실정이며, 다양한 개별범죄에 대한 연구들에서

도 단독범에 의한 범죄와 공범에 의한 범죄를 구별하지 않아 단독범에 의한 범

죄와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해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범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건의 특성과 이들 공범관계를 구성

하는 공범자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단독범에 의한 사건 및 단독 범죄자들과 구별

되는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공범관련 논의가 매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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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는 점과 범죄종류별 상이한 특성에 따른 공범자와 공범범행 이질적인 특

성과 강·절도 범죄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강도

와 절도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도와 

절도 범죄는 전체 범죄와 비교하여 공범에 의한 사건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범

죄이므로 해당 범죄사건 및 범죄자의 공범여부에 따른 구별되는 특성을 살펴보

는 것이 강도와 절도사건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데 꼭 필요하다. 강도와 절도 관

련 선행 연구들은 있으나(심영희 & 김성언, 1990; 황지태, 2004 등) 공범을 주제

로 다룬 연구는 없었으며, 이들 선행연구의 범위에 공범여부에 따른 사건 및 범

죄자의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강도와 절도범죄 연

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데 절도는 발생건수가 매우 높아 

일반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범죄의 하나이고 강도의 경우에는 민

생치안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범죄 중에 하나이며 강도의 범죄피해의 결과가 

재산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신체피해와 정신적 후유증을 포함하는 범죄라는 점에

서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된다(심영희 & 김성언, 1990; 황지태, 2004). 

이러한 선행연구의 부족 및 한계를 인식하고 강도 및 절도의 공범에 대한 연

구필요성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범에 의한 범죄와 공범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 이를 통해 범죄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과 정책제언을 제

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공범이 있는 범죄 

및 공범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실증적인 연구는 이전까지 수행된 적이 없다는 점

에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의 공범 범죄 및 공범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

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된다 할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기존의 범죄현상 논의에서 단독범과 공범이 있는 범죄자 및 이들의 범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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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여 살펴보지 않아 공범에 의한 범죄사건 및 공범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를 위해 공범이 있는 사건과 이에 가담한 공범자들의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공범의 형법적 논의 

및 기존 실증연구 결과검토 (2)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특성 비교 (3)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특성 비교 (4)공범집단 및 공

범의 구조적 특성분석의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

용과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공범의 형법적 논의 및 기존 실증연구 결과 검토 

공범의 형법적 논의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쟁점이 되는 사안도 매우 다양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강도와 절도범죄에서의 공범

관련 논의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형법상 공범에서 그 논의가 

활발한 분야인 ‘공범의 종속성’을 전제로 한 공범의 체계 및 관련규정의 문제점

과 정범과 공범의 구별이나 간접정범, 공범의 종속성, 공범과 신분 등에 대한 이

론적 논의는 배제하였다. 대신에, 강도와 절도범죄에서의 공동정범, 합동범, 교

사범, 방조범 등 공범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논의와 개별적 쟁점에 주목하여 판

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형 단계에서 절도와 강도의 양형기준에서 고려하고 

있는 다수인의 범죄가담에 관한 양형인자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공범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개념규정과 이론적 논의, 실증적 연구결과로 나누어 살펴

보고 실증적 연구결과에서는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특성에 관한 연구, 공범자들

에 관한 연구, 공범이 되는 과정 및 공모과정에 대한 연구들로 살펴보고 선행연

구의 결과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공범관련 법학 및 범죄학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특성 비교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전까

지의 범죄현상 연구에서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과 공범이 있는 사건을 구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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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범여부에 따라 강도와 절도

의 사건특성이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비교를 위한 

항목은 크게 범행특성과 피해(자)관련 특성, 범행결과 관련 특성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특성 비교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하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단위를 범죄자로 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항

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범행관련 특성, 범행이후의 형사절차상 처

리의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라. 공범집단 및 공범의 구조적 특성 분석

단독범이 아닌 공범의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는 범죄자들의 특성을 보다 자세

히 살펴보기 위해, 공범의 형태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범죄자 개

인을 분석단위로 하였다. 함께 범행을 한 공범집단과 이러한 공범집단을 구성하

고 있는 공범자들의 관계 및 구조적 특성, 공범의 유형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공범집단을 분석단위로 활용하여 공범집단의 크기 및 공범자들의 관

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범의 다양한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공범유형

별 상이한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앞서 언급한 연구내용을 다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1)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2)공식 범죄통계자료 분석, (3)

수사재판기록조사, (4)수용자 면접조사 등이 그것이다. 각각의 조사대상과 방법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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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헌연구 및 판례분석

공범에 대한 형법적 고찰 및 관련 판례분석과 외국의 입법례 검토를 위해 문

헌연구 및 판례분석을 활용하였고, 공범에 대한 실증적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서

도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나. 공식 범죄통계자료 분석

공식 범죄통계에서의 공범관련 통계를 재구성하여 살펴보고 관련 통계자료를 

선행연구결과들과 비교해 보았다. 또한, 공식범죄통계가 제공하는 공범관련 통

계의 의미와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다. 수사재판 기록조사

1) 조사목 과 내용

공범과 단독범에 의한 강도 및 절도사건의 비교분석과 범죄자들의 특성 분석

을 위해 수사재판 기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이 공범에 의한 

강도 및 절도 범죄의 실태조사에 있지 않고 공범과 함께 강도 및 절도를 저지르

는 범죄자와 이러한 범죄특성을 살펴보는데 있어, 수사재판기록을 통해 비교분

석을 위한 강도 및 절도범죄의 사건 기록과 해당 피의자에 관한 기록을 조사표

를 이용하여 기록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

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 이에 따른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비교분

석을 위해 수사재판기록의 조사지를 범죄자관련 기록지와 범죄관련 기록지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공범이 있는 범죄와 단독범죄를 구분하여 조사지를 구성하

지 않고,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 및 범죄자 기록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록지에 별

도로 표기하여 구성하였다. 

범죄관련 기록지의 조사항목과 내용은 아래 표 1-1과 같다. 조사 내용은 범

행 특성과 관련 범죄자의 특성, 범행 결과 및 피해자 정보 등으로 나눌 수 있

고, 관련 범죄자 특성에서 공범들의 관계 및 검거여부, 주도적 공범의 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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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에서 최초범행까지의 기간 등은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기록에만 해당되는 

항목이다.

표 1-1  사건 기록지 조사내용과 항목

조사 내용 조사 항목 비고

범행특성 

 죄명과 건수

 기수여부 

 발생장소 

 범행현장 선택 

 범행 시간 

 범행계획성 여부 

 범행도구 

 범행 시 차량이용여부 

 사건인지 경위 

관련 범죄자 특성  

 폭력조직 개입 여부 

 총 범죄자 수와 성별 

 공범들의 관계 ✱
 공범 검거 여부 ✱
 주도적 공범이 처음만난 시기 ✱
 주도적 공범이 범행 전 자주만난 기간 ✱
 최초모의일자 ✱
 모의에서 최초 범행까지 걸린 시간  ✱

범행 결과 

 피해대상  

 총 피해자 수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종류  

 취득 물건/돈의 처분방법 

피해자 정보 

 성별, 연령, 직업 

 고소 및 음주 여부 

 피해자 특성, 피해 상황, 귀책사유 

  

✱: 공범이 있는 범죄자만 해당하는 조사 항목

범죄자 기록지의 조사내용과 항목은 아래 표 1-2와 같은데 조사내용은 크게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행특성, 범죄경력 및 범행의 결과, 범행이후의 

형사절차상의 특성을 포함하며, 범행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 공범과의 관계 및 

범행이득 배분여부와 배분액, 공범 중 체포순서, 공범에 대한 진술태도 등은 공

범이 있는 범죄자에게만 해당되는 조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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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범죄자 기록지 조사내용과 항목

조사 내용 조사 항목 비고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직업 

교육정도 

혼인상태와 동거가족 

주거형태 

범행 특성 

범행목적 

범행당시 음주 여부 

범행당시 흉기 등 위험물건 휴대여부 

별도의 단독범행 여부 

범행 시 역할 및 가담 정도 ✱
공범과의 관계 ✱

범죄 경력 
전과기록 

동종 범죄 전력  

범행의 결과 
범행으로 얻은 이득 

범행이득 배분 여부와 배분액 ✱

범행이후 형사절차상 특성 

검거경위 주요 기여자, 검거장소 

공범들 중 체포순서 ✱
공범에 대한 진술태도 및 수사기관에의 협조여부  ✱
구속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보상 여부 

자수, 후회, 자백 여부  

합의 여부 

변호사 선임여부

검찰 처리 및 구형 

✱ 공범이 있는 범죄자만 해당하는 조사 항목 

2) 조사방법

검찰청의 협조를 얻어 2011년 검찰이 처리한 강도 및 절도사건 목록을 입수하

였고 목록을 강도와 절도 각각에 대해 단독범죄자관련 사건과 공범이 있는 사건

으로 나누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2011년 한 해 동안 검찰이 

처리한 사건 약 11만 7천 건의 사건목록에서 해당 사건의 관할 지방검찰청, 사

건번호, 죄명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각 지방검찰청별로 강도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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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기관명 

요청 기록 건수 

강도사건 절도사건 

단독 공범 소계 단독 공범 소계 

7월 9일 ~ 7월 1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5 3 18 13 6 19

7월 11일 ~ 7월 1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 11 21 13 14 27

7월 15일 ~ 7월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6 17 33 25 24 49

7월 22일 ~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2 20 62 43 16 59

7월 29일 ~ 7월 3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9 18 27 13 9 22

8월 5일 ~ 8월 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9 16 25 14 8 22

8월 7일 ~ 8월 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 13 32 21 17 38

8월 12일 ~ 8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17 19 36 17 26 43

8월 26일 ~ 8월 28일 창원지방검찰청 10 12 22 7 20 27

도사건 수가 많은 15개 검찰청을 선정하였다. 강도와 절도의 대표적인 공범범죄

라 할 수 있는 특수강도와 특수절도의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강·절도의 

사건 수가 많은 15개 검찰청도 확인한 결과, 전체 강·절도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와 순서의 차이는 약간 있었으나 선정된 검찰청의 목록은 동일하였

다. 사건번호와 죄명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건이 단독범죄자인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인지를 구별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강도와 절도 각각에 대해 단독범죄자 

사건과 공범이 있는 사건으로 나누었다. 나누어진 사건 목록을 기준으로 기록조

사 대상 사건을 표집하고, 각 검찰청별로 강도와 절도사건을 나누고 공범에 의

한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으로도 각각 나누어 표집 하였으며,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을 5대 5의 비율로 공범이 있는 사건을 과대표집하였

다. 이처럼 공범에 의한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을 나누고 공범이 있는 사건

을 과대표집한 이유는 공범에 의한 사건을 비교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충분히 확

보하기 위함이다. 검찰청의 수를 고려하여 공범이 있는 강도와 절도사건, 그리

고 단독범에 의한 강도와 절도사건을 무작위 표집 하였고, 절도의 경우도 마찬

가지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총 1024건의 기록조사 대상 사건을 표집 

하여 각 검찰청에 기록열람을 신청하고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다. 각 검찰청별 조

사일정과 요청 기록건수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각 검찰청별 조사일정 및 요청기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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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기관명 

요청 기록 건수 

강도사건 절도사건 

단독 공범 소계 단독 공범 소계 

8월 26일 ~ 8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19 10 29 6 30 36

8월 29일 ~ 8월 30일 울산지방검찰청 11 6 17 7 11 18

8월 29일 ~ 8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12 19 31 12 11 23

9월 2일 ~ 9월6일 수원지방검찰청 13 45 58 26 21 47

9월 2일 ~ 9월6일 인천지방검찰청 30 24 54 28 18 46

9월 9일 ~ 9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 17 32 49 16 18 34

계 249 265 514 261 249 510

3) 조사 실시

2013년 6월 20일과 21일에 목포검찰청에서 예비조사를 2일간 실시하여 조사

표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쳤고, 조사대상 검찰청을 방문하여 2013년 7월 9일

부터 9월 13일까지 기록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초에 사건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

던 15개 검찰청 가운데 부산지방검찰청의 경우, 연구진과의 일정조율이 어려워 

부산동부지방검찰청으로 대체되었다. 각 검찰청과의 일정 협의 및 현실적인 여

건 등을 고려하여 공범이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

후에 단독범에 의한 사건을 기록하였다.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지에 대한 사전

교육을 2013년 7월 4일에 실시하였고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한 기록조사지를 토대로 7월 12일 오후에 조사

원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이용한 조사자료는 7월 15일부터 실시한 기록

조사만을 포함하여 조사원들의 기록지 미숙지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원들간 조사표의 이중점검을 통해서도 조사원간 격차를 최소화하

고자 하였다.

라. 수용자 심층면접조사

공범의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범죄자들의 범행이유 및 공범들간의 공모유형, 

역할분담과 공범과의 갈등 내용 등을 살펴보기 위해 공범과 함께 강·절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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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른 경력이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를 

교정본부의 협조를 얻어 각 교정시설에서 선정하였는데, 총 4개의 교정시설에서 

면접조사에 동의한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8명은 

2명씩 각각 같은 범죄의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을 조사한 것이고, 나머지 7명은 

각 사건관련 전체 공범 중 1인만을 면접조사 하였다.  

면접조사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되었는데, 해당 교정시설의 상황

에 따라 상담실, 변호인 접견실, 회의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은 연구자에 의

해 진행되었는데 교정공무원의 배석 하에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소

요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로 이루어졌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연

구보조원이 면접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표 1-4  수용자 심층면접조사 일정과 면접인원

기관명 조사일정 면접 인원 면접자간 관계

A교도소
9월 23일(월)

4명 
 공범관계 2명
 공범관계 2명9월 24일(화)

B교도소 9월 25일(수) 3명
 공범관계 2명

 공범별도 범죄자 1명  

C교도소 9월 30일(월) 4명  공범별도 범죄자 4명 

D교도소 10월 1일(화) 4명
 공범관계 2명 

 공범별도 범죄자 2명

* 면접대상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는 소의 이름은 면접 참여자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았음. 

면접내용은 연령과 이전 주거지, 교육정도, 혼인관계, 범행당시 직업 및 경제

상황, 음주 및 흡연여부와 성장환경, 교우관계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정보에 관한 내용과 함께, 범죄경력과 이전 범행내용, 본 사건 범죄의 

죄명과 범행 내용, 최종 판결내용, 검거경위 등을 포함하며, 공범자의 수 및 공

범과의 관계, 본인의 역할, 공모 및 범행가담 경위, 범행 준비 및 범행 후 처리, 

공범과의 관계변화 등으로 구성하였다. 면접 대상자가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답

하고 싶지 않은 문항을 거를 수 있고 면접 중에라도 언제든 중단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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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범에 관한 형법적 고찰

제1절 공범의 개념

1. 형법총칙상 공범의 개념

우리 형법(법률 제11731호)은 총칙 제2장 제3절에서 ‘공범’이라는 표제 하에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2조(종범), 제34조(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법의 태도는 범행에 가담한 가담자의 수에 따른 분류로서 이에 

따르면 공범이란 단독정범 이외에 다수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된다(박상기, 2012, p. 390). 

한편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태양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고, 정범의 

성립에 종속되는 공범의 개념을 인정하는 분류에 따르면 교사범과 종범만이 공

범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행 형법의 공범 규정은 범죄에 대한 다

수인의 참가형태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절의 명칭을 ‘정범과 공

범’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재상, 2001, p. 417)도 있다. 

전자의 분류에 따른 공범 개념을 광의의 공범이라 하고, 후자의 분류에 따른 

공범 개념을 협의의 공범이라고도 한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절도를 중심으로 

42

단독정범

정 범
공동정범(제30조)

다수인의 범죄참가 형태  
(단독정범 제외)

간접정범(제34조 제1항)

교사범(제31조)

(협의의) 공범

종범(제32조)

그림 2-1  다수인의 범죄참가 형태와 공범에 대한 개관

이에 대해 협의의 공범은 2인 이상의 범죄자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범죄

를 함께 범하는 것이고, 광의의 공범은 2인 이상의 범죄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criminal cooperation)이며, 최광의의 공

범은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결망

(criminal cooperation)을 형성1)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분류하기도 한다(이

민식, 2007). 그러나 이는 범죄학적 연구를 위한 분류로서 형법적으로 재검토하

자면(이 분류에 의한) 협의와 광의의 공범 구별은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분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광의 공범은 우리 형법상 다수 참가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간접적 영향관계에 

있는 자들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1) 이 연결망 안의 범죄자들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뿐 서로의 존재를 알지하지 못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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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의 범위

가. 공범의 개념

이 보고서는 다수인이 참가한 절도 및 강도 관련 범죄에 관한 법적·사회학적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루고자 하는 범죄형태의 범위는 

강·절도 범죄 중 단독정범의 형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형법상 광의의 공범 또는 다수인의 참가형태가 이 보고서의 연구 범위에 속한다. 

한편, 형법총론 상 ‘공범’의 표제 하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형법각론 및 각종 

특별법들은 다수인이 가담한 특정한 형태의 범죄를 ‘합동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합동범은 범죄의 발생 건수나 일반적인 범죄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형법총

론 상의 공동정범과 함께 가장 일반적인 강·절도의 범행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범’이라는 용어를 합동범을 포함하여 다수인이 참가하는 

형태의 모든  범죄 또는 범죄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나. 논의의 내용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상 공범과 관련하여 많이 논해지는 법적 쟁점은 ‘공범의 

종속성’을 전제로 한 공범의 체계 및 관련 규정의 문제점이다 (박광현, 2012; 손

동권, 2009; 오정용, 2001 등).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절・강도 범죄에서의 공범 구

조 및 범행 형태에 관한 범죄학적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정범과 공범의 

구별, 간접정범, 공범의 종속성, 공범과 신분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과는 직접

적인 관련성이 적어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대신 공동정범, 합동범, 교사범, 

방조범의 기본적 개념과 개별적 쟁점들에 대한 판례를 절·강도죄를 중심으로 

하여 확인해 본다.

다음으로 형법상 다수인의 가담이 법적으로 고려되는 또다른 단계는 양형이

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절도 및 강도의 양형기준에도 다수인의 가담 

그 자체 또는 가담을 전제로 한 양형인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이에 관

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형사절차상으로는 공범 서로에 대한 진술이 해당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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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질 수 있을지 문제된다. 특히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공범 상

호간에 대하여 어떠한 요건 하에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조문과 판례

를 검토해 본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공범의 체계 및 법적 취급, 구체적 제도 면에 있어 

우리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해 보는 것도 비교법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 형법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과 일본의 예와 함께 

상이한 법체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예까지 검토하여 대륙법계와 영

미법계의 공범에 대한 법적 취급의 특징을 확인해 본다.

이하에서는 각국의 공범에 관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거쳐, 절도와 강도에 관한 

구성요건들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합동범에 관한 각종 법적 쟁점과 판

례들을 검토하고 양형기준에서의 관련 양형인자들을 분석하며, 형사소송법상 공

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를 확인하여 보다 현실적인 다수인 가담 형태의 

절도와 강도 관련 법적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제2절 공범 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가. 공범론 체계

제2편 총칙 
제3절 정범 및 공범

제25조【정범】 ① 범죄행위를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실행한 자는 정범으로 처벌된다.
② 수인이 공동으로 범죄행위를 실행한 경우, 각자는 정범으로 처벌된다(공동정범).

제26조【교사범】 고의로 타인으로 하여금 고의의 불법행위를 결의케 한 자는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제27조【방조범】 ① 고의로 타인의 고의 불법행위에 조력을 제공한 자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②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에 따른다. 그 형은 제49조 제1항에 의해 감경된다.

제29조【범죄참가자의 독립적인 가벌성】 각 범죄참가자2)는 타인의 책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책임에 
따라 처벌된다.

독일형법상의 정범과 공범 규정

2) 범죄참가자는 정범과 공범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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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은 절명을 정범과 공범(Dritter Titel Täterschaft und Teilnahme)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참가 형태를 정범(제25조), 교사범(제26조), 방조범(제27조)으로 

구분하고 있다.3) 이러한 규정 체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독일 형법학자들은 정

범을 동시범을 포함한 단독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의 세 형태로, 공범을 교사범

과 방조범의 두 형태로 이해한다(손지영, 2010). 이 중 우리 형법과 가장 두드러

지는 차이점은 간접정범에 대한 규정이다. 즉, 우리 형법은 제34조에 간접정범 

규정을 두면서 피이용자를 어느 행위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

으로 처벌받는 자로 제한하고 그 처벌을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형법 제25조 제1항은 피이용자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정범의 정범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4)

한편 독일 형법은 정범과 공범의 절에서 ‘공범의 미수(제30조)’와 ‘공범의 중지

미수(제31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나. 합동범 – 형법상 범죄조직절도죄

1) 의의

독일형법상의 합동범(절도와 강도) 규정

제244조【무기휴대절도, 범죄조직절도, 주거침입절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생략
2. 강도 또는 절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범죄조직구성원의 협

력하에 절도한 경우
3. 생략
②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제43조a 및 제73조d를 준용한다.

제250조【중강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야 한다.
1. 생략
2. 행위자가 강도 또는 절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협

력하에 강도한 경우

3) 이러한 삼분법은 1810년의 프랑스 나폴레옹 형법적에서 유래한 것으로 1851년 프로이센 형법전과 

1871년 독일제국형법전을 거쳐 독일형법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비판 없이 유지되었다고 한다(김종

구, 영미법상 공범체계와 공범종속성 원칙의 변천, 비교형사법연구, 2009, 264면).

4) 독일형법과 우리형법의 간접정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차이점은 김종구, 배후 정범에 관한 소고, 형
사법연구 제16호, 2001년 겨울, 15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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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 제244조 제1항 2호(범죄조직절도)와 제250조 제1항 2호(중강도)는 

각각 강도 또는 절도의 계속적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서 다른 범죄조직구성원의 협력 하에 절도 또는 강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

다. 우리 형법은 단순히 ‘합동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형법은 행위자가 

‘조직된 범죄단체의 구성원’일 것과 ‘다른 범죄조직구성원의 협력’을 요건으로 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중 우리나라의 합동범과 논의가 중복되는 부분은 

‘협력(Mitwirkung)’이라는 요소라 할 수 있다(김종구, 2003, p. 176).

우선, 독일의 범죄조직절도죄5)는 조직구성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그런데 ‘범죄조직구성원’이라는 특성은 행위자관련적 표지(täterbezo- 

genes Merkmal)라고 보는 다수 견해6)에 대하여 행위관련적 표지(tatbezogenes 

Merkmal)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 견해7)가 있다. 즉, 이에 대한 가중처벌은 조직

구성원이라는 개인적 신분의 문제라기 보다 다수인이 결합된 집단의 행위라는 

객관적 위험성이 더 중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요건인 ‘협력’은 

일반적으로 행위관련적 표지로 이해된다.8) 따라서 다수설에 따르면 범죄조직에 

속하지 않은 외부의 가담자는 본 죄의 정범이 될 수 없으나 현장에서 협력하지 

않은 자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조직’의 규모에 대하여 집단밀수죄(독일형법 제297조 제2항 1호)가 

‘3인 이상’의 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범죄조직절도죄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2인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종래 다수설9)의 입장이었다. 그러

나 연방법원이 부부 사이의 집단 구성을 부정하면서 다수인의 결합이 위험성을 

갖는 집단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 이래 

5) 논의의 내용은 중강도죄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이하 범죄조직절도죄는 범죄조직강도죄를 함께 칭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한다. 

6) Hohmann, NStZ 2000, Heft 5, S. 257 : Lackner/Kühl, StGB, 23. Aufl., 1999, §244 Rn. 7 ; 
Tröndle/Fischer, a.a.O., §244 Rn. 15 ; BGH StV 1993, 132.

7) Rengier, a.a.O., S. 29 : Schröder/Eser, a.a.O., §244 Rn. 15.

8) Engänder, JZ 12/2000, S. 632 ; Hohmann, a.a.O., S. 257.

9) Arzt, Straferecht Besonderer Teil, 5. Heften., S71 ; Blei, Strafrecht Besonderer Teil, 12. 
Aufl. S.197. BGH Beschl. von 2000.3.14. NStZ 2000, 474 ; BGHGrSS. Beschl. von 
2001.3.22. NStZ 2001,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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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을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여기에서 조직은 강도나 절도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목적을 갖는 범죄집단이어

야 하는데, 반드시 범죄의 유형이나 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불특정한 다수의 강도나 절도범행을 실행한 목적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김

병현, 2013, p. 8). 또한 조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결합이 일정 

기간 계속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구성원의 ‘협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가담자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판례와 통설은 협력자 상호간의 관계가 반드

시 공동정범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10)

2) 연   형벌 가 의 근거

범죄조직절도죄의 ‘다른 집단구성원과의 협력’이라는 표지는 1851년 프로이센 

형법 제218조 제8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협력요건(Mitwirkungserfordernis)에 뿌리

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2인 이상이 협력하였고, 그들이 절도나 강도의 계속

적 실행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으면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를 이어 받아 

독일제국형법도 제243조 제6항에서 유사한 범죄조직절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후 1962년 독일형법 초안 제237조를 기초로 하여 독일 신형법은 제244조 제1

항 2호에 범죄조직절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독일 신형법 제정 과정에서 범죄조직의 수직적 분업에 관한 위험성을 

근거로 집단구성원의 1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

었으나 대형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집단의 위험은 다수인의 

공동실행행위(gemeinsames Auftreten)에 있다고 보아 구성요건에 ‘다른 조직구성

원과의 협력 하에’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11) 그리고 여기에서 조직구

성원과의 협력이란 ‘비록 신체적 공동작용이 아니더라도 장소적·시간적 공동작

용’이 있는 경우로 이해되었다.

이렇듯 신형법 제정 당시의 다수설과 판례의 이해에 따르면 범죄조직절도죄가 

10) Ruβ, LK, Rn. 13 ; Sch/Sch/Eser. Rn. 27.

11) 연혁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Altenhein, a.a.O., S. 114-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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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절도죄에 비하여 형이 가중되는 이유는 시간적・장소적 공동실행에 의하여 

행위 측면의 위험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가중된 행위

위험이란 ‘피해자에 대한 위험(Gefahr für die Geschädigten)’과 ‘범죄실현의 효과

증대(Effiziensteigerung der Tatausführung)의 위험’을 의미한다.12) 

한편 앞서 구성요건에서도 보았듯이 행위자가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점 역

시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서 평가되는데 이 역시 형벌가중의 근거이다(김종구, 

2003). 

3) 범죄조직 도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범죄조직절도죄의 공동정범 인정과 관련하여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은 ㉠ 범죄

조직 외부의 자가 범죄에 가담한 경우 ㉡ 범죄현장에 있는 않은 자가 범죄에 

가담한 경우이다. 특히 후자의 문제 상황은 우리나라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

립 여부와 동일한 논의 선상에 있다. 즉,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공동정범으로 

분류되어야 할 집단구성원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경우에 범죄조직절도죄가 요

구하는 ‘다른 조직구성원과의 협력’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우선, 부정설은 범죄현장에 있지 않은 조직구성원에게는 범죄조직절도죄의 공

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김병현, 2003). 그 논거로는 첫째, 범죄조

직절도죄의 형벌 가중 근거는 범죄조직의 존재라는 추상적 위험성과 범행현장에

서의 공동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성에 있다고 보는데, 이 중 후자가 인정되지 않

는다는 점을 든다. 둘째, 현장에 있지 않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는 범죄조직절도죄의 정범이 되지 않더라도 범죄조직절도죄의 교사 또는 방조범

과 단순절도죄의 공동정범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것이 형사정책적

으로 불합리한 결론도 아니라는 점이 근거가 된다.

반면 긍정설은 현장에서 협력한 범죄조직원들이 존재한다면 현장에 있지 않으

면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역시 범죄조직절도죄의 정범이 될 수 

12) Homann, a.a.O.s, S.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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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가중처벌의 근거인 협동에 의한 구체적 위

험성은 실제 범행 현장에 존재한 2인 이상의 조직원의 존재로 충족되는 것으로

서 그러한 위험성 있는 공동계획에 근거하여 범행을 담당한 자의 행위는 공동정

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든다. 둘째, 범행 현장에만 가지 않으면 전체 

범죄조직절도에 대하여 지휘한 집단의 수괴도 범죄조직절도죄의 정범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처벌의 불합리를 야기한다는 점을 형사 정책적 논거로 든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의 입장에 있던 독일의 판례는 태도를 바꾸어 현재 범죄조

직절도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는 아래와 같다.

가) BGHSt. 1984. 10. 10. 2 형사부판결

피고인 A는 B 및 C와 공모하여 B, C가 절취한 소를 운반할 자동차를 제공하

고 B와 C의 연락을 받으면 자동차로 훔친 소를 옮기거나 이를 판매하였다. B와 

C는 범죄조직절도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

조직절도의 교사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행위자가 집단의 구성원이지만 직

접적 협동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집단구성원에 의해 범해진 범죄조직절도의 공동

정범이 아니라도 그의 행위기여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따라

서 도품에 대하여 장물죄를 범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BGH. 1999. 12. 22. 3 형사부판결

자동차 부품을 절도하여 폴란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가계에 팔아넘기기 위해 

모인 5인 중 1인 피고인은 한번도 절도의 현장에서 자동차 절취행위를 가담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자동차를 범행에 제공하였고, 피고인 이외의 구성

원들은 최소 2인 이상이 합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사람들의 차를 절취하여 그

것을 분해한 후, 부품을 팔아 넘겼다. 원심은 이 사안의 피고인에게 범죄조직절

도죄를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상고하였다.

그런데 독일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서는 “절도죄가 2인 이상 조직구성원의 시

간적ㆍ장소적 협동에 의하여 범해진 때에는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에 직접 가담하

지 않은 자도 독일형법 범죄조직절도죄의 정범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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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따라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력하지 않은 범죄조직원에 대해서는 공

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던 기존의 독일연방대법원의 입장은 변경되었다. 

제3형사부는 ‘협력’이라는 요건을 기존 판례가 법 이론적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여 법문언의 의미나 법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BGH 2000. 3. 14. 형사부판결

피고인 A와 B는 자동차 판매점에서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들은 

공동의 계획을 세우고 많은 자동차 판매점을 찾아가 자동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

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동차들을 면밀히 관찰하였다. 이후 A는 판매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B는 이 틈을 타서 보아둔 자동차의 열쇠를 사전에 준

비해 간 열쇠로 바꿔치기 하였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둘 중 한 사람이 바꿔치

기 한 열쇠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원심은 범죄조직절도죄 및 그 미

수로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상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범죄조직절도죄의 구성요건은 2인 이상의 시간

적・장소적 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지금

까지의 가중된 행위위험의 이론과 ‘협력’이 ‘장소적·시간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독일형법 제244조 제1항 3호의 협력이란 단

지 범죄조직구성원이 절도에 있어서 다른 집단구성원과 함께 공동작용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고 해석하였다. 행위위험과 실행위험은 절도현장에서의 공동행

위로 증가될 뿐 아니라 범행의 계획이나 준비단계에서 또는 범행에 부수적인 행

위기여를 통해서도 증가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13)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독일연방대법원은 범행현장에 있지 않은 자의 경우, 범죄조직원은 절도를 목적으

로 하는 범죄조직에 정범적으로(täterschaftlich)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이 가

중되는 것이라고 하였다.14) 즉, 형벌가중의 근거가 되는 위험은 범죄집단이라는 

조직(Organisation der Bande)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15)

13) Joerden, a.a.O., S. 331.

14) Atlenhein, a.a.O., S. 112.

15) Atlenhein, a.a.O., S.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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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b ① 형벌의 하한이 명시된 유기자유형 또는 무기자유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한 범인이
1.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여 형사소송법 제100조의a 제2항의 범행을 밝히는데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거나,
2.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적정한 시기에 관청에 알려 형사소송법 제100조의a 제2항의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다면, 법원은 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형벌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종신자유형은 10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한다. 형벌의 하한이 명시된 유기자유형 또는 무기자유형에 해당하는 중죄가 되기 
위해서는 중한 사례들에 대하여 가중된 형벌만을 고려하며, 감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범인이 범행에 참
가한 경우 그의 기여는 자신의 범행참여에 관한 부분을 넘어 제1항 제1문에 따른 해명에까지 미쳐야 
한다. 범행이 유기자유형만으로 처벌되는 경우로서 범인이 3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감경 대신 형벌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단시에 법원은 특히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개된 범죄의 종류와 규모 및 범행의 규명 또는 방지에 관하여 공개된 사실의 중요성, 공개시점, 형사

다. 공범 증인 형벌 감면 제도

1) 연   도입 배경

독일은 1981년 마약범죄에 관하여 공범 증인의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 이래 

1989년에는 테러범죄, 1992년에는 자금세탁범죄, 1994년에는 조직범죄로 그 적

용 범위를 넓혀 갔다.16) 그리고 2009년 독일연방의회는 ‘형사소송에서 협상에 

관한 법률’과 함께 ‘사건해결 및 범죄예방을 위한 양형에 관한 형법 개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시의 법사위검토보고서17)는 입법 이유에 대하여 중범죄의 수사 효율성 재

고와 범죄방지, 양형 관련 규정을 통한 감면의 한계, 구체적인 형벌 감면 가능성

의 제시 필요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은 이러한 규정이 형사소송의 법률주의, 양형에 있어서 평등원

칙과 책임원칙, 공판절차에서의 구술주의 및 공개주의원칙 등을 침해하는 규정

으로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감면혜택을 노린 허위진술을 조장한다는 반

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김성룡, 2009).

2) 형법의 규정

독일 형법상 공범증인 형벌감면규정

16) 테러범죄와 조직범죄에 대한 증인면책제도는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1999.12.31.자로 폐지되었다(이
승호, 2013. p. 211).

17) Bundestag Drs. 16/13094(200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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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기관에 기여한 정도 및 그 진술의 대상이 된 범행의 경중
2. 제1호에서 언급된 사정과 범인의 범행과 책임의 경중
③ 범인이 자신에 대한 공판개시결정 이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 또는 

면 제되지 않는다.

형법 제46조의b는 적용 대상을 형의 하한이 규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하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형과정에서 합리적인 형의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호, 2013). 또한 형사소송법 제100조a 제2항의 범죄는 통

신감청이 허용되는 범죄로서 내란‧외환의 죄, 간첩죄, 통화 및 유가증권 위조죄, 

뇌물죄, 살인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세금포탈 등이 포함되며 따라서 중대한 범

죄로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된다.

2. 일본

가. 공범론 체계

일본형법상의 공범 규정

제11장 공범

(공동정범) 제60조 2인 이상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는 전부 정범으로 한다.
(교사) 제61조 ①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에게는 정범의 형을 과한다.

② 교사자를 교사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방조) 제62조 ① 정범을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한다.

② 종범을 교사한 자에게는 종범의 형을 과한다.
(종범 감경) 제63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을 감경한다.
(교사 및 방조의 처벌의 제한) 제64조 구류 또는 과료 만에 처하여야 할 죄의 교사자 및 종범은 특별한 규

정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신분범의 공범) 제65조 ① 범인의 신분에 의하여 구성될 범죄행위에 가공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라도 

공범으로 한다.
② 신분에 의하여 특히 형의 경중이 있는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형을 과한다.

일본의 형법은 공범이라는 장명 아래에 공동정범과 교사범 및 방조범을 규정

하고 있다. 공범의 표제 하에 제60조 공동정범을 논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와 공

통적인데 일본에서 역시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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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동정범은 공범이라는 장명 하에 규정되어 있을 뿐 이는 형벌확장사유

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고유의 의미의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18) 공동정

범이 정범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통상의 단독범과 차이가 없으며 타

인의 범죄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였다는 점에서 외형적 특징이 있다고 보

는 입장이다(손지영, 2010). 반면, 공동정범은 자신의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의 수정 형식

으로 공범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19)가 있다. 또한 공동정범의 정의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사실을 실현한 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라고 보

면서 공동자 중 전부가 아니더라도 몇 명이 실행에 나가는 것을 요한다는 의미

에서 공동정범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견해20)도 있다. 이는 소위 ‘공동의사주체설’

에 근거하여 공동정범의 공범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나. 합동범 – ｢도범등의방지및처벌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1) 의의

일본형법상의 합동범 유사 규정

형법 (집단강간 등) 제178조의 2 
2인 이상의 자가 현장에서 공동하여 제177조 또는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집단적 폭행⋅협박⋅손괴) 제1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단체나 다중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이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형법[명치 
40(1907년) 법률 제45호]제208조, 제222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범등의방지및처분에관한법률 제2조(상습강절도) 
제2호：2인 이상이 현장에서 공동하여 절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8) 滝川幸辰, “刑法講義”, 昭和5年, 160頁 以下.

19) 小野淸一郞 , “新訂刑法講義總論”, 昭和23年, 206頁.
20) 草野, “刑法總則講義”, 昭和10年, 202頁 以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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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형법각론 상에 합동범 규정을 둔 것은 제178조의2의 집단강간죄

이다. 즉, “2인 이상이 현장에서 공동하여 범한” 강간죄를 일반 강간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역시 집단적 폭력행위의 한 태양으로 합동범의 형태를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하여서는 ｢도범등의방지및처벌에관한법률｣(이하, 도범방

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도범방지법은 제2조 제호에서 “상습으로 2인 이상 현장에서 공동하여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형벌을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2인 이

상이 현장에서 공동범죄를 범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합동범의 공동

정범 인정 여부와 유사한 논의가 존재한다.

2) 도범방지법의 입법취지

도범방지법은 1920년대 후반에 다양한 형태의 강도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을 이유로 1929년 제56회 이회 귀족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응하여 제정된 법률이

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당시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흉악한 절도와 강도에 대한 

범죄대책으로 특히 절도죄 등에 대하여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함(제1조)과 동시

에 위험한 방법에 의한 상습적인 도범자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것이다(도범방

지법 제2조 내지 제4조). 이에 대하여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치국

가원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상습적인 절도범에 대한 대책으로 중형주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김병현, 2013).

3) 도범방지법 제2조 2호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2인 이상이 현장에서 공동범죄를 범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우선, 2인 이상의 

자, 즉 다수인 전원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하느냐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 제1설은 법문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전원이 현장에서 직접 실행행

위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반해 제2설은 전원이 실행행위를 분담할 필요가 

없고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모자 중 2인 이상이 있다면 현장에 없었

던 자에게도 본 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장에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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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는 아무런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고 공모에만 가

담하였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소위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까지도 인정

한다는 견해가 일본에서의 다수설이다.

한편, 실행행위 분담에 있어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시 각자가 현실적인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2인 

이상의 자가 현장에서 공동한 것에 의하여 절도행위의 완전한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만약 다수인 중 1인은 계속적으로 정보수집과 망보는 행위만을 하였고 다른 1인

은 계속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할 때 각자가 현실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실행행위를 절취의 직접 행위로 제한하고 있는 입장이다. 

반면 후자는 일본최고재판소의 입장으로 절취행위 그 자체를 포함하여 이와 정

형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면 실행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집단절도에서 직접 재물의 점유탈출행위를 한 자 이외에 망보는 행위, 막아주는 

행위, 가지고 나가는 행위 등의 역할을 분담한 자 등 수인의 자가 범행현장에서 

협력행위에 의하여 신속, 확실히 범행의 실현이 계획되었다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의 망보는 행위, 막아서는 행위, 가지고 나가는 

행위 등은 직접점유탈취행위자의 행위와 서로 어울려서 재물의 점유취득을 완성

시키기 위한 불가분의 공동행위여서 전체로서 한 개의 절취행위를 구성하는 것

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는 2인 이상의 현장에서의 실행 분담을 요건으로 

하여 ㉠ 실제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정범 ㉡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

지는 않았으나 범죄에 주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 ㉢ 현장에서는 물론 

범죄실행에 어떠한 실행행위는 분담하지 않았으나 사전의 범죄공모에 참가한 공

모공동정범 모두가 도범방지법 제2조 2호의 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도범방지법에 관한 판례는 아니지만 합동범의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 포함)에 

관한 대표적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A,B,C,D,E,F와 함께 甲과 乙

이라는 여성을 함께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심야의 바닷가에서 피고인은 甲녀, 

A는 乙녀에 대한 강간에 착수하였고, A 옆에 B,C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과 A의 범행 현장은 100미터 이상 떨어진 별개의 현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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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재판소는 양 쪽의 범행현장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乙녀의 

범행현장에 3인이 공동하여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피고인도 甲녀를 폭행하

였으며, 이미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전 공모를 행한 이상 집단강간죄의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시하였다.21)

그리고 최고재판소22) 역시 집단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범죄자

체가 비친고죄로 되는 것이므로 방조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고소

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였다.

3. 미국

가. 공범론 체계

1) 보통법(Common Law)상의 공범체계

미국 보통법은 중죄(felony)23)에 가담한 참여자를 일급정범(principal in the 

first degree), 이급정범(principal in the second degree), 사전종범(accessory before 

the fact), 사후종범(accssory after the fact)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Dubber, 2009, 

p. 980). 첫째, 일급 정범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스스로 범죄를 실행하거나 무고

한 매개자(innocent agent)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이다. 우리 형법상의 단

독정범과 간접정범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급정범은 사실상 

또는 해석상 범죄현장에서 타인의 범죄의 실행을 권유하거나 돕는 자이다. 우리 

형법상의 교사범과 방조범 중 범죄현장에 존재하였던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

째, 사전종범은 범죄현장이 아닌 곳에서 타인의 범죄의 실행을 야기하거나 돕는 

자이다. 이급정범과의 차이는 공범행위의 시간적·장소적 현장성의 유무이다. 

넷째, 사후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인지하고서 그 체포,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방

21) 東京 高等裁判所 1966. 2. 14. 판결(下級裁判所 刑事判例集　第8巻2号237頁).

22) 最高裁判所 1968. 10. 15. 판결(最高裁判所 刑事判例集　第22巻10号928頁).

23) 중죄와 경죄의 구별기준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게 1년의 징역형을 기준으로 양자를 나

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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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위하여 돕는 경우이다.

우리 형법과 비교할 때 협의의 공범을 현장성 유무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 형법상 공범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범인은닉죄, 공무집

행방해죄 등)가 성립되는 ‘사후’종범을 공범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

징적이다(김종구, 2009, p. 252).

한편, 보통법 하에서 정범과 공범은 동일하게 중죄로서 처벌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없다. 이에 대하여 당시 중죄의 정범에만 사형의 선고가 가능하였기 때문

에 공범의 인정은 주로 사형의 부과를 제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지

적된다(Crabtress, 1984-85).

2)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의 공범체계

§ 2.06.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 공범
(1) 누구든지 스스로의 행위 또는 법적으로 책임있는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이다.
(2)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
  (a) 무고하거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에 관여하도록 유도한 경우
  (b) 법률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c) 범죄 실행 과정에 타인을 도와준 경우
(3)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타인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된다.
  (a) 범죄를 유발하거나 용이하게할 목적으로
    (i) 타인에게 범죄를 교사하거나
    (ii) 타인이 범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돕거나
    (iii) 범죄를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으면서 의무이행에 실패한 경우이거나
  (b) 법률에 의하여 공범임이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

미국 모범형법전의 공범체계

미국의 모범형법전은 미국의 법조 실무에서 적용되는 실정법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형법의 입법에 있어서 각 주가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안이

라고 할 수 있다. 1962년에 미국법학회(American Law Institute)가 공표한 모범

형법전은 이후 각 주의 형법 개정 운동을 촉진하고 형법 규정 개정 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Robinson & Dubber, 2008).  

모범형법전은 정범(principal)과 공범(accompli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전

자에는 직접정범(direct perpetrator, MPC §2.06(1))과 간접정범(indirect perpetrator, 

MPC §2.06(2)(a))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교사범(solicitor, MPC §2.06(2)(c),(3)(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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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방조범(facilitator, MPC §2.06(2)(c), (3)(a)(ii))이 포함된다. 그런데 모범형법전

은 다수인의 범죄참가 형태를 자신의 행위로 범죄를 실현한 자와 타인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구별된다. 결국 모범형법전에서의 정범은 스스로의 실

행행위로 정범이 되는 경우와 무고한 타인의 행위로 정범이 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범죄의 객관적 요소를 충족한 경우가 

공범에 해당한다. 이는 모범형법전의 공범체계에 객관적 공범이론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김종구, 2009). 또한 개별적인 정범과 공범의 유형

에 있어서 우리와 큰 차이가 없으나 공범독립성설을 취하여 실질적으로 단일정

범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3) 미연방법률(U.S. Code) 제18장의 공범체계

미연방법률 제18장 
§2- 정범
(a) 누구든지 미국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행위를 돕거나, 지원하거나, 조언하거나, 명령하거나, 유발

하거나, 주선하면 정범으로 처벌된다.
(b) 누구든지 스스로 또는 타인이 행하였더라면 미국에 대한 범죄가 되었을 행위를 의도적으로 야기하면 정

범으로 처벌된다.

미국 연방법률상의 공범체계

미국 연방법률 제18장 §2는 정범(Principal)이라는 표제 하에 (a)와 (b)의 하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2(a)에는 우리 형법상의 직접정범 외에도 교사범과 

방조범이 정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2(b)는 우리 형법상의 간접정범에 해당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와 달리 이용당하는 피이용자의 범위를 제한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미국 연방 법률은 분명하게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지 않는 

단일 정범체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지나치게 단순한 규정으로 이론적으로 체계가 없고 불

완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모범형법전의 구성이 입법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보

는 의견도 있다(김종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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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방양형기준(Federal Sentnecing Guideline)

U.S.S.C. Chapter3  PartB

§3B1.1.  가중적 역할(Aggravating Role)
범죄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등급은 다음과 같이 가중된다.
  (a) 피고인이 5명 이상이 관여하거나 광범위한 범행의 주모자 또는 주동자라면 4등급을 가중한다.
  (b) 피고인이 5명 이상이 관여하거나 광범위한 범행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라면 3등급을 가중한다.
      단, 범행의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제외한다.
  (c) 피고인이 위의 범죄 이외의 범죄행위의 주모자, 주동자, 관리자, 감독자라면 2등급을 가중한다.

§3B1.2. 감경적 역할(Mitigating Role)
범죄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에 따라 범죄등급은 다음과 같이 감경된다.
  (a)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최소한으로 가담한 자라면 4등급을 감경한다.
  (b)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경미하게 가담한 자라면 2등급을 감경한다. 
  (a)와 (b) 사이에 있는 가담자라면 3등급을 감경한다.

미국 연방양형기준상의 공범 관련 규정

미국의 연방양형기준24)은 제3장(조정(Adjustments))의 Part B에서 범행역할에 

따른 가중 감경(Role in the offence)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5명 이상이 관여한 범죄 또는 광범위한 범행에서의 역할에 따라 범죄등

급은 가중된다. 여기에서 광범위한 범행이란 단순히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람 

뿐 아니라 전체 범죄와 관련된 사람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5) 예

를 들어 3명의 범죄자가 가담하였으나 많은 외부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

면 광범위한 범행에 해당된다. 이러한 가중의 근거는 범죄조직의 규모와 각 범

죄자의 역할에 따라 범죄행위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다음으로 양형기준은 범죄가담의 정도가 약할 경우를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수인의 범죄참가자(Multiple Participants)

가 전제되어야 하며, 보통의 범죄가담자 보다 경한 책임(Substantially Less 

Culpable than Average Participant)과 현저하게 경한 대상 범죄(Conviction of 

Significantly Less Serious Offense)를 요건으로 한다.26)

24) 2013 Guideline Manual (http://www.ussc.gov/Guidelines/2013_Guidelines/Manual_HTML). 

25) 2013 Guideline Manual §3B1.1. Commentary 3.

26) 2013 Guideline Manual §3B1.2. Commentary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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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범증인에 대한 면책제도

1) 이론  근거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범죄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범)증인의 면책27)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강한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adversary system)로 인하여 

공범증인의 진술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탁희성, 2004). 또한 자기부죄거부

특권(수정헌법 제5조)에 의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유죄입증을 위한 진술을 도출하기 

위한 결정적 수단이 공범인 증인의 면책제도인 것이다.

2) 유형

미국의 면책제도는 크게 공식적 면책과 비공식적 면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는 거래면책(transactional immunity), 사용면책(use immunity), 파생적 사

용면책(derivative use immunity)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검사에 의한 절차 중지, 

양형을 통한 형의 감경, 유죄답변협상이 포함된다(탁희성, 2004, p.35).

공식적인 면책 중 거래면책은 자신이 증언한 내용에 포함된 행위로 인하여 기

소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1857년 연방 면책법(immunity statutes)은 거

래면책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당시 미 연방의회는 이를 통하여 각종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많은 범죄자들이 증언이 불필요한 내용까지도 증

언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거래면책을 남용하면서 폐해가 지적되었다(Dixon, 

1954, p. 450).

다음으로 사용면책은 해당 증언을 증인에 대한 재판에 증거로서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 1862년의 개정 연방 면책법 역시 이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증인의 입장에서 는 해당 증언이 증거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를 통하여 

파생된 다른 증거를 이용한 기소가 가능하므로 매우 불완전한 보호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사용면책 정도의 보장만으로 증인에게 자신이 관련된 범행

27) 독일이 법관에 의한 형벌의 감경 또는 면제의 방식을 택한데 반하여 미국은 소추의 금지 또는 증

거의 사용제한이라는 방식을 택하였으므로 immunity를 일반적으로 면책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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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특권의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1892년 미 연방대법원은 Counselmann v. Hitchcock 판결28)에서 단순사

용면책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침해로 위헌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끝으로 파생적 사용면책은 앞의 두 유형의 중간 정도의 면책이다. 1964년 연

방대법원은 Murphy v. Waterfront Commission 판결29)에서 면책이 모든 관할권

에서의 소추를 절대적으로 방지해 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증언 및 이로부터 파

생된 증거가 형사소추에서 증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1970년에 제정된 조직범죄통제법(the Organized Crime Control Act)

은 파생적 사용면책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였다.

3) 조직범죄통제법 상의 공범증인 면책제도

18 U.S.C. § 6002 - 면책 일반(Immunity generally) 
증인이 자기부죄금지특권을 포기하고 아래에서 증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1) 재판 또는 대배심 절차
  (2) 미 국가기관
  (3) 미 의회, 양원 합동 위원회 또는 각각의 위원회
그 절차를 통괄하는 자가 증인에게 이 법률에 따른 (면책에 관한)명령을 내린 경우, 증인은 자기부죄금지특
권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할 수 없다 ; 그러나 이 명령 하에 강제된 증언이나 정보(또는 이러한 증언이나 정
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도출된 모든 정보)는 위증 및 명령위반에 관한 기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사절차
에서도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다. 

§6003 - 재판 및 대배심
(a) 증인이 미국의 재판 또는 대배심의 절차에서 증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관할 법원은 

(b)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신청으로 자기부죄금지특권을 이유로 협조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6002에 의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 검사는 다음과 같이 판단되는 경우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등(the Attorney General, the Deputy 
Attorney General, the Associate Attorney General)의 승인을 받아 (a)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증언 또는 정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2) 해당 증인이 자기부죄금지특권을 이유로 증언이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국 연방법 상 면책 규정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증인에 대한 면책은 독일과 달리 대상 범죄

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공판절차 뿐 아니라 대배심, 정부, 의회에서의 각종 절

28) Counselmann v. Hitchcock, 142 U.S. 547 (1892). 

29) Murphy v. Waterfront Commission, 378 U.S. 5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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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적용된다. 또한 면책의 방법으로 해당 증언 및 그로 인한 파생증거의 사용

을 제한하는 ‘파생적 사용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절차적인 면을 살펴보면 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실

질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형

식적 절차 충족 여부만을 심사할 뿐 면책의 필요성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하지

는 않는다(Nissman, 2001, p. 235). 

만약 면책명령을 받은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모욕죄(18 U.S.C. 

§401)가 적용된다.

제3절 형법총칙(공범론)상의 검토

1. 공동정범

가. 의의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

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인 이상이 범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각자가 

단독정범으로서의 범행 수행을 인정하기에 문제없다면 이러한 별도의 규정은 필

요하지 않다. 즉, 형법 제30조의 입법적 존재 이유는 구성요건 실현의 정도가 

단독정범에 미치지 않더라고 가담자들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일부

실행·전부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의도한 범죄가 실현되는 분업적 범행형태인 공동정

범은 공동의 범행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행위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전체 범행

에 대한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정범이라 할 수 있다(기능적 행위지배). 우리 판

례 역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

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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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

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30)고 판시하고 있다.  

나. 성립 요건

1) 주  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범행의사가 요구된

다. 공동의 범행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행실행에 관한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 합치를 통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분업적으로 실행된 행위의 전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31)

상호 간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연락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암묵적 의사연결로서도 인정될 수 있다. 

절·강도죄의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사실관계 판 례 

공동범행 
의사

- 인정

20세기파 행동대원인 A,B 등은 피해자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파라곤 호텔에서 위세를 과
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D는 피해자 중 
한명을 호텔방에 감금하고 폭행한 후 A,B에
게 대강의 사실을 알렸다. 이후 피해자들은 
A,B,D 등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
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의사연락을 요하는 것
이 아니며 묵시적·암묵적인 의사연결이 인정되
면 족하다 할 것이고, 또한 공동의 의사가 사전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아 행위 도중에 공동의사가 
성립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
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4도4437 판결).

공동범행 
의사

- 부정

장물취득 전과가 있으며 중고오토바이매매업
을 하는 피고인 D는 줄곧 A 등이 오토바이
를 절취하여 오면 돈을 주고 이를 인도받는 
관계였다. 어느 날 D는 A 등에게 ‘오토바
이를 훔쳐오라’고 말하였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
위를 하기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7.09.30. 선고 97도1940 판결).

절⋅강도죄의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판례

30)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8도1274 판결.

31) Hoyer SK §25 Rn. 127 ; Jescheck・Weigend S. 678 ; Roxin LK Rn.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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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  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실행이 필요하다. 여기

에서의 공동의 실행이란 공동의 행위 계획에 따른 객관적인 행위 기여가 인정되

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의 실행행위는 범행의 완수에 필수적인 행위로서 구성요

건의 일부에 대한 실행은 물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이재상, 2011, p. 470). 즉, 객관적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전체계

획에 필요한 기능을 분담하였는가에 달려 있다(예를 들어 빈집털이 방식의 절도

에서 망을 보는 행위). 

절도와 강도죄의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다음

과 같다.

사실관계 판 례 

공동범행 
실행 인정

피고인 D는 A, B와 함께 강도범행을 저질렀
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A, B가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 강간을 
할 때에 D는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공범들의 강도강간범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강간행위를 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죄책을 면
할 수 없다(대법원 1986.01.21. 선고 85도
2411 판결).

피고인 D는 A와 공모하여 A가 야간에 창고에 
침입하여 천막을 절취하면 이를 운반하여 보관
하였다. 

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공모하여 ʻʻ갑ʼʼ은 창고에 침입하
여 물건을 절취하고 ʻʻ을ʼʼ은 절취한 물건을 운
반하여 양여 또는 보관한 경우 ʻʻ을ʼʼ의 소위는 ʻ
ʻ갑ʼʼ과 같이 야간 건조물 칩입절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지 장물죄로 문죄할 수 없다(대법
원 1961.11.09. 선고 4294형상374 판결).

절도와 강도죄의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판례

다. 개별 쟁점

1) 공모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의 자가 공모하여 그 공모자 가운데 일부가 범죄를 

실행하였을 때,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는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을 인정하는 이론이다. 일본 판례를 통하여 형성·발전되어 온 이론을 우리 대

법원이 수용한 것으로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중 주관적 요건은 충족 되지만 객관



제2장 공범에 관한 형법적 고찰

65

논거 판 례 

기능적 행위지배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
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
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07.15. 선고 2010도3544 판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
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
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
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
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
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
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

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의 문제이다. 

 공모공동정범 개념을 두고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학설(김일수 & 서보학, 

2004; 배종대, 2009; 신동운, 2011; 오영근, 2009)은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근거로 

하여 사전 공모 이외에 어떤 실행행위의 분담도 없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인정

될 수 없다고 본다. 방조범으로 처벌할 경우를 정범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당한 

처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입장을 형식적 부정설이라 

부르기도 한다(정지훈, 2012, p. 219).

한편,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거나 공모만이 있는 경우라도 기능

적 행위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학설(김성돈, 2009; 이재

상, 2011) 역시도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근거로 한다. 이 견해는 범행 기여의 실

행행위 판단은 행위 시점이 아닌 행위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관점에서 공모공동정범

을 인정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모공동정범의 문제가 아니라 공

동정범의 일반론상 당연한 논의로서 전자의 학설과 따로 분리하여 긍정설이라고 

인정할 실익은 없다는 비판(박상기, 2012)도 있다.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을 인정하는데 그 근거에 따라 판례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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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사 주체설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
단 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
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
인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
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03.08. 선
고 82도3248 판결).

간접정범 유사설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
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
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
고, 이와 같이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안했더
라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와 형사책임의 성립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8.04.12. 선고 87도2368 판결).

최근 판례 역시도 학설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설’을 

논거로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말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개념이 본래

적 의미의 기능적 행위지배론의 논의와 동일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견해(정

지훈, 2012)도 있다. 즉,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을 위한 본질적 범죄 기

여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국 용어만을 빌려 썼을 

뿐 사실상 공모의 사실이 확인되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

고 지적한다.32) 생각건대 최근 대법원이 공모공동정범의 인정을 위하여 실질적

인 ‘공모’의 역할을 고려하려는 취지를 밝힌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절도 및 강도 

범죄를 포함하여 공모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언급한 대법원 판례가 드물어 기능

적 행위지배 인정을 위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기에는 아직 어려워 보이며 

앞으로의 판례의 태도에 귀추를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다.

결국 판례와 학설 모두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논거로 공모공동정범을 논하고 

있으나 공모가 그 자체로 범죄의 불가결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특수한 공모공동정범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 공동정범이론에 포함될 수 

있는 논의라 할 것이다.

32) 반면, 대법원의 태도를 두고 2007년부터 공모가 범죄완성에 있엇 본질적 기여를 하여야 성립한다

는 논지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는 최호진,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경북대학교 법학

논고 제32집, 2010, 6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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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범 계의 이탈

공모관계에 있던 공모자가 이탈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

제된다. 공범관계 이탈의 경우 중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탈

한 경우가 공모관계의 이탈의 문제이다. 반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이탈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중지미수의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종래에 공모자 1인이 다른 공모자들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범관계에서 이탈하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33) 

그러나 최근에는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관점에서 범죄의 중요한 역할을 한 공모

자의 경우에는 그 기능적 행위 지배를 제거하여야 공모관계의 이탈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도죄(강도살인죄, 강도상해죄) 공동관계의 이탈에 관한 판례

사실관계 판 례 

공동정범
- 부정

피고인 D는 A,B,C 등과 강도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의 살인을 모의하였다. 그러나 D는 
A,B,C가 피해자의 팔, 다리를 묶어서 저수지 
안으로 던지기 전에 자리를 떠났다.

공모자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
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듯이 명시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01.21. 선고 85도2371 판결).

피고인D는 A, B와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
였으나 A,B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
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
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
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중략)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이
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1985.03.26. 선고 84도
2956 판결).

공동정범
- 인정

피고인 D는 A,B,C 등 다른 3명의 공모자들
과 강도 모의를 하였는데 삽을 들고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그 모의를 주도하였
다. 그런데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D는 
A,B,C가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
자 단지 ʻʻ어?ʼʼ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
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결국공모자
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
였다(대법원 2008.04.10. 선고 2008도
1274 판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
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
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
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
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
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8도1274 판결).

33) 대법원 1986.1.21. 선고 85도2371 판결 ; 대법원 1995.7.11. 95도955 ; 대법원 1996.1.26. 94도 

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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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 인정

피고인 D는 A,B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금
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그런데 A,B가 집 안
으로 들어간 사이 담배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러
갔고 그 사이에 A,B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
다.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
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
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
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
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대법원 1984.01.31. 
선고 83도2941 판결).

피고인 D는 A와 함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집
에 들어가 강도를 하기 로 공모하였다. A가 피해
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이 D는 망을 보고 있
었는데 강도를 하는 도중 A는 과도를 휘둘러 피
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
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
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04.14. 선고 98도356 판결).

 피고인 D는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 피해자가 연락을 받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둘을 추격하였다. D는 1킬로 
정도 도주 후 마을 사람들에게 인계되었고 그 사
이 1킬로 정도를 더 도주한 A는 체포되자 이를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
원 1982.07.13. 선고 82도1352 판결).

3) 강도상해죄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의 문제

일부실행, 전부책임이라는 공동정범의 성격에 따라 결합범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만을 실행한 경우에도 결합범의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공동가공의 의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공동정범자 1인이 행한 경우라면 다른 공동정범자는 이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동가공 의사의 범위를 넘는 행위

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애초 상해의 부분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예견가능성’을 이유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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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탈할 목적으로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공동정범
- 부정

 피고인 D는 A와 절도를 공모한 후 A가 담배가
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자신은 망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인기척에 D는 
그대로 도망가 버리고 도망치려던 A는 창구에 
몸이 걸려 붙잡히게 되었다. 이에 A는 체포를 면
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
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갑)의 폭
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
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
다(대법원 1984.02.28. 선고 83도3321 판결).

판례는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라는 주관적 요

소를 ‘예견가능성’이라는 요소로 완화시키고 있다. 대법원이 말하는 예견가능성

이란 공모 내용을 초과하는 실행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

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에서의 예견가능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된다(김봉수, 

2008). 대법원은 다른 범죄와 달리 유독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해

서만 일관적으로 주관적 요건을 ‘예견가능성’으로 완화하는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생각건대 ‘강도’라는 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강도는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므로 강도의 공모에는 최

협의의 폭행에 대한 공모가 포함되는데 이것이 상해에 대한 공모와 항상 명백히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정범에서 의사의 합치라는 것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강도의 공모 속에는 묵시적

으로 상해의 공모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위의 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판례는 묵시적인 상해의 공모를 

인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판례의 경우에는 묵시적

인 상해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즉, 준강도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모한 범죄가 강도가 아니라 절도였기 때문에 그 공모 속에 묵시적으로라도 상

해의 공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판례가  ‘예견가

능성’을 근거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은 고의와 과실에 관한 형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강도살인죄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와 유사하게 판단한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가 혼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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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인정

피고인 D는 A,B,C 등과 사전에 금품강취범행을 모
의하고 전원이 범행현장에 임하여 각자 범죄의 실행
을 분담하였다. 그 과정에 D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또는 쇠파이프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
를 휴대한 A는 피해자를 감시하던 도중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였다.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을)이 피해자를 강
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피
고인들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
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강도살
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함은 정당하다(대법
원 1984.02.28. 선고 83도3162 판결).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인정

피고인 D는 A,B 등과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하였
다. D는 사건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A와 
B는 차에서 내려 금품을 강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범죄현장을 다른 사람이 지나가자 A는 가지
고 있던 등산용 칼로 이 사람을 살해하였다.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
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모두는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함이 옳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262).

위의 판례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서와 동일한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아래 판례의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달리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역시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 강도살인죄의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예견가능성만을 가지고 

죄책을 인정하기 가혹하다는 내심의 판단동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추측하

는 입장(김봉수, 2008)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라 하더라도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서 합리성이 없다. 또한 첫 번째 판례와 같이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묻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강도를 공모한 경우, 공모의 내용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상해 또는 살인에 대한 공모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확

인 한 후(있으면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②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검토하여 인정되면 강도‘치상’죄 또는 강

도‘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사범

가. 의의

우리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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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교사
- 인정

피고인 D는 A, B, C가 절취하여 온 장물을 
상습적으로 19회에 걸쳐 시가의 3분의1 내
지 4분의 1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취득해 왔
다. C가 구속된 후 A, B에게 일제 드라이버 
1개를 사주면서 ʻʻC가 구속되어 도망다니려
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도둑
질을 하라)ʼʼ고 말하였다.

막연히 ʻʻ범죄를 하라ʼʼ거나 ʻʻ절도를 하라ʼ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
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
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사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

는 것이므로 스스로 행위지배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행행위를 기능적이고 

분업적으로 분담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또한 간접정범과 달리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범행의 의사가 없던 자로 하여금 범행

의 결의를 하여 실행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미 범행을 결의하여 실행하는 자

를 돕는 방조범 보다 불법성이 크다. 

나. 성립 요건

1) 교사자 – 교사행

교사자는 범죄의 의사가 없던 자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토록 하여야 한다. 따

라서 교사행위를 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는 자였다면 방

조 또는 교사의 미수가 성립할 뿐이다.

교사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범죄결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인정되지 않지만 묵시적 방

법을 통한 교사는 인정된다. 또한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

가 없으며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였다면, 정범에게 범죄의 습

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원인이 되었더라도 공범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례34)의 태도이다.

절도죄의 교사행위에 관한 판례

34)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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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
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
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판결).

절도교사
- 부정

피고인 D가 연소한 A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상피고인에게 밥값을 구
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05.15. 선고 84도
418 판결).

2) 교사자 - 고의

교사자의 고의는 자신이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한다는 ‘교사의 고

의’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기수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정범의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이다. 의도치 않게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고의가 결여되어 있어 교사라 할 수 없다.

3) 정범의 성립

교사범은 협의의 공범으로서 교사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한다. 판

례35) 역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

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고 판

시하고 있다.

3. 방조범

1) 의의

우리 형법은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정범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정범과 달리 정범의 

35) 대법원 2000.02.25. 선고 99도1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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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대한 행위지배가 없으며 정범과의 상호의사 합치 없이 편면적으로도 성

립할 수 있다. 또한 범행을 이미 결의한 자를 정범으로 하여 성립한다는 점은 

교사범과의 차이이다.

2) 성립 요건

방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행을 가

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강화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방조라 할 수 있다. 

방조의 방법은 흔히 거동방조와 언어방조로 나뉘는데 전자를 물리적 방조, 후자

를 정신적 방조라고도 분류한다(이재상, 2011).

또한 이중의 고의로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를 요한다는 점과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교사범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제4절 형법각론 및 특별법(구성요건)상의 검토

1. 합동범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
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
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
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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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 합동범과 공동정범의 구별

1) 개념

우리 형법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하는 범죄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하는 범죄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와 같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하는 범죄를 합동범이라고 하며, 형법각론에는 

특수도주죄(제146조), 특수절도죄(제331조 제2항), 특수강도죄(제334조 제2항)가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합동범에 대하여 형을 특별히 가중하는 이유는 집단적으

로 범죄를 행할 때에 범죄자 상호 간에 범죄적 악성이 상승하여 위험성이 커질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강동

범, 2000, p. 79).

2) 본질

우리 형법은 합동범과 공동정범에 관하여 ‘합동하여’와 ‘공동하여’라는 표현상

의 차이만을 두고 있어 합동범이 본질적으로 공동정범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가) 공모공동정범설

공모공동정범설은 합동의 개념과 공동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고 보면서 집단범

에 대한 형 가중을 목적으로 하는 합동범의 성격상 일반적인 공동정범 이외에 

공모공동정범까지 포함하는 특별한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견해(김종수, 1965, p. 

20; 이충상, 1998, p. 151)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합동범은 형법이 집단범죄에 

대하여 조직의 수장 및 배후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범죄 유형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합동범은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에 가

해지던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의 문제를 명문으로 해결하면서 그 적용범위는 

도주, 절도, 강도로 한정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이수현, 2011). 이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절도, 강도에만 인정하는 합리적 이

유가 없고, 합동이라는 용어에 공모공동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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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라는 비판이 가해지면서 결론적으로 ‘공동’과 ‘합동’

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황산덕, 1984).

나) 가중적 공동정범설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과 공동정범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지만 집단범

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일부 구성요건의 형을 특별히 가중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황산덕, 1984)이다. 이 견해는 입법자가 집단적인 도주, 절도, 

강도를 중하게 평가하여 강력한 대처의 일환으로 형을 가중하는 의미의 합동범

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조문이 명백하게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합동’과 ‘공동’을 동일하게 이해할 근거가 없고(이재상, 2011), 가

중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합동

이 아니라 ‘공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신동운, 2011), 합동범의 독자적 특성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처벌 가중의 필요성만을 내세우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는 비판이 가해진다.

다) 현장적 공동정범설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합동의 범위를 가중적 공동정범과 현장설의 중간으로 이

해한다(김일수 & 서보학, 2004). 즉, 합동범은 현장성을 요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공동정범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것이다(현장성에 의하여 제한된 

공동정범). 그리고 이 견해는 현장성의 의미를 현장설 보다 넓게 이해하여 범행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은 요구하지만 반드시 동일장소, 동일시간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현장성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정범과 공범

의 구별기준에 의하여 정범표지를 구비한 자 만이 합동범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 합동범의 성립을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으로 판단하

려고 하였으나 그 결과 현장성 요건이 독자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

적된다(이재상, 2011). 결국 이 견해에 따르면 합동범의 본질은 공동정범과 동일

하게 되고 현장성을 결여한 단순공모자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는 가중적 공동정

범설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최상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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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설

현장설은 합동의 개념을 시간적·장소적 협동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우리나라

의 다수설이자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합동은 공동 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합동범은 공동정범의 표지인 기능적 행위지

배 이외에 현장성이라는 표지를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학

설은 주장의 근거로서 합동범은 독일형법 제244조 제1항 제3호의 영향을 받은 

도범방지법 제2조 제2호(2인 이상이 현장에서 공동하여)의 영향을 받은 조문이라

는 점, 입법자는 시간적·장소적 협동에 따른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성이 증가

하는 것을 고려하여 형을 가중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든다. 이에 대하여 합동범의 

인정 범위가 협소하여 가중 처벌의 필요가 있는 조직의 리더나 배후거물이 가중

된 합동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김일수 & 서보학, 2004)된다.

마) 판례

우리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ʻ̒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

관적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

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ʼ̓36)고 하여 현장설의 입장에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합동범 인정 판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특수절도의 성립에 관한 판례

사실관계 판 례 

특수절도
인정

피고인 D는 A의 동생이 백지 가계수표 19장을 집에 가지
고 있으며 그가 신혼여행을 떠나 집에 없다는 말을 듣고 
A와 함께 피해자의 수표를 몰래 꺼내오기로 범행을 모의
하였다. 그리고 A가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 D는 피
해자의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
지고 같이 집을 나왔다(대법원 1996.03.22. 선고 96도
313 판결).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
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
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
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
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
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
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피고인D는 A, B와 절취행위의 분담을 공모한 후, A, B가 
절취행위를 하는 장소부근에서 차량내에 대기하였는데, A, 
B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절취행위 장소가 피고
인이 대기중인 차량으로부터 다소 떨어지게 된 때가 있었
다(대법원 1988.09.13. 선고 88도1197 판결).

36) 대법원 1988.09.13. 선고 88도11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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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공범관계에 있던 자 중 일부가 현장에서 범행행위를 분담하고 일부는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경우, 현장에 가진 않은 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정설

공모공동정범설은 공모만으로도 합동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하므로 합동

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편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현장성이 없는 경우라도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에서

의 공동실행의 사실이 인정되면 합동범이 인정되므로 현장에 가지 않은 자에게

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공모공동정범설과 가

중적 공동정범설의 차이점은 공동정범이 될 정도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단

순 공모자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 공모공동정

범설이 이 경우에도 성립을 인정하는 반면, 가중적 공동정범설은 성립을 인정하

지 않는다(강동범, 2000).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 자체는 2인 이상이 현장성을 구비하여야 성립하

지만 그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배후인

물에게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현장설은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 협력이 없었던 자에게는 합동

범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합동범의 공동정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장성을 취하면서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이호중, 1998, p. 

146이하)하는데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2인 이상의 합동은 행위불법요소

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합동 

사실을 인식한 현장에 가지 않은 1인도 기능적 행위지배의 여부에 따라 합동범

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적 공범의 외부 관여자에게 공

동정범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개별적 구성요건의 해석에 달린 문제

이다. 또한 3인 이상이 공모하고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까지 처벌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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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긍정설에 따르면 정범성이 있더라도 범죄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

범죄의 공동정범이나 합동범의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범죄실현의 실질적 기

여도를 무시하는 것으로 형사정책상 부당하다고 본다(이재상, 2006). 또한 합동

범의 가중처벌의 근거가 법익침해 위험성의 증대인데, 현장에 실행행위를 분담

하는 경우 뿐 아니라 현장이 아닌 곳에서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하여서도 위험성

은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성돈, 2009).

2) 부정설

현장설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할 것을 전제하므로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

던 자에게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부정설은 기본적으로 합동과 공동이 다르다고 보는데 직접 현장에서 실행행위

를 가담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실행행위의 합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의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다(문채규, 2004). 또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범행

의 배후에 있는 수괴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목적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합동절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흠결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2인 이상과 3인 이상의 가담을 구별하는 데에 합리성이 없으며 합

동범의 본질을 현장설로 보는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한다(박상기, 2009). 그

리고 합동에 의한 구체적 위험성 증대에 따른 가중처벌이라는 합동범의 입법목

적을 고려할 때 합동범의 정범성 표지를 현장성 이외의 다른 형태의 기능적 행

위지배에 기하여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김병현, 2013).

3) 례

우리 대법원은 과거 현장설에 입각하여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부정37)하였으나 

1998년 전원합의체판결38) 이후 이를 긍정하는 판시를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37) 대법원 1989.03.14 선고 88도837 판결 ; 대법원 1976.07.26 선고 75도2720 판결 ; 대법원 

1956.05.01 선고 4289형상35 판결.

38) 대법원 1998.05.21 선고 98도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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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합동절도 및 합동강도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

사실관계 판 례 

공동정범 
인정

속칭 삐끼주점의 지배인인 피고인 D는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신용카드의 비
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
한 돈을 삐끼주점의 분배관례에 따라 다른 삐
끼 A, B와 분배할 것을 전제로 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두면서 감시하는 동안 
A, B, C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 B,　C가 편
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대법원 1998.05.21. 선고 98도321 전원합
의체 판결).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
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
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
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
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
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
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
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
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
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
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동절도에서도 공
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
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
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피고인 D는 A로부터 아는 후배라며 B를 소
개하였고 A, B등과 차례로 절도범행을 공모
하였다.  사건 당일 D는 A, B와 함께 사건 
현장인 사무실 부근까지 동행하였으며, 도중
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면장갑과 쇼핑백을 
구입하여 건네 주었다. 그런데 B가 범행을 하
는 동안 자신의 가방을 대신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보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서 A, B를 기다리
고 있었다. 결국 D는 A, B가 함께 절취하여 
온 돈을 나눠가졌다(대법원 2011.05.13. 선
고 2011도2021 판결).

판례는 여전히 합동범의 본질을 현장설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합동

범의 정범성의 표지를 다시 (공모를 포함하여) 합동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

적 행위지배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장성을 제외한 정범 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 판단이 없어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정범의 문제에서는 현장설을 폐기하는 것과 같아졌다. 더구나 합동범의 공

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에 의하면 다른 시간적, 장소적 협동 조차 없이 공

모에만 가담한 자에게도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성을 정

범 표지로 가중처벌을 규정한 합동범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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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결국 현장에서 범행을 합동하여 수행한 자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기능

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에 관여한 자, 그리고 공모 이외에 기능적 행위지배

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실행행위도 분담하지 않은 자 사이의 행위 간 법익침

해의 위험성과 불법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대법원은 그 차이를 무시하여 

동일한 법적 비난을 가함으로써 책임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39)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가중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 입법 연혁

특가법은 5.16 군사쿠데타 초기 국가재건과업 수행 중에 특정범죄를 가중처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1961.7.1. 법률 제640호)를 

대체하기 위하여 1966년에 법률 제1744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그리고 제5조의 

4는 1980년대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절도범의 범행수법이 대담해지면서 형벌만으

로는 충분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980년 12월 18일 

개정을 통하여 추가된 조문이다. 그러나 표면적인 제정 목적과 달리 그 정당성

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제5공화국 성립의 주축세력인 신군부 세력이 

과도적인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하여 신설하였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목 하에 ‘삼청교육대’

로 상징되는 초법적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등 과잉형벌 투입의 목적이 있었기 때

문에 내용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박상기, 전지연 & 한상훈, 

2013, p. 95).

39) 같은 취지로는 이수현, 2011,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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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

특가법은 제5조의4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및 강도를 범하는 경우, 형을 가중하

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본 조의 2항에서 유독 절도죄에 관하여 ‘5명 이상

이 공동’하는 경우, 형을 다시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문은 특수절도

와 같은 ‘합동하여’라는 표현 대신 ‘공동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합동범

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단순히 공동정범의 형태로 실행하는 절도범 중 가담 인

원이 5인 이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4명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보다 위험성이 가중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가중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다. 즉, 5인 이상이 가지고 

있는 범행의 ‘특별한 위험성’이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어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

등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다(오영근 & 안경옥, 1996, p. 47; 이기헌 & 박기

석, 1998, p. 67). 또한 인원의 증가에 의하여 위험이 가중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규정을 절도죄에만 둔 이유도 알 수 없다. 인원이 증가되는 경우 구성요건적 결

과 발생에 가중된 위험을 가져오는 것은 강도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가담 인원수를 가지고 가중규정을 세분화하는 것은 합리성 없는 입

법으로 이 규정의 특별한 존재가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40)

제5절 양형기준상의 검토

1. 의의

2007년 4월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

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법원조직법 제8편에 근거하여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가 설립되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그리고 2009년 4월에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의결

하였다. 그리고 2011년 3월에는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

40) 같은 의견으로는 한상훈, 2006,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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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의결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수정이 있었고,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

죄의 양형기준이 의결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양형기준의 구성과 체계부터 

구체적인 양형인자의 추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와 지적이 있으

나 양형실무에 있어서 통일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기준으로서 사실상의 구속력

이 인정되고 있으며 합리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

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강도범죄의 양형기준41)과 절도범죄의 양형기준42) 중에서 다수인

의 범행 가담을 전제로 한 양형인자들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2. 강도

가. 양형기준 개관

강도에 관한 양형기준은 강도(형법 제333조), 특수강도(형법 제334조), 준강

도․준특수강도(형법 제335조), 강도상해․치상(형법 제337조), 강도치사(형법 제

338조), 상습강도 등(형법 제341조), 특가법상 상습강도 등(특가법 제5조의4 제3

항), 누범강도 등(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강도상해 재범(특가법 제5조의5)의 죄

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강도죄 양형기준은 강도범죄를 1. 일반적 기준,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 상습․누범강도로 분류하고 있

다. 그리고 1. 일반적 기준과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유형을 일반

강도와 특수강도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 중 일반적 기준의 강도범죄 양

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41) 2009.4.24. 의결, 2009.7.1. 시행, 2011.3.21. 수정, 2011.4.15. 시행.

42) 2011.3.21. 의결, 2011.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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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강도범죄 양형기준 중 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특수강도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금융기관 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총기 사용(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소극 가담
흉기 단순 휴대(2유형)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상당 금액 공탁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공범 관련 양형인자

일반적 기준 중 감경의 특별양형인자인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양형기준은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

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설명한다(양형위원회, 

2012, p. 71). 즉, 공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공모 이외의 공동의 행위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양형감경 사유가 된다. 

반면 5인 이상 공동범행은 가중의 특별양형인자인데 이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경우(양형위원회, 2012, p. 71) 중 2유형(특수강도)에 해당하

는 경우이다. 적용대상이 특수강도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 가담한 합동범의 경우

와 5인 이상이 공동한 흉기휴대강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또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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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같이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에 대한 교사도 특별가중양형인자이다.

일반양형인자에는 감경사유로 소극가담과 가중사유로 계획적 범행이 있다. 양

형위원회의 양형인자 정의에 따르면 소극가담은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

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된다(양형위원회, 2012, 

p. 72). 이 역시 다수인의 범행 가담을 전제로 한 인자로서 공동정범이라 하더

라도 그 안에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에 따라 부과가능한 형벌범위를 차등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계획적 범행은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

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양형위원회, 2012, p. 72). 이는 반드시 다수인

이 가담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인 가담의 공모의 내용과 정도

에 따라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 기준 이외에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와 상습, 누범 강도의 경우도 

기본적인 양형인자의 내용은 유사하다. 다만, 사망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강도

치사의 경우에는 양형인자에 차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2  강도범죄 양형기준 중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부인은 제외)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
기타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 금액 공탁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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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사죄의 특별양형인자에는 가중사유에 ‘5인 이상의 공동범행’이 빠지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감경사유에도 ‘범행가담에 특히 참

작할 사유’를 제외하고 있다. 반면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사유로 특수강도범행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된다. 강도치사죄의 양형인자에 이렇듯 차이가 있는 것은 ‘사망’이라는 가장 중

한 결과에 의하여 행위의 객관적 위험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험성을 가

중시키는 인자들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공범 관련 집행유예 참작 사유

강도양형기준은 집행유예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참작사유와 부정적

인 참작사유로 분류하고 있다.

표 2-3  강도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이내 집행유예 이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중한 상해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계획적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경우는 집행

유예의 주요참작사유가 되며, 공범으로서 소극가담한 경우에는 일반참작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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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도

가. 양형기준 개관

절도에 관한 양형기준은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상습누범절도(특가법 제5조의 4, 제 2항, 제 5항, 제 6

항), 임산물등 절도(신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1항, 제3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항), 산림문화자산 절도(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문화재절도(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절도죄 양형기준은 절도범죄를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2. 특별재

산에 대한 절도, 3. 상습․누범 절도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는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절도를 다시 4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특별재산

에 절도는 절취 목적물의 가치에 따라 가치가 높은 재산과 매우 높은 재산의 2유형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2-4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
/기타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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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범 관련 양형인자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 중 감경의 특별양형인자인 ‘범행가담에 특

히 참작할 사유’는 강도죄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이다(양형위원회, 2012, p. 158). 

한편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사유에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 

있다. 이는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

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하여 여기에서의 

조직은 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양형위원회, 2012, p. 159). 절도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행위주체의 측면과 체계적인 범행 모

의라는 행위태양의 측면 모두에서 불법성의 가중 근거를 도출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도범죄의 경우, 계획적 범행이 일반참작사유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일반양형인자로서 ‘소극가담’은 강도범죄와 동일하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는 차이가 있다. 강도범죄에서는 범죄유형에서 이미 일반강도와 특수강도를 

나누었기 때문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나 절도범죄에서는 범죄유형 분류 기

준에 합동범이 고려되고 있지 않아 양형참작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다만, 이것이 다른 특수절도의 불법가중사유가 특별양형인자로 평가되고 있

는데 반해, 합동성은 일반양형인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인 이

상의 합동에는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라는 양형인자와의 관계 

상 기본적인 합동범에서 조직적 분담의 경우가 제외된다(양형위원회, 2012, p. 

159).

한편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와 상습․누범절도의 양형인자는 일반재산의 경우

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특별양형인자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상습․누범절도에서는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로 표현되어 있다. 

특별재산절도의 경우, 행위객체에 의하여 불법성을 가중하였기 때문에 행위태양

에 의한 불법성 가중이 일반재산절도 보다는 덜 중요하게 평가되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즉, 특별재산절도는 절취의 대상이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이라는 점에서 가중된 불법성을 가지기 때문에 범행의 조직적 분담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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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법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평가되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특

별재산절도의 경우에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

에 이러한 특징이 특별양형인자로 따로 평가받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재산이라고 하여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의 존재나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항

상 전제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양형인자로서 여전히 의미를 가지

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공범 관련 집행유예 참작 사유

절도양형기준은 집행유예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참작사유와 부정적

인 참작사유를 밝히고 있다.

표 2-5  절도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절도범죄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공범과 관련된 사유는 강도죄의 것과 다르

지 않다.



제2장 공범에 관한 형법적 고찰

89

사실관계 판 례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인정

절도범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에 그가 절취한 각 수표를 
장물범인 공동피고인 B를 통하여 교
환하였다는 진술 기재 부분이 있었다.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
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
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
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6.01.12. 선고 2005
도7601 판결).

제6절 형사소송법상의 검토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의 문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이 어떠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적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하여 공동피고인에 대해서 변론을 분리하여야만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정영석 & 이형국, 1996, p. 396)가 있는데 이는 병합심리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동피고인 역시 진술거부권을 가지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공동피고인을 분리

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변론을 분리하여야만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배종대, 이상돈 & 정승환, 2009, p. 479; 손동권, 2010, p. 490; 신동운, 2009, 

p. 758-761; 신양균, 2009, p. 646; 심희기 & 양동철, 2010, p. 480; 이은모, 

2010, p. 460; 이재상, 2012, p. 484)가 있다. 한편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제3자이기 때문에 변론분리가 되지 않더라도 증인적격을 가진

다고 보는 견해(차용석 & 최용성, 2008, p. 629-630)가 있다.

대법원은 ʻ̒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

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

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

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ʼ̓ 43)고 보아 두 번째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공범이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판례

43)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8도3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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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판 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병합심리시 부정

게임장의 종업원 A가 그 운영자 B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
으로 재판을 받던 중, B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
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
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
법원 2008.06.26. 선고 2008도3300 판결)

생각건대 공범자가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피고사건과 관계없는 

증인에 불과하다 볼 것이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병합심리되고 있는 

한에서는 자신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이므로 공범자 여부와 병합심리 여부를 기

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 :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
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에 관하여, 동조 제4항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

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범관계인 두 사람에 대

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개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각각 상대방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때에는 과연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예)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범으로 각각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피

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A를 조사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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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범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이 B에 대한 증거로 제출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제312조 제4항 적용설(노명선 & 이완규, 2013; 윤동호, 2008, p. 

196-199; 최병각, 2011, p. 176)은 공범이 별개사건으로 재판을 받거나 공동피고

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모두 공범에 대해서는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과 마찬

가지이므로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312조 

제3항 적용설은 내용 인정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피고인 내용 인정설(위의 예

에서 B에 해당, 이재상, 2012, p. 600; 김봉수, 2010, p. 146)과 원진술자 내용 

인정설(위의 예에서 A에 해당, 문영식, 2013, p. 74; 이창섭, 2010; 정웅석 & 백

승민, 2012, p. 646-648)로 나뉜다.  

우리 형사절차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대법원은 계속해서 ʻ̒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중략)...검사 이외의 수사기

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

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ʼ̓
고 판시44)하여 제312조 제3항 적용설의 입장에 있다. 또한 ʻ̒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

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

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ʼ̓ 45)고 판

시하여 피고인 내용인정설의 입장에 있다. 즉, 위의 사례에서 피고인 B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A

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B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

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생각건대 제312조 제3항의 입장을 따르는 경우, 진술을 한 공범자(A)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 진술을 다른 공범(B)에 대해서는 증거로 할 수 없어 

44)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대법원

2009.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45)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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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죄판결을 받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노명선 & 이완규, 

2013, p. 694). 또한 실질적 의미에서 본다면 공범은 다른 공범에 대한 관계에서

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된다.

제7절 소결 및 입법론적 제언

1. 형법총론

총칙상 공범에 관한 규정은 절·강도 뿐 아니라 모든 형법범에 공통되는 규정

이므로 일반론적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개정의 논의가 있을 때마

다 총론 공범규정에 관하여서도 여러 가지 개정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가장 대표

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 정범 규정 신설

- 간정정범 규정의 재구성

- 공모공동정범 규정의 신설

- 특수교사방조와 관련된 규정의 조정

- 공범과 신분 관련 규정 검토 등이다(장영민, 2010, p. 181).

이 보고서에서 앞서 살펴본 내용 중에는 공모공동정범 규정의 신설이 포함되

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의미에서 공모공동정범이론은 

공모 이외의 다른 실행행위가 없어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도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어 

온 이론이다. 따라서 이를 명문의 규정으로 둔다면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하는 

공동정범의 정범성을 전면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만든다는 결과에 이르게 된

다. 뿐만 아니라 공모와 실행행위의 가담을 동일하게 평가하게 되어 형법상 음

모와 실행의 착수의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문제 역시 발생시킨다(장영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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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81). 현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

황에서 이를 입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더욱 더 큰 비판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강도상해죄 및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 인정에 관한 불합리한 판례의 태

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요

소로 하는 강도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공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는 고의와 과실의 구별에 관

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도살인죄 및 강도치

사죄에 관한 일관되지 못한 판례 역시 예견가능성을 근거로 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이라는 원칙에 의하여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2. 형법각론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는 형법상 공범론에서 가장 대립이 

첨예한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합동범’의 본질에 충실하게 판단하여

야 할 쟁점이다. 즉, 합동범의 처벌을 가중하는 이유가 시간적·장소적 협동이라

고 하는 ‘현장성’에 있다고 본다면 현장성이 없는 행위자에게 ‘합동’절도 및 강도

의 (공범)정범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현장이 

아닌 곳에서 방범장치를 해체하였던 절도죄의 공범은 2명 이상이 야기한 현장에

서의 행위불법 증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법각론에 규정된 현재의 ‘합동범’의 형벌가중 그 자체는 ‘현장성’이라고 

하는 타당한 불법가중의 근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특가법상의 상습

절도의 가중, 즉 5인 이상이 가담한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은 합리성 없는 입법

으로 특별한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

다. 궁극적으로는 중복주의와 중형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특별법에 대한 정비라는 

측면에서 이 법률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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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형 관련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고, 그 효과 역시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지만 실질

적으로 양형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실상 구속력이 인

정되는 양형기준 역시 개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양형 범위의 타당

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공범과 관련한 양형기준의 구성과 양형인자의 내용을 살

펴보면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

한 경우’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의 특별양형인자에서는 제외된 것이나 ‘5인 이

상의 공동’이 가중적인 특별양형인자로 포한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범행

의 조직적 분담’이 왜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서 다르

게 평가되는지, 합동도 아닌 공동에서 5인 이상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불법성 가

중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는 각 범죄별 양형기준 시

스템을 채택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양형기준을 마련하다 보니 발생할 수밖에 없

는 한계일 수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달리 선고형 결정의 실질적 효

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실증적․경험적인 연구를 통한 근거가 뒷받침될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형사소송법 관련

공범에 대한 진술은 내부인의 도움 없이는 유죄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범죄에

서 특히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증거능력의 확인절차를 어떤 

절차에서 거칠 것인가는 공범의 증인적격 문제로서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은 

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반면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는 피고인신문절

차에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범의 피의자진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은 

현재 대법원 입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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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생각된다.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의 원진술자의 실질적인 지위는 해당 

절차에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이 아니라 증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5. 공범증인 진술에 관한 형벌 감면제도의 도입 문제

공범 내지 내부자의 진술이 특히 수사의 단서나 유죄의 증거로 가치가 있는 

범죄는 조직범죄나 테러범죄 등과 같이 외부인의 접근이 극히 제한적인 범죄이

다. 이러한 범죄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강구되

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이를 위하여 공범증인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의 도입이 

합목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46)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모든 범죄 

일반에 대한 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양형에 관한 평등주

의나 책임주의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이며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효율성을 이유로 실체진실 발견에 관한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를 

경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의한 조직적인 행위가 아닌 일반

적인 절도나 강도에 대하여까지 공범증인 진술에 관한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46) 이에 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면책조건부 증언강제제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공범증인면

책규정의 제정)에 대한 논의는 탁희성, 앞의 책, 108-1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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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실증적 선행연구 검토와 

공식통계 검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공범 및 공범범죄의 개념정리

공범에 대한 정의는 앞서 형법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총칙 제 2

장 3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정범, 교사범, 그리고 방조범 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법학적 논의 외에도 범죄학의 선행연구들에서도 공범의 범위를 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협의의 공범과 광의의 공범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먼

저 협의의 공범개념은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범죄

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Reiss, 1980). 이와 달리 광의의 공범개념은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협력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Tremblay, 1993). 광의의 공범개념보다 더 넓게 공범을 이해하

는 개념으로 Warr(1996)의 범행집단(offending group), 공범 네트워크(accomplice 

networks)의 용어 등이 있는데 이러한 범행집단 및 공범 네트워크는 두 명 이상

의 범죄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이러한 네트워크 안에서 공범들은 서로의 존재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간의 상호작용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행한 범행을 연구하면서 Carrington(2002)은 집단 범죄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절도를 중심으로 

100

(group crim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공범에 의한 범죄 즉, 2인 이상의 

범죄자가 있는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범이 있는 범죄와 유사하

지만 범죄자가 집단의 구성단위로서 함께 행동하거나 개인의 범행이 집단에의 

소속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공범이 있는 범죄와 구별된다(Reiss & 

Farrington, 1991). 집단 범죄와 구별하여야 하는 용어로 범죄집단에 의한 범죄

(gang crime)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집단(gang)은 명확한 지도체제와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

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집단47)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범죄집단 구성원들은 단독

으로 혹은 구성원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나 여러 명이 저지른 

범죄가 항상 범죄집단(gang)활동의 일부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집단(gang)에 의한 범죄는 공범이 있는 범죄 및 2인 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범죄와 구별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범에 의한 범죄, 공범이 있는 범

죄, 혹은 집단범죄의 개념에서 범죄집단(gang)에 의한 범죄는 제외하기로 한다. 

또한, 범죄집단에 의한 범죄는 범죄자체를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으나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범죄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내용과 종류가 

범죄집단의 특징과 성격, 조직 구성원들의 특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도 일반론적인 공범에 의한 범죄와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단독범이 아닌 2

인 이상에 의해 행해지는 대부분의 범죄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범죄조직에 속한 

이들에 의한 범행이라기보다는 2-3인의 매우 느슨하게 연결된 사람들에 의한 범

죄인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도 범죄집단(gang)에 의한 범죄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명확한 지도체제가 없고 구성원들이 매우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구성원의 변화가 잦은 동료 집단을 Yablonsky(1959)는 가까운 집단(near 

group)이라 하기도 하였다. 

47) 범죄집단(gang)에 대한 개념은 다음의 두 논문에서 차용하였다: ʻʻassociation of peers, bound 
together by mutual interests, ... who act in concert... [for] the conduct of illegal activityʼʼ 
(Walter Miller, cited in Bursik & Grasmick, 2001:7), ʻʻwhen peer groups with a defined 
leadership are territorially organized and engaged in a wide range of antisocial behaviorʼʼ 
[Reiss & Farrington, 1991, p. 361; see F. Thrasher, The Gang 45-57 (1927), see also, W. 
Miller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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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공범에 대한 개념 논의가 중요한 이유로는 공범의 구별이 가지

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Carrington(2002)이 

제시한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전체 10건의 범행 중에서 6건은 단독범에 의해, 

나머지 4건은 각각 2,3,4,6명의 공범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해 보면, 범행의 60%

는 단독범죄자에 의한 범행이지만, 범죄자의 71%는 공범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단편적이거나 요약통계에 기반한 연구결과

는 공범에 의한 범죄 및 공범 범죄자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공범범죄 및 공범자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범죄

사건과 범죄자에 대한 연결된 정보를 가진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방법이 필요한

데, 본 연구에서는 수사재판 기록조사를 통해 범죄사건과 범죄자의 연결된 데이

터를 확보하여 이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공범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구분한 협의의 공범개념과 범행집단(offending group)을 활용하여 

살펴보기로 하는데 단독범과 구별되는 공범의 특성은 협의의 공범개념, 즉, 두 

명 이상의 범죄자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Reiss, 

1980)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공범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공범집단의 특성 및 구조를 

살펴볼 때는 범행집단(offending group)이나 공범 네트워크(accomplice networks)

의 정의에 따라 공범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Warr, 1996). 특히, 공범범

죄가 범죄집단에 의한 범죄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과 공범범죄에의 가담자들

이 매우 느슨하고 불명확한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밝혔

으나, 공범자들간의 관계 및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인데, 본 연구의 제 6장 공범집단 및 공범의 구조적 특성분석에

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2. 공범의 이론적 논의 

공범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이민식(2007)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Weerman 

(2003)의 논문에서 잘 재분류하고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Weerman(2003)은 공범에 대한 범죄학적 이론들을 세 가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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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명하고 이와 함께 자신의 이론인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pers- 

pective)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1)집단영향이론(group influence perspective)은 

공범범죄를 집단영향력이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필연적 결과로 보는 시각인데, 

공범을 청소년 범죄의 집단 영향으로 설명(Erikson & Jenson, 1977; Sarnecki, 

1990)하거나 차별적 접촉이론 등을 통해 공범을 설명(Warr, 1996)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집단영향 이론에서는 공범범죄 뿐만 아니라 범

죄행위 그 자체를 집단내부의 사회학습이나 일탈적 정의의 습득,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이 느끼는 집단압력 등 집단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산물로 보는 것

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비행을 저지르고 이러한 비행이 집단 내

에서 다른 범죄행위를 이끌게 됨으로써 공범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렇게 집단 내부에서 공범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보상을 

받게 되고,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게도 공범범행에 참여할 것이 요구되며, 공범범

행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묘한 반감을 사거나 집단으로부터의 방출 

등의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집단영향이론은 왜 많은 사람들이 다

른 사람들과 함께 범죄를 행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집단영향

이론에서의 공범범죄는 청소년 범죄조직 구성원의 반달리즘(vandalism, 공공기물 

파손행위)이나 조직구성원들의 폭력행위 등 조직력은 다소 약하지만 규모가 큰 

집단의 공범행위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한 이론이다. 상대적으로, 조직규모가 작

고 보다 발전된 형태의 공범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덜 적합한 이론이라 볼 수 

있다. 집단영향이론은 공범범죄의 다양한 범죄행위 및 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는 비판을 받는데 예를 들면 범죄자들이 공범범행과 단독범행을 번갈아가며 저

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과 공범범죄가 사회적 압력

이나 보상으로 설명된다면 보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범죄조직이 공범범죄의 

표준이 될 것이나 실제로 공범범죄의 범죄집단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이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번째 이론은 범죄자들이 서로 친구 혹은 동료를 찾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

한 경향의 산물이 자연스럽게 공범범죄로 이어진다는 (2)사회적 선택이론(social 

selection perspective)이다. 사회적 선택이론으로 공범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집단영향력을 부정하는 범죄학자들의 견해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들은 범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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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람의 습성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고 자동적으로 

공범범행을 이룬다고 설명한다. 사회적 선택이론에서 공범범행은 자기 통제력의 

부족 등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의 산물로 인식되며 범죄자들은 같은 특성을 지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고 이들은 범행기회가 있으면 함께 범행을 할 

준비가 된 범죄자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집단영향 이론과 같이 

사회적 선택이론 또한 왜 많은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죄를 행하는지

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들이 동종성(homogeneity)을 가진 유사집단이며 

사회적 선택을 통해 함께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선택은 

범죄자 집단의 불안정한 조직구성을 잘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범행 종류에 

따라 공범범죄와 단독범죄의 범행 구성비가 매우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설명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이론은 청소년들의 상점 들치기절도 및 충동

적으로 저지른 강도 등 즉흥적이고 비조직적인 공범범행은 잘 설명하지만 소규

모의 범행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복잡한 형태의 공범범행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3) 도구적 이론(instrumental perspective)에서는 공범범행을 범행을 좀 더 쉽

게, 수익성이 높게, 그리고 덜 위험하게 하려는 의사결정의 결과물로 이해한다. 

공범범행, 즉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행위와 일반적인 범행행위 모두를 의사결정 

과정의 산물로 이해한다. 공범범행은 범행수행과정을 쉽게 하는 동시에 범행의 

발각 가능성도 높이지만 공범범행의 장점 및 이득이 잠재적 이득보다 크다고 판

단될 때, 즉 단독범행에 비해 범행이 용이하고 이득도 더 많다고 판단될 때 범

죄자들은 공범범행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도구적 이론은 앞의 두 이론들과 달리 

범행집단이 대부분 소규모라는 사실을 잘 설명하는데, 대규모의 범행집단은 범

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 않으며 오히려 발각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발전한 형태의 복잡한 공범범행, 즉 역할분담이 확실한 은행강도 및 전문

절도단체의 범행 등을 설명하기는 용이하나 대규모의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다 비조직적, 혹은 즉흥적 형태의 공범범죄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Weerman(2003)은 이러한 세 가지 공범범행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검토하여 제

시하면서 어떤 이론도 모든 공범범행의 특성을 설명하지는 못하며 각각의 이론

이 특정한 종류의 공범범행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절도를 중심으로 

104

보다 종합적인 공범범죄에 대한 이론적 시각이 필요하며 이를 (4)사회적 교환이

론(social exchange theory)을 통해 제시하였다. 사회적 교환이론은 공범의 범행

행위 자체를 사회적 교환행위로 인식하는데 교환되는 재산(goods)은 범행을 통

해 획득하는 물질이나 이득은 물론 사회적 승인(acceptance)이나 용인(approval) 

등 비물질적인 것은 물론, 장래의 약속 등도 포함한다. 이처럼 사회적 교환이론

에서는 단독범행으로 얻을 수 없는 재산을 얻기 위해 공범범행을 한다고 설명하

면서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물건이나 재산상의 이득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특

정 범죄를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인간의 필요 및 욕구를 충족하는 

모든 것들,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

명하였는데 이에는 서비스, 범행으로 얻는 포획이득, 범행으로 얻는 재산상의 이

익이나 보답(payment), 행위에 대한 인정(appreciation), 수용(acceptance), 그리

고 정보(information) 등의 여섯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고 제시하였다. 사회적 교

환이론에서는 공범범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행위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비용보다 보수와 댓가가 더 높다고 생각될 때 그러한 행위에 참여

하며, 이는 공범의 범행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또한, 사회적 교환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①범죄자가 공범범행을 원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공

범범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득이 있는 것으로 인지해야 하고, ②잠재적인 

공범이 가까이에 존재하거나 쉽게 접촉할 수 있어야 하며, ③해당 범죄자가 공

범을 함께하기에 충분히 매력적, 즉 그와의 범행으로 인한 비용보다 보수가 더 

높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범의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들은 각기 다른

데, 특정 시간대에만 잠재적인 공범이 접촉 가능한 범죄자가 있는 반면에 항상 

잠재적 공범들과 함께 지내는 범죄자들도 있다. 또한 공범범행을 원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있는 바, 단독범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범죄자가 있는 반

면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충분히 보상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단독범행

을 고려하는 범죄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범죄자들간의 공범범행에 대한 생

각이나 선호도, 그리고 잠재적인 공범의 접촉가능성,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비용 

및 보수를 고려한 공범범죄의 매력 등의 세 가지 요인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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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가 개인의 공범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Weerman 

(2003)은 이처럼 개인의 공범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 즉 공범범

행에 대한 선호(willingness), 공범자의 존재(presence of co-offenders), 그리고 

공범자의 매력(attractiveness to co-offenders)은 범죄자의 다른 특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세 요인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자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다(Weerman 2003, p. 409, Figure 2 참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범죄자의 타인에 대한 의존성과 물질적/비물질적 필요나 요구(needs), 타인에 대

한 신뢰 등이 공범범죄에 대한 생각이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 공범

자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다른 공범죄자들과의 사회적 관계, 범죄

자 네트워크의 크기, 그리고 공범자의 접근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정기적인 만남

을 위한 장소와 시간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총이나 무기 등의 물리적 자본과 

지식이나 범죄적 통찰력(criminal insight) 등의 인적 자본과 유용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 자본(criminal 

capital)과 범죄자가 잠재적 공범이 될 수 있는 다른 범죄자에게 얼마나 매력적

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자본(group capital)이 공범자의 매력

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범죄자의 특성 등이 공범범행에 대한 생각이나 선호, 잠재적인 공범의 

접촉가능성, 그리고 공범범죄의 매력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공범범죄

가 일어날 가능성 및 공범범죄자의 숫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 특성, 그리고 범죄자가 속한 범죄자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변수들끼리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매우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복잡하고도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연구는 아직까

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 공범관련 실증적 선행연구 

위에서 공범이 있는 범죄의 개념과 공범 범죄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공범관련한 실증적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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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분야에서 공범 및 공범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선행연구가 매우 부

족한 분야이며 실증연구 또한 많지 않다. 공범관련한 실증적 선행연구를 제시한 

연구로 van Mastright와 Farrington의 2009년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1971년부

터 2008년까지 진행된 공범에 관한 주요 실증연구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08년까지 총 17편의 공범에 

대한 주요 실증연구가 발표되었는데,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가 10편이었고, 영국

과 스웨덴에서 각각 3편씩, 그리고 캐나다에서 1편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7편의 실증연구는 그러나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차분석의 방식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공범관련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수

집의 성격을 지닌 연구의 수는 더 작다.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이들 17편의 연구들 가운데 연구대상을 성인까지 포함

한 연구는 5편에 지나지 않았고(Carrington, 2002; Hodgson, 2007; Hodgson & 

Costello, 2006; Reiss & Farrington, 1991; Stolzenberg & D’Alessio, 2008), 이들 5

편 가운데 4편의 연구는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Reiss와 Farrington(1991)

의 연구는 10세부터 32세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나머지 11편의 연구

들은 20세 이하 혹은 17세 이하의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거나(Conway 

& McCord, 2002; Erikson & Jensen, 1977; Hindelang, 1971 & 1976; McCord & 

Conway, 2002, 2005; McGloin et al., 2008; Pettersson, 2005; Sarnecki, 1986 & 

2001), 15-17세(Erikson, 1971) 또는 13-16세(Warr, 1996)의 특정연령대의 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8년 이후에 전체 연령을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된 실증연구들로는 2002

년-2005년의 영국 경찰 공식범죄통계를 활용하여 범죄자 연령에 따른 공범범죄

의 추세를 살펴본 van Mastrigt와 Farrington(2009)의 연구, 2002년-2006년의 캐나

다의 공식범죄통계를 활용하여 공범범죄의 비중을 살펴본 Andresen과 Felson의 

연구(2010, 2012), 2002년-2008년의 미국 사건기반보고시스템 자료를 분석하여 

공범자의 성별이 이후 범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Becker & McCorkel, 

2011)등이 있다. 

또한, 2002년에 McCord와 Conway에 의해 수집된 소년범죄자의 전과기록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추적조사한 자료를 재분석하여 공범의 존재가 범행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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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McGloin과 Piquero(2009)의 연

구와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공범의 네트워크 중복성 여부가 범행의 다양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McGloin과 Piquero(2010)의 연구, 1996년의 수용자 대상 설

문조사(English & Mande, 1996)를 재분석하여 공범자의 모집 및 범행주도의 과

정에 대해 살펴 본 연구(McGloin & Nguyen, 2012)등이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범자 및 공범범죄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여기에서는 크

게 (1)공범범죄에 대한 연구와 (2)공범자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3)공모과정 및 

공모결정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특히, 범죄사건에 대한 연구와 범

죄자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공범개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범이 있는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연구분석의 단위에 따

른 연구결과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Reiss(1986)의 연구에서 범죄의 집단성을 나타내는 공범범행의 특성은 사건이 

아닌 범죄자, 즉 사람을 분석단위로 할 때 그 특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1984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피해의 약 50% 정도가 2인 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것

이었다. 범죄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강도 범죄자의 무려 75%

가 최소한 1인 이상의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사건을 기준

으로 한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의 기록이 미치

는 영향은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범죄자의 전

과 및  범죄자의 검거와 수감이 미치는 범죄의 억제력에 대한 논의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즉, 강도범죄자의 다수가 1인 이상의 공범과 함께 범행한 경우에 한 

범행사건이 여러 명의 공범의 전과에 중복되어 기록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공범 중 1인을 검거하여 수감할 경우에 기대되는 범죄억제력에 대해 해당 범죄

자의 범행기록에서의 공범전과 여부에 가중치를 두어 고려하는 방식 등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범범죄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의 단위가 공범자인지 범죄사건인지 혹은 공범

집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

토를 공범자와 공범범행에 대한 실증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후 분석단계에서

도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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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범범죄에 대한 연구

공범이 있는 범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전체 범죄사건에서 공범이 있는 사

건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다. Carrington(2002)의 연구는 캐나다에서 발생하여 경찰에 보고된 범죄사건을 

기록하는 시스템인 공식범죄통계 UCR2(Revised(Incident-Based) UCR Survey 2)

를 활용하여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992년부터 1999년까

지의 경찰에 기록된 약 290만 건의 범죄사건과 34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기록

을 분석하였는데,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2인 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사건은 12%

였다. 전체 발생범죄에서 공범이 있는 범죄의 분포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살인이나 무단침입, 방화, 강도 등 중한 범죄일수록 공범 범

죄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경미한 범죄들, 절도와 경범죄, 

도박범죄 등에서도 공범에 의한 범행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

중폭행이나 성범죄에서는 공범에 의한 범행의 비중이 평균 혹은 그 이하였다. 

범죄의 심각성을 범행에 사용된 무기의 종류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으로 측정

하고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의 발생비중도 살펴보았는데, 

범죄사건이 심각할수록 공범에 의한 사건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를 보

였다. 범죄자 연령별로도 살펴보았는데, 공범이 있는 사건의 비중은 범죄자의 

연령대가 낮은 10대 범죄자들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고 20대 초반 범죄자들에서

는 공범이 있는 사건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자의 연령에 따른 공범범죄의 비중 변화는 공범범죄자 집단의 구성인원이 2인, 

3인, 4인 이상 등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남성범죄자와 여

성범죄자 간에 공범범죄의 비중이나 연령에 따른 공범범죄 비중은 큰 차이가 없

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Carrington(2002)에서 밝힌 연구결과는 Andresen과 Felson(2012)에서 재검증되

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에서 경찰에 보고된 범죄사건을 

기록하는 시스템인 공식범죄통계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RCMP) Police 

Information Reporting System(PIRS)에서 2002년 8월 1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

지의 4년 동안의 약 500만 건의 범죄사건 기록과 이에 관여한 900만 명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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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고 특히 12세부터 29세까지의 범죄자에 의한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 기

록 134,388건도 범죄종류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이 다루

지 못했던 범죄유형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Carrington(2002)

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공범이 있는 사건의 비율과 범행 1건당 평균 

범죄자 숫자가 범죄자의 연령이 10대일 때 최고에 이르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

라 공범이 있는 사건의 비율과 범행 1건당 평균 범죄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10대와 20대에서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범죄자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공범이 있는 사건의 비중 또한 줄어든다는 사

실과 범행사건에 관여한 공범자의 숫자 또한 범죄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줄

어든다는 것은 Carrington(2002)의 연구와 Andresen과 Felson(2012)에서 공통적

으로 밝혀진 내용이었는데, Carrington(2002)의 연구는 이를 매우 거대한 데이터

를 사용하여 동시에 검증하였고 또한 두 명제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연구이다. Andresen과 Felson(2012)의 연

구는 보다 정교하게 범죄의 유형을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나누어 다시 살펴보

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재산범죄는 전체범죄의 특성과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인 반면, 폭력 범죄는 범행당 평균 범죄자 수의 최고값과 공범이 

있는 사건의 비율의 최고값이 폭력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범행당 평균 범

죄자 수와 공범이 있는 사건의 비율이 범죄자의 연령이 20세에 이르기까지는 증

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Andresen & Felson, 2012). 

Carrington(2009), Andersen과 Felson(2012)의 연구들이 공범이 있는 사건의 

비중이 10대 범죄자에서 최고를 보이고 이후 범죄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과 대조적으로 같은 연구문제에 대해 다른 연구

결과를 보인 경우도 있는데 Carrington(2002), Stolzenberg & D’Alessio(2008), 

van Mastrigt & Farrington(2009)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범

이 있는 범죄가 연령대가 어린 범죄자들에서 나타나는 범죄특성이라는 점을 부

인하는 결과를 보였다. Stolzenberg와 D’Alessio(2008)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사건

기반범죄보고시스템(NIBRS,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에서 2002

년 자료를 활용하여 466,311건의 체포기록을 분석하였는데, 연구의 가정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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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만일 공범이 있는 범행이 어린범죄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성이라면, 단

독범죄자에 의한 사건과 공범이 있는 사건을 분리하여 연령에 따른 범죄율을 비

교할 경우에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곡선적 관계는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만 명확

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곡선적 관계(즉, 청소

년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10대에 최고값을 보인 후 20대부터는 감소하는 관계)가 

단독범행 사건과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범

죄자의 성별과 인종, 그리고 범죄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체포기록 자

료를 통한 재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Stolzenberg와 D’Alessio 

(2008)은 공범이 있는 범행은 단순히 정황적인 사건일 뿐이고 원인론적 중요성

은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의 발생비중이 다른지를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은 이처럼 비일관된 조사결과를 보였는데, 최근 진행된 연구에

서는 공범범죄에의 가담여부가 이후 범죄자의 범행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는 연구도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McGloin과 Piquero(2009)의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의 자료(McCord & Conway, 2002)를 재분석하였는데, 동 자료는 

1987년 필라델피아의 18세 이하 소년범 기록을 무작위 표집하여 구성한 것으로 

단독범죄자 200명과 공범이 있는 범죄자 200명에 대한 체포기록과 1976년부터 

1994년까지의 전과기록을 해당 400명뿐만 아니라 이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들의 기록까지 모두 포함하여 작성되었다. 이 자료는 5,600명에 대한 약 7,000건

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방대한 자료인데, 이를 재분석하여 McGolin과 

Piquero(2009)는 공범의 존재가 범행의 폭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적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분석내용은 범행에 가담한 범죄자들의 수와 범행의 

폭력성 간의 상관관계인데, 가중폭행, 방화, 절도, 위조, 강간, 강도, 자동차 절도 

등의 다양한 범죄들 가운데 폭력성 범죄로 분류되는 강간, 강도, 가중폭행, 살인 

등의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의 수와 비폭력성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의 수를 비교

하였다. 폭력성 범죄의 범행당 평균 범죄자 수가 2.65명이었고 비폭력성 범죄는 

2.07명으로 나타나 폭력성 범죄에서 한 범행에 가담하는 범죄자의 평균 숫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이 있는 범행만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폭력성 범죄

의 범행당 평균 공범수는 3.35명이었고 비폭력성 범죄의 경우는 2.82명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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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폭력성 범죄의 공범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McGloin과 Piquero 

(2009)의 연구에서 밝힌 폭력성 범죄와 비폭력성 범죄의 공범 수의 차이는 해당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변량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으나, 공범의 존재가 범죄

의 폭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나. 공범자들에 대한 연구

범행에 함께 가담한 공범자들에 대한 연구는 1)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

죄자의 구별되는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본 연구와 공범범죄에 함께 참여한 사람

들에 주목하여 이들의 특성 및 변화를 살펴본 2)공범집단 및 공범자들에 대한 

연구 두 종류로 크게 나뉠 수 있다. 이와 함께 범죄자의 범죄경력에서 공범범죄

가 가지는 의미에 주목하여 3)공범범죄의 경험과 범죄자의 범죄경력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 아래에서 이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1)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특성비교

공범과 관련한 범죄경력의 패턴을 Reiss와 Farrington(1991)은 크게 단독범죄

자, 공범범죄자 그리고 단독범죄와 공범범죄를 함께 저지르는 혼합형 범죄자의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선행연구들에서 밝힌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어린 나이의 범죄자들 중에서는 단독범죄자가 

많지 않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르러 단독범죄가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

의 하나로 나타나며, 단독범죄자는 청소년 비행이 정점을 이루는 시기에 매우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20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한다(Reiss & Farrington, 

1991).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구별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들 두 집단이 

공범범행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된다고 밝힌 대표적인 학자로 

Hindelang(1971)이 있는데, 그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주로 단독으로 범행을 하

거나 혹은 주로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두 분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 즉, 범죄자들 사이에 공범범행을 선호하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행해진 Reiss와 Farrington(1991)의 연구에서도 범죄자가 단독범행을 지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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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공범범행을 지속할 확률이 단독범행과 공범범행을 번갈아가며 행할 확률보

다 높다고 하였다. Reiss와 Farrington(1991)은 영국 런던의 도시 노동자 계층 주

거지역에서 수집된 411명의 동년배 집단(cohort)의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1961-1962년 당시 8-9세 이던 남성 아동들을 32세까지 추적조사한 자료이다. 이

들의 개별 면담 자료와 함께 형사기록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대상자 본인의 형

사기록은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그리고 아내와 동거인의 형사기록도 함께 조사

하였다. 형사기록에는 각 대상자가 범죄사건을 단독으로 혹은 공범으로 행하였

는지 여부 및 판결시의 유죄선고를 단독으로 혹은 공범과 함께 받았는지의 정보

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기록이 공범자의 이름과 출생년월일을 

기록하고 있어 이 자료를 토대로 공범자들의 형사기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자

료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단독범죄와 공범범죄의 발생과 중지, 그리고 중

단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범죄자의 연령에 따라 공범범죄

의 발생은 변화가 있으며 범죄자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범범행은 줄어드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독범행을 주로 하던 범죄자들이 단독범행을 지속하거나 

공범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의 선택적으로 공범자들이 감소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자들이 공범범죄를 덜 하게 되는 범죄자들의 

개인적 변화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지

면서도 공범범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남성 청소년이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공범범행보다는 단독범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로지 단

독범행 혹은 공범범행 중 한 가지만을 지속하는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단독범행 혹은 공범범행 중 한 가지에 

치중하는 경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

적으로 범행한 범죄자들은 공범범행 건수와 단독범행의 건수가 비슷하게 나타

나, 두 가지 유형의 범행을 혼합하여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에 차이

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단독범행자의 재범률이 공범범죄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 중에서는 성별에 따른 공범범행의 차이에 주목하여 남성과 여성의 

공범범행 가담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연구들이 있는데 Reiss(1988)의 연구에서

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단독범행을 하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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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함께 가담한 공범자들의 성별에 따라 범죄자의 이후 범죄행위가 달라지

는지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 Becker와 McCorkel(2011)은 남성 공범이 여성범죄

자의 범죄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미국의 

사건기반보고시스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자료를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사건기반보고시스템(NIBRS)을 통해 집계된 

사건의 피의자는 단독 남성인 경우가 62.49%였고 단독 여성인 경우가 19.90%로 

나타났다. 남성으로만 이루어진 공범집단에 의한 사건이 9.33%, 혼성 공범집단

에 의한 사건 5.85%,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공범집단에 의한 사건이 2.33%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전체 사건의 82%가 넘는 사건이 단독 피의자에 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피의자 관련 통계를 다시 살펴보면, 32.66%의 남성피의자와 

37.76%의 여성피의자가 공범범행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범집단  공범자들에 한 연구

공범자들은 같은 성별인 경우가 많고 인종 및 연령대가 비슷한 경우가 많으며 

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장소 근처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 등을 밝힌 

공범자들의 유사성을 밝힌 선행 연구들도 있다(Reiss & Farrington, 1991; 

Conway & McCord, 2002). 먼저, 공범자들의 성별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범

죄자 모두 동성의 범죄자와 공범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남성범

죄자가 여성범죄자를 공범자로 두는 경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

구에 따르면, 연구 대상에 포함된 남성 범죄자 가운데 여성을 공범으로 둔 경우

는 전체의 5%에 불과했으며 이처럼 남성이 여성범죄자와 함께 공범관계를 이루

는 경우 공범관계에 있는 이 여성은 남성의 친인척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밝혔

다(Reiss & Farrington, 1991). 또한,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자들의 범행 지속성도 

살펴보았는데, 동일한 공범들과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

타났다(Reiss, 1988; Reiss & Farrington, 1991,; McGlorin et al., 2008). 특히, 이

러한 공범자들의 짧은 범행 지속성은 분석단위를 공범집단으로 하여 살펴본 연

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Warr, 1996).

공범범죄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 주목하여 이들의 특성 및 변화를 살펴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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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있는데, 먼저 소년범들의 공범집단과 관련하여 이들은 대개 그 규모가 

작고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며 공범집단 구성원이 범행이 누적됨에 따라 여러 개

의 공범집단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Warr, 1996). 또한 공범집단

은 대개 개인들보다 더 특화된 경우가 많아 범행의 전문화라는 특성은 집단의 

구별되는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공범집단에는 대개 선동자

(instigator)로 꼽히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범죄자들이 있는데 

Warr(1996)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동자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경

험이 풍부하며 다른 공범집단 구성원들과 감정적으로 가깝다는 특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과 같은 성별의 선동자를 더 따르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이 남성 선동자를 따르는 경우가 남성이 여성선동자

를 따르는 경우보다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범 집단 내에서 선동

자와 동조자가 명확히 구분되어 항상 선동자 혹은 동조자로 역할을 하기 보다는 

범행 수행과정에서 그들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범행에 참여하고 상황에 따라 동

조자 혹은 선동자의 역할을 전환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동자와 

동조자의 역할이 범죄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정해지기 보다는 공범집단과 개인

적 특성의 상황적 사회작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공범집단의 규모가 더 작아지고 대부분의 공범집단은 한 건의 범

행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사실도 밝혔으며(Warr, 2002), 공범자들은 

사회적 특성이 유사한 동네에서 주로 범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nasco & 

Block, 2009; Reynald et al, 2008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공범범행을 조성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수행

되었다. Schaefer(2012)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경찰 기록과 주소 등의 정보를 바

탕으로 서로 다른 동네에 거주하며 함께 범행을 한 청소년들이 어떤 동네에서 

범행을 하였는지를 관찰하였고 이를 토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동네간의 연결 및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청소년 범죄자들이 함께 범행을 한 동네들은 

공간적·물리적 거리와 사회적 유사성의 양 측면에서 모두 설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범범행을 저지른 여러 동네들은 그 지역의 사회적 특성이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네의 사회적 특성은 지역사회의 취약

성과 인종적 구성, 한부모 가정의 구성비, 그리고 범죄율 등으로 측정되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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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의 인접성 여부를 측정하는 공간적 거리를 측정한 결과 또한 이러한 사회적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사회적 특성이 가지는 설명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공범들의 사회적 연대가 본인들의 주거지 

인접지역을 넘어서 확장될 때, 그들은 사회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범죄자의 공범범죄 경험과 범죄경력의 상 계

개인 범죄자의 범죄경력 상에서 나타나는 공범범죄의 경험은 범죄의 종류와 

연령, 그리고 성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공범범죄는 일반적으로 청소년 

범죄자들 및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대중 시위와 관련한 범죄 등과 연

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aldwin & Bottoms, 1976; Reiss & Farrington, 

1991; Tarling 1993). 이처럼 공범범죄를 경험한 범죄경력자(career criminals)에 

대한 연구에서 발전하여 공범범죄가 범죄자의 후행범죄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연구가 있는데, Hodgson과 Costello(2006)는 초범인 범죄자의 공범 및 단독

범죄여부가 절도범죄경력에 미치는 영향, 즉 공범범죄 경험이 범죄자의 후행범

죄 및 범죄경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영국 South Yorkshire 

지역의 4개 경찰구역에서 1995년 3월 25일부터 2001년 12월 22일까지 해결된 

4,521건의 가정집 절도사건을 분석한 이 자료는 1,201명의 절도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 최초의 범행을 단독으로 한 절도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에 비해 범죄경력을 더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범행이 단독범행인 범죄자들은 이후 평균 4.2건의 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최초범행이 공범 1인과 함께인 범죄자들은 평균 2.9건, 공

범2인과 함께 최초범행을 한 범죄자들은 이후 평균 1.5건의 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범범행을 한 최초범죄자의 이후 범죄경력이 공범자의 

범죄경력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초범인 절도범죄자가 전과가 있는 

절도범죄자와 공범으로 최초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후에 평균적으로 4.3건의 

절도를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범인 절도범죄자가 다른 초범 절도범

죄자들과 공범으로 최초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후에 평균 1.5건의 절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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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범인 절도범죄자가 공범과 함께 범행

하거나 절도범죄경력이 있는 공범과 함께 범행하는 경우에 절도범죄자의 범죄경

력을 더 길게 지속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공범범행의 경험 및 

공범자의 특성이 절도범죄자의 범죄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Reiss와 Farrington(1991)의 연구에서도 최초범행에서의 공범존재 여부가 이들

의 이후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최초범행

이 단독인 경우에 범죄자가 32세까지 평균 3.6건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

타나 최초범행에 공범자가 1명인 경우(평균 5.0건)와 공범자 2명이상인 경우(평

균 5.1건)보다 범행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률로 살펴본 결과에

서도 최초범행이 단독인 경우의 범죄자 재범률이 60%, 최초 범행에 공범자가 1

명이었던 범죄자의 재범률은 73%, 2명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74%로 나타나, 최

초범행이 단독범죄인 경우의 재범율이 더 낮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Hodgson

과 Costello(2006)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이다.

Reiss와 Farrington(1991)의 연구결과가 1961-1962년 당시 8-9세이던 동년배집

단을 그들이 32세 되던 해까지 추적조사하고 이들의 형사기록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범죄자의 연령과 재범률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해당연구에서 이들은 최초 범행 당시의 범죄자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공범

범죄 경험과 재범률의 상관관계를 재분석하였는데, 최초 범행시의 연령이 10-13

세인 집단과 17-20세인 집단은 최초범행이 단독범행인 경우 이후 범행횟수가 더 

적었다. 그러나, 최초 범행시의 연령이 14-16세인 경우에는 최초범행이 단독범행

인 경우에 최초범행이 공범인 경우보다 이후의  범행횟수가 더 높았다. 

소년범들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 Conway와 McCord(2002)의 연구에

서는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이 그들의 첫 번째 공범범행을 폭력적인 범죄자들과 

함께 할 경우에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밝혔다. 

범죄자의 공범범행 지속 여부를 살펴본 연구도 있는데, McGolin, Sullivan, Piquero 

그리고 Bacon(2008)은 필라델피아의 소년범죄자들을 추적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

여 청소년의 범죄경력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범범행의 분명한 궤적(trajec- 

tories)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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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범과정  공모결정에 한 연구

공범범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논의 중 하나가 공범과정 및 공모결정에 관한 

것인데, 이는 공범범죄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즉, 범죄행위를 위한 협동과

정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진 것이 어떠한 경우에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다수

의 범죄자들이 범죄과정을 모의하고 범행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

제는 공범자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및 배신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및 이러한 위험인식 공범범죄 가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선행연구들은 많은 절도범들이 이러한 공범범죄의 잠재적 위

험을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범범행을 선택한다고 밝혔다(Shover, 1996; Wright 

& Decker, 1994). 

범죄학에서 공범범죄 혹은 단독이 아닌 다수의 범죄자에 의한 범죄에 대한 연

구(예를 들면 Cloward & Ohlin, 1960; Sutherland, 1937)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대부분의 학자들이 범죄의 집합성에 대해 언급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범범

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 및 공범들간의 범행모의 과정이나 범행을 위한 의

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McCarthy, Hagan 그리고 Cohen(1998)의 연구에서는 공범범죄의 동기를 살펴

보았는데, 저자들은 사회적 딜레마 이론과 James Coleman의 집단행동에 관한 

논문(1990)을 차용하여 범죄적 협력인 공범범죄를 시작하기 위한 결정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상황과 구조적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

였다. 사회심리학적 상황이란 집합적 이성(collective rationality)의 활용과 공범범

행이 필요로 하는 신뢰관계에서의 위험성 감수여부를 의미하며 구조적 환경이란 

자원의 부족 및 잠재적 공범들과의 연락과 관련한 어려움 등을 포함한다. 또한 

McCarthy, Hagan, Cohen(1998)은 범죄적 협력, 즉 공모관계가 다양한 형태를 가

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세적 관계와 종속적 관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공

범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그리고 범죄적 자본 및 나이 등을 이용하여 

공범과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경우 등을 우세적 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반대로 범죄적 자본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종속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범관계를 우세적 관계와 종속적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접근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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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학습이론이나 범죄집단(gang)형성이론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떤 공범

자들은 그러나 융통성 있는 협동관계의 장점을 이해하여 보다 공평하고 협동적

인 관계를 지향하는데 상황에 따라 우세적 관계 및 종속적 관계, 협력적 관계를 

적절히 활용한다. McCarthy, Hagan, Cohen(1998)은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길거리 청소년(street youth)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 자료를 이차분석에 활용

하여 공범간의 공모관계의 다양한 유형을 적용하여 보고 어떤 유형이 공범범행

을 촉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공범들간의 협조유형을 네 가지로 나

누었는데, 먼저 드물게 범죄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며 다른 사람들과 상

의를 하지 않는 개인주의적 유형이 있다. 자신의 범죄적 자본(criminal capital)을 

이용하여 감독의 지위로 접근하여 범행을 주로 제안하는 경우가 제안 받는 경우

보다 많은 경우를 채용적(recruiting) 유형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주로 범행을 제

안 받는 경우를 고용적(enlisting) 유형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적(collabo- 

rative) 유형은 타인으로부터 범행을 제안하는 것과 제안 받는 경우가 모두 많은 

유형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협력과 융통성 있는 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구분

은 그러나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구별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범죄자들의 선택에 따라 규정되어 진다고 저자들은 

주장하였다. 또한 이처럼 다양한 공범들간의 협조유형 중에서 협력적 유형이 범

행을 촉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iss와 Farrington(1991)의 연구에서는 강·절도의 범행에 함께 가담한 공범자

들 간의 관계 및 이들의 형사기록 등을 토대로 공범범죄에서의 모집책(recruiter)

의 역할과 공범자의 선택과정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하였다. 먼저, 대부

분의 공범자들은 나이, 인종, 그리고 전과 등에서 서로 유사한 집단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남성과 그들의 공범자들은 서로 가까이 사는 경향이 있

으며 자신들의 주거지역 주변에서 범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자의 선택

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공범자들을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집단에서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이외의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것으로 나

타났고, 청소년과 성인 집단이 서로를 공범대상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었다. 공범집단의 구성 및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공범관계는 매우 높

은 회전율을 보여 단기간의 교류가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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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하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범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들은 대부

분 각기 다른 사람과 공범관계를 이루며 범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공범관

계도 매우 단기적인 경향을 보였다. 범죄경력이 많은 범죄자들을 살펴본 결과, 

범죄경력이 많은 22명의 범죄자 중에서 6명은 매번 범행시마다 새로운 공범자와 

범행을 이루며 공범자들은 초범이거나 자신들보다 범죄경력이 적었는데, 이들 6

명을 전형적인 공범모집책이라 할 수 있다. 모집의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

한 범죄유형은 절도였다(Reiss & Farrington, 1991).  

범죄자들간의 네트워크에 주목하여 이러한 네트워크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Mullins와 Wright(2003)는 주거침입절도범들의 비

행적 사회관계가 특정 범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Hochstetler(2001)은 거리 범죄자들의 교류가 범죄기회와 공동 범행을 구성하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공범간의 네트워크를 개인의 범행 레파토

리의 일부로 이해하고 공범간의 네트워크가 범행의 여러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은 다른 실증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McAndrew(2000)의 연구에

서는 공범간의 연결이 범죄를 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공유하는 한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범행대상의 식별 및 경찰활동에 대한 정보와 특정 범죄활동에 참여하는 

기회 등에 대한 정보등도 공유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Warr(1996)의 

연구에서도 범죄자들은 같은 공범집단과 여러 다른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

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밝혔는데, 범죄자 집단은 비교적 특성화된 경우가 많

고, 다양한 범죄자들은 대개 이런 여러 범죄집단을 순환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

으로 비중복적인 네트워크를 가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같은 사람들과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중복적인 공범 네트워

크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범행이 더 특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

하였다(Warr, 1996). 

범죄자들간의 네트워크 중에서 비중복적인 사회 네트워크(nonredundant social 

network)가 보다 다양한 기술과 전문분야 그리고 기회들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

다는 점을 지적한 선행연구 결과(Granovetter, 1973; Lin, 2001)를 기초로, 범죄자

들간의 네트워크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McGloin과 Piquero 

(2010)에 의해 수행되었다. 저자들은, 비중복적인 공범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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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범죄관련 기술과 지식, 기회 등을 접하게 되고 이에 따

라 보다 다양한 범행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하였고, 반대로 중복적인 사

회네트워크를 가진 범죄자는 상대적으로 범죄관련 기술, 지식, 기회 등을 제한적

으로 접하게 되어 보다 전문화 또는 특화된 범행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가정하였

다. 즉, 공범자들간의 사회 네트워크를 단순히 범죄사건을 위한 기술자로 인식

하기보다는 개인의 범행 레파토리의 매우 중요한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

한 공범의 네트워크 중복성 여부가 범행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을 McGloin과 Piquero(2010)는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범죄 네트워크의 크기보다는 네트워크 내에서의 연결 방식이 범행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혔다. McGloin과 Piquero(2010)은 기존의 연구들이 

밝혔던 범죄들은 공범과 단독범행에 대한 다양한 성향을 지닌다는 것에서 발전

하여, 개인들 각각에 대해서도 비행을 혼자 저지를 것인가 아니면 공범범행의 

형태로 저지를 것인가를 결정짓는 예측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우리는 공범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관련 실증연구를 공

범이 있는 범죄사건에 관한 연구와 공범 범죄자에 관한 연구, 공모과정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범에 대한 실증적 선행연구가 매우 부

족한 실정이고, 다수 연구가 청소년 비행에 주목하여 성인을 연구대상에 포함한 

경우는 더욱 부족하며,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

았다. 특히, 공범 관련한 연구의 출발은 전체 발생범죄 사건에서 공범이 있는 

사건의 비중 및 해당 공범이 있는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 

아직 이러한 선행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공

범 범죄 현황을 공식통계를 통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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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식통계로 본 공범범죄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공범범죄의 현황을 전체범죄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보고 

강도와 절도사건의 공범범죄 현황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다. 공식통계를 통해 

전체범죄에서의 공범범죄와 강·절도 사건에서의 공범범죄를 살펴보는 이유는 

본 연구가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재소자 면접조사를 통해 강도와 절도사건의 공범

범죄와 공범자들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취하고 있어 전체 범죄에서의 공범사건

의 비중이나 전체범죄자 가운데 공범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식통계 

자료를 통해 우리의 전체 범죄사건에서 공범범죄의 현황을 간략하게나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절에서는 공식통계가 제공하는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 혹은 공범자들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보가 주는 의미 및 

관련통계를 이용한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 혹은 공범자들에 대한 정보해석의 문

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2012년 발생한 전체 범죄에서 공범범죄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경찰청

의 ｢2012 범죄통계｣를 활용하였다. 공식통계에서 공범에 관한 정보는 크게 세 

가지인데, 전체 검거원표를 기준으로 한 범죄의 공범 수, 범죄의 공범 수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 그리고 범죄자의 공범관계이다. 

1. 범죄의 공범 수 

먼저 범죄의 공범 수는 아래와 같은데 이는 2012년 전체 범죄통계에 나타난 

범죄의 공범수를 검거원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표(범죄통계 표 III-2-7, P.282-283)

를 재구성 한 것이다. 2012년 검거된 전체 1,370,121건의 사건 가운데 88.3%인 

1,210,366건이 단독범죄자 검거건 이었고, 약 9%가 2인 이상의 공범 범죄자 검

거였으며 3.1%가 기타/미상이었다. 검거원표상에 나타난 범죄의 공범 수는 범죄

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달랐다. 먼저, 검거된 사건의 90% 이상이 단독범죄자에 의

한 범죄들은 교통범죄, 병역범죄, 살인, 강간 및 강제추행, 방화, 등이 있었는데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절도를 중심으로 

122

공범 수 단독 2명 3명 4명 5명
10명
이하

20명
이하

기타/
미상

계

살인 
903 27 10 9 3 4 1 14 971

(93.0) (2.78) (1.03) (0.93) (0.31) (0.41) (0.10) (1.44) (100)

강도 
1,526 279 152 80 55 55 10 83 2,240

(68.13) (12.46) (6.79) (3.57) (2.46) (2.46) (0.45) (3.71) (100)

강간．
강제추행 

15,899 407 145 52 21 19 5 82 16,630

(95.6) (2.45) (0.87) (0.31) (0.13) (0.11) (0.03) (0.49) (100)

방화 
1,245 47 22 6 7 4. 5 10 1,346

(92.5) (3.49) (1.63) (0.45) (0.52) (0.3) (0.37) (0.74) (100)

절도
범죄

79,758 14,445 4,881 2,380 1,055 878 176 2,787 106,360

(74.99) (13.58) (4.59) (2.24) (0.99) (0.83) (0.17) (2.62) (100)

폭력
범죄 

222,037 17,512 5,912 2,402 1,222 1,269 358 6,487 257,199

(86.33) (6.81) (2.3) (0.93) (0.48) (0.49) (0.14) (2.52) (100)

지능
범죄 

154,688 18,686 5,669 2,125 941 1,326 595 15,567 199,597

(77.5) (9.36) (2.84) (1.06) (0.47) (0.66) (0.3) (7.80) (100)

풍속
범죄

15,290 1,028 886 1,682 1,325 768 123 2,000 23,102

(66.18) (4.45) (3.84) (7.28) (5.74) (3.32) (0.53) (8.66) (100)

특히 교통범죄와 병역범죄는 검거건의 99% 이상이 단독범죄자로 구성된 경우로 

나타났다. 살인의 경우에는 검거된 사건 971건 가운데 903건(약 93%)이 단독범

죄자 사건이었고,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검거건수 16,630건 가운데 15,899건

(95.6%)이 단독범죄자 사건이었으며, 방화 1,346건 가운데 1,245건(92.5%)이 단

독범죄자 사건이었다. 

이처럼 강력범죄 가운데 살인, 강간 및 강제추행, 방화 등의 범죄와 교통범죄, 

병역관련 범죄가 단독범에 의한 사건 비율이 높은 것과 대조적으로 단독범에 의

한 사건의 비율이 70% 미만으로 공범에 의한 사건의 비중이 높은 범죄들이 있

는데 풍속범죄, 마약범죄, 지능범죄와 강도, 절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풍속범죄

와 마약범죄는 전체 검거사건의 66.18%, 69.66%가 각각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

었고, 2인 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검거건수 비중이 각각 25.16%, 17.91%

였다. 강도와 절도의 경우에도 공범이 있는 사건의 비중이 높은 범죄인데, 검거

된 강도 2,240건 가운데 1,526건(68.13%)이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었고, 검거된 

절도 106, 360건 가운데 79,758건(74.99%)이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었다.

표 3-1  범죄의 공범 수(범죄통계 2012 재구성)
(기준: 검거원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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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수 단독 2명 3명 4명 5명
10명
이하

20명
이하

기타/
미상

계

특별
경제범죄

49,156 3,286 868 336 219 1,782 189 3,356 59,192

(83.05) (5.55) (1.47) (0.57) (0.37) (3.01) (0.32) (5.67) (100)

마약
범죄

2,820 492 133 50 26 18 6 503 4,048

(69.66) (12.15) (3.29) (1.24) (0.64) (0.44) (0.15) (12.43) (100)

보건
범죄

13,509 1,172 315 127 68 66 14 1,258 16,529

(81.73) (7.09) (1.91) (0.77) (0.41) (0.4) (0.08) (7.61) (100)

환경
범죄

2,629 185 30 10 6 3 2 185 3,050

(86.20) (6.07) (0.98) (0.33) (0.2) (0.1) (0.07) (6.07) (100)

교통
범죄

496,130 573 98 47 25 82 13 1,285 498,253

(99.57) (0.12) (0.02) (0.01) (0.01) (0.02) (0.0) (0.26) (100)

노동
범죄

1,031 76 30 12 25 16 5 89 1,284

(80.30) (5.92) (2.34) (0.93) (1.95) (1.25) (0.39) (6.93) (100)

안보
범죄

81 4 1 1 3 - - 17 107

(75.7) (3.74) (0.93) (0.93) (2.8) - - (15.89) (100)

선거
범죄

880 115 36 21 11 18 5 54 1,140

(77.19) (10.09) (3.16) (1.84) (0.96) (1.58) (0.44) (4.74) (100)

병역
범죄

18,209 10 2 1 - 3 - 65 18,290

(99.56) (0.05) (0.01) (0.01) - (0.02) - (0.36) (100)

기타
범죄

134,575 10,735 3,785 1,290 651 1,159 213 8375 160,783

(83.7) (6.68) (2.35) (0.80) (0.4) (0.72) (0.13) (5.21) (100)

계
1,210,366 69,079 22,975 10,631 5,663 7,470 1,720 42,217 1,370,121

(88.3) (5.0) (1.7) (0.8) (0.4) (0.50) (0.1) (3.1) (100)

2. 범죄의 공범 수에 따른 범행도구 차이 

공범과 관련하여 공식 범죄통계인 경찰청의 ｢범죄통계｣가 제공하는 두 번째 

정보는 범죄의 공범 수에 따른 범행도구의 차이이다. 전체범죄를 기준으로 단독

범 여부에 따른 범행도구 소지유무를 먼저 살펴보면, 단독범죄자 검거사건의 

20.43%에서 범죄자가 범행당시에 도구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의 27.10%에서 범죄자가 범행당시 도구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범

이 있는 사건에서의 범행도구 소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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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범여부와 범행도구 소지여부: 전체 범죄 (범죄통계 2012 재구성)

(기준: 검거원표, 건(%)

구 분
단독 및 공범

계
단독 2인 이상 공범과 기타 

범행도구 
소지여부 

 범행도구 소지 
247,242
(20.43)

43,294
(27.10)

290,536
(21.21)

 범행도구 미소지 
963,124
(79.57)

116,461
(72.90)

1,079,585
(78.79)

 계
1,210,366

(100)
159,755

(100)
1,370,121

(100)

이처럼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의 범행도구 소지비율

의 차이가 강도범죄와 절도범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강도범

죄를 살펴보면, 단독범죄자 검거사건의 54.91%, 공범이 있는 검거사건의 41.60%

가 범행도구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의 범행도구 소지비

율이 오히려 더 낮았다. 절도범죄의 경우에는, 단독 범죄자 사건의 18.20%, 공범

이 있는 사건이 30.05%에서 범행도구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나, 공범이 있는 사

건에서의 범행도구 소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3  공범여부와 범행도구 소지여부: 강도와 절도(범죄통계 2012 재구성)

(기준: 검거원표, 건(%))

구 분
단독 및 공범

계
단독 2인 이상 공범과 기타

강도 

 범행도구 소지 838(54.91) 297(41.60) 1,135(50.67)

 범행도구 미소지 688(45.09) 417(58.40) 1,105(49.33)

 계 1,526(100) 714(100) 2,240(100)

절도 

 범행도구 소지 14,517(18.20) 7,995(30.05) 22,51221.17)

 범행도구 미소지 65,241(81.80) 18,607(69.95) 83,848(78.83)

 계 79,758(100) 26,602(100) 106,360(100)

3. 범죄자의 공범관계 

공식통계인 범죄통계에서 제공하는 공범에 관한 세 번째 정보는 범죄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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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독범 공범 미상 계

살 인 
812 122 122 1,056 

(76.89) (11.55) (11.55) (100)

강 도 
1,220 1,856 246 3,322

(36.72) (55.87) (7.41) (100)

강 간 ． 강 제 추 행 
12,244 1,670 6,098 18,012

(67.98) (9.27) (33.86) (100)

방 화 
1,076 216 107 1,399

(76.91) (15.44) (7.65) (100)

절 도 범 죄 
57,849 39,201 7,384 104,434

(55.39) (37.54) (7.07) (100)

폭 력 범 죄 
206,410 87,775 106,097 400,282

(51.57) (21.93) (26.51) (100)

지 능 범 죄 
85,563 45,333 149,347 280,243

(30.53) (16.18) (53.29) (100)

풍 속 범 죄 
15,753 30,760 4,392 50,905

(30.95) (60.43) (8.63) (100)

특 별 경 제 범 죄 
45,064 18,818 29,545 93,427

(48.23) (20.14) (31.62) (100)

마 약 범 죄 
2,369 1,943 419 4,731

(50.07) (41.07) (8.86) (100)

보 건 범 죄 
10,474  6,853 2,204 (19,531 

(53.63) (35.09) (11.28) (100)

환 경 범 죄 
2,003 788 456 3,247

(61.69) (24.27) (14.04) (100)

교 통 범 죄 
387,797 4,896 119,383 512,076

(75.73) (0.96) (23.31) (100)

범과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이는 피의자 원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검거

된 범죄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검거자 1,723,815명 가운데 961,402명

(55.77%)이 단독범죄자였고, 293,327명(17.02%)이 공범이 있는 범죄자, 미상이 

469,086명(27.21%)이었다. 범죄별로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교

통범죄자의 1% 미만, 강간 및 강제추행 검거자의 9.27%, 살인 검거자의 11.55%

가 공범이 있는 범죄자였고, 강도 범죄자의 55.87%, 풍속범죄자의 60.43%가 공

범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범죄자의 공범여부 (범죄통계 2012 재구성)

(기준: 피의자원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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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독범 공범 미상 계

노 동 범 죄 
1,321 846 211 2,378

(55.55) (35.58) (8.87) (100)

안 보 범 죄 
69 38 19 126

(54.76) (30.16) (15.08) (100)

선 거 범 죄 
807 618 430 1,855

(43.50) (33.32) (23.18) (100)

병 역 범 죄 
16,593 560 1,206 18,359

(90.38) (3.05) (6.57) (100)

기 타 범 죄 
113,978 51,034 43,420 208,432

(54.68) (24.48) (20.83) (100)

계 
961,402 293,327 469,086 1,723,815

(55.77) (17.02) (27.21) (100)

구 분
학교
동창 

교도소.
소년원동료

직장
동료

친인척 군동료
동네
친구

고향
친구

애인 기타 계

살 인
3 2 8 17 2 15 9 6 60 122

(2.46) (1.64) (6.56) (13.93) (1.64) (12.30) (7.38) (4.92) (49.18) (100)

강 도
204 57 86 62 2 668 107 31 639 1,856

(10.99) (3.07) (4.63) (3.34) (0.11) (35.99) (5.77) (1.67) (34.43) (100)

강 간 398 9 88 34 3 483 60 20 575 1,670

범죄통계에서는 이들 공범이 있는 범죄자들의 공범관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

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3-5와 같다. 피의자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공범이 

있는 범죄자 전체 293,327명 가운데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공범관계는 동

네친구(53,175명, 18.1%)였고, 다음으로 직장동료(33,662명, 11.5%), 학교동창

(28,431명, 9.7%)이었다. 범죄의 유형에 따라 범죄자의 공범관계 유형에 차이와 

공통점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강도와 절도 범죄자의 공범자 관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타’를 제외하고, 공범이 있는 강도범죄자 가운데 35.99%

가 동네친구가 공범이었으며, 10.99%가 학교동창이었다. 절도의 경우에도 ‘기타’

를 제외하고 동네친구와 학교동창이 공범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그 비중에 있

어서 강도와 차이를 보였다. 강도에 비해 절도 범죄자의 공범관계가 동네친구인 

비중이 훨씬 더 높았고, 학교 동창이 공범인 비중도 약간 더 높았다.

표 3-5  범죄자의 공범관계(범죄통계 2012 재구성) 

(기준: 피의자원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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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교
동창 

교도소.
소년원동료

직장
동료

친인척 군동료
동네
친구

고향
친구

애인 기타 계

강제추행 (23.83) (0.54) (5.27) (2.04) (0.18) (28.92) (3.59) (1.20) (34.43) (100)

방 화
55 2 31 4 - 68 2 4 50 216

(25.46) (0.93) (14.35) (1.85) - (31.48) (0.93) (1.85) (23.15) (100)

절도범죄
10,505 405 1,804 1,287 55 14,914 908 1,102 8,221 39,201

(26.80) (1.03) (4.60) (3.28) (0.14) (38.04) (2.32) (2.81) (20.97) (100)

폭력범죄
13,671 61 11,324 8,743 140 20,625 2,848 2,261 28,102 87,775

(15.58) (0.07) (12.90) (9.96) (0.16) (23.50) (3.24) (2.58) (32.02) (100)

지능범죄
1,553 204 5,104 2,977 47 3,714 723 828 30,183 45,333

(3.43) (0.45) (11.26) (6.57) (0.10) (8.19) (1.59) (1.83) (66.58) (100)

풍속범죄
261 2 3,986 107 12 6,909 1,216 820 17,447 30,760

(0.85) (0.01) (12.96) (0.35) (0.04) (22.46) (3.95) (2.67) (56.72) (100)

특 별
경제범죄

194 7 2,825 920 16 938 223 172 13,523 18,818

(1.03) (0.04) (15.01) (4.89) (0.09) (4.98) (1.19) (0.91) (71.86) (100)

마약범죄
26 89 73 29 4 204 92 156 1,270 1,943

(1.34) (4.58) (3.76) (1.49) (0.21) (10.50) (4.73) (8.03) (65.36) (100)

보건범죄
15 - 1,606 238 1 75 16 12 4,890 6,853

(0.22) - (23.43) (3.47) (0.01) (1.09) (0.23) (0.18) (71.36) (100)

환경범죄
1 - 121 20 1 26 10 - 609 788

(0.13) - (15.36) (2.54) (0.13) (3.30) (1.27) 　- (77.28) (100)

교통범죄
265 3 206 68 39 981 55 60 3,219 4,896

(5.41) (0.06) (4.21) (1.39) (0.80) (20.04) (1.12) (1.23) (65.75) (100)

노동범죄
1 - 141 44 - 13 - 3 644 846

(0.12) - (16.67) (5.20) - (1.54) - (0.35) (76.12) (100)

안보범죄
- - 5 - - - 2 1 30 38

　- - (13.16) 　 　 　 (5.26) (2.63) (78.95) (100)

선거범죄
18 - 91 13 2 35 12 - 447 618

(2.91) 　 (14.72) (2.10) (0.32) (5.66) (1.94) - (72.33) (100)

병역범죄
1 - 1 5 1 5 - 1 546 560

(0.18) 　- (0.18) (0.89) (0.18) (0.89) 　- (0.18) (97.50) (100)

기타범죄
1,260 29 6,162 2,235 55 3,502 597 370 36,824 51,034

(2.47) (0.06) (12.07) (4.38) (0.11) (6.86) (1.17) (0.73) (72.16) (100)

계 
28,431 870 33,662 16,803 380 53,175 6,880 5,847 147,279 293,327

(9.7) (0.3) (11.5) (5.7)　 (0.1) (18.1) (2.3) (2.0) (50.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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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통계가 제공하는 공범 관련 정보의 한계

지금까지 공식통계에서 다루는 공범관련 통계 및 정보를 재구성하여 살펴보았

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범죄에서 공범이 있는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을 검

거사건 중심과 범죄자 중심의 두 가지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앞서 살펴보았던 Reiss(1986)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범죄의 집단성은 사

건이 아닌 범죄자, 즉 사람을 분석단위로 할 때 그 특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

다는 특성을 우리의 범죄통계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2012년 범죄통계

를 살펴 본 결과,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검거된 전체 사건의 약 9%가 공범이 

있는 범죄였고 범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검거자의 약 17%가 공범이 있

는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의자원표를 기준으로 한 범죄자 관련 통계

에서 공범 범죄의 특성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범죄통계가 제공하는 공범관련 정보는 전체 범죄에서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의 

비율 및 공범의 숫자, 그리고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비율 

및 공범관계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공

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특성의 비교 또는 공범자들의 관계  및 이

들의 관계특성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공식통계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우리의 범죄통계는 공

범자의 관계에 대한 정보도 검거원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

는 전체 범죄자의 공범자 비중 및 공범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의미

에서는 그 의의가 크지만, 해석상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공

범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이 검거되어 피의자원표를 작성하고 여기에 나타난 공범

관계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관계특성을 중복적으로 포함시키는 오류가 있기 때

문이다. 검거된 피의자의 공범존재 여부는 피의자원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

범관계에 관한 정보는 공범집단 혹은 범죄집단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범죄통계 시스템에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집단을 기준으로 공범관계를 산출하기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이처럼 상

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식통계의 본래 목적과도 거리가 있다. 또한, 현재

의 공식 범죄통계가 경찰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원표와 검거원표, 발생원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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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범죄집단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힘든 현실적 한계 또

한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사재판기록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활용하여, 다

음 4장에서는 공범과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 사건의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5장에서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살펴보며, 

6장에서는 공범집단 및 공범자들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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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범과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의 사건 특성 비교

제1절 범행 특성

1. 죄명

수사재판기록조사를 통해 획득한 총 1,123건의 강도 및 절도사건에 대한 자료

를 조사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강·절도 사건의 구성비와 단독범 여

부는 다음과 같다. 전체 1,123건 중에서 267건(23.8%)이 강도사건이었고, 856건

(76.2%)은 절도사건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건 중에서는 절도

사건의 비율이 강도사건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범행 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1,123건 중에서 642건(57.2%)이 단독범죄자에 

의한 범행이었고 481건(42.8%)이 공범이 있는 범죄자에 의한 사건으로 나타났

다. 강·절도 사건별 공범사건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강도사건 267건 가운데 

162건(60.7%)이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이었고 105건(39.3%)이 단독범에 의한 사

건이었다. 이처럼 강도죄에서 공범이 있는 사건의 비중이 절도죄에서보다 더 높

게 나타난 것은 절도사건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절도죄의 단독범의 경우 한 

명의 범죄자가 여러 건의 범죄를 한 경우가 많아 사건 수에서 차이가 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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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강⋅절도 사건 수와 공범 여부
(단위: 건(%))

구 분
죄명 대분류 

계 χ2

강도 절도

단독범 여부

단독범
105

(39.3)
537

(62.7)
642

(57.2)

45.541***
(df = 1)

 공범 있음 
162

(60.7)
319

(37.3)
481

(42.8)

 계
267

(100)
856

(100)
1,123
(100)

* p < .05,  ** p < .01,  *** p < .001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사건의 상세한 죄명을 살펴보고 비교하기 위해 강도

사건과 절도사건을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는데, 강도사건의 상세한 죄명에 따른 

단독범죄 및 공범이 있는 범죄의 여부는 아래와 같다. 단독범에 의한 강도사건 

105건 가운데 강도상해가 35건(33.3%)로 가장 많았고, 강도 16건(15.2%)과 특수

강도 16건(15.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강도 9건(8.6%), 강도예비·음모 7건

(6.7%) 등의 순이었다. 공범이 있는 강도사건 162건 중에서는 특수강도가 84건

(5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강도상해 44건(27.2%), 강도예비·음모 8건

(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도강간 5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단독범에 의한 강도사건과 차이를 보였다. 

표 4-2  강도사건의 공범여부와 구체적 죄명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단독범 공범

강도
죄명

 강도 16(15.2) 1(0.6) 17(6.4)

 강도강간미수 1(1.0) 0(0.0) 1(0.4)

 강도미수 3(2.9) 0(0.0) 3(1.1)

 강도살인 3(2.9) 3(1.9) 6(2.2)

 강도살인미수 2(1.9) 1(0.6) 3(1.1)

 강도상해 35(33.3) 44(27.2) 79(29.6)

 강도상해방조 0(0.0) 1(0.6) 1(0.4)

 강도예비/음모 7(6.7) 8(4.9) 15(5.6)

 강도치사 0(0.0) 1(0.6) 1(0.4)

 강도치상 3(2.9) 2(1.2) 5(1.9)

 준강도 2(1.9) 0(0.0)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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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독범 여부

계
단독범 공범

강도
죄명

 준강도미수 3(2.9) 0(0.0) 3(1.1)

 특수강도 16(15.2) 84(51.9) 100(37.5)

 특수강도미수 0(0.0) 12(7.4) 12(4.5)

 특수강도예비 1(1.0) 0(0.0) 1(0.4)

 성처특(특수강도강간등) 2(1.9) 5(3.1) 7(2.6)

 특가법(강도) 9(8.6) 0(0.0) 9(3.4)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2(1.9) 0(0.0) 2(0.7)

계 105(100) 162(100) 267(100)

* 성처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사건 가운데 단독범에 의한 537건의 구체적 죄명은 절도가 334건(62.2%)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가법(절도) 146건(27.2%), 절도미수 14건(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가 각각 11건(2.0%)의 순이었다. 2인 이

상의 공범에 의한 절도사건 319건 중에서는 특수절도가 234건(73.4%)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특가법(절도) 45건(14.1%), 절도 16건(5.0%), 특수절도 미수 14건

(4.4%)의 순으로 나타나, 단독범에 의한 절도사건과 차이가 있었다.

표 4-3  절도사건의 공범여부와 구체적 죄명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단독범 공범

절도
죄명

 절도 334(62.2) 16(5.0) 350(40.9)
 절도미수 14(2.6) 3(0.9) 17(2.0)
 특수절도 8(1.5) 234(73.4) 242(28.3)
 특수절도교사 1(0.2) 0(0.0) 1(0.1)
 특수절도미수 2(0.4) 14(4.4) 16(1.9)
 특수절도방조 0(0.0) 1(0.3) 1(0.1)
 상습절도 1(0.2) 0(0.0) 1(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1(2.0) 4(1.3) 15(1.8)
 야간전조물침입절도미수 3(0.6) 1(0.3) 4(0.5)
 야간주거침입절도 11(2.0) 0(0.0) 11(1.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4(0.7) 1(0.3) 5(0.6)
 자동차불법사용 1(0.2) 0(0.0) 1(0.1)
 성처특(절도강간등) 1(0.2) 0(0.0) 1(0.1)
 특가법(절도) 146(27.2) 45(14.1) 191(22.3)

 계 537(100) 319(100) 856(100)

* 성처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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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수 여부

단독범죄 여부가 범행의 기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단독범

에 의한 642건의 강·절도 사건 가운데 593건(92.4%)이 기수였고 공범이 있는 

481건 가운데 437건(90.9%)이 기수로 나타나, 단독범죄와 공범이 있는 강·절도 

범행의 기수여부에는 차이가 없었고 대부분의 사건이 기수범죄로 나타났다.

표 4-4  사건의 공범여부에 따른 기수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기수 및 미수 
여부

예비/미수 49(7.6) 44(9.1) 93(8.3)

p > 0.05기수 593(92.4) 437(90.9) 1030(91.7)

계 642(100) 481(100) 1123(100)

3. 사건 발생년도

본 연구의 조사분석에 사용된 사건은 2011년 한 해 동안 검찰이 처리한 강도

와 절도사건 가운데서 표집된 것으로 사건의 발생년도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였다. 사건 발생년도가 불분명한 1건을 제외한 전체 1,122건 가운데 783건(69.8%)

이 2011년에 발생한 사건이었고, 294건(26.2%)이 2010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2009년에 발생한 사건이 16건(1.4%), 2008년 18건(1.6%), 2007년 4건

(0.4%), 2006년 3건(0.3%), 2005년 2건(0.2%)이었으며, 2012년에 발생한 사건도 

2건48) 있었다. 

사건 발생년도를 강도와 절도사건으로 나누어 다시 살펴보면, 전체 266건의 

강도사건 가운데 205건(77.1%)이 2011년에 발생했고 51건(19.2%)이 2010년에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절도사건 856건 가운데 578건(67.5%)이 2011년에 

48) 2011년에 절도죄로 기소된 범죄자가 재판과정 중이던 2012년 다시 두 차례의 범죄를 저질러 이후 

세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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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고 243건(28.4%)이 2010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죄명별 발생년도 
(단위: 건(%))

구분
죄명 대분류

계
강도 절도

사건 발생년도

 2005 2(0.8) 0(0.0) 2(0.2)

 2006 0(0.0) 3(0.4) 3(0.3)

 2007 2(0.8) 2(0.2) 4(0.4)

 2008 2(0.8) 16(1.9) 18(1.6)

 2009 4(1.5) 12(1.4) 16(1.4)

 2010 51(19.2) 243(28.4) 294(26.2)

 2011 205(77.1) 578(67.5) 783(69.8)

 2012 0(0.0) 2(0.2) 2(0.2)

 계 266(100) 856(100) 1,122(100)

4. 발생장소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 발생장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 사건의 경우 발생장소가 노상, 골목길 등 옥외

가 171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흥 및 위락업소에서 발생한 사건

이 130건(20.3%), 개인상점이 102건(15.9%), 개인주거지 101건(15.8%), 사무실, 

백화점, 마트 등의 중·대형 사업체 63건(9.8%) 등의 순이었다.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의 경우 노상, 골목길 등 옥외에서 발생한 사건이 184건(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개인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97건(20.3%), 유흥 및 위

락업소 80건(16.7%), 개인상점이 46건(9.6%)등의 순이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 모두 노상, 골목길 등 옥외가 발생장

소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같았으나,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

우 옥외와 개인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의 비중이 높아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 

사건의 발생장소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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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사건의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장소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범행장소

 개인주거지 101(15.8) 97(20.3) 198(17.7)

48.097***
(df = 8)

 개인상점 102(15.9) 46(9.6) 148(13.2)

 유흥 및 위락업소 130(20.3) 80(16.7) 210(18.8)

 중대형 사업체 63(9.8) 13(2.7) 76(6.8)

 공공기관 15(2.3) 18(3.8) 33(2.9)

 대중교통 10(1.6) 5(1.0) 15(1.3)

 노상, 옥외 171(26.7) 184(38.5) 355(31.7)

 주차장 25(3.9) 18(3.8) 43(3.8)

 기타 24(3.7) 17(3.6) 41(3.7)

계 641(100) 478(100) 1119(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4건 

강도와 절도 사건을 분리해서 발생장소를 다시 살펴보았다. 먼저, 공범이 있

는 강도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강도사건의 발생장소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범이 있는 강도 162건 가운데 54건(33.3%)이 노상 및 옥외에서 발생하였고 개

인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39건(24.1%), 개인상점이 24건(14.8%), 유흥 및 위

락업소가 23건(14.2%) 등의 순서였다. 단독범에 의한 강도 105건 가운데에서는 

개인상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33건(3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상 및 옥외 

30건(28.6%), 개인주거지 14건(13.3%), 주차장 11건(10.5%)의 순서였다. 비교해 

보면, 공범이 있는 강도사건은 노상 및 옥외와 개인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의 

비중이 높았고, 단독범에 의한 강도는 개인상점과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절도사건의 경우에도 공범여부에 따라 발생장소에 차이가 있었는데 공범이 있

는 절도 316건 가운데 40%가 넘는 130건(41.1%)이 노상 및 옥외에서 발생하였

고, 58건(18.4%)이 개인주거지에서, 57건(18.0%)이 유흥 및 위락업소에서 발생하

였다. 단독범에 의한 절도 536건 가운데에서도 기타를 제외하고 노상 및 옥외에

서 발생한 사건이 141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흥 및 위락업소 

122건(22.8%), 개인주거지 87건(16.2%), 개인상점 69건(12.9%) 등의 순서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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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를 비교해 보면 공범이 있는 절도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절도사건 모두 

노상 및 옥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이 유흥 및 위락업소와 개인주거지

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였다. 공범이 있는 절도사건에는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 비

해 노상 및 옥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고 유흥 및 위락업소에

서 발생한 사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단독범에 의한 사건은 개인상점

에서 발생한 비중이 더 높다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절도사건의 공범유무에 

따른 발생장소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4-7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장소
(단위: 건(%))

구분 범행장소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개인주거지 14(13.3) 39(24.1) 53(19.9)

18.387***
(df = 5)

 개인상점 33(31.4) 24(14.8) 57(21.3)

 유흥 및 위락업소 8(7.6) 23(14.2) 31(11.6)

 노상, 옥외 30(28.6) 54(33.3) 84(31.5)

 주차장 11(10.5) 7(4.3) 18(6.7)

 기타ₐ 9(8.6) 15(9.3) 24(9.0)

계 105(100) 162(100) 267(100)

절도

 개인주거지 87(16.2) 58(18.4) 145(17.0)

46.673***
(df = 5)

 개인상점 69(12.9) 22(7.0) 91(10.7)

 유흥 및 위락업소 122(22.8) 57(18.0) 179(21.0)

 노상, 옥외 141(26.3) 130(41.1) 271(31.8)

 주차장 14(2.6) 11(3.5) 25(2.9)

 기타ₐ 103(19.2) 38(12.0) 141(16.5)

계 536(100) 316(100) 852(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4건 
ₐ중대형 사업체, 대중교통, 공공기관이 ʻ기타ʼ에 합쳐짐. 

5. 발생장소 답사여부

범행 발생장소를 사전에 미리 답사하였는지,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

자 사이에 사전답사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범이 있는 사건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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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가운데 129건(28.2%)에서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329건

(71.8%)에서는 사전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범죄자에 의한 608

건 가운데에서는 115건(18.9%)만이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하였고 493건(81.1%)

에서는 답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28.2%가 범행장

소를 사전에 답사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적으로 단독범행에서는 답사율이 

18.9%에 그쳐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한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4-8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장소 사전답사 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사전
답사여부

 답사했음 115(18.9) 129(28.2) 244(22.9)
12.667***
(df = 1)

 답사하지 않았음 493(81.1) 329(71.8) 822(77.10

 계 608(100) 458(100) 1066(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57건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 범행장소 사전답사 비율이 차이

가 나타나는 것이 강도사건과 절도사건 각각에서 나타나는 특성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범행별로 다시 살펴보았다. 

강도사건의 경우, 공범이 있는 155건 가운데 35건(22.6%)에서 사전답사가 이

루어졌고, 단독범에 의한 범행 103건 가운데 15건(14.6%)에서 범행장소를 사전

에 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범이 있는 강도사건에서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 비해 사전답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절도의 범행장소 사전답사여부를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사건 303건 가운데 

94건(31.0%)에서 범행장소 사전답사가 이루어졌고, 단독범에 의한 사건 505건 

가운데 100건(19.8%)에서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사건

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장소 사전답사율이 단독범죄자 사건에서

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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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 절도사건을 구분하여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장소 답사여부를 각각 살펴

본 결과 공범이 있는 사건의 높은 사전답사율은 절도사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4-9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장소 사전답사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답사했음 15(14.6) 35(22.6) 50(19.4)

p>0.05 답사하지 않았음 88(85.4) 120(77.4) 208(80.6)

계 103(100) 155(100) 258(100)

절도

 답사했음 100(19.8) 94(31.0) 194(24.0)
13.069***
(df = 1)

 답사하지 않았음 405(80.2) 209(69.0) 614(76.0)

계 505(100) 303(100) 808(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57건  

앞서 살펴본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의 범행장소의 사전답사 

여부는 범행의 계획성을 나타내는 매우 엄격한 기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데, 다음에서는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의 범행 계획성을 살펴

보겠다.  

6. 범행의 계획성 여부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 범행의 계획성에 차이가 있는가

를 살펴보았다. 범행의 계획성은 수사재판 기록에서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피의

자가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한 경우와 본인의 언행으로 실제 그 계획성을 명확하

게 표시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단독범에 의한 사건의 경우, 전체 636건 가

운데 402건(63.2%)이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234건(36.8%)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나타났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475건 중에서 395건(83.2%)이 계

획적인 범행이었고 80건(16.8%)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나타나, 공범이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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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획적인 범행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하였다.

표 4-10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 계획성 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범행계획

계획적 402(63.2) 395(83.2) 797(71.7)
53.380***
(df = 1)

우발적 234(36.8) 80(16.8) 314(28.3)

계 636(100) 475(100) 1111(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2건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보이는 경우가 단독범에 의한 사

건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보인 점과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단독범에 의한 사

건에 비해 범행장소의 사전답사율이 높았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공범이 있는 

사건이 단독범에 의한 사건보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

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범행장소 사전 답사여부를 강도와 절도사건으로 구

별해서 각각 살펴보았고 그 결과 공범이 있는 사건의 높은 범행장소 답사율은 

강도가 아닌 절도사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

이 계획적인 범행이 많은 것이 강도와 절도사건 모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범죄종류로 각각 나누어 살펴았다. 

먼저 강도사건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강도 161건 가운데 141건(87.6%)가 

계획적인 범행이고 20건(12.4%)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단독범에 의한 강도 

104건의 경우, 79건(76.0%)이 계획적인 범행이고 25건(24.0%)은 우발적인 범행

이었다. 이를 비교해 보면, 공범이 있는 강도사건에서 계획적 범행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절도사건의 경우, 공범이 있는 314건 가운데 254건(80.9%)이 계획적 범행으로 

60건(19.1%)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나타났다. 단독범에 의한 532건은 323건

(60.7%)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209건(39.3%)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나타났는데, 

강도사건과 마찬가지로 절도사건의 경우에도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계획적 범행

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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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 계획성 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계획적 79(76.0) 141(87.6) 220(83.0)
6.048*
(df = 1)

우발적 25(24.0) 20(12.4) 45(17.0)

계 104(100) 161(100) 265(100)

절도

계획적 323(60.7) 254(80.9) 577(68.2)
37.069***
(df = 1)

우발적 209(39.3) 60(19.1) 269(31.8)

계 532(100) 314(100) 846(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2건

범행의 계획성 여부를 강도와 절도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 결과,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 비교하여 계획적인 범행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강

도사건과 절도사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7. 발생시간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 범죄의 발생시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는데 범죄의 발생시간은 3시간 단위로 구분하였다.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 사건의 발생시간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시간대는 

‘00:00-02:59’였는데 전체 단독범에 의한 사건 581건 가운데 121건(20.8%)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03:00-05:59’에 발생한 사건이 97건(16.7%), 

‘21:00-23:59’에 발생한 사건이 82건(14.1%), ‘15:00-17:59’이 65건(11.2%), ‘12:00- 

14:59’이 63건(10.8%)등의 순이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 전체 447건 가운

데 133건(29.8%)이 ‘00:00-02:59’에 발생하였고, ‘03:00-05:59’에 발생한 사건이 94

건(21.0%), ‘21:00-23:59’에 발생한 사건이 72건(16.1%), ‘18:00-20:59’이 52건(11.6%) 

등의 순서였다.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 공범이 있는 사건의 발생시간은 대부분이 21시부터 05

시 59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특성을 보였으나, 동 시간대에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절도를 중심으로 

144

발생한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의 비중이 단독범에 의한 사건의 비중보다 높

았다. 또한, 21시 이후부터 새벽 5시 59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제외하고, 단독

범에 의한 사건은 오후 시간대인 12시 부터 17시 59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20%이상인데 반해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보다 늦은 시간대인 15시부

터 20시 59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약 18%에 달해, 공범이 있는 사건

의 발생 시간대가 더 늦고 17시부터 새벽 5시 59분 사이에 발생한 사건 수의 비

중이 단독범에 의한 사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 발생시간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발생시간

00:00-02:59 121(20.8) 133(29.8) 254(24.7)

35.448***
(df = 7)

03:00-05:59 97(16.7) 94(21.0) 191(18.6)

06:00-08:59 42(7.2) 20(4.5) 62(6.0)

09:00-11:59 53(9.1) 22(4.9) 75(7.3)

12:00-14:59 63(10.8) 26(5.8) 89(8.7)

15:00-17:59 65(11.2) 28(6.3) 93(9.0)

18:00-20:59 58(10.0) 52(11.6) 110(10.7)

21:00-23:59 82(14.1) 72(16.1) 154(15.0)

계 581(100) 447(100) 1028(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95건

이러한 공범 여부에 따른 범행발생 시간의 차이가 강도사건과 절도사건에 모

두 나타나는 특성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강도사건과 절도사건을 각각 나누어 공

범여부에 따른 범행발생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강도사건의 경우, 

공범의 존재 여부가 범행발생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단독범과 공범이 있는 강도사건 모두에서 대부분의 범행이 심야시간대인 

00:00-05:59와 저녁시간대인 18:00-23:59에 발생하였고 공범여부에 따른 뱀행 발

생시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공범여부가 범행의 발생시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이 있는 절도 287건 가운데 86건(30.0%)이 자정부터 

새벽 3시 이전에 발생하였고, 63건(22.0%)이 새벽 3시부터 6시 이전에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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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41건(14.3%)이 21시부터 자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8시부터 21시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36건(12.5%), 15시부터 18시 이전에 발생

한 사건이 19건(6.6%)등으로 나타나 공범이 있는 절도사건은 대부분 심야시간과 

일몰이후 그리고 오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범에 의한 절도 476건 가

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104건(21.8%)이 자정부터 3시 이전에 발생하였고 다음으

로 68건(14.3%)이 새벽 3시부터 6시 이전, 65건(13.7%)이 21시부터 자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7건(12.0%)은 15시부터 18시 이전, 55건(11.6%)은 

12시부터 15시 이전에 발생하였다. 

즉, 공범이 있는 절도와 단독범에 의한 절도사건 모두 일몰 이후 및 심야시간

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특성을 보였으나, 단독범에 의한 

절도사건의 오후시간대 발생 비중이 공범이 있는 절도사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난 특성이 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4-13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 발생시간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00:00-02:59 17(16.2) 47(29.4) 64(24.2)

p>0.05

 03:00-05:59 29(27.6) 31(19.4) 60(22.6)

 06:00-08:59 8(7.6) 7(4.4) 15(5.7)

 09:00-11:59 4(3.8) 11(6.9) 15(5.7)

 12:00-14:59 8(7.6) 8(5.0) 16(6.0)

 15:00-17:59 8(7.6) 9(5.6) 17(6.4)

 18:00-20:59 14(13.3) 16(10.0) 30(11.3)

 21:00-23:59 17(16.2) 31(19.4) 48(18.1)

 계 105(100) 160(100) 265(100)

절도

 00:00-02:59 104(21.8) 86(30.0) 190(24.9)

34.642***
(df = 7)

 03:00-05:59 68(14.3) 63(22.0) 131(17.2)

 06:00-08:59 34(7.1) 13(4.5) 47(6.2)

 09:00-11:59 49(10.3) 11(3.8) 60(7.9)

 12:00-14:59 55(11.6) 18(6.3) 73(9.6)

 15:00-17:59 57(12.0) 19(6.6) 76(10.0)

 18:00-20:59 44(9.2) 36(12.5) 80(10.5)

 21:00-23:59 65(13.7) 41(14.3) 106(13.90

계 476(100) 287(100) 763(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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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행도구 유무

범행에서 쓰인 주요 범행도구는 무엇이었는지,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 범행도구 사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범이 있는 강·절도 479건 가운데 193건(40.3%)에서 범행도구가 사용되었으

며 286건(59.7%)은 사용된 범행도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범에 의한 

640건 중에서는 166건(25.9%)에서 범행도구가 사용되었고 474건(74.1%)에서는 

범행도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도구

가 사용된 비율이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4-14  공범유무에 따른 범행도구 사용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범행도구 유무

없음 474(74.1) 286(59.7) 760(67.9)
25.908***
(df = 1)

있음 166(25.9) 193(40.3) 359(32.1)

계 640(100) 479(100) 1119(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4건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도구가 사용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공범유무에 따른 범행도구 사용여부의 차이가 강도사건과 절도사건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나는 특성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강도사건과 절도사건을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강도사건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강도 161건 가운데 80건(49.7%)에서 범행

도구가 사용되었고, 81건(50.3%)에서는 사용된 범행도구가 없었다. 단독범에 의

한 강도 105건 가운데 64건(61.0)에서 범행도구가 사용되었고, 41건(39.0%)에서

는 범행도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강도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독범에 의한 강

도사건에서 범행도구를 사용한 사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절도사건의 경우, 공범이 있는 절도 318건 가운데 113건(35.5%)에서 범행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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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었고, 205건(64.5%)에서는 범행도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단독범에 의한 

절도 535건 가운데 102건(19.1%)에서 범행도구가 사용되었고, 433건(80.9%)에서

는 사용된 범행도구가 없었다. 즉, 절도사건에서는 강도사건과는 반대로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도구가 사용된 비율이 단독범 사건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

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4-15  범죄유형별 공범유무에 따른 범죄도구 사용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범죄도구 없음 41(39.0) 81(50.3) 122(45.9)

NS 범죄도구 있음 64(61.0) 80(49.70 144(54.1)

 계 105(100) 161(100) 266(100)

절도

 범죄도구 없음 433(80.9) 205(64.5) 638(74.8)
28.696***
(df = 1)

 범죄도구 있음 102(19.1) 113(35.5) 215(25.2)

 계 535(100) 318(100) 853(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4건

9. 구체적 범행도구 

범행도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강도와 절도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범행

도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범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도구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범이 있는 사건 가운데 범행도구가 사용된 사건은 193건이었고 여기서 나타

난 구체적인 범행도구는 268개여서 사건당 평균 1.38개의 범행도구가 사용된 것

으로 나타났다. 기타를 제외하고 범행도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등산

용 칼이나 날카로운 흉기 및 가위가 45건(16.8%)이었고, 줄이나 끈을 포함하는 

전선류가 31건(11.6%), 식칼과 횟칼, 일본도가 30건(11.2%)의 순이었다. 단독범

죄자에 의한 강절도 가운데 범행도구가 사용된 166건에서 사용된 191건의 범행

도구를 살펴본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범행도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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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용 칼이나 날카로운 흉기 및 가위 45건(23.6%), 과일 깎는 칼 31건(16.2%), 돌

이나 대리석 조각 24건(12.6%) 등의 순서였다.

표 4-16  공범 유무에 따른 구체적 범행도구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단독범 공범

범행도구

 날카로운 흉기, 가위, 등산용 칼 45(23.6) 45(16.8) 90

 식칼, 횟칼, 일본도 17(8.9) 30(11.2) 47

 과일깍는 칼 31(16.2) 26(9.7) 57

 돌, 대리석 조각 등 24(12.6) 13(4.9) 37

 몽둥이류 5(2.6) 14(5.2) 19

 공구류 6(3.1) 27(10.1) 33

 줄, 끈 테이프, 밧줄, 전선류 16(8.4) 31(11.6) 47

 기타 47(24.6) 82(30.6) 129

계 191 268 459

* 중복응답 

10. 범행 시 차량이용 여부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 범행 시 차량이용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범이 있는 강·절도 481건 가운데 186건(38.7%)에서 범

행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295건(61.3%)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 638건에서는 132건(20.7%)에서 범행을 위해 차량을 이

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506건(79.3%)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 비교하여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시 차량을 이용

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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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공범유무에 따른 범행 시 차량이용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범행 시
차량이용 여부

 차량이용함 132(20.7) 186(38.7) 318(28.4)
43.582***
(df = 1)

 차량이용안함 506(79.3) 295(61.3) 801(71.6)

 계 638(100) 481(100) 1119(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4건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과 비교하여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을 위해 차량

을 이용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특성이 강도와 절도사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특성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강도사건과 절도사건을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강도사건의 경우, 공범이 있는 강도 162건 가운데 42%가 넘는 69건(42.6%)에

서 범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93건(57.4%)에서는 차량을 이

용하지 않았다. 단독범죄자에 의한 강도 105건에서는 21건(20.0%)에서만 범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였고, 84건(80.0%)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 공범이 있

는 사건에서 범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강도사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절도사건의 경우, 공범이 있는 319건 가운데 117건(36.7%)에서 범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였고. 202건(63.3%)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 단독범에 의

한 절도사건을 살펴보면 533건 가운데 111건(20.8%)에서 차량을 이용하였고, 

422건(79.2%)에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강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시 차량이용비율이 더 높은 것은 

절도사건에도 적용되는 특성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공범유무에 따른 범행시 차

량이용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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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범죄유형별 공범유무에 따른 범행시 차량이용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차량이용함 21(20.0) 69(42.6) 90(33.7)
14.552***
(df = 1)

차량이용안함 84(80.0) 93(57.4) 177(66.3)

계 105(100) 162(100) 267(100)

절도

차량이용함 111(20.8) 117(36.7) 228(26.8)
25.585***
(df = 1)

차량이용안함 422(79.2) 202(63.3) 624(73.2)

계 533(100) 319(100) 852(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4건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시 차량이용 빈도가 더 높은 것은 강도사건과 절도

사건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범이 있는 경우

에 범행을 위한 차량과 운전자를 확보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여러 명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위해 차량 이용의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2절 피해(자)관련 특성

앞서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차이점을 범행관련 특성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절에서는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

건의 차이점을 피해자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피해자의 수와 성별 등 

피해자 관련 정보는 수사재판기록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기록만을 고려하여 분

석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포함하는 사건(예를 들

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포함하는 핸드폰 절도 및 오토바이 절도 등)에서 특정

되지 않은 피해자의 숫자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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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 총 수

먼저, 각 사건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총 수를 살펴보았는데 피해자의 총 수에

는 남성피해자와 여성 피해자, 그리고 성별불상의 피해자가 모두 포함되었고 법

인피해자는 제외되었다. 매우 드물게 범죄사건 기록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피해액이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특정되

지 않은 경우, 수사기록상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주거

침입절도 등 피해대상이 가구인 경우에는 각 가구의 대표피해자(피해사실을 신

고한 피해자 혹은 이후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피해자) 1명 만을 고려

하였다.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과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 총 수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평균을 살펴보면, 단독범죄자에 의한 전체 614건의 사건

별 피해자 수는 1명부터 최대 4명까지였고 평균은 1.04(표준편차 0.26)이다. 공

범이 있는 사건 442건의 사건별 피해자 수는 1명부터 최대 12명까지였고 평균은 

1.12(표준편차 0.80)이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 수 평균이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 수 평균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121)=-0.836, p>.05). 즉, 공범이 있는 사건

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은 전체피해자의 숫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단독범과 공범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 수에 따른 분포는 아래 표 4-19와 같다. 

먼저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  614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596건(97.1%)이 피

해자가 1명인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2명인 사건이 11건(1.8%), 3명인 사건이 6건

(1.0%), 4명인 사건이 1건(0.2%)이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전체 442

건 가운데 419건(94.8%)이 피해자가 1명인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2명인 사건이 

16건(3.6%), 피해자가 3명인 사건이 3건(0.7%), 피해자 수가 5명, 6명, 11명, 12

명인 사건이 각각 1건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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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공범유무에 따른 피해자 총 수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단독범 공범

피해자 총 수

1 596(97.1) 419(94.8) 1015(96.1)

2 11(1.8) 16(3.6) 27(2.6)

3 6(1.0) 3(0.7) 9(0.9)

4 1(0.2) 0(0.0) 1(0.1)

5 0(0.00 1(0.2) 1(0.1)

6 0(0.0) 1(0.2) 1(0.1)

11 0(0.0) 1(0.2) 1(0.1)

12 0(0.0) 1(0.2) 1(0.1)

계 614(100) 442(1000 1056(100)

법인피해자 사건 16건, 피해자 미상 51건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에서 피해자 숫자의 차이가 강도

사건과 절도사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보았다. 단독범죄자에 의한 강도

사건의 평균 피해자 숫자는 1.07명(표준편차 0.38)이고 공범이 있는 강도사건의 

평균 피해자 숫자는 1.09명(표준편차 0.43)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t(258)=-.501, 

p>0.05). 절도사건의 경우에도 공범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 수(평균 1.13, 표준편

차 0.95)와 단독범죄자 사건의 피해자 수(평균 1.04, 표준편차 0.26)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794)=-2.111, p>0.05).

2. 법인 피해자

앞서 피해자의 총수를 살펴보면서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

는데, 여기에서는 법인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전체 1123건 가운데 법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16건이었고 이 사건들의 구

체적인 죄명과 피해 법인의 숫자, 그리고 단독범 사건 여부는 아래 표4-20과 같

다. 법인피해자 사건은 모두 절도 사건이고 특수절도가 6건, 특수절도 미수와 

특가법상의 절도가 4건, 그리고 절도 1건이었다. 각 사건의 피해 법인은 모두 1



제4장 공범과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의 사건 특성 비교

153

개씩으로 나타났고, 전체 16건의 법인 피해 사건 가운데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 

2건(12.5%)이었고 공범이 있는 사건이 14건(87.5%)으로 나타나 법인 피해자 사

건에서는 공범사건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법인피해자 사건 죄명과 단독범 여부
(단위: 건(%))

구 분 빈도 %

죄명

 절도 1 6.7

 특수절도 6 40.0

 특수절도미수 4 26.7

 특가법(절도) 4 26.7

 계 15 100

공범여부 

 단독범 2 12.5

 공범 14 87.5

 계 16 100

3. 피해자 성별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자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사건의 피해자 성별구

성을 성별불상 피해자, 남성피해자만 있는 경우, 여성 피해자만 있는 경우, 남성

과 여성 피해자 모두 있는 경우의 네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 성별구성 비교에서는 남성피해자만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 442건 가운데 286건(64.7%)이 남성피해자만 있는 사건이었

다. 다음으로 여성피해자만 있는 사건이 139건(31.4%), 남성과 여성피해자가 모

두 있는 경우가 9건(2.0%), 성별불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8건(1.8%)이

었다. 단독범에 의한 사건의 성별구성도 살펴보았는데, 공범이 있는 사건과 마

찬가지로 남성피해자만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614건 가운데 365건

(59.4%)이 남성 피해자만 있는 사건이었고, 다음으로 여성 피해자만 있는 사건

이 229건(37.3%), 성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대상사건이 13건(2.1%), 남성과 여

성피해자가 모두 있는 사건이 7건(1.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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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 사건 모두에서 남성피해자만 있는 사건이 가장 높

은 비중을 보인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과 비교

하여,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남성피해자만 있는 사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

고 여성피해자만 있는 사건의 비중은 더 낮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4-21  공범여부에 따른 사건 피해자 성별구성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피해자 성별

 성별불상피해자 13(2.1) 8(1.8) 21(2.0)

NS

 남성 피해자 365(59.4) 286(64.7) 651(61.6)

 여성 피해자 229(37.30 139(31.4) 368(34.8)

 남성과 여성 피해자 7(1.1) 9(2.0) 16(1.5)

계 614(100) 442(100) 1056(100)

법인피해자 사건 16건, 피해자 미상 51건

4. 피해자 연령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기 위해 각 범죄사건의 대표피해자 1명, 즉 경찰에 신

고하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피해자 혹은 수사단계에서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시기가 가장 빠른 피해자는 경찰에의 

신고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가장 피해

가 큰 피해자인 경우도 많아 최초 피해자 신문조서 작성자를 대표피해자로 하였

다. 전체 1056사건(법인 피해자 사건제외)의 수사 및 재판기록 상에서 나타난 

피해자는 총 1131명이었다.

먼저 단독범에 의한 사건을 살펴보면, 전체 597건의 강·절도사건에서 피해자 

연령은 9세부터 93세였고 평균은 41.98세(표준편차 12.53)이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 전체 425건의 강·절도에서 피해자 연령은 13세부터 82세까지였고 

평균은 40.41세(표준편차 14.14)였다. 피해자 연령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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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 평균 연령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020)=1.786, p>0.05). 

피해자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공범이 있는 강·절도 425건

의 피해자는 30대가 가장 많은 119건(28.0%)이었고, 다음으로 40대가 93건

(21.9%), 50대가 72건(16.9%), 20대가 65건(15.3%), 60대 이상이 43건(10.1%), 10

대 이하 33건(7.8%)의 순이었다. 단독범죄자에 의한 강·절도 597건의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171건(28.6%)이었고, 다음으로 30대 134건

(22.4%), 50대 116건(19.4%), 20대 92건(15.4%), 10대 이하가 28건(4.7%)이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 모두 피해자의 연령이 30대와 40대인 

사건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50대, 20대, 60대 이상, 10대 이하라는 점에서는 

같은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공범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 연령대 중 가장 빈도

가 높은 연령대가 30대인 반면 단독범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 연령대 중 가장 빈

도가 높은 연령대는 40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이 10대 이

하인 사건의 비중이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4-22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자 연령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피해자의 
연령

10대 이하 28(4.7) 33(7.80 61(6.00

12.397*
(df = 5)

20대 92(15.4) 65(15.3) 157(15.4)

30대 134(22.4) 119(28.0) 253(24.8)

40대 171(28.60 93(21.9) 264(25.8)

50대 116(19.4) 72(16.9) 188(18.4)

60대 이상 56(9.4) 4310.1) 99(9.7)

계 597(100) 425(100) 1022(100)

* p < .05, ** p < .01, *** p < .001, 법인피해자 사건 16건, 미상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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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 처벌의사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수사재판기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

고 979건에 대해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 처벌의

사를 살펴보았다. 

공범이 있는 사건 전체 408건 가운데 317건(77.78%)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

는 구두진술을 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단독범죄자에 의한 사건 571건 가

운데 421건(73.7%)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구두진술을 하거나 탄원서를 제

출한 것으로 나타나, 공범여부가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이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70% 이상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자 처벌의사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피해자의 처벌의사

있음 421(73.7) 317(77.7) 738(75.4)

p>0.05없음 150(26.3) 91(22.3) 241(24.6)

계 571(100) 408(100) 979(100)

미상 130건 

6. 피해자 고소여부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여부에 차이가 있는

지도 살펴보았는데, 피해자의 고소여부가 수사재판기록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112건을 제외하고 1011건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전체의 3.1%인 13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

서는 전체의 2.7%인 16건의 피해자들이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의 피해자 고소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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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고소비율은 공범여부에 

관계없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자 고소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피해자 고소여부

고소함 16(2.7) 13(3.1) 29(2.9)

p>0.05고소하지 않음 578(97.3) 404(96.9) 982(97.1)

계 594(100) 417(100) 1011(100)

미상 112건 

7. 사건당시 피해자 음주여부

사건 발생당시에 피해자의 음주여부가 공범여부와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수사재판기록에서 피해자의 사건당시의 음주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103건을 제외하고 1020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범이 있는 사건 423건 가운

데 42건(9.9%)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음주상태였고 단독범에 의한 사건 597

건 가운데 46건(7.7%)에서 피해자가 사건발생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공

범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당시에 음주상태였던 경우가 약간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4-25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자 음주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피해자 음주여부

해당 46(7.7) 42(9.9) 88(8.6)

p>0.05비해당 551(92.3) 381(90.10 932(91.4)

계 597(100) 423(100) 1020(100)

미상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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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자의 범행유발 여부

범행당시 피해자의 범행유발 혹은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공범여부에 따라 이

러한 범행유발여부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범이 있는 사건 481건 가

운데 98건(20.4%)에서 피해자의 범행유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독범

에 의한 사건 597건 가운데 176건(27.4%)에서 피해자의 범행유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범행유발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이러한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의 피해자 범행유발 여부

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4-26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자 범행유발여부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피해자 범행유발여부

있음 176(29.5) 98(23.0) 274(26.8)
5.416*
(df = 1)

없음 421(70.5) 329(77.0) 750(73.2)

계 597(100) 427(100) 1024(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99건

제3절 범행결과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 범행결과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종류와 취득한 물건과 돈의 처분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기수 사건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고 범행이 완

성되지 않아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나 이의 처분방법을 논하기 어려운 예비·미

수 사건(93건)은 제외하였다. 

1.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종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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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수표, 귀금속, 물품,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였다. 핸드폰을 비롯하여 현금

화가 용이한 물건은 물품에 포함하였고, 신분증이나 열쇠 등 현금화가 힘든 것

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응답으로 취급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공범이 있는 기수사건 620건을 살펴보면, 범행의 결과로 돈이나 수표를 

취득한 경우가 가장 많은 249건(40.2%)이었고, 물품을 취득한 범행이 249건

(40.2%)이었으며 귀금속을 취득한 범행은 45건(7.3%), 기타 77건(12.4%)이었다. 

단독범에 의한 기수사건 779건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살펴보면, 물품을 

취득한 경우가 가장 많은 376건(48.3%)이었고 다음으로 돈이나 수표 299건

(38.4%), 기타 62건(8.0%), 귀금속 42건(5.4%) 등의 순서였다. 공범이 있는 범행

의 경우 단독범에 의한 범행과 비교하여 물품을 취득한 경우가 더 적었고, 돈이

나 수표, 귀금속을 취득한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표 4-27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종류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단독범 공범

범행취득 이득 

돈/수표 299(38.4) 249(40.2) 548

귀금속 42(5.4) 45(7.3) 87

물품 376(48.3) 249(40.2) 625

기타 62(8.0) 77(12.4) 139

계 779(100) 620(100) 1399

* 중복응답, 예비·미수 93건 제외

2.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금액

앞서 살펴보았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살펴보았다. 경

찰기록에 나타난 범행으로 얻은 돈과 수표의 액수 및 귀금속과 물건의 가치를 

모두 더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총 금액을 산출하였고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

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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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각 사건의 범행이득의 총액은 0원에서 최대 8억250만원까지로 범행에 

따라 매우 다양하였고 평균은 235만9800원(표준편차 2,571,1300)이었다. 범행으

로 얻은 이익의 총액이 단독범과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

았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으로 얻은 이득총액은 평균 2,436,900원(표준편

차 33,307,600)이었고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 범행으로 얻은 이득총액 평균은 

2,255,300원(표준편차 73,370,500)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 사건의 범행이득 총액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강도사건과 절도사건을 각각 나누어 범행이득의 총액이 단독범죄 사건과 공범

이 있는 사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았다. 먼저 강도사건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강도 162건에서 범행으로 얻은 총이익의 평균 액수는 2,438,500원

(표준편차 7,660,140)이었고, 단독범에 의한 강도 105건에서 범행으로 얻은 총이

익의 평균액수은 1,055,000원(표준편차 5,125,390)이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공범

이 있는 사건에서 범행으로 얻은 총이익의 평균금액이 단독범 사건에서 범행으

로 얻은 총이익의 평균금액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0.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0.10수준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265)=-1.768, p=0.078, p>0.05). 

절도사건에서는, 공범이 있는 절도 316건의 범행이득 총액 평균은 1,851,900원

(표준편차 6,679,850)이었고 단독범죄자에 의한 절도사건 537건의 범행이득 총액 

평균은 2,487,100원(표준편차 3,493,370)이었다. 강도사건과 대조적으로 절도의 

경우에는 단독범에 의한 사건의 범행이득 평균액수가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의 

범행이득 평균액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t(854)=.321, p>0.05). 

3.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사용내역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범행으로 얻은 이득에 돈이

나 수표 등의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만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범행으로 



제4장 공범과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의 사건 특성 비교

161

취득한 이득에 돈이나 수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돈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사건

(93건)을 제외한 455건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 사이에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사용내

역이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 공범이 있는 사건 중에서 범행의 

결과로 돈이나 수표 등을 취득한 사건의 소비용도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

한 것은 유흥비 및 도주비로 나타났다. 공범이 있는 사건으로 돈이나 수표를 취

득한 217건 가운데 168건(77.4%)에서 유흥비 및 도주비 등으로 돈을 소비한 것

으로 나타났고 26건(12.0%)에서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건

(9.2%)에서는 피의자가 일찍 체포되거나 돈을 소비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체포되

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범에 의한 사건을 살펴보면 범행으로 돈이나 수표를 취득한 사건 238건 

중에서 127건(53.4%)에서 돈과 수표 등을 유흥비 및 도주비로 소비한 것으로 나

타났고, 67건(28.2%)에서는 생활비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0건(16.8%)에

서는 피의자가 일찍 체포되거나 소비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체포되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사용내역

을 비교해 보면, 유흥비 및 도주비로 소비한 경우가 가장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돈을 유흥비 및 도주비로 소비한 비중이 더 높았

고 단독범에 의한 범행에서는 생활비로 소비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차

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4-28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취득 금전의 소비용도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취득한 
돈의 

소비용도

 소비하지 못함  40(16.80) 20(9.2) 60(13.20)

29.677***
(df=3)

 생활비로 소비 67(28.2) 26(12.0) 93(20.4)

 유흥비 및 도주비로 소비   127(53.4) 168(77.4) 295(64.8)

 기타 4(1.7) 3(1.4) 7(1.5)

계 238(100) 217(100) 455(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93건

기타: 분실, 범행 부인, 다른 사람에게 맡김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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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처분방법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돈이나 수표 등이 아닌 귀금속, 물품 등일 경우에 이들

을 어떻게 처리 혹은 소비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처분방

법이 공범이 있는 범죄와 단독범에 의한 범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돈이나 수표인 사건은 제외하고 귀금속이나 물품을 범행

이득에 포함하는 사건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공범이 있는 사건 285건의 물건 처분방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122건

(42.8%)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쓸 사람에게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달라고 맡긴 경우가 69건(24.2%), 미상 

27건(9.5%), 기타 20건(7.0%), 일찍 체포되거나 사용/처분 전에 체포된 경우가 

16건(5.6%) 등의 순서였다.  

단독범에 의한 사건 398건에서의 범행으로 얻은 물건의 처분방법을 살펴보면 

역시 가장 많은 123건(30.9%)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97건

(24.4%)에서 직접 팔거나 팔아달라고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9건(17.3%)

은 일찍 혹은 사용 이전에 체포되어 물건을 사용 혹은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고 미상이 35건(8.8%), 물건을 버린 경우가 28건(7.0%)으로 나타났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 모두에서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피

의자가 직접 사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금화를 위해 물건을 판 경

우가 많다는 점에서는 같은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물건

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비중이 더 높았고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일찍 

체포되거나 사용 혹은 처분 전에 체포되어 물건을 소비 혹은 처분하지 못한 경

우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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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취득 물건의 처분방법
(단위: 건(%))

구 분
단독범 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취득물건
소비용도

사용/처분 하지 못함  69(17.3) 16(5.6) 85(12.4)

26.543***
(df=7)

직접사용 123(30.9) 122(42.8) 245(35.9)

남에게 주었음 7(1.8) 4(1.4) 11(1.6)

직접 팔았음/팔아달라고 맡겼음 97(24.4) 69(24.2) 166(24.3)

보관 17(4.3) 12(4.2) 29(4.2)

버렸음 28(7.0) 15(5.3) 43(6.3)

기타 22(5.5) 20(7.0) 42(6.1)

미상 35(8.8) 27(9.5) 62(9.1)

계 398(100) 285(100) 683(10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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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범과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의 범죄자 특성 비교

제1절 범죄자 특성비교를 위한 분석대상 선정

본 장에서는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여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

죄자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수사 재판 기록조사에서 수집된 강도와 절도 

1123건에 대해 관련 범죄자인 총 744명의 범죄자들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를 특성비교를 위한 본 장의 분석에서는 전과

가 있는 범죄자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744명의 피의자 가운데 본건 

이전에 전과가 있는 범죄자를 제외한 350명 중 관련 정보의 누락이 많은 9명을 

제외하고 341명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과가 있는 범죄자를 제외하기 위해 수사재판기록에 나와 있는 범죄자의 경

찰조사 및 전과기록에서 소년부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집행유예 및 실형 전

과가 있는 범죄자를 제외하였다. 이처럼 실형 및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소년부 

송치 및 가정보호사건 송치 기록이 있는 전과자와 본건의 검찰구형이 죄가없음,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건의 기소범죄가 강도 및 절도의 범죄가 된다는 것이 확실하며 본건 이전에 전

과가 없는 범죄자들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구별 여부에 대해 범죄자가 

공범범행을 선호하는 개인차가 명확한 경우가 많으며 공범과 함께 범행을 지속

하거나 단독범행을 지속할 확률이 단독범행과 공범범행을 번갈아가며 행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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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다고 하였다(Hindelang, 1971; Reiss & Farrington, 1991). 이를 고려할 

때, 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재조사하여 해당 범죄경력이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이

었는지 단독범죄사건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범죄자 개인의 공범범행 

선호여부를 판단하여 단독범행 선호자와 공범범행 선호자로 나누고, 이를 토대

로 공범범행 선호자와 단독범행 선호자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수집한 수사재판기록에서는 각 피의자의 전과조회기록

과 해당 전과의 죄명, 처분내용, 처분일시 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각 전과의 

범행 각각에 대한 공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범죄자 각각의 범행

전과를 토대로 공범범행 선호자와 단독범행 선호자를 나누어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현가능한 비교의 방식은 다음의 두 가지이

다. 첫째는 본건의 범죄기록, 즉 2011년 검찰처리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사건인 

본건의 기록을 기준으로 본건의 범죄가 공범이 있는 범행이면 공범범행 선호자

로, 단독범행이면 단독범행 선호자로 분류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

식은 전과자를 배제하고 초범인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본건 범행의 공범여부에 

따라 공범범행 선호자와 단독범행 선호자로 나누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선택하여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을 배제하고 본

건이 초범인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비교분

석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범죄자

들이 단독범행 혹은 공범범행 중 한 가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밝혔

으나 동시에 오로지 단독범행 혹은 공범범행 중 한 가지만 지속하는 경우는 모

든 연령대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지적하였다((Hindelnag, 1971; 

Reiss & Farrington, 1991). 또한,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범행한 

범죄자들은 공범범행 건수와 단독범행의 건수가 비슷하게 나타나, 두 가지 유형

의 범행을 혼합하여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Reiss & Farrington, 1991), 소년

범들의 공범집단과 관련하여 이들은 대개 그 규모가 작고 일시적인 성격을 지니

며, 공범집단 구성원이 범행이 누적됨에 따라 여러 개의 공범집단을 거치는 경

우가 많다는 특성이 있음을 밝혔다(Warr, 1996).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본건 

범죄가 단독범죄라 해서 해당 범죄자가 이전에 공범범죄의 경험이 없다고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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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본건 이전에 전과가 없

는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초범 범행의 단독범행과 공범범행 선호에 따

른 상이한 특성이 있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제2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1. 성별 분포 

범죄자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341명 가운데 남성 304명(87.7%), 여성 37

명(12.3%)이었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 범죄자의 성별분포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는데 공범이 있는 범죄자 213명 가운데 192명(90.1%)이 남성이었

고 21명(9.9%)이 여성이었다. 단독 범죄자의 경우 전체 128명 가운데 112명

(87.5%)이 남성, 16명(12.5%)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 모두에서 남성이 훨씬 더 많았고 두 집단 간의 성별분포는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표 5-1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성별분포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성별

남성 112(87.5) 192(90.1) 304(87.7) 0.576
(df=1)
p>0.05

여성 16(12.5) 21(9.9) 37(12.3)

계 128(100) 213(100) 341(100)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성별분포가 강도와 절도 범죄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범죄종류를 강도 범죄자, 절도 범죄자, 그리고 

강도와 절도를 모두 저지른 범죄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강도범죄자 

113명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89명 가운데 76명(85.4%)이 남성이고 13명

(14.6%)이 여성인 반면, 단독범죄자 24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절도 범죄자 201명 

가운데, 공범이 있는 99명 중 92명(92.9%)이 남성이었고 단독범죄자 102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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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명(84.3%)이 남성이었다. 강도와 절도 사건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27

명은 공범이 있는 25명 가운데 24명이 남성이었고 단독 범죄자 2명 모두 남성으

로 나타났다.

표 5-2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성별분포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남성 24(100) 76(85.4) 100(88.5)
3.961*
(df = 1)

여성 0(0.0) 13(14.6) 13(11.5)

계 24(100) 89(100) 113(100)

절도

남성 86(84.3) 92(92.9) 178(88.6) 3.680
(df = 1)
p>0.05

여성 16(15.7) 7(7.1) 23(11.4)

계 102(100) 99(100) 201(100)

강 ․ 절도

남성 2(100) 24(96.0) 26(96.3)

여성 0(0.0) 1(4.0) 1(3.7)

계 2(100) 25(100) 27(100)

* p < .05, ** p < .01, *** p < .001

2. 평균연령과 연령대별 분포  

조사 대상에 포함된 초범인 강·절도 범죄자 전체 341명의 연령 분포는 14세

부터 71세까지였고 평균은 27.6세(표준편차 12.76)이었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연령분포는 14세부터 67세까지이고 평균 23.42세(표준편차 11.13)이고, 단독범죄

자 128명의 연령분포는 15세부터 71세까지이고 평균은 34.57세(표준편차 12.28)

으로 단독 범죄자의 연령이 더 높게 나타났다 (t(339)=8.407, p<0.001).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연령대 분포는 10대가 123명(5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52명(24.4%), 30대 17명(8.0%), 40대 11명(5.2%), 50대 5명(2.3%), 60대 이상이 

5명(2.3%)이었다. 단독범죄자의 경우에는 20대가 38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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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31명(24.2%), 40대 28명(2.9%), 10대 14명(10.9%), 50대 11명(8.6%), 60대 

이상이 6명(4.7%)의 순이었다. 즉, 공범범죄자는 1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아 단독 범죄자의 연령대

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였다.

표 5-3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연령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연령대

10대 14(10.9) 123(57.7) 137(40.2)

86.950***
(df=5)

20대 38(29.7) 52(24.4) 90(26.4)

30대 31(24.2) 17(8.0) 48(14.1)

40대 28(21.9) 11(5.2) 39(11.4)

50대 11(8.6) 5(2.3) 16(4.7)

60대 이상 6(4.7) 5(2.3) 11(3.2)

계 128(100) 213(100) 341(100)

* p < .05, ** p < .01, *** p < .001

범죄유형별로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연령대를 다시 살펴보면, 

강도범죄와 절도범죄 모두에서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연령대가 단독범의 연령대

보다 다소 낮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었다.

표 5-4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연령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강도

10대 3(12) 43(48.3) 46(40.7)

20대 12(50.0) 25(28.1) 37(32.7)

30대 4(16.7) 12(13.5) 16(14.2)

40대 5(20.8) 4(4.5) 9(8.0)

50대 0(0.0) 2(2.2) 2(1.8)

60대 이상 0(0.0) 3(3.4) 3(2.7)

계 24(100) 89(100)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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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절도

10대 9(8.8) 64(64.6) 73(36.3)

20대 26(25.5) 19(19.2) 45(22.4)

30대 27(26.5) 5(5.1) 32(15.9)

40대 23(22.5) 6(6.1) 29(14.4)

50대 11(10.8) 3(3.0) 14(7.0)

60대 이상 6(5.9) 2(2.0) 8(4.0)

계 102(100) 99(100) 201(100)

강 ․ 절도

10대 2(100) 16(64.0) 18(29.6)

20대 0(0.0) 8(32.0) 8(329.6)

40대 0(0.0) 1(4.0) 1(3.7)

계 2(100) 25(100) 27(100)

3. 범행당시 직업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범행당시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범죄자 213명 가운데 106명(49.8%)이 직업이 있었고 단독범죄자 127명 가

운데 71명(55.9%)이 범행당시 직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단독범죄자 가운데 

범행당시 직업이 있었던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5-5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직업유무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직업유무

직업 없음 56(44.1) 107(50.2) 163(47.9) 1.202
(df=1)
p>0.05

직업 있음 71(55.9) 106(49.8) 177(52.1)

계 127(100) 213(100) 340(100)

미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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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범행당시 직업유무의 차이가 범죄유형별

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는데 강도 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48.3%와 단독범죄자의 37.5%가 범행당시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절도 

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 모두에서 약 60%가 범행

당시 직업이 있었다. 절도 범죄자가 범행당시 직업이 있었던 비율이 강도범죄자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도와 절도 모두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

범죄자의 범행당시 직업유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5-6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직업유무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직업 없음 15(62.5) 46(51.7) 61(54.0) 0.890
(df=1)
p>0.05

직업 있음 9(37.5) 43(48.3) 52(46.0)

계 24(100) 89(100) 113(100)

절도

직업 없음 39(38.6) 40(40.4) 79(39.5) 0.067
(df=1)
p>0.05

직없 있음 62(61.4) 59(59.6) 121(60.5)

계 101(100) 99(100) 200(100)

강 ․ 절도

직업 없음 2(100) 21(84.0) 23(85.2)

직업 있음 0(0.0) 4(16.0) 4(14.8)

계 2(100) 25(100) 27(100)

미상 1명 

범행당시 직업이 있었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5-7과 같다. 단독 범죄자의 직업 가운데 가장 빈도수

가 높은 것이 단순노무종사자(23.9%)이고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21.1%), 사무

종사자(12.7%), 학생(9.9%) 등의 순서였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학생

이 4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17.0%),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5%, 단순노무 종사자 7.5% 등의 순서였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에

서 학생 비중이 높은 것은 공범자의 10대 비중이 높은 연령에 따른 특성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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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구체적 직업
(단위: 명(%))

직업분류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관리자 3(4.2) 1(0.9) 4(2.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2.8) 0(0.0) 2(1.1)

 사무종사자 9(12.7) 0(0.0) 9(5.1)

 서비스종사자 15(21.1) 18(17.0) 33(18.6)

 판매종사자 5(7.0) 5(4.7) 10(5.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2.8) 2(1.9) 4(2.3)

 기능관련 종사자 4(5.6) 6(5.7) 10(5.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8) 8(7.5) 10(5.6)

 단순노무 종사자 17(23.9) 8(7.5) 25(14.1)

 학생 7(9.9) 46(43.4) 53(29.9)

 전업주부 1(1.4) 1(0.9) 2(1.1)

 군인, 미군, 공익근무 1(1.4) 4(3.8) 5(2.8)

 기타 3(4.2) 7(6.6) 10(5.6)

계 71(100) 106(100) 177(100)

피의자의 범행당시 직업과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미상 19명을 제외한 322명 가운데 21명(6.5%)만이 범행당시 기초생활 수급자였

다. 단독 범죄자의 11명(9.4%)과 공범이 있는 범죄자 10명(4.7%)이 범행당시 기

초생활 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기초생활
수급자여부

기초생활 수급자 11(9.4) 10(4.9) 21(6.5)

기초생활 수급자 아님 106(90.6) 195(95.1) 301(93.5)

계 117(100) 205(100) 322(100)

미상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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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정도

공범이 있는 범죄자 213명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107명(50.2%)이 고등학교 

졸업(재학과 중퇴 포함)이었고 58명(27.2%)이 중학교 졸업, 29명(13.6%)이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9명(4.4%)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단독범죄자 128명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56명

(52.3%)이 고등학교 졸업이었고 30명(28.0%)이 대학재학 이상이었으며 14명

(13.1%)이 중학교 졸업, 5명(4.7%)이 초등학교 졸업이었으며 2명(1.9%)은 무학이

었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교육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전체의 5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중퇴, 재학 포함)으로 나타

난 것은 동일하나, 단독범죄자의 28%가 대학재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14명

(13.1%)이 중학교 졸업자로 나타난 반면,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13.7%

에 불과한 29명만이 대학재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29.2%에 달하는 62명이 중

학교 졸업자로 나타났다. 즉, 단독범죄자의 전체적인 교육수준이 공범이 있는 

범죄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하였다.

표 5-9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교육정도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교육
정도

무학 2(1.9) 0(0.0) 2(0.6)

18.003***
(df=4)

초등학교(재학/중퇴/졸업) 5(4.7) 9(4.4) 14(4.5)

중학교(재학/중퇴/졸업) 14(13.1) 58(28.6) 72(23.2)

고등학교(재학/중퇴/졸업) 56(52.3) 107(52.7) 163(52.6)

(전문)대학(재학/중퇴/졸업)이상, 대학원 포함 30(28.0) 29(14.3) 59(19.0)

계 107(100) 203(100) 310(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31명 

앞서 살펴보았듯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연령대별 분포가 단독범죄자에 비해 

어리게 나타났고 특히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1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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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고려할 때,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이러한 교육정도 차이

는 이들의 연령 차이에서 기인한 특성일 수 있으므로 10대를 제외하고 재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10). 10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교육정도: 10대 범죄자 제외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교육
정도

무학 2(2.1) 0(0.0) 2(1.1)

5.559
(df=4)
p>0.05

초등학교(재학/중퇴/졸업) 5(5.3) 9(10.6) 14(7.8)

중학교(재학/중퇴/졸업) 10(10.6) 15(17.6) 25(14.0)

고등학교(재학/중퇴/졸업) 48(51.1) 38(44.7) 86(48.0)

(전문)대학(재학/중퇴/졸업)이상, 대학원 포함 29(30.9) 23(27.1) 52(29.1)

계 94(100) 85(100) 179(100)

 

5. 혼인상태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범행당시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212명 가운데 165명

(77.8%)이 미혼이었고 기혼 및 동거가 42명(19.8%), 별거 또는 이혼 3명(1.4%), 

사별 2명(0.9%)이었다. 단독 범죄자 114명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65명(57.0%)

이 미혼이었고, 기혼 및 동거 33명(28.9%), 별거와 이혼 14명(12.3%), 사별 2명

(1.8%)이었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 모두 미혼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단독범

죄자의 57%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78%가 미혼으로 나타나 공범이 있는 범죄

자의 미혼자 비중이 더 높았고 반대로 단독범죄자는 기혼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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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혼인상태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혼인관계

미혼 65(57.0) 165(77.8) 230(70.6)

24.423***
(df=3)

기혼, 동거 33(28.9) 42(19.8) 75(23.0)

별거, 이혼 14(12.3) 3(1.4) 17(5.2)

사별 2(1.8) 2(0.9) 4(1.2)

계 114(100) 212(100) 326(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5명

앞서 교육정도에서 살펴보았듯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혼인상태 

차이가 이들의 연령분포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10대를 제외

하고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혼인상태의 

차이는 두 집단의 연령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미혼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10대 범죄자를 제외하고 성인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혼인상태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12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혼인상태: 10대 범죄자 제외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혼인관계

미혼 52(52.0) 53(57.6) 105(54.7)

6.866
(df=3)
p>0.05

기혼, 동거 32(32.0) 34(37.0) 66(34.4)

별거, 이혼 14(14.0) 3(3.3) 17(8.9)

사별 2(2.0) 2(2.2) 4(2.1)

계 100(100) 92(100) 192(100)

6. 동거가족의 유무와 수

피의자가 범행당시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가족 등과 함께 거주하

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공범이 있는 범죄자 208명 가운데 162명(77.9%)이 

범행당시에 동거가족이 있었고 46명(22.1%)은 혼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절도를 중심으로 

178

독범죄자의 경우에는 전체 117명 중에서 80명(68.4%)이 범행당시 동거가족이 있

었고 37명(31.6%)이 혼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가 동거

가족이 있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5-13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동거가족유무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동거가족유무

없음 37(31.6) 46(22.1) 83(25.5) 3.560
(df=1)
p>0.05 

있음 80(68.4) 162(77.9) 242(74.5)

계 117(100) 208(100) 325(100)

미상 16명 

범행당시 동거가족이 있었던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자 본인을 제외한 동거가

족 수를 살펴보았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 162명의 동거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하

고 1명부터 6명까지로 평균 2.46명(표준편차 1.13)이었다. 동거가족이 있는 단독

범죄자 80명의 동거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1명부터 4명까지였고 평균 2.19

명(표준편차 0.99)이었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평균동거가족 수가 단독범죄자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

다(t(240)=-1.852, p>0.05).

7. 범행당시 주거형태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범행당시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기집에 거주하는 경

우가 45명(26.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월세 42명(24.4%), 노숙 등의 주거

부정이 30명(17.4%), 전세 22명(12.8%), 친척집 및 친구집 12명(7.0%), 여관 등 

숙박업소 11명(6.4%), 기타 10명(5.8%)의 순이었다. 단독범죄자의 범행당시 주거

형태에서도 자기집이 30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노숙 등의 주거부정과 월세

가 각각 19명(20.0%), 기타 13명(13.7%), 전세 6명(6.3%), 친척집 또는 친구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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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등 숙박업소가 각각 4명(4.2%)의 순이었다.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

죄자의 범행당시 주거형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4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범행당시 주거형태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주거형태

 자기집 (부모집 포함) 30(31.6) 45(26.2) 75(28.1)

9.529 
(df=6) 
p>0.05 

 전세 (월세 없는 경우) 6(6.3) 22(12.8) 28(10.5)

 월세 19(20.0) 42(24.4) 61(22.8)

 친척집 또는 친구집 4(4.2) 12(7.0) 16(6.0)

 여관 등 숙박업소 4(4.2) 11(6.4) 15(5.6)

 주거부정(노숙 등) 19(20.0) 30(17.4) 49(18.4)

 기타 13(13.7) 10(5.8) 23(8.6)

계 95(100) 172(100) 267(100)

미상 74명 

8. 주소지와 실제거주지 일치여부

범행당시의 주거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단독

범죄자의 52명(41.9%)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았고,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도 93명(44.5%)이 범행당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강절도 범죄자 중에서 40%이상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

록상의 주거지의 일치여부에 있어서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 간의 유

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5-15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주소지 일치여부
(단위: 명(%))

구 분
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주소지 일치여부

일치 72(58.1) 116(55.5) 188(56.5) 0.208
(df=1)
p>0.05

불일치 52(41.9) 93(44.5) 145(43.5)

계 124(100) 209(100) 333(100)

미상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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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범행관련 특성

1. 범행목적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범행목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

데, 범행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어 중복응답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를 살펴보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는 응답이 가

장 많은 77명(28.4%)이었고 다음으로 유흥비 마련 56명(20.7%), 기타 47명

(17.3%), 용돈마련 37명(13.7%)이었고 우발적 범행은 27명(10%)이었으며, 빚을 

갚기 위해 14명(5.2%), 원한이나 분노 8명(3.0%) 등이었다. 단독범의 경우, 범행

목적이 우발적 범행으로 드러난 경우가 57명(41.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비 마련 31명(22.3%), 기타 18명(12.9%), 용돈마련 11명(7.9%), 원한이나 분

노 10명(7.2%), 유흥비 마련 9명(6.5%)의 순이었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범행목적을 비교해보면, 공범이 있는 범

죄자가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 용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독범죄자는 우발적 범행

이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생활비 및 용돈마련 등인 것으로 

나타나 단독범죄자의 우발범행 비중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 차이가 있다.

표 5-16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범행목적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범행목적

 용돈이 궁해서 11(7.9) 37(13.7) 48

 빚을 갚기 위해서 3(2.2) 14(5.2) 17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31(22.3) 77(28.4) 108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9(6.5) 56(20.7) 65

 우발적 범행 57(41.0) 27(10.0) 84

 원한, 분노 10(7.2) 8(3.0) 18

 사업자금 마련 0(0.0) 2(0.7) 2

 (본인/가족/동거인 등) 병원비 마련 0(0.0) 3(1.1) 3

 기타 18(12.9) 47(17.3) 65

 계 139(100) 271(100) 410

*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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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목적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강

도 범죄자의 경우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범행목적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생활비 마련이었고 다음으로 기타, 유흥비 마련, 용돈마련 등의 순서였고 단독범

의 경우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발

적 범행, 원한과 분노, 용돈 마련 등이었다. 

절도 범죄자를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절도범죄자의 범행목적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생활비 마련이었고 다음으로 유흥비 마련, 기타, 용돈 마련, 우발적 

범행인 반면, 단독범의 경우에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7%를 넘었

고 다음이 생활비 마련, 기타, 유흥비 마련, 원한과 분노 등의 순서였다. 절도 

단독범죄자에서 범행목적이 우발적 범행인 경우가 공범이 있는 절도 범죄자에 

비해 매우 높다는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도와 절도를 모두 저지른 범죄

자들의 범행목적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범행목적은 생활비 마련이 

가장 높았고 유흥비 마련과 용돈마련이 뒤를 이었다. 단독범죄자 5명은 용돈마

련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라는 범죄자가 각각 2명씩이었고 유흥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라는 경우가 1명이었다.

표 5-17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범행목적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강도

 용돈이 궁해서 4(14.8) 13(10.8) 17

 빚을 갚기 위해서 2(7.4) 5(4.2) 7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8(29.6) 32(26.7) 40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2(7.4) 25(20.8) 27

 우발적 범행 6(22.2) 9(7.5) 15

 원한, 분노 4(14.8) 7(5.8) 11

 사업자금 마련 0(0.0) 1(0.8) 1

 (본인/가족/동거인 등의) 병원비 마련 0(0.0) 2(1.7) 2

 기타 1(3.7) 26(21.7) 27

계 27(100) 120(10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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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절도

 용돈이 궁해서 5(4.7) 19(16.1) 24

 빚을 갚기 위해서 1(0.9) 5(4.2) 6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21(19.6) 31(26.3) 52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6(5.6) 22(18.6) 28

 우발적 범행 51(47.7) 18(15.3) 69

 원한, 분노 6(5.6) 1(0.8) 7

 사업자금 마련 0(0.0) 1(0.8) 1

 (본인/가족/동거인 등의) 병원비 마련 0(0.0) 1(0.8) 1

 기타 17(15.9) 20(16.9) 37

계 107(100) 118(100) 225

강 ․ 
절도

 용돈이 궁해서 2(40.0) 5(15.2) 7

 빚을 갚기 위해서 0(0.0) 4(12.1) 4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2(40.0) 14(42.4) 16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1(20.0) 9(27.3) 10

 기타 0(0.0) 1(3.0) 1

계 5(100) 33(100) 38

* 중복응답

2. 도박여부 

강절도 범죄자의 상습도박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전체 341명 중에서 13명

(3.8%)만이 상습도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독범죄자 및 공범이 있는 

범죄자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5-18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도박여부
(단위: 명(%))

구 분
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도박여부

 해당 2(1.6) 11(5.2) 13(3.8) 2.829
(df=1)
p>0.05

 비해당 126(98.4) 202(94.8) 328(96.2)

 계 128(100) 213(100) 3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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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행 당시 음주 여부

범행 당시 음주여부를 살펴보면, 128명의 단독범죄자 중에서 31명(24.2%)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97명(75.8%)는 범행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

다. 212명의 공범범죄자 가운데 36명(17.0%)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179명(83.0%)이 범행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범행당시 음주여부

에서는 단독범죄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19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범행당시 음주여부
(단위: 명(%))

구 분
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범행당시 음주여부

음주함 31(24.2) 36(17.0) 67(19.7)
2.642
(df=1) 
p>0.05

음주안함 97(75.8) 179(83.0) 273(80.3)

계 128(100) 212(100) 340(100)

미상 1명 

범죄유형에 따라 공범과 단독범의 범행당시 음주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5-20과 같다. 강도범죄자의 경우,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15.7%와 단독범죄자의 41.7%가 범행당시 음주한 것으로 나타나 단독

범죄자의 범행당시 음주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절도 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17.3%와 단독범

죄자의 20.6%가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공범여부에 따른 범행당시 음주여

부는 차이가 없었다. 강도와 절도죄를 모두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 25명 가운데 5명(20.0%)만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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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범행당시 음주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음주함 10(41.7) 14(15.7) 24(21.2)
7.601**
(df=1)

음주안함 14(58.3) 75(84.3) 89(78.8)

계 24(100) 89(100) 113(100)

절도

음주함 21(20.6) 17(17.3) 38(19.0) 0.341
(df=1)
p>0.05

음주안함 81(79.4) 81(82.7) 162(81.0)

계 102(100) 98(100) 200(100)

강 ․ 절도

음주함 0(0.0) 5(20.0) 5(18.5)

음주안함 2(100) 20(80.0) 22(81.5)

계 2(100) 25(100) 27(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명

4. 범행시 흉기 등 위험물건 휴대 여부

범행시의 위험물건 휴대여부를 살펴보면 단독범죄자 128명 중 16명(12.5%)이, 

공범이 있는 범죄자 212명 중 53명(25.0%)이 흉기 등을 휴대한 것으로 나타나 

공범이 있는 범죄자가 범행시 위험물건을 휴대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1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범행당시 위험물건 휴대여부
(단위: 명(%))

구 분
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범행시 흉기/
위험한 물건/
도구 휴대여부

 휴대 16(12.5) 53(25.0) 69(20.3)
7.710**
(df=1)

 비휴대 112(87.5) 159(75.0) 271(79.7)

 계 128(100) 212(100) 340(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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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 위험물건 휴대 여부는 강도 범죄자와 절도 범죄자의 상이한 범죄특성

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범죄유형별로 다시 살펴보았다. 먼저 강도범죄

자의 경우,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29.2%와 단독범죄자의 41.7%가 범행 시에 위

험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나타나 단독범죄자의 위험물건 휴대비율이 훨씬 더 높

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절도범죄자의 경우에는 

강도범죄자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는데,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12.2%, 단독범죄

자의 4.9%가 위험물건을 휴대하여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위험물건 휴대비율이 

훨씬 더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강도와 절도를 

모두 저지른 27명 중에서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 10명(40.0%)과 단독범 1명(50%)

이 범행 시 흉기 등 위험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2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범행당시 위험물건 휴대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휴대 10(41.7) 26(29.2) 36(31.9)
1.350
(df=1)
p>0.05

 비휴대 14(58.3) 63(70.8) 77(68.10

계 24(100) 89(100) 113(100)

절도

 휴대 5(4.9) 12(12.2) 17(8.5)

3.465***
(df=1)

 비휴대 97(95.1) 86(87.8) 183(91.5)

계 102(100) 98(100) 200(100)

강 ․ 절도

 휴대 1(50.0) 15(60.0) 16(59.3)

 비휴대 1(50.0) 10(40.0) 11(40.7)

계 2(100) 25(100) 27(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명 

5. 별도의 단독범행 여부

본 건 강도 및 절도 이외에 수사과정에서 혹은 기소과정에서 밝혀진 범죄자의 

단독 범행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다른 범행 여부가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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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기소의 이유가 된 본 사건의 강·절도 이외에 다른 범죄가 있는지 여부에 있어

서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 단독범죄자 128명 중에서 22명(17.2%)만이 다른 범행

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전체 213명 중에서 73명(34.3%)이 

단독으로 저지른 다른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범이 있는 범죄자

는 본건의 강절도 이외에 다른 범죄의 단독범행이 있는 비율이 단독범죄자보다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5-23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별건 단독범행 여부
(단위: 명(%))

구 분
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단독범행여부

 있음 24(18.8) 73(34.3) 95(27.9)

11.612**
(df=1)

 없음 104(81.2) 140(65.7) 246(72.1)

계 128(100) 213(100) 341(100)

* p < .05, ** p < .01, *** p < .001

공범이 있는 범죄자가 단독범죄자에 비해 본건 이외의 기타 단독범행이 있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강도와 절도 범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강도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24.7%

가 단독범죄자의 16.7%가 별도의 단독범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범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절도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35.4%, 단독범죄자의 17.6%가 별도의 범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범이 있는 

범죄자가 별도의 단독범행을 한 경우가 훨씬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하였다.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른 범죄자를 살펴보면, 공범이 있

는 범죄자 가운데 16명(64.0%)가 별도의 단독범행이 있었고 단독범죄자는 별도

의 범행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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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별건 단독범행 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있음 4(16.7) 22(24.7) 26(23.0) 0.692

(df=1)
p>0.05

 없음 20(83.3) 67(75.3) 87(77.0)
계 24(100) 89(100) 113(100)

절도
 있음 18(17.6) 35(35.4) 53(26.4)

8.113**
(df=1)

 없음 84(82.4) 64(64.6) 148(73.6)
계 102(100) 99(100) 201(100)

강 ․ 절도
 있음 0(0.0) 16(64.0) 16(59.3)
 없음 2(100) 9(36.0) 11(40.7)

계 2(100) 25(100) 27(100)

* p < .05,  ** p < .01,  *** p < .001

본건의 강·절도 이외에 단독으로 행한 기타 범죄가 있는 범죄자들의 구체적 

범행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본건의 강도 및 절도범행을 제외한 별도의 단독

범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95명 가운데 수사재판 기록에 관련 범행정보가 명확

히 나와 있는 90명의 단독범행 죄명을 살펴보았다. 여러 건의 단독범행이 있는 

경우가 있어 죄명을 중복응답으로 처리하였고, 그 결과 90명의 단독범행은 총 

156건이었다. 먼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단독범행 죄명을 살펴보면, 사기, 공갈 

등의 범죄가 38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관련 범죄가 31건(25.0%), 강도 

및 절도 등의 재산관련 범죄 25건(20.2%)로 나타났다. 단독범죄자의 별도범행 

죄명을 살펴보면 사기, 공갈 등의 기망범죄가 10건(31.2%), 기타가 10건(31.2%)

이었고, 강도 및 절도가 4건(12.5%) 등이었다.

표 5-25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별건 단독범행 죄명
(단위: 명(%))

단독범행죄명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폭력, 상해, 협박 등 폭력관련 범죄 3(9.4) 13(10.5) 16

 강도 및 절도 등 재산관련 범죄 4(12.5) 25(20.2) 29

 사기, 공갈 등 기망관련 범죄 10(31.2) 38(30.6) 48

 강간, 추행 등 성관련 범죄 2(6.2) 5(4.0) 7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 3(9.4) 31(25.0) 34

 마약, 대마 등 마약류관련 범죄 0(0.0) 2(1.6) 2

 기타 10(31.2) 10(8.1) 20

계 32(100) 124(100) 156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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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범죄자와 절도범죄자 간에 공범여부에 따른 단독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5-26과 같다. 강도범죄자의 경우, 

단독범의 별건범죄는 폭력관련 범죄와 성관련 범죄가 있었고 공범자의 별건범죄

는 교통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폭력범죄와 기망범죄가 다음으로 많았다. 절

도의 경우, 단독범의 별건범죄는 기망관련 범죄가 많았고 공범자의 별건범죄는 

기망범죄와 재산관련 범죄가 많았다. 절도의 별건범죄에서 사기 등 기망관련 범

죄가 많은 것은 범행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26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별건 단독범행 죄명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강도

폭력, 상해, 협박 등 폭력관련 범죄 2(40.0) 8(21.1) 10

강도 및 절도 등 재산관련 범죄 0(0.0) 3(7.9) 3

사기, 공갈 등 기망관련 범죄 0(0.0) 8(21.1) 8

강간, 추행 등 성관련 범죄 2(40.0) 3(7.9) 5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 0(0.0) 10(26.3) 10

기타 1(20.0) 6(15.8) 7

계 5(100) 38(100) 43

절도

폭력, 상해, 협박 등 폭력관련 범죄 1(3.7) 3(5.0) 4

강도 및 절도 등 재산관련 범죄 4(14.8) 18(30.0) 22

사기, 공갈 등 기망관련 범죄 10(37.0) 24(40.0) 34

강간, 추행 등 성관련 범죄 3(11.1) 10(16.7) 13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 0(0.0) 2(3.3) 2

기타 9(33.3) 3(5.0) 12

계 27(100) 60(100) 87

강 ․ 
절도

폭력, 상해, 협박 등 폭력관련 범죄 2(7.7) 2

강도 및 절도 등 재산관련 범죄 4(15.4) 4

사기, 공갈 등 기망관련 범죄 6(23.1) 6

강간, 추행 등 성관련 범죄 2(7.7) 2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 11(42.3) 11

기타 1(3.8) 1

계 26(100) 26

중복응답



제5장 공범과 단독범에 의한 강절도의 범죄자 특성 비교

189

제4절 범행이후 형사절차상의 특성 

1. 검거경위

초범인 강·절도 범죄자들의 검거경위에서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

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단독 범죄자 127명 중에서 77명(60.6%)이 탐문

정보 활용 등을 포함한 경찰인지로 검거되었고, 41명(32.3%)이 현행범으로 검거

되었다. 본인이 자수한 경우는 3명(2.4%)이었고, 경찰의 다른 사건 수사 중에 발

각되어 검거된 경우와 민간인에 의한 체포가 각각 2명(1.6%)씩 이었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 208명의 검거경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147명(70.7%)

이 경찰인지로 검거되었고, 현행범 체포가 29명(13.9%)이었으며, 공범 중 일부

가 체포되어 공범의 도움으로 인해 검거된 경우가 18명(8.7%)이었다. 범죄자가 

스스로 자수한 경우는 8명(3.8%)이었고, 불심검문으로 검거된 경우가 3명(1.4%)

이었다. 

단독범죄자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비교하여 현행범으로 검거된 비율이 높았

고 경찰인지로 인해 검거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5-27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검거경위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피의자
검거경위

현행범 41(32.3) 29(13.9) 70(20.9)

27.919***
(df=7)

본인자수 (자수자복) 3(2.4) 8(3.8) 11(3.3)

경찰인지 77(60.6) 147(70.7) 224(66.9)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2(1.6) 1(0.5) 3(0.9)

불심검문 1(0.8) 3(1.4) 4(1.2)

민간체포(현행범 제외) 2(1.6) 1(0.5) 3(0.9)

공범 중 일부가 체포되어 공범도움으로 체포 0(0.0) 18(8.7) 18(5.4)

기타 1(0.8) 1(0.5) 2(0.6)

계 127(100) 208(100) 335(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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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여부에 따른 검거경위 차이가 강도와 절도 범죄자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

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강도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경우와 단독인 경

우 모두 경찰인지로 검거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경찰

인지로 검거된 비중이 훨씬 더 높았고 단독범죄자의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검거

된 비중이 매우 높은 차이가 있었다. 절도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범죄

자의 약 61%, 단독범죄자의 약 64%가 경찰인지로 검거되었다. 현행범으로 검거

된 비중은 단독범죄자가 약 30%, 공범이 있는 범죄자가 약 14%로 차이가 있었

으며, 절도범죄자 가운데 공범의 도움으로 경찰에 검거된 범죄자도 15명(15.5%)

에 달하였다.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80%가 경찰인지로 검거되었고, 단독범죄자 2명은 현행범과 경찰인지로 각각 검

거되었다.

표 5-28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검거경위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강도

 현행범 10(41.7) 14(16.3) 24(21.8)

 본인자수(자수/자복) 0(0.0) 3(3.5) 3(2.7)

 경찰인지 12(50.0) 68(79.1) 80(72.7)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2(8.3) 0(0.0) 2(1.8)

 공범 중 일부 체포되어 공범도움으로 체포 0(0.0) 1(1.2) 1(0.9)

계 24(100) 86(100) 110(100)

절도 

 현행범 30(29.7) 14(14.4) 44(22.2)

 본인자수(자수/자복) 3(3.0) 5(5.2) 8(4.0)

 경찰인지 64(63.4) 59(60.8) 123(62.1)

 불심검문 1(1.0) 3(3.1) 4(2.0)

 민간체포(현행범 제외) 2(2.0) 1(1.0) 3(1.5)

 공범 중 일부 체포되어 공범도움으로 체포 0(0.0) 15(15.5) 15(7.6)

 기타 1(1.0) 0(0.0) 1(0.5)

계 101(100) 97(100) 198(100)

강 ․ 
절도

 현행범 1(50.0) 1(4.0) 2(7.4)

 경찰인지 1(50.0) 20(80.0) 21(77.8)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0(0.0) 1(4.0) 1(3.7)

 공범 중 일부 체포되어 공범도움으로 체포 0(0.0) 2(8.0) 2(7.4)

 기타 0(0.0) 1(4.0) 1(3.7)

계 2(100) 25(100) 27(100)

미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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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거의 주요 기여자

검거의 주요 기여자가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간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단독범죄자인 강·절도범의 경우, 경찰관이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가 

101명(81.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 민간인이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18명(14.1%), 일반인과 경찰이 함께 검거한 경우 4명(3.1%)의 순이었다. 공범이 

있는 강·절도범의 경우, 196명(95.3%)이 경찰관이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로 나

타나 대부분의 공범이 있는 강절도 범죄자는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일반인이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는 5명(2.4%)에 불과했으며 일반인과 경찰

이 함께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도 3명(1.5%)에 그쳤다. 공범이 있는 강절도 범죄

자와 단독 강절도범의 검거 주요 기여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본 검거 경위의 차이 즉, 현행범으로 검

거되는 단독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5-29  공범여부에 따른 검거 주요 기여자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검거의
주요

기여자

일반 민간인(이 잡아서 경찰에 넘김) 18(14.5) 5(2.4) 23(7.0)

21.222***
(df=4)

경찰관/방범대원/군인 101(81.5) 196(95.6) 297(90.3)

일반민간인+청원경찰+경비업체 직원 0(0.0) 1(0.5) 1(0.3)

일반 민간인+경찰관/방범대원/군인 4(3.2) 3(1.5) 7(2.1)

청원경찰/경비업체 직원+경찰관/방범대원/군인 1(0.8) 0(0.0) 1(0.3)

계 124(100) 205(100) 329(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2명 

범죄유형별로 공범여부에 따른 검거의 주요 기여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강도의 경우, 공범자의 94%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것과 달리 단독범죄

자는 68%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고 약 23%가 일반인에 의해 검거되었다. 절

도의 경우에도, 공범자에 비해 단독범죄자의 일반인에 의한 검거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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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검거 주요 기여자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강도

일반 민간인(이 잡아서 경찰에 넘김) 5(22.7) 3(3.5) 8(7.5)

경찰관/방범대원/군인 15(68.2) 80(94.1) 95(88.8)

일반 민간인+청원경찰/경비업체 직원 0(0.0) 1(1.2) 1(0.9)

일반 민간인+경찰관/방범대원/군인 2(9.1) 1(1.2) 3(2.8)

계 22(100) 85(100) 107(100)

절도

일반 민간인(이 잡아서 경찰에 넘김) 13(13.0) 2(2.1) 15(7.7)

경찰관/방범대원/군인 84(84.0) 92(95.8) 176(89.8)

일반 민간인+경찰관/방범대원/군인 2(2.0) 2(2.1) 4(2.0)

청원경찰/경비업체직원+경찰관/방범대원/군인 1(1.0) 0(0.0) 1(0.5)

계 100(100) 96(100) 196(100)

강 ․ 절도
경찰관/방범대원/군인 2(100) 24(100) 26(100)

계 2(100) 24(100) 26(100)

미상 12명 

3. 검거장소

단독범죄자의 검거장소를 살펴보면 전체 124명 중에서 49명(39.5%)이 범행현

장 부근에서 검거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경찰서에서 자수한 경

우가 30명(24.2%), 노상에서 검거된 경우가 16명(12.9%), 기타 14명(11.3%) 등의 

순서였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자수하여 검거된 경우가 가

장 많은 49명(25.7%), 다음으로 기타 34명(17.8%), 피의자 본인의 집 혹은 근처 

32명(16.8%), 범행현장 부근 29명(15.2%), 노상 24명(12.6%), 숙박업소 13명

(6.8%)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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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검거 장소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검거
장소

 범행현장 근방 49(39.5) 29(14.6) 78(24.2)

33.423***
(df=7)

 경찰서(자수시) 29(23.4) 52(26.3) 81(25.2)

 피의자의 집 혹은 그 근방 12(9.7) 32(16.2) 44(13.7)

 피의자의 친구/가족/친척의 집 혹은 그 근방 1(0.8) 5(2.5) 6(1.9)

 공범의 집 0(0.0) 6(3.0) 6(1.9)

 위 ①~④ 장소 이외의 길거리(노상) 16(12.9) 24(12.1) 40(12.4)

 숙박업소 2(1.6) 14(7.1) 16(5.0)

 기타 15(12.1) 36(18.2) 51(15.80

 계 124(100) 198(100) 322(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9명 

범죄유형에 따라 공범여부에 따른 검거장소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강도의 경우, 단독범은 범행현장 부근에서 검거된 비중이 공범자에 비해 훨씬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절도범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절도의 경

우에는 경찰서에서 검거된 비중이 공범자가 단독범죄자보다 높게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표 5-32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검거장소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강도

범행현장 근방 10(47.6) 15(19.2) 25(25.3)

경찰서(자수시) 3(14.3) 11(14.1) 14(14.1)

피의자의 집 혹은 그 근방 4(19.0) 17(21.8) 21(21.2)

피의자 친구/가족/ 친척의 집 혹은 그 근방 0(0.0) 4(5.1) 4(4.0)_

공범의 집 0(0.0) 3(3.8) 3(3.0)

위 1)~4) 장소 외의 길거리(노상) 3(14.3) 7(9.0) 10(10.1)

숙박업소 0(0.0) 5(6.4) 5(5.1)

기타 1(4.8) 16(20.5) 17(17.2)

계 21(100) 78(100) 99(100)

절도

범행현장 근방 39(38.6) 14(15.7) 53(27.9)

경찰서(자수시) 27(26.7) 37(41.6) 64(33.7)

피의자의 집 혹은 그 근방 8(7.9) 11(12.4) 1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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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단독범 공범

절도

피의자 친구/가족/친척의 집 혹은 그 근방 1(1.0) 0(0.0) 1(0.5)

공범의 집 0(0.0) 1(1.1) 1(0.5)

위 1)~4) 장소 외의 길거리(노상) 12(11.9) 14(15.7) 26(13.7)

숙박업소 1(1.0) 2(2.2) 3(1.6)

기타 13(12.9) 10(11.2) 23(12.1)

계 101(100) 89(100) 190(100)

강 ․ 절도

경찰서(자수시) 0(0.0) 1(4.2) 1(3.8)

피의자의 집 혹은 그 근방 0(0.0) 4(16.7) 4(15.4)

피의자 친구/가족/친척의 집 0(0.0) 1(4.2) 1(3.8)

공범의 집 0(0.0) 1(4.2) 1(3.8)

위 1)~4) 장소 외의 길거리(노상) 1(50.0) 3(12.5) 4(15.4)

숙박업소 1(50.0) 6(25.0) 7(26.9)

기타 0(0.0) 8(33.3) 8(30.8)

계 2(100) 24(100) 26(100)

미상 19명 

4. 구속여부

단독범죄자 128명 중에서 35명(27.3%)이 구속되었고 93명(72.7%)이 불구속되

었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 210명 중에서는 116명(55.2%)이 구속되었고 94명

(44.8%)이 불구속되었는데,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구속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법정형 등 형량이나 범행내용의 

차이 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표 5-33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구속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구속여부

 구속 35(27.3) 116(55.2) 151(44.7)
25.036***

(df=1)
 불구속 93(72.7) 94(44.8) 187(55.3)

계 128(100) 219(100) 338(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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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구속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강도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여부에 따른 구속비율에 차이가 없었다. 절도의 경

우에는, 단독범죄자의 15.7%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32.3%가 구속되어 공범자

의 구속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하였다. 또한, 강도범죄자 전체의 구속비율이 69%인데 반해 절도범죄자의 

전체 구속비율은 23.7%에 그쳤는데, 이러한 차이는 강도와 절도의 범행 및 형량

차이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보인다.

표 5-34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구속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구속 17(70.8) 61(68.5) 78(69.0) 0.047
(df=1)
p>0.05

 불구속 7(29.2) 28(31.5) 35(31.0)

계 24(100) 89(100) 113(100)

절도

 구속 16(15.7) 31(32.3) 47(23.7)
7.533**
(df=1)

 불구속 86(84.3) 65(67.7) 151(76.3)

계 102(100) 96(100) 198(100)

강 ․ 절도

 구속 2(100) 24(96.0) 26(96.3)

 불구속 0(0.0) 1(4.0) 1(3.7)

계 2(100) 25(100) 27(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3명 

5.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

죄자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단독범죄자의 50%가 넘는 70명(54.7%)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46.0%(98명)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피해자 일부 혹

은 전원과 합의를 한 경우가 단독범죄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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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5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해자 일부와 합의 8(6.2) 44(20.7) 52(15.2)

12.845**
(df=2)

 피해자 전원과 합의 50(39.1) 71(33.3) 121(35.5)

 합의하지 못함 70(54.7) 98(46.0) 168(49.3)

계 128(100) 213(100) 341(100)

* p < .05, ** p < .01, *** p < .001

범죄유형별로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강도의 경우, 단독범죄자의 37.5%,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34.8%가 피해

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절도의 경우에는, 합의를 못한 비율이 단독범죄자 

58.8%, 공범자 52.5%로 단독범죄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단독범의 36.3%가 피

해자 일부와 합의한데 반해 공범자의 26.3%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이루어 합

의여부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5-36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피해자 일부와 합의 2(8.3) 13(14.6) 15(13.3)
0.646
(df=2)
p>0.05

 피해자 전원과 합의 13(54.2) 45(50.6) 58(51.3)

 합의하지 못함 9(37.5) 31(34.8) 40(35.4)

계 24(100) 89(100) 113(100)

절도

 피해자 일부와 합의 5(4.9) 21(21.2) 26(12.9)

12.296**
(df=2)

 피해자 전원과 합의 37(36.3) 26(26.3) 63(31.3)

 합의하지 못함 60(58.8) 52(52.5) 112(55.7)

계 102(100) 99(100) 201(100)

강 ․ 절도

 피해자 일부와 합의 1(50.0) 10(40.0) 11(40.7)

 합의하지 못함 1(50.0) 15(60.0) 16(59.3)

계 2(100) 25(100) 27(10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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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보상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별도로 범죄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으

로 인한 해를 피해자에게 보상하였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전체의 약 30% 정도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보상 여부는 공범이 있는 범죄

자와 단독범죄자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37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피해보상여부

 보상함 34(26.8) 63(29.7) 97(28.6) 0.337
(df=1)
p>0.05

 보상하지 않음 93(73.2) 149(70.3) 242(71.4)

계 127(100) 212(100) 339(100)

미상 2명 

강도범죄자의 약 30%와 절도범죄자의 약 29%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나, 강도와 절도 모두에서 범죄자의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보상여부

에는 차이는 없었다.

표 5-38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피해보상 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보상함 6(26.1) 28(31.5) 34(30.4) 0.250
(df=1)
p>0.05

 보상하지 않음 17(73.9) 61(68.5) 78(69.6)

 계 23(100) 89(100) 112(100)

절도

 보상함 28(27.5) 29(29.6) 57(28.5) 0.112
(df=1)
p>0.05

 보상하지 않음 74(72.5) 69(70.4) 143(71.5)

 계 102(100) 98(100) 200(100)

강 ․ 절도

 보상함 0(0.0) 6(24.0) 6(22.2)

 보상하지 않음 2(100) 19(76.0) 21(77.8)

계 2(100) 25(100) 27(100)

미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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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회 및 자백여부

범행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전체의 90% 이상에 달하는 대부분의 범죄자가 자신의 범

행을 후회한다고 하였다.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후회여부에 차이

가 있었는데, 단독범죄자 가운데 12명(9.8%)이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후회하

지 않는다고 한 반면,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5명(2.4%)만이 본인의 범

행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공범이 있는 범죄자에서 단독범에 비해 본

인의 범행을 후회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5-39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후회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후회여부

 후회함 111(90.2) 207(97.6) 318(94.9)
8.843**
(df = 1)

 후회하지 않음 12(9.8) 5(2.4) 17(5.1)

계 123(100) 212(100) 335(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6명

강·절도 범죄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해 자백하였는

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범죄자는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범죄자의 97.7%,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96.4%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

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백여부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40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자백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자백여부

 자백 125(97.7) 206(96.7) 331(97.1) 0.252
(df=1)
p>0.05

 부인 3(2.3) 7(3.3) 10(2.9)

계 128(100) 213(100) 341(100)

미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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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호사 선임여부

변호사 선임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128명의 단독범죄자 가운데 60%가 넘는 

79명(61.7%)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한 것과 대조적으로 

공범이 있는 범죄자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은 9명(4.2%)에 불과하

였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단독범죄자의 대부분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

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8명(6.2%)에 지나지 않았으나, 공범이 있는 범

죄자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154명(68.9%)이었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범죄자도 57명(26.9%)에 달하였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 단독범죄

자와 비교하여 변호인 선임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사선 변호인 선임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범행의 경중 및 죄명, 그리고 범행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5-41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변호사 선임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변호사 선임

 변호사 없음 79(61.7) 9(4.2) 88(25.9)

139.329***
(df = 2)

 국선 변호사 41(32.0) 146(68.9) 187(55.0)

 사선 변호사 8(6.2) 57(26.9) 65(19.1)

계 128(100) 212(100) 340(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명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의 변호사 선임여부는 절도죄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

다. 절도의 단독범죄자를 살펴보면, 77.5%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20.6%

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2%만이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이 있는 절도 범죄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7.1%에 불과하였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75.8%,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가 17.2%였다. 절

도의 공범자는 단독범죄자에 비해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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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2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변호사 선임여부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변호사 없음 0(0.0) 2(2.3) 2(1.8)

 국선변호사 18(75.0) 51(58.0) 69(61.6)

 사선변호사 6(25.0) 35(39.8) 41(36.6)

계 24(100) 88(100) 112(100)

절도

 변호사 없음 79(77.5) 7(7.1) 86(42.8)

102.474***
(df = 2)

 국선변호사 21(20.6) 75(75.8) 96(47.8)

 사선변호사 2(2.0) 17(17.2) 19(9.5)

계 102(100) 99(100) 201(100)

강 ․ 절도

 국선변호사 2(100) 20(80.0) 22(81.5)

 사선변호사 0(0.0) 5(20.0) 5(18.5)

계 2(100) 25(100) 27(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명

9. 검찰처리

단독범죄자의 검찰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28명 가운데 79명(61.7%)이 

구약식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공판 45명(35.2%)이었다. 공범이 있는 범죄

자의 경우에는 전체 213명 가운데 대부분인 200명(93.9%)이 구공판이었고, 집행

유예 9명(4.2%), 구약식 3명(1.4%), 기소중지 1명(0.5%)이었다. 공범이 있는 범

죄자의 경우 검찰의 사건처리가 구공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단독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에 비해 구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공범이 있는 범

죄자의 연령대가 다소 낮아 10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독범죄자에 비해 검

찰처리 결과에서 구공판이 월등히 많은 것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죄명 및 이

에 따른 법정형과 범행 내용 등에서 오는 차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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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3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검찰처리결과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검찰처리
및 구형

 구공판 45(35.2) 200(93.9) 245(71.8)

160.189***
(df = 3)

 구약식 79(61.7) 3(1.4) 82(24.0)

 기소중지 0(0.0) 1(0.5) 1(0.3)

 집행유예 4(3.1) 9(4.2) 13(3.8)

계 128(100) 213(100) 341(100)

* p < .05, ** p < .01, *** p < .001

공범여부에 따른 검찰처리결과의 차이는 절도범에서 뚜렷이 나타났는데, 공범

이 범죄자의의 구공판 비율이 89.9%인데 반해 단독범죄자의 경우에는 구약식 

비율이 77.5%에 달했다. 이는 공범이 있는 절도사건의 법정형이 중한 경우가 많

고 범행내용 및 이에 따른 책임이 더 무거운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표 5-44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자 검찰처리 결과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구공판 21(87.5) 86(96.6) 107(94.7)

 기소중지 0(0.0) 1(1.1) 1(0.9)

 집행유예 3(12.5) 2(2.2) 5(4.4)

계 24(100) 89(100) 113(100)

절도

 구공판 22(21.6) 89(89.9) 111(55.2)

115.361***
(df = 2)

 구약식 79(77.5) 3(3.0) 82(40.8)

 집행유예 1(1.0) 7(7.1) 8(4.0)

계 102(100) 99(100) 201(100)

강 ․ 절도
 구공판 2(100) 25(100) 27(100)

계 2(100) 25(100) 27(10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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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찰구형-구공판

검찰의 구공판 사건을 대상으로 선고형을 살펴보았다. 선고형을 개월수로 환

산하여 살펴보면 최소 6월부터 최대 22년(246월)까지이고 평균은 약 4년 6월

(55.85월)이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의 검찰선고형을 비교해 보면, 단독범

죄자는 평균 3년 6월(43월)이고 표준편차 34.80이며,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평균 

4년9월(58.70월)이고 표준편차 49.00로, 구형량의 평균은 공범이 더 높게 나타났

다(t(252)=-2.059, p=0.04*).

11. 최종판결 법원

본건 사건이 초범인 강·절도범 가운데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최종판결 심급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단독범죄자의 경우, 전체의 90% 

이상인 115명(92.0%)이 1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았고 2심은 8명(6.4%), 3심은 2명

(1.6%)에 불과하였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 전체 209명 중에서 145명

(69.4%)이 1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았고, 2심이 55명(26.3%), 3심이 9명(4.3%)이었

다. 단독범죄자의 경우에 최종판결이 대부분 1심에서 내려지고 공범이 있는 범

죄자의 경우에는 단독범죄자와 비교해서 2심이나 3심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범죄자의 구속여부 및 검찰의 사건처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사건이 더 중한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5-45  공범여부에 따른 최종판결 법원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최종판결 법원

 1심 115(92.0) 145(69.4) 260(77.8)

23.329***
(df=2)

 2심 8(6.4) 55(26.3) 63(18.9)

 3심 2(1.6) 9(4.3) 11(3.3)

 계 125(100) 209(100) 334(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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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 공범여부에 따른 최종판결법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

데,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최종 판결이 2심 또는 3심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

은 특성은 절도범죄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절도의 경우, 단독범죄자의 

98%가 1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은 반면에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87.6%가 1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의 경우에도 1심에서 판결을 받는 사건

의 비중이 단독범 사건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

었다.

표 5-46  범죄유형별 공범여부에 따른 최종판결 법원
(단위: 명(%))

구 분
단독범행여부

계 χ2

단독범 공범

강도

 1심 15(65.2) 50(57.5) 65(59.1)
0.758
(df=2)
p>0.05

 2심 6(26.1) 31(35.6) 37(33.6)

 3심 2(8.7) 6(6.9) 8(7.3)

계 23(100) 87(100) 110(100)

절도

 1심 98(98.0) 85(87.6) 183(92.9)

8.110*
(df=2)

 2심 2(2.0) 11(11.3) 13(6.6)

 3심 0(0.0) 1(1.0) 1(0.5)

계 100(100) 97(100) 197(100)

강 ․ 절도

 1심 2(100) 10(40.0) 12(44.4)

 2심 0(0.0) 13(52.0) 13(48.1)

 3심 0(0.0) 2(8.0) 2(7.4)

계 2(100) 25(100) 27(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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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범집단과 구성원의 

구조적 특성 분석

제1절 공범집단의 특성

본 절에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공범들의 관계 및 공모과정 등에 대해 보다 자

세히 살펴보기 위해, 공범관계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

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획득한 1123건의 강·절

도 사건을 저지른 단독범 및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자 집단을 1개의 단위로 계산

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강·절도 범죄 1123건의 범죄를 저지

른 744명의 범죄자에 대한 기록 가운데 단독범죄자 297명을 제외하고 공범관계

에 있는 범죄자 447명의 기록을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범죄관련 기록

에 누락이 없는 405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분석내용이 범죄자에 대한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공

범관계에 있는 범죄자간의 관계 및 모의과정 등에 대한 점이라는 것을 고려하

여, 405명의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범죄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대신에 405

명이 구성하고 있는 공범관계에 있는 공범그룹 146개를 대상으로 하여 공범집단

을 분석단위로 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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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유형

공범집단의 범죄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집단의 경우에

는 시간 순서상 가장 빠른 범행인 제1범행의 죄명을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구분

하였다. 구분결과, 146개 공범집단 가운데 73개(50.0%)가 강도의 범행집단으로 

나타났고 70개(47.9%)가 절도의 범행집단으로 나타났으며 3개(2.1%)는 첫 번째 

범행에서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질러 강도와 절도 각각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기

소된 공범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6-1  공범집단의 범죄유형
(단위: 공범집단 수(%))

죄 명 빈도 %

 강도 73 50.0

 절도 70 47.9

 강도와 절도 3 2.1

계 146 100

2. 공범집단의 크기

공범의 형태로 강도 및 절도를 저지른 범죄집단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공범

집단 146개를 구성하고 있는 범죄자들의 숫자를 살펴보았다. 공범집단을 구성하

는 범죄자들은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까지이고 평균은 2.77명(표준편차 1.25)이

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명으로 구성된 공범집단이 84개(57.5%)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3명이 36개(24.7%), 4명이 15개(10.3%), 5명이 4개(2.7%), 6명이 

3개(2.1%), 7명이 2개(1.4%), 8명과 9명이 각각 1개(0.7%)의 순서였다.



제6장 공범집단과 구성원의 구조적 특성 분석

209

표 6-2  공범집단의 크기
(단위: 공범집단 수(%))

범죄자 수 빈도 %
 2명 84 57.5
 3명 36 24.7
 4명 15 10.3
 5명 4 2.7
 6명 3 2.1
 7명 2 1.4
 8명 1 0.7
 9명 1 0.7
 계 146 100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집단의 크기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강도의 공범

집단의 평균 공범자 수는 2.99명(표준편차 1.38)인데 반해 절도의 공범집단 평균 

공범자 수는 2.56명(표준편차 1.10)으로 강도의 공범집단보다 약간 작았고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141)= 2.053, p<0.05*).

범죄유형에 따른 공범집단의 크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표 6-3과 같

다. 강도의 경우, 전체 73개의 공범집단 가운데 2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37개

(50.7%)로 가장 많았고 3명이 16개(21.9%), 4명이 13개(17.8%), 5명이 2개(2.7%), 

6명이 3개(4.1%), 7명과 9명이 각각 1개(1.4%)이었다. 절도의 경우에도 공범집단

이 2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70개의 절도 범죄집단 가운데 46개

(65.7%)가 2명으로 구성되었고, 3명인 경우는 18개(25.7%), 4명과 5명이 각각 2

개(2.9%), 7명과 8명이 각각 1개(1.4%)이었다.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른 3개 

범죄집단은 2명이 1개 (33.3%)였고 3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2개(66.7%)였다.

표 6-3  범죄유형에 따른 공범집단의 크기
(단위: 공범집단 수(%))

피의자 수
범죄유형 구분

계
강도 절도 강도와 절도

2 37(50.7) 46(65.7) 1(33.3) 84(57.5)
3 16(21.9) 18(25.7) 2(66.7) 36(24.7)
4 13(17.8) 2(2.9) 0(0.0) 15(10.3)
5 2(2.7) 2(2.9) 0(0.0) 4(2.7)
6 3(4.1) 0(0.0) 0(0.0) 3(2.1)
7 1(1.4) 1(1.4) 0(0.0) 2(1.4)
8 0(0.0) 1(1.4) 0(0.0) 1(0.7)
9 1(1.4) 0(0.0) 0(0.0) 1(0.7)
계 73(100) 70(100) 3(100) 14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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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범들의 관계

공범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자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

명으로 구성된 공범집단에서 공범들의 관계는 공범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파악

하였고, 3명 이상인 집단의 공범관계는 수사재판기록상에서 구별가능한 모든 공

범관계를 기록하여 조사분석에 활용하였다. 아래 빈도분석에서는 이러한 공범관

계에 대한 기록을 중복응답문항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공범들의 관계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33.9%)이었고 

다음으로 고향·학교 친구(25.2%), 고향·학교 선후배(14.2%)였다. 공범들이 서

로 가족이나 친구, 연인인 경우가 15건(5.9%), 전·현직 직장동료 및 업무상 알

게 된 사이인 경우가 15건(5.9%)이었고, 범행직전(3일 미만)에 만난 사이 12건

(4.7%), 교도소 동기 12건(4.7%) 등으로 대부분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에

서 범행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들의 관계가 강도의 공범집단과 절도의 공범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분석결과, 강도의 공범집단인 71개에서 나타난 총 141건의 공범관계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이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라는 응답으로 58건

(41.1%)이었고, 다음으로 고향이나 학교 친구가 28건(19.9%), 고향과 학교 선후

배 16건(11.3%), 친구·가족·연인과 교도소 동기가 각각 9건(6.4%)이었다. 절도

의 공범집단 69개에서 나타난 총 108건의 공범관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고향

이나 학교친구로 35건(32.4%)이었고, 다음으로 사회에서 만난 지인 26건(24.1%), 

고향이나 학교 선후배가 19건(17.6%), 직장동료 및 업무상 알게 된 사이 7건

(6.5%)등의 순서였다.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른 공범집단의 경우에는 사회에

서 만난 지인이 2건(40.0%)이었고, 고향·학교 친구와 고향·학교 선후배가 각

각 1건(20.0%)이었으며, 교도소 동기가 1건(20.0%)이었다. 

절도와 강도의 공범집단 모두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공범들의 관계는 

고향이나 학교친구 및 선후배,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강

도의 경우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 공범관계인 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

고 절도의 경우에는 고향이나 학교의 친구 및 선후배사이인 공범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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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범죄유형별 공범집단 공범관계
(단위: 공범집단 수(%))

구 분
범죄유형 구분

계
강도 절도 강도와 절도

공범
관계
ₐ

 친구, 가족, 연인 9(6.4) 6(5.6) 0 15

 고향, 학교친구 28(19.9) 35(32.4) 1(20.0) 63

 고향, 학교 선후배 16(11.3) 19(17.6 1(20.0) 35

 사회에서 만난 지인 58(41.1) 26(24.1 2(40.0) 84

 동네 이웃 2(1.4) 2(1.9) 0 4

 직장동료, 업무상 알게 된 사이 8(5.7) 7(6.5) 0 15

 범행직전 만난 사이 9(6.4) 3(2.8) 0 12

 교도소 동기 7(5.0) 4(3.7) 1(20.0) 11

 기타 4(2.8) 6(5.6) 0 10

계 141(100) 108(100) 5(100) 249

* 한 집단의 3명이상의 공범이 있는 경우, 해당 공범관계를 모두 기록하여 중복응답 처리하였음. 

4. 전원검거 여부와 미검자 수

범행이후에 공범이 전원검거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146개 공범집단 가운

데 141개(97.2%)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전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고 4개 집

단(2.8%)에서만 미검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와 절도 공범집단별로 공범의 전원검거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면, 강도의 경우 공범집단 72개 가운데 미검자가 있는 집단은 3개(4.2%), 절도의 

공범집단 70개 가운데 미검자가 있는 집단은 1개(1.4%)였으며, 최초 범행에서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른 공범집단 3개에서는 공범자 전원이 검거되어 미검자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범죄유형별 공범집단의 공범 검거여부
(단위: 공범집단 수(%))

구 분
범죄유형 구분

계
강도 절도 강도와 절도

공범의 검거여부

 전원검거 69(95.8) 69(98.6) 3(100) 141(97.2)

 미검자 있음 3(4.2) 1(1.4) 0(0.0) 4(2.8)

계 72(100) 70(100) 3(100) 145(100)

미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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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자가 있는 4개 공범집단의 미검자 수를 살펴보면, 1명이 미검인 공범집단

이 2개였고 2명과 3명이 각각 1개씩이었으며, 미검자가 공범집단의 다른 공범자

들이 재판을 마친 경우까지 검거되지 않아 수배중인 경우는 1건에 불과하였다

(표 생략).

5. 공범들의 범행모의과정 – 주도적 공범들이 범행 전 알고지낸 시기

공범들의 범행모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2-3명의 

공범들이 서로 알고지낸 시기를 살펴보았다. 수사재판기록에서 주도적 공범 2-3

명의 관계 및 이들이 알고지낸 시기가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는 공범집단 146개 

가운데 87개인 60%에 불과하여, 이들 87개 공범집단을 대상으로만 살펴보았다. 

주도적 공범 2-3명이 처음만나 알고지낸 시기를 월수로 표기하여 살펴보면, 1

개월 미만부터 30년까지로 매우 다양했는데 평균 알고지낸 기간이 약 6년 8개월

(82개월, 표준편차 92.27)로 나타나 주도적 공범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알고지낸 

사이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공범들이 알고지낸 시기가 강도의 공범집단과 절도의 공범집단 사이

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강도의 공범집단에서 주도적 공범이 알고지

낸 시기는 평균 97.3개월(표준편차 104.66)이었고 절도의 공범집단에서 주도적 

공범이 알고지낸 시기는 평균 67.05개월(표준편차 78.29)이었으나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t(83)=1.519, p>0.05). 강도 범행집단의 경

우, 주도적 공범이 알고지낸 기간이 9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15개(37.5%)

였고, 1년 미만인 공범집단이 9개(22.5%),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4개

(10.0%), 3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가 6개(15.0%), 6년 이상 9년 미만이 6개

(15.0%)이었다. 절도 범행집단을 살펴보면, 주도적 공범이 알고지낸 기간이 6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14개(31.1%)이었고, 1년 미만인 경우가 13

개(28.9%)였으며,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5개(11.1%), 3년 이상 6년 미만

이 5개(11.1%), 주도적 공범이 9년 이상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경우도 8건(17.8%)

에 달했다.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른 2개의 공범집단의 경우에는 주도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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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들이 알고지낸 시기가 1년 미만인 집단이 1개(50.0%)이었고 9년 이상인 경우

가 1개(50.0%)이었다.

표 6-6  범죄유형별 공범집단의 주도적 공범 알고지낸 시기
(단위: 공범집단 수(%))

구 분
범죄유형 구분 

계
강도 절도 강도와 절도

주도적 공범 
2-3명이 

알고지낸 시기 

 1년 미만 9(22.5) 13(28.9) 1(50.0) 23(26.4)

 1년 이상 3년 미만 4(10.0) 5(11.1) 0 9(10.3)

 3년 이상 6년 미만 6(15.0) 5(11.1) 0 11(12.6)

 6년 이상 9년 미만 6(15.0) 14(31.1) 0 20(23.0)

 9년 이상 15(37.5) 8(17.8) 1(50.0) 24(27.6)

계 40(100) 45(100) 2(100) 87(100)

미상 59개

6. 공범들의 범행 모의과정: 주도적 공범들이 범행 전 자주 만나게 된 시기

공범들이 알고지낸 시기와 별도로, 범행 이전에 비교적 자주 만나게 된 시기

를 살펴보았는데, 수사재판기록에서 주도적 공범 2-3명이 범행 전 자주 만나게 

된 시기가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는 공범집단 146개 가운데 81개(55.5%)에 불과

하여 이들 81개 공범집단을 대상으로만 살펴보았다.

먼저 강도 범행집단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13개(33.3%)집단에서 주도적 공범

들이 범행 3일 미만부터 자주 만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1-3개월 미만이 8

개(20.5%), 3-6개월 미만이 6개(15.4%), 6개월-1년 미만이 4개(10.3%), 1년 이상

이 4개(10.3%)였다. 절도 범행집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20개(47.6%) 집단에서 

주도적 공범이 범행 3일전부터 자주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3일-1개

월 미만이 10개(23.8%)였으며, 1년 이상이 5개(11.9%), 1개월-3개월 미만이 3개

(7.1%), 3-6개월 미만과 6개월-1년 미만이 각각 2개(4.8%)였다.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른 2개 집단의 경우에는 주도적 공범이 범행 전 자주 만나게 된 기간

이 3일 미만이었다.



공범이 있는 범죄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 강⋅절도를 중심으로 

214

표 6-7  범죄유형별 공범집단 주도적 공범 범행전 자주만난 기간

(단위: 공범집단 수(%))

구 분
범죄유형 구분 

계
강도 절도 강도와 절도

주도적 공범이 
범행 전 자주 

만나게 된 기간

 3일 미만 13(33.3) 20(47.6) 2(100) 33(40.7)

 3일 ~ 1개월 미만 4(10.3) 10(23.8) 0 14(17.3)

 1개월 ~ 3개월 미만 8(20.5) 3(7.1) 0 11(13.6)

 3개월 ~ 6개월 미만 6(15.4) 2(4.8) 0 8(9.9)

 6개월 ~ 1년 미만 4(10.3) 2(4.8) 0 6(7.4)

 1년 이상 4(10.3) 5(11.9) 0 9(11.1)

 계 39(100) 42(100) 2(100) 81(100)

미상 59개

7. 범행 모의일자부터 최초범행까지의 시간

다음으로 공범집단의 범행모의일자부터 최초범행까지 걸린 시간을 범죄유형별

로 살펴보았는데, 수사재판기록에 관련정보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96건에 대해

서만 분석을 실시하였다. 강도집단의 경우, 범행모의일로부터 하루 이내에 최초

범행이 이루어진 집단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53개 가운데 32개(60.4%)가 범행모

의부터 최초범행 실행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8건(15.1%)은 1시간 이내

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일자부터 최초범행이 3일 이내에 이

루어진 경우는 5건(9.4%)이었고, 10일 이내와 1개월 이내가 각각 3건(5.7%)이었

으며 1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2건(3.8%)에 불과하였다. 

절도 범행집단을 살펴보면, 41.5%인 17개 집단에서 범행을 모의한 뒤 1시간 

이내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14개(34.1%)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 전체의 

70% 이상이 범행 모의부터 실행까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모의부터 범행까지 3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가 4건(9.8%)이었고, 10일 이내 2

건(4.9%), 1개월 이내 3건(7.3%), 1개월 초과 1건(2.4%)이었다.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른 2개 집단의 경우에는 범행모의부터 실행까지 10일 이내의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와 절도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은 모의부터 범행까지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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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가 전체의 75%를 넘었다는 것이다. 공범과의 알고지낸 

시기 등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범행을 모의하

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강도와 절도의 범행이 모의가 이루어지면 실제 범행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표 6-8  범죄유형별 공범집단의 범행모의부터 최초범행까지 걸린 시간

(단위: 공범집단 수(%))

구 분
범죄유형 구분 

계
강도 절도 강도와 절도 

범행모의부터 
최초범행까지
걸린 시간

 1시간 이내 8(15.1) 17(41.5) 0 25(26.0)

 24시간 이내 32(60.4) 14(34.1) 0 46(47.9)

 3일 이내 5(9.4) 4(9.8) 0 9(9.4)

 10일 이내 3(5.7) 2(4.9) 2(100.0) 7(7.3)

 1개월 이내 3(5.7) 3(7.3) 0 6(6.2)

 1개월 초과 2(3.8) 1(2.4) 0 3(3.1)

계 53(100) 41(100) 2(100) 96(100)

미상 50개

8. 범행건수

각 범행집단의 범행건수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는 공범집단에 속한 범죄자

가 단독으로 실행한 범죄사건은 제외하였고 공범집단의 일부인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한 경우는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146개 공범집단의 범행 건수는 1건에서 최대 20건까지였고, 평균은 3.20건(표

준편차 3.37)이었다. 즉, 공범집단은 평균 3.20건의 범죄를 함께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범행건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범행을 1건만 저지른 범죄집단이 전

체 146개 가운데 61개(4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건의 범행을 한 집단이 

29개(19.9%), 3건이 16개(11.0%), 4건이 8개(5.5%)였고, 5건의 범행을 한 집단은 

10개(6.8%)로 나타났다. 범행 건수가 6건과 7건인 집단이 전체의 2.1%인 3개로 

각각 나타났고, 8건의 범행을 한 경우가 4개(2.7%), 9건을 범행한 경우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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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이었으며, 10건 이상의 범행을 한 경우가 9개(6.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검토에서 살펴보았던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자들의 범

행지속성에 대한 연구결과들과 다소 대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자들의 범행 지속성도 살펴본 연구결과는 동일한 공범들과 다시 범행

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밝혔는데(Reiss, 1988; Reiss & Farrington, 

1991,; McGlorin et al., 2008), 공범자들의 짧은 범행 지속성은 분석단위를 공범

집단으로 하여 살펴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Warr, 1996).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집단이 1건의 범행만을 한 경우는 전체의 41.8%

에 불과하였고, 50%이상의 집단이 2건 이상의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건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범행지속성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분석에서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범행의 건수만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결과를 그대로 범행지속성에 대한 해석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표 6-9  범행건수
(단위: 공범집단 수(%))

범행건수 빈도 %

1 61 41.8

2 29 19.9

3 16 11.0

4 8 5.5

5 10 6.8

6 3 2.1

7 3 2.1

8 4 2.7

9 3 2.1

10 1 .7

11 3 2.1

12 1 .7

14 1 .7

15 1 .7

16 1 .7

20 1 .7

계 1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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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범의 유형 및 구조 분석

1. 분석대상 선정

앞서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분석을 통해 전과가 없는, 본건이 

초범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초범인 범죄자들의 공범여부에 따른 특성

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한 범죄자들을 대상으

로 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범행관련 특성, 검거경위, 공범에 대한 

진술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범의 형태로 강도 및 절도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범행수행 시에 맡은 역할과 가담정도를 기준으로 나누고 이들의 특

성을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수사재판기록조사에서 획득한 공범과 단독범죄자의 기록은 

총744명이고 이 중 297명이 단독범죄자이다. 본 장에서는 전체 744명의 범죄자 

기록 가운데 단독범죄자 297명을 제외하고, 공범의 형태로 강도 및 절도에 가담

한 44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강·절도 범죄자들과 공범관계에 있으나 본인

의 범죄에 강도 및 절도죄명이 포함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제외하고 총 393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 공범유형 분류

수사재판기록에서 나타난 진술조서와 수사재판 기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

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한 범죄자들의 유형을 주

도적 공범과 보조적 공범, 그리고 공동범행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공범들 간의 

관계를 수사재판기록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자가 41명 있어 이들을 

제외하였고, 공범과 함께 강도 및 절도죄를 저지른 범죄자 393명에 대해서만 공

범유형을 살펴보았다.   

공범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393명 가운데 119명(30.3%)이 주도적 공범이었

고, 118명(30.0%)이 보조적 공범 혹은 단순가담자였으며, 156명(39.7%)이 공동범

행 범죄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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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공범의 유형
(단위: 명(%))

공범유형 빈도 %

 주도적 공범 119 30.3

 보조적 공범/단순 가담 118 30.0

 공동범행 156 39.7

계 393 100

3. 공범유형별 비교 -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성별분포

앞서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비교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조사대상 

범죄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다. 이는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한 범죄자들만을 살펴

보았을 때도 동일하였는데 393명 가운데 90%가 넘는 365명(92.9%)이 남성이었

고 28명(7.1%)만이 여성이었다. 

공범 유형별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범 119명 가운데 114명(95.8%)이 

남성이고 5명(4.2%)만이 여성이었다. 종속적 공범의 경우, 전체 118명 가운데 

101명(85.6%)이 남성이고 17명(14.4%)이 여성이었다. 공동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전체 156명 가운데 150명(96.2%)이 남성이었고 6명(3.8%)이 여성이었다. 

공범유형에 따른 성별분포는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주도적 공범과 공

동범행 공범은 남성이 95%이상이고 여성의 비율이 각각 4.2%, 3.8%에 불과한데 

반해 보조적 공범은 여성의 비율이 14.4%로 훨씬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6-11  공범유형별 성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단순가담 공동범행

성별

 남성 114(95.8) 101(85.6) 150(96.2) 365(92.9)
13.527***

(df=2)
 여성 5(4.2) 17(14.4) 6(3.8) 28(7.1)

 계 119(100) 118(100) 156(100) 393(10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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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유형에 따른 성별분포의 차이가 강도범죄자와 절도범죄자 사이에서 동일

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강도의 경우 보조적 공범의 여성비율이 주도

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자보다 훨씬 높았고, 절도의 경우에도 보조적 공범의 

여성비율이 다른 두 공범형태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주도적 공범과 공동범

행에 비해 보조적 공범에서 여성비율이 높은 것은 강도와 절도 모두에 공통적으

로 적용되는 특성이었고, 강도와 절도를 모두 저지른 62명의 범죄자 가운데 여

성은 2명이었는데 이들 2명 모두 보조적 공범이었다.

표 6-12  범죄유형별 공범유형에 따른 성별 분포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강도

남성 58(93.5) 56(84.8) 40(97.6) 154(91.1)

여성 4(6.5) 10(15.2) 1(2.4) 15(8.9)

 계 62(100) 66(100) 41(100) 169(100)

절도

남성 28(96.6) 32(86.5) 91(94.8) 151(93.2)

여성 1(3.4) 5(13.5) 5(5.2) 11(6.8)

 계 29(100) 37(100) 96(100) 162(100)

강 ․ 절도

남성 28(100) 13(86.7) 19(100) 60(96.8)

여성 0(0.0) 2(13.3) 0(0.0) 2(3.2)

 계 28(100) 15(100) 19(100) 62(100)

나. 평균연령과 연령대 분포

공범자들의 연령은 13세부터 67세까지였고 평균 26.13세(표준편차 11.92)였다. 

공범유형에 따라 평균연령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는데, 주도적 공범의 연

령은 14세부터 58세까지로 평균 27.97세(표준편차 10.89)이었고, 보조적 공범은 

14세부터 67세까지로 평균 26.16세(표준편차 13.12)였으며, 공동범행 공범은 13

세부터 66세까지로 평균 24.99세(표준편차 11.34)였다. 공범유형에 따른 범죄자 

평균연령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범의 경우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대 30.3%, 30대 17.6%, 40대 14.3%의 순서였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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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10대가 49.2%로 가장 많았고, 20대 25명(21.2%), 30대 19명(16.1%), 40대와 

50대가 각각 6명(5.1%), 60대 이상이 4명(3.4%)이었다. 공동범행 공범도 10대가 

가장 많은 46.2%였고, 20대 27.6%, 30대 14.7%, 40대 7.1%, 50대 2.6%, 60대 이

상이 1.9%였다. 주도적 공범은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은 10대의 비중이 훨씬 높은 차이가 있었다.  

표 6-13  공범유형의 연령대 분포
(단위: 명(%))

연 령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10대 36(30.3) 58(49.2) 72(46.2) 166(42.2)

 20대 40(33.6) 25(21.2) 43(27.6) 108(27.5)

 30대 21(17.6) 19(16.1) 23(14.7) 63(16.0)

 40대 17(14.3) 6(5.1) 11(7.1) 34(8.7)

 50대 5(4.2) 6(5.1) 4(2.6) 15(3.8)

 60대 이상 0(0.0) 4(3.4) 3(1.9) 7(1.8)

계 119(100) 118(100) 156(100) 393(100)

다. 범행당시 직업

공범유형에 따라 범행당시 직업유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주도적 

공범 119명 가운데 76명(63.9%)이 범행당시 직업이 없었고, 보조적 공범 117명 

가운데 64명(54.7%)과 공동범행 공범 155명 가운데 74명(47.7%)가 범행당시 직

업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공범 가운데 범행당시 무직자였던 범죄자의 비율이 보조적 공범이나 

공동범행 공범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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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공범유형의 직업유무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직업유무

직업없음 76(63.9) 64(54.7) 74(47.7) 214(54.7)
7.064*
(df = 2)

직업있음 43(36.1) 53(45.3) 81(52.3) 177(45.3)

계 119(100) 117(100) 155(100) 391(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2명 

공범유형에 따른 범행당시 직업유무의 차이가 범죄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았다. 강도범의 경우에는 주도적 공범의 무직자 비율이 보조적 공범이나 

단순가담 공범보다 훨씬 높았으나 절도범과 강·절도를 함께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유형별로 무직자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15  범죄유형별 공범유형에 따른 직업유무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강도

직업 없음 39(62.9) 36(55.4) 16(40.0) 91(54.5) 5.177
(df=2)
p>0.05

직업 있음 23(37.1) 29(44.6) 24(60.0) 76(45.5)

계 62(100) 65(100) 40(100) 167(100)

절도

직업 없음 14(48.3) 17(45.9) 45(45.9) 76(46.9) 0.036
(df=2)
p>0.05

직업 있음 15(51.7) 20(54.1) 51(53.1) 86(53.1)

계 29(100) 37(100) 96(100) 162(100)

강 ․ 절도

직업 없음 23(82.1) 11(73.3) 13(68.4) 47(75.8)

직업 있음 5(17.9) 4(26.7) 6(31.6) 15(24.2)

계 28(100) 15(100) 19(100) 62(100)

미상 2명 

범행당시 직업이 있었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학생과 단순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가 가장 많았는데, 주도적 공범에 비해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의 학생비율이 훨씬 높은 특성이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의 10대 비율이 높은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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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공범유형별 구체적 직업
(단위: 명(%))

직 업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관리자 3(7.0) 0(0.0) 2(2.5) 5(2.8)

 사무종사자 1(2.3) 1(1.9) 0(0.0) 2(1.1)

 서비스종사자 4(9.3) 8(15.1) 18(22.2) 30(16.9)

 판매종사자 4(9.3) 5(9.4) 4(4.9) 13(7.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4.7) 0(0.0) 0(0.0) 2(1.1)

 기능관련 종사자 3(7.0) 3(5.7) 7(8.6) 13(7.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4.7) 3(5.7) 2(2.5) 7(4.0)

 단순노무 종사자 7(16.3) 9(17.0) 11(13.6) 27(15.3)

 학생 9(20.9) 22(41.5) 33(40.7) 64(36.2)

 전업주부 1(2.3) 0(0.0) 0(0.0) 1(0.6)

 군인, 미군, 공익근무 3(7.0) 1(1.9) 1(1.2) 5(2.8)

 기타 4(9.3) 1(1.9) 3(3.7) 8(4.5)

 계 43(100) 53(100) 81(100) 177(100)

라. 기초생활 수급여부

공범자들의 범행당시 직업과 함께 기초생활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

범 10명(8.8%)과 보조적 공범 2명(1.8%), 공동범행 공범 78명(4.7%)이 범행당시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나, 보조적 공범에 비해 주도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의 기초생활 수급자 비중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6-17  공범유형별 기초생활 수급여부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10(8.8) 2(1.8) 7(4.7) 19(5.1) 5.719
(df=2)
p>0.05

 아니다 104(91.2) 109(98.2) 141(95.3) 354(94.9)

계 114(100) 111(100) 148(100) 373(100)

미상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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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정도

주도적 공범 113명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637명(59.3%)이 고등학

교 졸업(재학과 중퇴 포함)이었고 25명(22.1%)이 중학교 졸업, 14명(12.4%)이 대

학재학 이상, 7명(6.2%)이 초등학교 졸업이었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53명(49.1%)이 고등학교 졸업이었고, 34명(31.5%)이 중학교 졸업, 15명

(13.9%)이 대학재학 이상, 6명(5.6%)이 초등학교 졸업이었다. 공동범행 공범의 

경우, 76명(50.0%)이 고등학교 졸업자였고, 54명(35.5%)이 중학교 졸업, 19명

(12.5%)이 대학재학 이상, 2명(1.3%)이 초등학교 졸업, 무학이 1명(0.7%)이었다.

표 6-18  공범유형별 교육정도
(단위: 명(%))

교육정도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무학 0(0.0) 0(0.0) 1(0.7) 1(0.3)

 초등학교(재학/중퇴/졸업) 7(6.2) 6(5.6) 2(1.3) 15(4.0)

 중학교(재학/중퇴/졸업) 25(22.1) 34(31.5) 54(35.5) 113(30.3)

 고등학교(재학/중퇴/졸업) 67(59.3) 53(49.1) 76(50.0) 196(52.5)

 대학재학이상 14(12.4) 15(13.9) 19(12.5) 48(12.9)

계 113(100) 108(100) 152(100) 373(100)

미상 20명 

바. 혼인상태

주도적 공범 119명의 범행당시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75명(63.6%)이 미혼상태

이고, 37명(31.4%)이 기혼 및 동거상태로 나타났으며, 5명(4.2%)은 별거 또는 이

혼상태였고, 1명(0.8%)은 사별이었다. 보조적 공범 115명의 혼인상태를 살펴보

면, 82명(71.3%)이 미혼이었고, 28명(24.3%)이 기혼 및 동거상태, 4명(3.5%)이 

별거 및 이혼, 1명(0.9%)이 사별이었다. 공동범행 공범 152명 가운데에는 116명

(76.3%)이 미혼이었고, 28명(18.4%)이 기혼 및 동거, 7명(4.6%)이 별거 또는 이

혼, 1명(0.7%)이 사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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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공범유형별 혼인상태
(단위: 명(%))

혼인관계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미혼 75(63.6) 82(71.3) 116(76.3) 273(70.9)

 기혼, 동거 37(31.4) 28(24.3) 28(18.4) 93(24.2)

 별거, 이혼 5(4.2) 4(3.5) 7(4.6) 16(4.2)

 사별 1(0.8) 1(0.9) 1(0.7) 3(0.8)

계 118(100) 115(100) 152(100) 285(100)

미상 108명 

사. 동거가족의 유무와 수

주도적 공범 116명 가운데 35명(30.2%)이 범행당시 혼자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가담 공범 114명 중 27명(24.6%), 공동범행 공범 155명 가운데 31

명(20.0%)이 범행당시 혼자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범유형에 따른 범

죄자의 독거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6-20  공범유형별 동거가족 유무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동거가족 

없음 35(30.2) 28(24.6) 31(20.0) 94(24.4) 3.722
(df=2)
p>0.05

있음 81(69.8) 86(75.4) 124(80.0) 291(75.6)

계 116(100) 114(100) 155(100) 385(100)

미상 8명 

범행 당시 동거가족이 있었던 공범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자 본인을 제외한 

동거가족의 수를 살펴보았다. 주도적 공범의 동거가족 수는 1명부터 6명까지로 

평균 2.22명(표준편차 1.24)이었고, 보조적 공범의 동거가족 수는 1명부터 6명까

지로 평균 2.42명(표준편차 1.18)이었으며, 공동범행 공범의 동거가족 수는 1명

부터 5명까지로 평균 2.39명(표준편차 1.06)이었다. 공범유형에 따른 동거가족 

수의 평균은 차이가 없었다(F(2,288)=0.719,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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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범행당시 주거형태

범행당시 주거형태를 공범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주도적 공범 104명 가

운데는 월세 거주자가 35명(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부정이 25명

(24.0%), 자기집 23명(22.1%) 등의 순서였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 가장 많은 29

명(32.6%)이 자기집에 거주하였고, 다음으로 월세 24명(27.0%), 전세 13명

(14.6%), 주거부정 11명(12.4%) 등의 순서였다. 공동범행 공범의 주거형태는 월

세가 32명(2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기집 27명(22.9%), 주거부정이 19

명(16.1%), 전세 14명(11.9%)등의 순서였다.

표 6-21  공범유형별 주거형태
(단위: 명(%))

주거형태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자기집(부모집 포함) 23(22.1) 29(32.6) 27(22.9) 79(25.4)

16.178
(df=12)
p>0.05

 전세(월세 없는 경우만) 6(5.8) 13(14.6) 14(11.9) 33(10.6)

 월세 35(33.7) 24(27.0) 32(27.1) 91(29.3)

 친척집 또는 친구집 6(5.8) 2(2.2) 10(8.5) 18(5.8)

 여관 등 숙박업소 6(5.8) 6(6.7) 9(7.6) 21(6.8)

 주거부정(노숙 등) 25(24.0) 11(12.4) 19(16.1) 55(17.7)

 기타 3(2.9) 4(4.5) 7(5.9) 14(4.5)

계 104(100) 89(100) 118(100) 311(100)

미상 82명 

자. 주소지와 실제거주지 일치여부

주도적 공범 11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명(55.1%)이 범행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적 공범 109명 중 

46명(42.2%), 공동범행 공범 149명 가운데 73명(49.0%)이 범행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공범 

범죄자가 범행당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

나, 공범 유형에 따라 실제 거주지에의 거주 여부에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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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2  공범유형별 범행시 등록상 거주지에의 주거여부
(단위: 명(%))

주소지 일치 여부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일치 53(44.9) 63(57.8) 76(51.0) 192(51.1) 3.764
(df=2)
p>0.05

 불일치 65(55.1) 46(42.2) 73(49.0) 184(48.9)

계 118(100) 109(100) 149(100) 376(100)

미상 17명 

4. 공범유형별 비교 - 범행관련 특성

가. 범행목적

공범유형별로 범행목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범행목적이 여러 가

지인 경우가 있어 중복응답문항으로 처리하였다. 주도적 공범의 경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7명(32.2%)이었고, 다음으로 

유흥비 마련 25명(17.1%), 기타 19명(13.0%), 우발적 범행 18명(12.3%), 빚을 갚

기 위해 16명(11.0%)등의 순서였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

해 범행한 경우가 42명(2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37명(25.9%), 유흥

비 마련 24명(16.8%), 용돈 마련 17명(11.9%), 우발적 범행 14명(9.8%) 등의 순

서였다. 공동범행 공범의 경우에도 가장 빈도수가 높은 범행목적은 생활비 마련

으로 62명(34.3%)이었고, 다음으로 유흥비 마련 29명(16.0%), 우발적 범행 27명

(14.9%), 용돈 마련 25명(13.8%) 등의 순서였다.

세 집단 모두에서 범행목적으로 생활비 마련이 가장 많은 점에서는 공통적이

나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의 경우에 주도적 공범에 비해 용돈마련을 위한 

범행이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주도적 공범의 경우 빚을 갚기 위한 범행이라는 

응답이 보조적 공범과 단순가담 공범에 비해 높은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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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3  공범유형별 범행목적
(단위: 명(%))

범행목적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용돈이 궁해서 11(7.5) 17(11.9) 25(13.8) 53

 빚을 갚기 위해서 16(11.0) 3(2.1) 8(4.4) 27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47(32.2) 42(29.4) 62(34.3) 151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25(17.1) 24(16.8) 29(16.0) 78

 우발적 범행 18(12.3) 14(9.8) 27(14.9) 59

 원한, 분노 7(4.8) 5(3.5) 4(2.2) 16

 사업자금 마련 1(0.7) 1(0.7) 1(0.6) 3

 (본인/가족/동거인 등) 병원비 마련 2(1.4) 0(0.0) 2(1.1) 4

 기타 19(13.0) 37(25.9) 23(12.7) 79

계 146(100) 143(100) 181(100) 470

* 중복응답

범죄유형별로 공범유형에 따른 범행목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강

도범죄자의 경우 모든 공범유형에서 범행목적으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이 생

활비 마련이었고, 다음이 기타, 유흥비 마련의 순서였다. 절도 범죄자의 경우에

도 공범유형에 상관없이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흥비마련, 우발적 범행 등이 뒤를 이었다. 강도와 절도를 모두 저지

른 범죄자들의 경우에도 범행목적으로 생활비 마련이 가장 많아 범죄유형별로 

공범유형에 따른 범행목적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4  범죄유형별 공범유형에 따른 범행목적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강도

용돈이 궁해서 7(9.3) 11(12.6) 5(11.4) 23

빚을 갚기 위해서 6(8.0) 3(3.4) 2(4.5) 11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19(25.3) 24(27.6) 14(31.8) 57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12(16.0) 16(18.4) 5(11.4) 33

우발적 범행 11(14.7) 8(9.2) 0(0.0) 19

원한, 분노 5(6.7) 4(4.6) 4(9.1) 13

사업자금 마련 1(1.3) 0(0.0) 0(0.0) 1

(본인/가족/동거인 등의)병원비 마련 1(1.3) 0(0.0) 2(4.5) 3

기타 13(17.3) 21(24.1) 12(27.3) 46

계 75(100) 87(100) 44(10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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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절도

용돈이 궁해서 2(6.5) 4(10.0) 19(16.0) 25

빚을 갚기 위해서 3(9.7) 0(0.0) 6(5.0) 9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9(29.0) 11(27.5) 38(31.9) 58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5(16.1) 7(17.5) 22(18.5) 34

우발적 범행 5()16.1 6(15.0) 23(19.3) 34

원한, 분노 1(3.2) 1(2.5) 0(0.0) 2

사업자금 마련 0(0.0) 1(2.5) 1(0.8) 2

(본인/가족/동거인 등의)병원비 마련 1(3.2) 0(0.0) 0(0.0) 1

기타 5(16.1) 10(25.0) 10(8.4) 25

계 31(100) 40(100) 119(100) 190

강 ․ 
절도

용돈이 궁해서 2(5.0) 2(12.5) 1(5.6) 5

빚을 갚기 위해서 7(17.5) 0(0.0) 0(0.0) 7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19(47.5) 7(43.8) 10(55.6) 36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8(20.0) 1(6.2) 2(11.1) 11

우발적 범행 2(5.0) 0(0.0) 4(22.2) 6

원한, 분노 1(2.5) 0(0.0) 0(0.0) 1

기타 1(2.5) 6(37.5) 1(5.6) 8

계 40(100) 16(100) 18(100) 74

* 중복응답 

나. 도박여부

주도적 공범 119명 가운데 6명(5.0%)이 상습도박자로 나타났고, 보조적 공범 

112명 가운데 6명(5.1%), 공동범행 공범 155명 가운데 2명(1.3%)이 상습도박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범죄자 가운데 상습도박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중은 매

우 낮았고, 공범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5  공범유형별 상습도박여부
(단위: 명(%))

상습도박여부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해당 113(95.0) 112(94.9) 153(98.7) 378(96.4) 3.874
(df = 2)
(NS)

 해당 없음 6(5.0) 6(5.1) 2(1.3) 14(3.6)

계 119(100) 118(100) 155(100) 392(100)

미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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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행당시 음주 여부

범행당시 음주여부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범의 24.4%, 보조적 공범의 17.1%, 

공동범행 공범의 26.6%가 범행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 보조적 공범의 범

행당시 음주 비율이 주도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표 6-26). 범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범죄유형별 분석에서도 공범유형에 따른 음주여

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생략).

표 6-26  공범유형별 범행당시 음주여부
(단위: 명(%))

범행당시 
음주여부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음주함 29(24.4) 20(17.1) 41(26.6) 90(23.1)
3.562
(df=2)
p>0.05

 음주안함 90(75.6) 97(82.9) 113(73.4) 300(76.9)

계 119(100) 117(100) 154(100) 390(100)

미상 3명 

라. 범행시 흉기 등 위험물건 휴대 여부

범행시 위험물건 휴대여부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범 119명 가운데 51명

(42.9%), 보조적 공범 117명 가운데 27명(23.1%), 그리고 공동범행 공범 155명 

가운데 40명(25.8%)이 범행당시 흉기 등을 휴대한 것으로 나타나 주도적 공범의 

범행 시 위험물건 휴대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

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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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7  공범유형별 범행당시 위험물건 휴대여부
(단위: 명(%))

범행 시 
흉기휴대 여부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휴대 51(42.9) 27(23.1) 40(25.8) 118(30.2)
13.285***

(df=2)
 비휴대 68(57.1) 90(76.9) 115(74.2) 273(69.8)

계 119(100) 117(100) 155(100) 391(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2명 

범죄유형별로 다시 살펴보았는데, 강도와 절도, 강절도 사건 모두에서 보조적 

공범의 위험물건 휴대비율이 낮은 특성이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6-28  범죄유형별 공범유형에 따른 위험물건 휴대여부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강도

 휴대 28(45.2) 18(27.3) 17(41.5) 63(37.3) 4.781
(df=2)
p>0.05

 비휴대 34(54.8) 48(72.7) 24(58.5) 106(62.7)

계 62(100) 66(100) 41(100) 169(100)

절도

 휴대 5(17.2) 2(5.6) 14(14.7) 21(13.1) 2.456
(df=2)
p>0.05

 비휴대 24(82.8) 34(94.4) 81(85.3) 139(86.9)

계 29(100) 36(100) 95(100) 160(100)

강 ․ 절도

 휴대 18(64.3) 7(46.7) 9(47.4) 34(54.8) 1.842
(df=2)
p>0.05

 비휴대 10(35.7) 8(53.3) 10(52.6) 28(45.2)

계 28(100) 15(100) 19(100) 62(100)

미상 2명 

마. 별도의 단독범행 여부

본건인 범죄 이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자의 단독범행이 있는

지, 그리고 이러한 단독범행 여부가 공범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범죄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공범 유형에 따라 단독범행 여부를 살펴본 결과, 

주도적 공범의 38.7%, 보조적 공범의 28.8%, 공동범행 공범의 28.8%가 별도의 

단독범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도적 공범이 다른 두 공범유형에 비해 별도의 

단독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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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공범유형별 별건 단독범행 여부
(단위: 명(%))

단독범행 여부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있음 46(38.7) 34(28.8) 45(28.8) 125(31.8) 3.691
(df=2)
p>0.05

 없음 73(61.3) 84(71.2) 111(71.2) 268(68.2)

계 119(100) 118(100) 156(100) 393(100)

공범유형에 따른 별도의 단독범행 여부를 범죄유형별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았

는데, 강도범죄자의 경우에는 주도적 공범과 보조적 공범의 단독범행율이 각각 

29.0%, 36.4%인데 반해 공동범행 공범자는 7.3%만이 단독범행을 한 것으로 나

타난 차이가 있었다. 

절도범죄자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범의 44.8%와 공동범행 공범의 35.4%가 단

독범행을 한 것과 대조적으로 보조적 공범의 13.5%만이 단독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강도와 절도를 모두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주도적 공범의 53.6%와 공동

범행 공범의 42.1%가 단독범행을 하였고 보조적 공범은 33.3%가 단독범행을 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6-30  범죄유형별 공범유형에 따른 단독범행 여부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강도

 있음 18(29.0) 24(36.4) 3(7.3) 45(26.6)
11.211**
(df=2)

 없음 44(71.0) 42(63.6) 38(92.7) 124(73.4)

계 62(100) 66(100) 41(100) 169(100)

절도

 있음 13(44.8) 5(13.5) 34(35.4) 52(32.1)
8.504*
(df=2)

 없음 16(55.2) 32(86.5) 62(64.6) 110(67.9)

계 29(100) 37(100) 96(100) 162(100)

강 ․ 절도

 있음 15(53.6) 5(33.3) 8(42.1) 28(45.2) 1.719
(df=2)
p>0.05

 없음 13(46.4) 10(66.7) 11(57.9) 34(54.8)

계 28(100) 15(100) 19(100) 62(100)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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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범유형별 비교 - 전과와 범행 경력관련 특성

가. 전과유무

전과유무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범의 42%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

조적 공범의 26%와 공동범행 공범의 33.3%가 전과가 있었다. 주도적 공범이 다

른 두 공범유형에 비해 전과가 있는 비율이 더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6-31  공범유형별 전과유무
(단위: 명(%))

전과유무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없음 69(58.0) 87(73.7) 104(66.7) 260(66.2)
6.591*
(df = 2)

 있음 50(42.0) 31(26.3) 52(33.3) 133(33.8)

계 119(100) 118(100) 156(100) 393(100)

* p < .05,  ** p < .01,  *** p < .001

공범유형에 따른 전과유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강도의 경우, 주도

적 공범의 43%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적 공범(30.3%)이나 공동범행 

공범(31.7%)보다 전과자 비율이 높은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은 아니었다. 절도의 경우에도 주도적 공범의 전과자 비율이 보조적 공범이나 

공동범행 공범에 비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강도와 

절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공동범행 공범의 전과자 비율이 78.9%에 달하여 

주도적 공범(35.7%)이나 보조적 공범(20.0%)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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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2  범죄유형별 공범유형에 따른 전과유무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강도

 없음 35(56.5) 46(69.7) 28(68.3) 109(64.5) 2.790
(df=2)
p>0.05

 있음 27(43.5) 20(30.3) 13(31.7) 60(35.5)

계 62(100) 66(100) 41(100) 169(100)

절도

 없음 16(55.2) 29(78.4) 72(75.0) 117(72.2) 5,270
(df=2)
p>0.05

 있음 13(44.8) 8(21.6) 24(25.0) 45(27.8)

계 29(100) 37(100) 96(100) 162(100)

강 ․ 절도

 없음 18(64.3) 12(80.0) 4(21.1) 34(54.8)
13.601***

(df=2)
 있음 10(35.7) 3(20.0) 15(78.9) 28(45.2)

계 28(100) 15(100) 19(100) 62(100)

 

* p < .05,  ** p < .01,  *** p < .001

나. 동종전과 유무

공범유형에 따라 강도와 절도의 동종전과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보조적 공범 114명 가운데 29명(253.4%)만이 강·절도의 동종전과가 있는데 

반해 주도적 공범과 공동범행의 44.0%, 50.7%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보조적 공범의 동종전과자 비율이 다른 공범유형에 비해 훨씬 낮았고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6-33  공범유형별 동종전과 유무
(단위: 명(%))

동종범죄전력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있음 51(44.0) 29(25.4) 75(50.7) 155(41.0)
17.561***
(df = 2)

 없음 65(56.0) 85(74.6) 73(49.3) 223(59.0)

계 116(100) 114(100) 148(100) 378(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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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강도 공범자의 약 

16%가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절도 공범자의 55% 이상이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른 공범자의 경우 동종

전과 범죄전력이 있는 범죄자가 70%에 달하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유형

별로 공범유무에 따른 동종전과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6-34  범죄유형별 공범유형에 따른 동종전과 유무
(단위: 명(%))

동종범죄전력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강도

 있음 15(25.0) 6(9.4) 5(13.2) 26(16.0) 5.919
(df=2)
p>0.05

 없음 45(75.0) 58(90.6) 33(86.8) 136(84.0)

계 60(100) 64(100) 38(100) 162(100)

절도

 있음 15(53.6) 15(41.7) 56(61.5) 86(55.5) 4.175
(df=2)
p>0.05

 없음 13(46.4) 21(58.3) 35(38.5) 69(44.5)

계 28(100) 36(100) 91(100) 155(100)

강 ․ 절도

 있음 21(75.0) 8(57.1) 14(73.7) 43(70.5) 1.566
(df=2)
p>0.05

 없음 7(25.0) 6(42.9) 5(26.3) 18(29.5)

계 28(100) 14(100) 19(100) 61(100)

미상 15명 

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상대공범과 분배여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상대공범과 나누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주도적 공범 

100명 가운데 39명(39.0%)은 범행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31명

(31.0%)은 나누지 않고 공범 중 1명이 모두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명

(30.0%)은 공동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에는 전체의 40%가 

넘는 44명(40.4%)이 범행이익을 나누지 않고 공범 중 1명이 모두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명(27.5%)은 공동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범행 공범 141명은 

56명(39.7%)이 범행이익을 공동소비 하였고, 46명은 이익을 나누지 않고 공범 

중 1인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며 39명(27.7%)은 이익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여부는 공범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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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5  공범유형별 범행이득 분배여부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범행이득 분배여부 

이익 분배 39(39.0) 35(32.1) 39(27.7) 113(32.3)

이익 미분배 31(31.0) 44(40.4) 46(32.6) 121(34.6)

공동소비 30(30.0) 30(27.5) 56(39.7) 116(33.1)

계 100(100) 109(100) 141(100) 350(100)

미상 43명 

범죄유형별로 나누어 다시 살펴보았는데, 절도 범죄자의 경우에 공범유형에 

따라 범행이익 분배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동범행 공범의 경우에 전

체의 50% 이상이 범행이익을 나누지 않고 공동소비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도

적 공범과 보조적 공범의 경우에는 40% 이상이 범행이익을 공범들 각자가 나누

어 가진 것으로 나타나 공동범행 공범의 범행이익 공동소비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특성이 있었다. 강도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유형에 따른 범행이익 분배

여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6-36  범죄유형별 공범유형에 따른 범행이득 분배여부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강도

 이익분배 18(36.0) 16(26.2) 15(40.5) 49(33.1)
5.044
(df=4)
p>0.05

 이익미분배 20(40.0) 34(55.7) 18(48.6) 72(48.6)

 공동소비 12(24.0) 11(18.0) 4(10.8) 27(18.2)

계 50(100) 61(100) 37(100) 148(100)

절도

 이익분배 11(47.8) 14(41.2) 18(21.2) 43(30.3)

11.837*
(df=4)

 이익미분배 8(34.8) 8(23.5) 24(28.2) 40(28.2)

 공동소비 4(17.4) 12(35.3) 43(50.6) 59(41.5)

계 23(100) 34(100) 85(100) 142(100)

강․절도

 이익분배 10(37.0) 5(35.7) 6(31.6) 21(35.0)

 이익미분배 3(11.1) 2(14.3) 4(21.1) 9(15.0)

 공동소비 14(51.9) 7(50.0) 9(47.4) 30(50.0)

계 27(100) 14(100) 19(100) 60(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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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범행이득 할당액

범죄자가 범행으로 생긴 이득 중에서 본인이 할당받은 금액을 살펴보고 이러

한 범행이득 할당액이 공범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도적 공범

의 범행이득 할당액은 최소 0원에서 최대 41,760,000원이고 평균 3,053,045.88원

(표준편차 7,867,813.41)이었다. 보조적 공범의 범행이득 할당액은 최소 0원에서 

최대 8,960,000원이고 평균 381,220.93원(표준편차 1,371,746.83)이었다. 공동범행 

공범의 할당액은 최소 0원에서 최대 12,500,000원이고 평균 337,548.57원(표준편

차 1376772.35)이었다. 주도적 공범의 할당액이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F(2,273)=10.503, p<0.001***).

6. 공범유형별 비교 - 범행이후 형사절차상의 특성

가. 검거경위

공범유형에 따라 검거경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주도적 공범의 

경우에는 경찰인지로 검거된 경우가 92명(7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

행범체포 10명(8.4%), 공범 중 일부가 체포되어 공범의 도움으로 체포된 경우 9

명(7.6%) 등의 순서였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에도 경찰인지로 체포된 경우가 가

장 많았는데 89명(78.8%)이 해당되었으며, 현행범체포 12명(10.6%), 공범 중 일

부가 체포되어 그 도움으로 체포된 경우 5명(4.4%)이었다. 공동범행 공범의 경

우에도 경찰인지로 체포된 경우가 가장 많은 97명(63.4%)이었고, 현행범 체포 

27명(17.6%), 공범 중 일부가 체포되어 그 도움으로 체포된 경우 14명(9.2%)이

었다. 공동범행 공범에서 다른 공범유형들과 비교하여 현행범 체포의 비중이 높

고 경찰인지로 체포된 경우의 비중이 약간 낮은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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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7  공범유형별 검거경위
(단위: 명(%))

검거경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현행범 10(8.4) 12(10.6) 27(17.6) 49(12.7)

37.175***
(df=14)

 본인자수(자수/자복) 0(0.0) 2(1.8) 10(6.5) 12(3.1)

 경찰인지 92(77.3) 89(78.8) 97(63.4) 278(72.2)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4(3.4) 2(1.8) 0(0.0) 6(1.6)

 불심검문 0(0.0) 0(0.0) 4(2.6) 4(1.0)

 민간체포(현행범 제외) 0(0.0) 0(0.0) 1(0.7) 1(0.3)

 공범 중 일부 체포되어 
 공범도움으로 체포

9(7.6) 5(4.4) 14(9.2) 28(7.3)

 기타 4(3.4) 3(2.7) 0(0.0) 7(1.8)

계 119(100) 113(100) 153(100) 385(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8명 

공범유형에 따른 검거경위의 차이를 범죄유형별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강도 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동범행 공범의 현행범 검거 비율이 주도적 공범이나 

보조적 공범에 비해 훨씬 높은 차이가 있었고, 절도 범죄자의 경우에는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에서 상대공범의 도움으로 인한 체포의 비중이 주도적 공

범에 비해 약간 더 높은 특성이 있었다.

표 6-38  범죄유형별 공범유형에 따른 검거경위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강도

현행범 4(6.5) 7(11.5) 12(30.0) 23(14.1)

본인자수(자수자복) 0(0.0) 1(1.6) 3(7.5) 4(2.5)

경찰인지 47(75.8) 48(78.7) 24(60.0) 119(73.0)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3(4.8) 2(3.3) 0(0.0) 5(3.1)

공범 중 일부 체포되어 공범도움으로 체포 5(8.1) 1(1.6) 1(2.5) 7(4.3)

기타 3(4.8) 2(3.3) 0(0.0) 5(3.1)

 계 62(100) 61(100) 40(100)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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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절도

현행범 4(13.8) 5(13.5) 14(14.9) 23(14.4)

본인자수(자수자복) 0(0.0) 1(2.7) 5(5.3) 6(3.8)

경찰인지 23(79.3) 27(73.0) 57(60.6) 107(66.9)

불심검문 0(0.0) 0(0.0) 4(4.3) 4(2.5)

민간체포(현행범 제외) 0(0.0) 0(0.0) 1(1.1) 1(0.6)

공범 중 일부 체포되어 공범도움으로 체포 2(6.9) 4(10.8) 13(13.8) 19(11.9)

계 29(100) 37(100) 94(100) 160(100)

강 ․ 절도

현행범 2(7.1) 0(0.0) 1(5.3) 3(4.8)

본인자수(자수자복) 0(0.0) 0(0.0) 2(10.5) 2(3.2)

경찰인지 22(78.6) 14(93.3) 16(84.2) 52(83.9)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1(3.6) 0(0.0) 0(0.0) 1(1.6)

공범 중 일부 체포되어 공범도움으로 체포 2(7.1) 0(0.0 0(0.0) 2(3.2)

기타 1(3.6) 1(6.7 0(0.0) 2(3.2)

계 28(100) 15(100) 19(100) 62(100)

미상 8명 

나. 검거의 주요 기여자

검거의 주요 기여자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범 119명 가운데 109명(94.0%)이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인과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경우가 

5명(4.3%), 일반인이 검거하여 경찰에 넘긴 경우가 1명(0.9%), 일반인과 청원경

찰/민간경비업체 직원에 의해 검거된 경우가 1명(0.9%)이었다. 보조적 공범 112

명 가운데 98%가 넘는 110명(98.2%)이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고, 일반인에 의

해 검거된 경우와 일반인과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경우가 각각 1명(0.9%)씩 이

었다. 공동범행 공범의 경우에는 전체 149명 가운데 141명(94.6%)이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고, 4명(2.7%)이 일반인과 경찰관에 의해, 3명이 일반인에 의해 검

거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범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경찰관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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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9  공범유형별 검거 주요기여자
(단위: 명(%))

검거의 주요 기여자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일반민간인 1(0.9) 1(0.9) 3(2.0) 5(1.3)

 청원경찰/경비업체직원 0(0.0) 0(0.0) 1(0.7) 1(0.3)

 경찰관/방범대원/군인 109(94.0) 110(98.2) 141(94.6) 360(95.5)

 일반민간인+청원경찰/경비업체 직원 1(0.9) 0(0.0) 0(0.0) 1(0.3)

 일반 민간인+경찰관/방범대원/군인 5(4.3) 1(0.9) 4(2.7) 10(2.7)

계 116(100) 112(100) 149(100) 377(100)

미상 16명 

다. 검거장소

주도적 공범의 경우, 기타 장소를 제외하고 노상에서 검거된 경우가 23명

(2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찰서 20명(17.9%), 피의자의 집 또는 근처 

19명(17.0%)등 이었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에는 기타 장소를 제외하고 경찰서에

서 검거된 경우가 27명(2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의자의 집 또는 근

처 20명(18.9%)이었으며, 범행현장 근처에서 검거된 경우도 13명(12.3%)이었다.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38명(25.5%)이 경찰서에서 검거되었고 범행현

장 근처가 29명(19.5%), 노상이 21명(14.1%) 등의 순서였다.

표 6-40  공범유형별 검거장소
(단위: 명(%))

검거장소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범행현장 근방 7(6.2) 13(12.3) 29(19.5) 49(13.4)

 경찰서(자수시) 20(17.9) 27(25.5) 38(25.5) 85(23.2)

 피의자의 집 혹은 그 근방 19(17.0) 20(18.9) 24(16.1) 63(17.2)

 피의자 친구/가족/친척의 집 혹은 그 근방 3(2.7) 0(0.0) 4(2.7) 7(1.9)

 공범의 집 2(1.8) 5(4.7) 3(2.0) 10(2.7)

 위 장소 외의 길거리(노상) 23(20.5) 10(9.4) 21(14.1) 54(14.7)

 숙박업소 9(8.0) 4(3.8) 6(4.0) 19(5.2)

 기타 29(25.9) 27(25.5) 24(16.1) 80(21.8)

계 112(100) 106(100) 149(100) 367(100)

미상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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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범들 중 체포순서

공범유형에 따라 체포순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체포순서는 체포 

시간 및 순서가 명확한 366명의 기록을 분석하였는데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 가

운데 시간 순서에 따른 첫 번째 체포자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주도적 공

범 111명 가운데 66명(59.5%)이 해당 사건 관련 공범들 가운데 첫 번째 체포자

였고, 보조적 공범 111명 가운데 43명(38.7%)이 첫 번째 체포자였으며, 공동범행 

공범 144명 가운데 77명(53.5%)이 사건 관련 공범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체포된 

첫 번째 체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에 범행 관련 공범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체포되는 비중이 

주도적 공범 및 공동범행 공범에 비해 낮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하였다.

표 6-41  공범유형별 체포순서
(단위: 명(%))

체포순서

공범유형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첫번째 66(59.5) 43(38.7) 77(53.5) 186(50.8)
10.202**
(df=2)

 두 번째 이상 45(40.5) 68(62.3) 67(46.5) 180(49.2)

계 111(100) 111(100) 144(100) 366(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27명 

마. 상대 공범에 대한 진술태도

공범 유형에 따라 상대 공범에 대한 진술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주도적 공범의 경우, 전체 115명 중 92명(80.0%)이 공범과 자신의 공동범행을 

인정하였고 17명(14.8%)은 상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태도를 보였으

며, 6명(5.2%)은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태도를 보였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112명 가운데 87명(77.7%)이 공범과 자신의 공동범행을 

인정하였고, 23명(20.5%)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2명(1.8%)은 본인에

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공동범행 공범의 경우에는, 전체 154명 가운데 90%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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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40명(90.9%)이 공범과 자신의 공동범행을 인정하였고, 12명(7.8%)은 공범에

게 2명(1.3%)은 자신에게 범행책임을 전가하였다. 공범유형에 따라 상대 공범에 

대한 진술태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공동범행 공범의 경우 상대공범과 자신의 공

동책임을 인정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주도적 공범과 보조적 공범은 상대공범에

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율이 공동범행 공범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6-42  공범유형별 상대공범에 대한 진술태도
(단위: 명(%))

상대 공범에 대한 진술태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공범에게 책임전가 17(14.8) 23(20.5) 12(7.8) 52(13.6)

13.777**
(df = 4)

 공범과 자신의 공동범행 인정 92(80.0) 87(77.7) 140(90.9) 319(83.7)

 본인에게 책임전가 6(5.2) 2(1.8) 2(1.3) 10(2.6)

계 115(100) 112(100) 154(100) 381(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2명 

바. 공범검거를 위한 수사기관에의 협조여부

주도적 공범의 경우, 전체 119명 가운데 73명(61.3%)이 상대공범에 대한 증언

과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었던 반면 32명(26.9%)은 보통, 14명

(11.8%)은 비협조적이었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 56.8%인 67명이 협조적이었고, 

41명(34.7%)이 보통, 10명(8.5%)은 비협조적이었다. 공동범행 공범을 살펴보면, 

88명(56.8%)은 협조적이었고, 56명(36.1%)은 보통, 11명(7.1%)은 비협조적이었

다. 주도적 공범의 경우에 상대공범에 대한 증언과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범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았고 비협조적인 범죄자의 비중

도 다른 두 공범유형에 비해 약간 높은 특성을 보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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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3  공범유형별 수사기관에의 협조여부
(단위: 명(%))

수사기관에의 협조여부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협조적 73(61.3) 67(56.8) 88(56.8) 228(58.2)
3.898
(df=4)
p>0.05

 보통 32(26.9) 41(34.7) 56(36.1) 129(32.9)

 비협조적/수사기관 농락 14(11.8) 10(8.5) 11(7.1) 35(8.9)

계 119(100) 118(100) 155(100) 392(100)

미상 1명 

사. 구속여부

주도적 공범 115명 가운데 99명(86.1%)이 구속되었고, 보조적 공범 116명 가

운데 59명(50.9%)이 그리고 공동범행 공범 151명 가운데 83명(55.0%)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공범의 구속비율이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에 비

해 훨씬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6-44  공범유형별 구속여부
(단위: 명(%))

구속여부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구속 99(86.1) 59(50.9) 83(55.0) 241(63.1)
37.844***
(df = 2)

 불구속 16(13.9) 57(49.1) 68(45.0) 141(36.9)

계 115(100) 116(100) 151(100) 382(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1명 

주도적 공범의 높은 구속율이 범죄유형별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

았는데, 강도범죄자의 경우에 주도적 공범의 약 87%가 구속된데 반해 보조적 공

범의 57%, 공동범행 공범의 68%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주도적 공범의 구속비

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절도범죄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주도적 공범의 73%가 구속된

데 반해 공동범행 공범의 42%, 보조적 공범은 28%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구속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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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5  범죄유형별 공범유형에 따른 구속여부 
(단위: 명(%))

구 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강도

 구속 53(86.9) 37(56.9) 28(68.3) 118(70.7)
13.773***

(df=2)
 불구속 8(12.1) 28(43.1) 13(31.7) 49(29.3)

계 61(100) 65(100) 41(100) 167(100)

절도

 구속 19(73.1) 10(27.8) 38(41.8) 67(43.8)
12.963**
(df=2)

 불구속 7(26.9) 26(72.2) 53(58.2) 86(56.2)

계 26(100) 36(100) 91(100) 153(100)

강․절도

 구속 27(96.4) 12(80.0) 17(89.5) 56(90.3) 3.039
(df=2)
p>0.05

 불구속 1(3.6) 3(20.0) 2(10.5) 6(9.7)

계 28(100) 15(100) 19(100) 62(100)

* p < .05,  ** p < .01,  *** p < .001, 미상 11명 

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범 119명 

가운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경우가 24명(20.2%),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경우

가 39명(32.8%)으로 전체의 약 53%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에도 전체의 약 52%가 피해자 전원 혹은 일부와 합의한 것으로 나

타났고, 공동범행 공범의 약 48%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유형

에 따른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6  공범유형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단위: 명(%))

피해자와 합의 여부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피해자 일부와 합의 24(20.2) 12(10.2) 26(16.8) 62(15.8)
6.643
(df=4)
p>0.05

 피해자 전부와 합의 39(32.8) 49(41.5) 48(31.0) 136(34.7)

 미합의 56(47.1) 57(48.3) 81(52.3) 194(49.5)

계 119(100) 118(100) 155(100) 392(100)

미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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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해보상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별도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로 인한 피해

를 보상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주도적 공범의 22%, 보조적 공범의 약 21%, 공

동범행 공범의 약 26%가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공범 범

죄자의 약 23%가 범죄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보상여부는 공범유

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6-47  공범유형별 피해보상 여부
(단위: 명(%))

피해보상여부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보상함 26(22.0) 25(21.4) 40(25.8) 91(23.3) 0.894
(df=2)
p>0.05

 보상하지 않음 92(78.0) 92(78.6) 115(74.2) 299(76.7)

계 118(100) 117(100) 155(100) 390(100)

미상 3명 

차. 후회 및 자백여부

주도적 공범의 94%, 보조적 공범의 98%, 그리고 공동범행 공범의 약 99%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한다고 하여,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후회

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표현하였고 공범유형에 따라 범행에 대한 후회여부에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표 6-48  공범유형별 후회여부
(단위: 명(%))

후회여부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후회함 112(94.1) 114(98.2) 149(98.7) 375(97.2)

 후회하지 않음 7(5.9) 2(1.7) 2(1.3) 11(2.8)

계 119(100) 116(100) 151(100) 386(100)

미상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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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백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범 119명 가운데 

109명(91.6%)이, 보조적 공범 118명 가운데 113명(95.8%), 공동범행 공범 156명 

전원이 본인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도적 공범의 자백율이 가장 

낮았고, 공동범행공범의 자백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표 6-49  공범유형별 자백여부
(단위: 명(%))

자백여부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자백함 109(91.6) 113(95.8) 156(100) 378(96.2)
 자백하지 않음 10(8.4) 5(4.2) 0(0.0) 15(3.8)

계 119(100) 118(100) 156(100) 393(100)

카. 변호사 선임여부

주도적 공범가운데 84명(71.8%)이 국선 변호사를, 27명(23.1%)이 사선변호사

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범죄자는 6명(5.1%)에 불과하였다. 보

조적 공범의 경우에는 80명(73.4%)이 국선변호사를 21명(19.3%)이 사선변호사

를 선임하였고 8명(7.3%)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공동범행 공범의 경우

에는 110명(74.8%)이 국선변호사를 26명(17.7%)이 사선변호사를 각각 선임하였

고 11명(7.5%)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전체의 90%가 넘는 대부분의 공범 범죄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

고, 주도적 공범의 사선변호사 선임비중이 다른 공범 유형에 비해 다소 높았으

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6-50  공범유형별 변호사 선임여부
(단위: 명(%))

변호사 선임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변호사 없음 6(5.1) 8(7.3) 11(7.5) 25(6.7)
1.693
(df=4)
p>0.05

 국선 변호사 84(71.8) 80(73.4) 110(74.8) 274(73.5)
 사선 변호사 27(23.1) 21(19.3) 26(17.7) 74(19.8)

계 117(100) 109(100) 147(100) 373(100)

미상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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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검찰처리와 구형

검찰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주도적 공범 111명 가운데 106명(95.5%)이 구공판

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3명(2.7%), 구약식과 집행유예가 각각 1명(0.9%)이었다. 

보조적 공범 103명 가운데 93명(90.3%)이 구공판, 기소중지와 기소유예, 집행유

예가 각각 3명(2.9%)이었으며, 구약식 1명(1.0%)이었다. 공동범행 공범 144명 가

운데 132명(91.7%)이 구공판, 집행유예가 8명(5.6%), 기소중지 2명(1.4%), 구약

식과 기소유예가 각각 1명(0.7%)이었다. 주도적 공범의 구공판 비율이 높고 보

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의 집행유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가 있었다.

표 6-51  공범유형별 검찰처리 결과
(단위: 명(%))

검찰처리

공범유형 구분

계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구공판 106(95.5) 93(90.3) 132(91.7) 331(92.5)

 구약식 1(0.9) 1(1.0) 1(0.7) 3(0.8)

 기소중지 0(0.0) 3(2.9) 2(1.4) 5(1.4)

 기소유예 0(0.0) 3(2.9) 1(0.7) 4(1.1)

 집행유예 1(0.9) 3(2.9) 8(5.6) 12(3.4)

 기타 3(2.7) 0(0.0) 0(0.0) 3(0.8)

계 111(100) 103(100) 144(100) 358(100)

미상 35명 

구공판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선고형을 월수로 환산하여 살펴보았다. 주도

적 공범의 경우에는 최소 8월부터 최대 240월(24년)이었고 평균 77.41월(표준편

차 48.75)이었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에는 최소 6월부터 최대 180월(15년)이었

고, 평균 57.94월(표준편차 41.94)이었다. 공동범행 공범의 경우에는 최소 6월에

서 최대 264월(22년)이고 평균 49.53월(표준편차 48.62)이었다. 검찰 구공판 사

건의 선고형을 비교해 보면, 주도적 공범의 형이 보조적 공범 및 공동범행 공범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F(2, 335)=10.73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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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최종판결 법원

주도적 공범의 111명 가운데 44명(39.6%)이 1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았고, 55명

(49.5%)가 2심에서 12명(10.8%)이 3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았다. 보조적 공범의 

경우에는 전체의 65%가 넘는 66명(65.3%)이 1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았고, 28명

(27.7%)이 2심에서, 7명(6.9%)이 3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았다. 보조적 공범의 경

우에는 전체의 70%에 달하는 96명(69.6%)이 1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았고 37명

(26.8%)이 2심에서, 5명(3.6%)이 3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았다. 주도적 공범의 경

우, 1심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의 비중이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에 비해 

훨씬 낮았고, 2심과 3심에서 판결을 받은 비중이 훨씬 높은 차이가 있었다. 

표 6-52  공범유형별 최종판결 법원 
(단위: 명(%))

최종판결 
법원 

공범유형 구분

계 χ2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단순가담
공동범행

1심 44(39.6) 66(65.3) 96(69.6) 206(58.9)
26.072
(df = 4) 

p<0.001***

2심 55(49.5) 28(27.7) 37(26.8) 120(34.3)

3심 12(10.8) 7(6.9) 5(3.6) 24(6.9)

계 111(100) 101(100) 138(100) 350(100)

미상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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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공모유형과 공범들의 갈등

본 장에서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범죄의 공

모이유와 유형을 살펴보고 강·절도 공범자들의 관계 및 구조적 특성, 범행 모

의과정 등을 보다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제1절 면접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을 의뢰하고 이를 수용한 대상자 15명은 전원 남성이었고 나이는 21세부

터 64세까지로 평균 36.9세였다. 범행당시의 직업은 무직이 8명, 일용직 노동자

가 6명, 무속인이 1명이었다. 학력은 무학 1명, 초등학교 중퇴 1명, 중학교 중퇴 

및 졸업 6명,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6명, 대학교 중퇴 1명이었다. 이 사건으로 

구속수감 되기 이전의 혼인상태는 미혼 10명 기혼 5명이었으며, 이 사건 이외의 

전과를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을 제외한 전과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명, 

전과 1범이 2명, 2범이 1명, 3범이 2명이었으며, 전과 4범, 6범, 7범이 각각 1명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명은 전과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여, 미상으

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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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면접대상자의 나이, 직업, 학력, 혼인상태와 전과

면접대상 나이 범행당시 직업 학력 혼인 상태 전과(이 사건제외)

 A1-1 40  무직  중학교 중퇴 미혼  미상

 A1-2 35  무직  중학교 중퇴 기혼  6범

 A2-1 41  무직  고졸 미혼  전과 없음

 A2-2 32  무직  대학중퇴 미혼  1범

 B1 21  일용직노동  중학교중퇴 미혼  미상

 B2-1 34  일용직노동  고등학교중퇴 미혼  3범

 B2-2 34  일용직노동  고졸 기혼  미상

 C1 30  일용직노동  고등학교 중퇴 미혼  3범

 C2 28  일용직노동  중졸 미혼  1범

 C3 21  무직  중졸 기혼  4범

 C4 27  일용직노동 고졸 미혼  미상

 D1-1 61  무직  무학 미혼  7범

 D1-2 56  무직  초등학교 중퇴 기혼  2범

 D2 64  무속인  중졸 기혼  미상

 D3 29  무직  고졸 미혼  미상

다음으로 각 면접 대상자들의 이 사건 사건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죄명은 

절도가 1명, 특수절도가 5명, 특가법(절도) 4명, 특수강도 2명, 강도상해, 강도치

사, 강도살인이 각각 1명씩 이었다. 각 사건의 개요 및 형량과 병합사건 유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7-2  면접대상자의 범행내용과 형기 

면접대상 죄명 사건 개요 병합사건 여부 형기

 A1-1  특가법(절도)  고층아파트 절도  없음  징역 4년

 A1-2  특가법(절도)  고층아파트 절도  없음  징역 4년

 A2-1  강도살해  환치기 가장한 강도  없음  징역 13년

 A2-2  강도치사  환치기 가장한 강도  없음  징역 7년

 B1  특수절도  빈집털이 절도  없음  징역 1년 6월

 B2-1  특수절도  각종 고철절도  강도와 병합  징역 3년 6월

 B2-2  특수절도  각종 고철절도  강도와 병합 징역 3년 6월

 C1  특가법(절도)  각종 고철 절도  없음  징역 3년 6월

 C2  강도상해  오토바이 절도중 사람 해침  없음  미상

 C3  특가법(절도)  휴대전화 절도하여 되팔기  없음  징역 1년 6월

 C4  특수절도  빈집털이와 상가절도  폭력과 병합  징역 1년 6월/집유 5월

 D1-1  특수강도  부유한 집 대상 강도  없음  징역 8년

 D1-2  특수강도  부유한 집 대상 강도  없음  징역 8년

 D2  절도  철근 등 건설현장자재 절도  없음  징역 4년 6월

 D3  특수절도  빈집털이 절도  추가건 병합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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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절도 공범자 관계의 특성 

1. 공범의 수와 공범간의 관계

면접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인데, 

이들의 공범 수 및 공범과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먼저, 면접자를 포함한 공

범의 수는 2명에서 10명으로 다양했는데, 공범 1인과 면접자를 포함하여 총 2인

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 공범 수가 3명인 경우가 3명, 

4명인 경우가 2명, 5명인 경우가 3명이었으며, 공범이 총 9명, 10명이었다는 응

답자도 각각 한 명씩 있었다. 공범을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를 묻는 질문에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라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네 및 사회

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응답이 3명이었다. 도박장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응답이 

2명이었고, 군대 훈련소 동기인 경우 2명, 제 3자를 통해 알게 된 사이 2명, 그

냥 아는 사이 1명 이었다.

표 7-3  면접대상자의 공범 수

면접대상 죄명 
공범 수

(면접자 포함)
공범과의 관계

 A1-1  특가법(절도) 총 3명  교도소 동기

 A1-2  특가법(절도) 총 5명  교도소 동기

 A2-1  강도살해 총 3명  도박장에서 만난사이

 A2-2  강도치사 총 3명  도박장에서 만난사이

 B1  특수절도 총 4명  사회에서 만난 친구

 B2-1  특수절도 총 2명  군대 훈련소 동기 

 B2-2  특수절도 총 2명  군대 훈련소 동기

 C1  특가법(절도) 총 5명  직속 선후배들

 C2  강도상해 총 2명  교도소 동기

 C3  특가법(절도) 총 10명  동네 선후배

 C4  특수절도 총 2명  제 3자를 통해 알게 된 사이

 D1-1  특수강도 총 5명  교도소 동기

 D1-2  특수강도 총 4명  교도소 동기

 D2  절도 총 9명  미상 그냥 알게 된 사이

 D3  특수절도 총 2명  제 3자를 통해 알게 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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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범 범행의 계기와 목적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범죄자들의 범행계기와 목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크

게 금전적인 이유, 공범의 범행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 출소 후 사회 부적응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1) 금전적인 이유

금전적인 이유를 범행계기로 꼽은 사람들의 응답은 다시 생활비 마련 등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한 경우와 큰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해서 

먼저,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해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는데, 

D1-2의 경우는 카드게임을 통한 도박으로 큰돈을 잃게 되었고 이에 생활비가 부

족하게 되자 범행을 하게 된 경우이다. 

D1-2. 

내가 돈을 좀 잃었어요, 1070만원. 카드를 좀 해가지고....

-중략-

그런 마음은 아닌데, 잃으니까, 당장 먹고살기가 박박해서....

그래서 네 명이서 갔다니까.

계획은 없었고, 내가 새벽에 돈을 잃어가지고 나왔는데, 

당구장에서 나머지를 만난거지.

그래서 남의 집을 털었지. △△동에....

D3과 C1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하고자 하였으나, 구직

에 어려움을 겪고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범행을 하게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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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갑자기 일을 관둬서, 부모님한테 계속 손 벌리기가....

일도 쉽게 구해지지 않고, 그리고 지방이 월급이 좀 짜요.

서울에 가려해도 방값이 비싸고....

-중략-

(공범이랑)그냥 같이 지냈죠. 걔도 갈 데가 없고 하니까.... 

그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 어떻게.... 

둘이 생활하다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하자! 이렇게 말이 나와서 한거에요. 

동생이 먼저 하자 그랬죠, 근데 뭐 저도.... 

C1. 

제 딴엔 독립해서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온건데, 하다보니깐, 

안되는 거죠, 혼자살기에도 벅차고, 남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한번 치게 되었고, 간이 배밖으로 나왔죠.

안 걸리니깐 간이 점점 배 밖으로 나오더라구요.... 

B2-2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우인데, B2-2는 공사장의 산업자

재를 훔쳐 고물상에 파는 수법으로 특수절도죄로 복역 중인 사례이다. 이처럼 

고물이 돈이 된다는 것은 이전에 이삿짐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2-2.

(특수절도 관련)이삿짐 센터 알바하다 알게 됐어요.

가끔 바쁠 때 연락오면 도와주고 하다가, 고물 쌓아놓은 거 처리했어요.

그날 그걸 처리했는데, 꽤 많은 돈이 나오더라구요.

이사 간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을 이삿짐센터 사람들이 처분해서 회식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폐지도 있고, 유리병도 있고, 싱크대, 수도꼭지 아작난 거.... 

모터, 가정집 모터도 많고, 키로당 430원인가? 양이 많으니까, 싹팔고 나니까 팔십 

얼마 남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죠, 고물이 돈이 된다는 것을....

그때 △△에 아파트 분양이 많았는데 이삿짐 알바도 꽤하다가, 일이 딱 끊기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쉬다가, 애기들은 집에 있는데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나갔다가 들

어오면 또 할일은 없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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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큰돈을 벌 목 으로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시작하였다는 면접자 중에서는 생활비 마련을 넘어 

범행을 통해 큰돈을 벌 목적으로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A1-1가 대표적인데, 고

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절도를 행하였고 범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목돈을 마

련할 목적이었다. 특히, A1-1이 이전에 교도소 수감 중에 고층아파트 절도를 통

해 100억을 번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것이 범행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1-1. 

본인이 죽지 못하고 이렇게 까지 살아 있는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은 찰나, 교

도소 수감 중 절도로 1000억대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교도소에서 정보(풍문)를 듣고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2) 공범의 범행 지원

범행목적이 공범을 도와주기 위해 혹은 공범의 범행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는 

사례도 있었는데 A2-1과 B2-1, C2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본인들이 강·절도의 

범행을 하게 된 계기가 알고 지내던 공범을 도와주기 위해서였다고 응답한 경

우, 범행을 시작하게 된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A2-1의 경우, 

공범(동생으로 지칭)이 용돈벌이 할 것이 있다하여 함께 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에 용돈벌이가 범행임을 알게 되었고 범행 과정에서 공범인 동생에게 빚이 많아 

이를 탕감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2-1. 

이 동생이 채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채무가 1억 8천~2억 정도 됐어요.

동생이 먼저 용돈벌이 할 것을 찾았는데, 그걸 승낙 한 것이 이 사건의 계기가 된 

거죠.

그 동생이 용돈벌이 식으로 하자해서 승낙만한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되고 몇 달이 

흘렀는데, 하우스에서 다시 만나서 쉬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머리 아프고 답답한 거 싫어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하고, 여권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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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넘어갔는데...저는 그냥 사기도박인줄만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사기도박 하루만하고 한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B2-1의 경우에도 공범이 먼저 범행을 제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

술하였다. C2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이 있는 출소자로 처음에는 공범의 범행제의

를 만류하였으나 공범 때문에 범행을 지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B2-1. 

공범이랑 술자리에서 처음 그 얘기 나와 가지고....

나와서 봐 둔 곳이 있다고 해서....

후배랑 했었고, 같이 한번하자 그러기에 난 잘 모르겠다 하고 따라가 봤는데....

처음 딱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돈이 쉽게 수중에 들어 오길래, 그거에 꽂혀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는데 그렇게 코를 껴가지고.... 

그게 뭐.... 아시바같은거 있잖아요. 

그 뭐냐 철근 같은 것.... 자르지 않고 바로 뽑아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죠. 

C2. 

이놈이 △△라는 김△△....

처음에 저는 솔직히 반대 했어요. 내가 (교도소에서) 살다나왔기 때문에….

범행은 안해야겠다. 근데 이 동생(공범을 의미)이라는 놈이.... 도와주다 보니까....

3) 출소 후 사회 부적응 

D1-1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반복된 수감생활을 경험한 사람으로 수감생활 끝

에 출소한다 하더라도 의지할 곳이 없고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어 다시 범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출소한 이후에는 범죄자들끼리 자연

스럽게 만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게 된다고 하였다.

D1-1.

감옥에서 나와봐야 부모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곳이라 해봐야 범죄소굴.... 그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2탕 3탕 저지르게 되고....

사실 교도소에 있다가 나가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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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또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나와 봐야 정착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 해봐야 돈 뭐 몇 푼 주겠습

니까.... 

징역 10년 살고 정문 앞에 나가면, 하늘이 누렇죠.… 

그렇게 하면서 가다보면, 또 다시 어두운 곳....

3. 공범 범행의 이유와 단독범행과의 차이

공범과 함께 범행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수법 혹은 유

사수법 및 내용의 범행을 단독으로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단독범행과 

구별되는 공범범행의 이유를 질문하였다. 면접대상자 15명 가운데 단독범행 경

험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응답한 사람은 9명이었는데, 이들 중 3명만이 

공범 없이 단독으로 동일 혹은 유사수법의 범행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B1, C1, C4). 이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단독범행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면접

대상자의 공범범죄와 단독범죄에 대한 차이 및 공범과의 범행이유를 먼저 살펴

보고, 다음으로 단독범행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공범범죄에 대한 생각 및 공범

과의 범행이유를 살펴보겠다. 

가. 공범범행의 이유: 단독범행 유경험자

단독범행과 공범범행의 경험이 모두 있는 3명의 면접대상자들이 밝힌 공범범

죄에 대한 생각 및 단독범죄와의 비교에 대한 의견은 각기 매우 다르게 나타났

다. 면접자 B1의 경우, 단독범죄와 비교하여 공범범죄의 장점이 많다고 진술하

였는데 공범들이 있는 경우에 여러 사람의 의견과 지식을 종합하여 보다 완전한 

범행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범행 수행과정이 용이하며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더

라도 전원검거가 어려워 도주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B1. 

(단독과 공범의 차이?)있죠! 한 명보다 4명이 생각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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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지 못한 생각을 나머지가 하고, 내가 보지 못한 시각을 걔네들이 보고, 그래

서 지능이 된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서 수월해 진거죠.

그리고 사람이 오거나 잡히더라도 한 명 정도니까.... 

우리 네 명이서 떨쳐내 버리고 도망가면 된다 뭐 이런식....

조직적으로 움직이니까 뭔가 달랐죠. 

사전검색은 제가 하고요. 모든 범행 장소는 경로를 생각하죠. 어디로 가나, 차는 어

디로 빠지는가를 서로 대비하는 거죠.

이처럼 공범이 있는 경우에 범행이 더 수월해진다는 B1의 의견과는 반대로 

C1과 C4의 경우에는 공범이 있는 경우 오히려 단독범행보다 힘들다고 진술하였

다. 특히 C1의 경우에는 공범범행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공범의 상대방 및 

범행관련 진술의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1. 

공범이 있으면 서로 말이 안 맞아서 힘들어요. 조서할 때 다 가려져있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깐. 얘는 말 안하고 내가 말하면 나만 커지잖아요. 단독은 그냥 내가 

한 거니깐.

공범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C4의 경우에도 공범범행보다 단독범행이 더 편하고 완전범죄를 이룰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4의 경우에는 공범과 같이 범행을 

할 경우 자연스럽게 망보기의 역할분담이 가능하다는 것과 범행의 쾌감이 더 크

다는 점 등 이점의 있다고 하였다. 

C4. 

솔직히 혼자 하는게 더 편해요. 혼자 하는게 아무도 모르고 완전범죄가 되니까요.

근데 같이 하면 누가 들어가고 누가 망을 보잖아요. 사람 있으면, 더 자연스럽게... 

친구랑 전화하는 척 한다던가. 친구네 집도 아닌데, 친구한테 집근처인데 나올 수 

있나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화 안하고 그냥 서 있는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냥 실제로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그냥 서성이거나, 숨으면 더 의심받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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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들어갈 땐 내가 망을 보게 되니까.... 너 들어갈 땐, 형 쳐다보면서 들어가라

고 얘기를 하죠. 형 핸드폰 불빛을 항상 보라고. 불빛이 안보이면 걔는 숨는 거죠.

같이 할 때는 솔직히 오토바이 훔칠 때 같이 타고 돌아다니니까 재밌는 거고....

그리고 팔고 놀고 팔고 놀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술 먹고서도 시비가 붙으면 혼자 있는 거보다 여러 명 있으면 더 당당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나. 공범범행의 이유: 단독범행 무경험자

단독범죄의 경험이 없는 면접대상자들에게도 공범범행의 이유를 질문하였는

데, 이들의 응답을 기준으로 공범범행의 이유는 크게 범행특성 및 범죄자의 특

성상 반드시 공범이 필요한 경우, 검거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범범행을 하는 경

우, 그리고 검거시 본인의 탈출구 마련을 위해 공범범행을 하는 경우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범행의 특성상 공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D1-1은 강도의 

경우 공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범행수익 배분액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더 많은 범행을 해야 하는 단

점이 있으나 강도의 경우에는 단독범행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공범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D1-1의 범행이 부유한 주택가를 상대로 한 주

거침입 강도였음을 고려할 때 이해가 가능한 진술이다. 

D 1-1.  

(단독범행?) 망도 보고 여러 명이 있어야지, 혼자는 안 돼, 강짜는.... 

그래서 공범이 필요한 거지. 공범 많다고 해도 다 필요 없어요.

공범이 많으면 그만큼 또 나눠야 하고, 더 많이 범죄 저질러야 하니까.... 

범죄자의 용기부족으로 인해 단독범행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D1-2 

검거확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독범행의 용기가 없어 공범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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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같이 하면 잡힐 확률이 높아도...

하.... 근데 혼자하면 용기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A 1-1의 경우에도 공범이 있을 경우 검거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부담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동시에 망보기 등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 단독범행보다 공범범

행이 더 안전하다는 이유를 공범범행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A 1-1.  

공범이 있으면, 아무래도 잡힐 확률이 많겠죠.

그래도 혼자보다는 안전하겠죠.

혼자되는 일이면 혼자 하겠지만, 망을 봐 줘야 되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앞서 D1-2와 A1-1이 공범범행의 검거율이 단독범행에 비해 높다고 언급한 것

과는 대조적으로 A1-2의 경우에는 단독범행의 검거율이 더 높아 검거위험을 줄

이기 위해 공범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1-2.

단독으로 하면 아무래도 검거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어서 혼자 하지는 않

아요.

마지막으로, 검거될 경우 본인의 탈출구 마련을 위해 공범과 함께 범행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C3의 경우에 본인의 책임회피를 위해 공범범행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본인의 범행책임을 덜고 공범에게 책임을 과하게 지우기 쉽도록 

어리숙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공범자로 선택한다고 진술하였다. 

C3.

(단독범행?)혼자 훔친 것은 거의 없었어요.

(이유?)쉬운데.... 쫌.... 공범이 있는 게 좋아요. 

좀 띨한 애들 데리고 하는 거에요.

혹시 걸리면 걔가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띨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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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한 애랑 하면 걸릴확률이 높지 않나요?)그러니까 걔가 훔쳐야죠.... 

그리고 공범이랑 같이하면 많은 이득이 있잖아요.... 

제3절 공범의 공모유형과 역할분담, 갈등 유형 

1. 공범들 간의 공모 및 협조 유형 

McCarthy, Hagan, Cohen(1998)은 범죄적 협력관계인 공범관계가 다양한 형태

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의 길거리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범들 간의 공모 및 협조 유형을 크

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드물게 범죄적 도움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고 다른 범

죄자들과 상의나 교류가 부족한 (1)개인주의적 유형, 자신의 범죄적 자본을 이용

해 범행제안을 먼저 하는 경우가 제안을 받는 경우보다 많은 (2)채용적 유형, 범

행제안을 주로 받는 (3)고용적 유형, 그리고 (4)협력적 유형의 네 가지로  나누

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면접 내용을 토대로 범행계획을 누가 수립하

고 범행을 제안 혹은 주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위의 네 가지 유형이 어떻게 적

용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범행제안자 및 범행모의 주도자를 기준으로 채용적 

유형, 고용적 유형, 협력적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면접대상자 15명 가운

데 C2와 D2의 사례는 공모유형 및 역할분담, 갈등유형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는

데, C2의 경우에 본인의 범행 및 공모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꺼려

하였고, D2의 경우 범행모의과정 등에 대한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분석에서 

이 두 사례를 제외하였다. 

가. 채용적 유형 

먼저, 본인이 주도하여 범행을 모의하고 공범에게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진술

한 경우는 면접대상자 A1-2, D1-2, B2-2, B1에서 나타난다. A1-2와 D1-2의 경우

에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교도소에서 만나 비교적 쉽게 범행을 제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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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고, B2-2의 경우에는 본인이 공범에게 제안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제의 내용이 범행이 아니라 단순히 고물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일

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1-2. 

(범행제의?)제가 이 안에서 만났으니깐.... 다른 사람도 이 안에서 만났으니깐....

(범행)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D1-2.

(범행제의?) 내가 1,070만원 꼴아가꼬.... 내가 먼저 하자고 했다고 했지....

자기들도 바른말 했지 뭐....

B2-2의 경우와 B1의 경우는 McCarthy, Hagan, Cohen(1998)은 자신의 범죄적 

자본을 이용해 범행제안을 먼저 하는 경우가 제안받는 경우보다 많은 채용적 공

범유형에 보다 더 가까운 형태라 할 수 있겠다. 먼저, B2-2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고물수거 판매상에 대한 정보와 고물 수거를 위한 차량이라는 두 가지 범

죄적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범에게 범행을 제안한 경우이고, B1의 경

우에는 본인의 범죄적 기술을 이용하여 공범을 채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B2-2.  

(범행 제안?)제가 먼저 했죠. 요즘 뭐하냐니까 집에서 논다더라구요. 

게임비도 아버지한테 받아서 왔다고 하고.... 집에서 놀지 말고 나랑 하자.

공사장 같은데서.... 그런 곳에 고물 많잖아요. 가져가진 않았어요. 

아뇨.... 그런 것을 가져가면 걸려요. 산업절도로....

인력사무실에서 공사장에 일을 가면 가끔 버리는 철근을 줘요. 가서 팔으라고....

(그런데 왜 특수절도?)그거....합판! 폐가 쪽에 합판이 있어서 버리는 거구나 생각한 

거예요. 녹도 많이 슬어서 폐가에다가 버리는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연락이 온 거죠. 버린 게 아니라고....

특히, 면접자 B1의 경우에는 공범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판기 절도의 

기술을 직접 보여주고 해당범죄의 범행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던 공범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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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하고 범행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범행제의 및 설

득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B1. 

(누가 제의?)제가요. 제가 예전에 소년원 들어 왔을 때 자판기였어요.

옛날에는 혼자였는데 넷이 하니까 편하죠.

그게 되겠냐 안 믿었던 거죠. 친구들은.... 

그래서 보여 주겠다 해서 3명이서 망을 보고 혼자하기로 하고....

또한 범행계획을 누가 주도하여 수립하였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공범

이 먼저 범행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면접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서 본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공범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이는 검거될 경

우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공범에게 범행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C3.

(누가 먼저 제의?)△△이 조그마하니깐.... 어떻게 알면 다 후배고....

동네에서 다 알게 됐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 선배가 하자고 해서....같이 하게 됐어요. 

-중략-

만약 잡히면 같이 들어가려고.... 제가 일부러 그 형을 엮은 거죠. 평소에 별로 사이

가 안좋았거든요. 

나. 고용적 유형 

본인이 아닌 상대 공범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한 B2-1과 C1의 

경우, 공범이 주도적으로 모의를 하였고 자신은 수동적으로 따라갔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2-1.  

술자리에서 처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나와서 봐둔 데가 있다. (다른) 후배랑 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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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번하자 그러기에, 난 잘 모르겠다하고 따라 가봤는데.... 처음 딱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돈이 쉽게 수중에 들어 오길래, 그런 것에 꽂혀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는데 그렇게 코껴 가지고.... 

범행수법에 대해서는 공범이 알려줬죠....

C1. 

(주도적인 사람은?)직계선배 형이죠.

(이런 범죄를 어떻게 알았나?)처음엔 몰랐어요.

제 선배 형이 고물상이라도 하자 하더라고요.

(언제?)3,4개월 전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와 가지고 얘기 나왔었는데 고물상하기 싫다. 새벽부터 뭐하는 짓이냐?

그때 답사는 안했죠. 쓰레기만 주웠으니깐....

몇 달 있다가 돈이 안 되니깐. 형이 나만 따라와라 알았다 난 옆에서 자겠다.

자다 깨서 보니깐 허허벌판에 공사현장 딱 있더라고요. 형, 여기 왜왔어? 하니깐 공사 

자제 같은 거 실어라. 그래서 가져가니깐 300만원 주더라고요.

또한, C4의 경우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모의한 사람은 공범이었고 철저히 공범

의 필요에 의한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범행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

장하였다.  

C4. 

그냥 걔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라고 했죠. 

다 걔가 들어 간 거예요. 

걔가 돈이 없다고 해서 같이 다닌 것이고, 걔가 들어간다고 해서 들어가라 한 것이고.... 

그땐 솔직히 전 안 해도 됐던 거예요. 

걔가 잘 때가 없다고 하니까.... 저 혼자 (집에) 들어가기가 뭐하더라고요.

다. 협력적 유형  

A1-1은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범과 같이 계획하였다고 

진술하여 공범과의 범행을 공동모의 하였다고 진술했고, D1-1의 경우에도 공범

과 범행을 공동으로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 두 사례 모두 교도소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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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범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들의 각각의 범행 공범인 A1-2와 D1-2의 경우에

는 그러나, 범행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1-1. 

(범행계획?)

계획은 이미 이 안(교도소를 의미)에서 다 세워놓고.... 

저는 그냥 그 공범동생한테 시키는 거죠. (범행 할) 아파트 같은 곳 알아보라....

D1-1.  

(공모는?)그 인쟈.... 감옥소에서 살고 나와 보니까....

저희들은 나와 봤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한탕주의라고.... 일단 나와서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다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살 바에 우리 범죄한번 하자! 그러다 보면 다 귀가 기울어집니다.

배운 것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 돈이 없고, 돈을 모을 때 까지는.... 

(누가먼저 제의?)다 똑같죠.... 저부터 라도 당장 돈이 필요했었으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범죄한번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 

D3. 

(공모?)네, 그렇죠.

(누가 먼저?)동생이 먼저 그랬죠. 근데 뭐 저도....

그래서 어떻게해서 알았다 그랬죠.

그냥 서로 얘기하다가, 나는 망 볼테니 너는 그냥 해라.

라. 범행모의 부정형

그리고, McCarthy, Hagan, Cohen(1998)의 분류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모 

및 협조를 부정하는 공모 부정형이 있다. 같은 사건의 공범이었던 A2-1과 A2-2

의 경우에는 사건의 모의 및 범행제안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달랐는데, A2-1의 경

우에는 범행을 먼저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공범인 A2-2와 또 다른 1명의 공

범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본인은 범행의 내용이 강도가 아니라 사기도박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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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범들과 함께 사건현장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A2-2의 경우에는, 단순히 피

해자에게 해킹을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강도를 모의한 일이 없고 사

건 당시에는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환전을 하러 범행현장에 간 것인데, 모의

나 상의 없이 A2-1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2-1.  

(공모? 역할분담?)우리는 머리 아프고 답답한 거 싫어하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 하고....

여권 만들어서 △△를 넘어갔는데.... 

저는 그냥 사기도박인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기도박 하루만하고 한국으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범행계획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었고....

그렇다고 계획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기존대로 내용은 같은데....

그냥 (공범이) 형님 전화 한통만 해달라고 해서, 현장으로 간 거죠....

A2-2. 

형님(공범을 지칭)이 피해자 집에 환전하러 가가지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전에 통화를 해가지고 환전을 하러간다고 했는데 형님이 들어가서 저는 거실에 있었

고 형님이 안방에서 무엇 때문인지 치고 박고 일방적으로 때리고....

2. 역할 분담 

공범과의 범행모의를 부정한 A2-1과 A2-2를 제외한 면접자들에게 범행을 위한 

역할분담이 있었는지 여부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경우에 분담의 방식 및 기준

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범행이전에 구체적인 역할분담이 없었다고 진술한 경우가 있는데, C3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역할분담을 한 적이 없었다고 답하였다. 

C3. 

(역할분담?)없어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에요.... 

반면, 구체적으로 공범들 간의 역할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범행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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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었는데, 역할분담이 있었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층아

파트 빈집털이 절도로 수감중인 A1-2의 경우, 범행 시에 망보는 사람이 한 명씩 

있었는데 이들의 역할은 망보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D1-1의 경

우에는 주거침입 강도로 수감 중인 공범이 있는 특수강도인데, 역할 분담을 범

행대상 집에 있는 사람 수를 고려하여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A1-2. 

(역할 분담은 어떻게?)말 그대로 높은데 올라가니깐, 고소공포증 있으면 못하니깐 

무전기 끼고 일층에서 망보고.... 

(망보는 사람이 한명?)네.... 한명(검지를 치켜들며)그러니깐 여기 일할 때 같이했던 

애들이 있고, 저쪽에 일할 때 같이했던 애들이 있고, 교대로....

D1-1. 

(역할분담은?)그 집에 사람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차이는 그거에요.

공범이 있다 해도 다 집안으로 들어 가는건 아닌데.... 집에 상황이 때에 따라서 다르

니까. 누구는 차를 몰고, 누구는 카드 빼고 , 무조건 독고다이는 우리서이(셋)니까....

미리 다 정해놓죠.

범행 이전에 공범들 서로의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범행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C4의 경우 범행을 위한 명확

한 역할분담은 없었으나, 공범이 범행현장에 들어갈 경우에는 본인이 망보는 역

할을 하게 되었고 사람이나 차가 있을 경우 공범에게 신호를 보내 공범이 숨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C4. 

(역할분담?)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그런 거 계획하고 했으면 집근처에서 안 했겠죠.... 

-중략-

(공범이) 들어갈 땐 내가 망을 보게 되니까, 너 들어갈 땐, 형 쳐다보면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죠. 형 핸드폰 불빛을 항상 보라고.... 불빛이 안 보이면 걔는 숨는 거죠....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차나 사람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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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을 땐 혼자 바로 도망가는데, 둘이 있을 땐 안 들리게끔 신호로 뭐 한다거

나.... “치”, “치치치....” 이러면 걔가 숨는 다던가....

공범들의 범행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

지만 공범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고급 주

택가의 주거침입강도를 저지른 D1-2의 경우 범행 전에 역할분담은 없었으나 공

범 중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범

행현장까지 이동과 범행 후 도주를 위한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진술

하였다. 또한, D3의 경우에도 절도범행의 기술이 없어 범행 시에 망을 보는 역

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D1-2. 

(역할분담?)그런 건 없지.... 

운전은 또 △△형 밖에 할 줄 몰랐다니까.... 나머지는 운전을 할 줄 몰랐어....

그래서 그 형은 자연스럽게 운전을 했지.... 

망보는 사람은 없었어. 다 같이 들어갔어. 

(역할분담)그런 게.... 내 기억으로는 없었던 거 같아요.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있던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했지....

D3. 

(선생님은 망만 봤나?)거의 망만 보죠. 기술이 없으니까....

(역할분담은?)동생이 망만 보라고 하더라고요.

3. 공범간의 갈등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범행이후에 공범들 간의 의견차이 

및 갈등이나 다툼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면접대상자들이 밝힌 공범들과의 갈등 

유형은 (1)범행 중의 갈등, (2)범행수익 배분관련 갈등, (3)검거관련 갈등, (4)공

범 서로에 대한 진술내용에 대한 의견차이 등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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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행 중의 갈등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 A1-1의 경

우에는 범행방식 및 범행관련 기술을 배우고자 한 공범에게 관련 기술을 가르

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이 본인의 지시사항이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범행 중에 여러 차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에게 범행관련 

기술을 배운 뒤 공범이 독립하여 범행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독립을 원하던 공

범이 범행을 함께 할 새로운 공범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계속 해

당 공범과 범행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힘들었다고 진

술하였다.   

A 1-1. 

여기 같이 있는 공범이 따로 독립을 하려 했어요. 제가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는데, 

저한테 배워서 본인은 독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연배가 아래인데,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긴 했는데, 정말 

말을 잘 안 듣더라구요. 근데 같은 방에 있었으니까, 가르쳐 주긴 했어요. 

그런데, 독립하겠다는 공범이 다른 공범을 구하지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나. 범행수익 배분관련 갈등 

범행으로 생긴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범들 간의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먼저 공범이 직접적으로 분배를 더 많이 요구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A 1-1의 경우, 본인에게 범행방식 및 범행관련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 있

던 공범이 자신에게 수익배분을 더 많이 달라고 해서 다툼이 있었다고 하였다. 

A 1-1. 

(이익분배시 갈등?)거기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공범이 배우는 단계에서 자기한테 많이 달라하기도 해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항상 더 챙겨줬어요. 거의 반반정도가 될 정도로.... 

아니면, 니가 올라가서 훔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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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익의 배분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수익을 나누지 않고 공범 중 1

인이 관리하면서 공동소비하였다는 경우도 있었다. D3의 경우에는, 범행 직후에 

범행으로 얻은 수익배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범행 수익을 나누지 않고 공범이 관리하며 공동소비하기로 하였다. 범행 직후 

공범이 말한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8천원이라고 하였으나, 경찰조사결과 당시 

범행 이득이 30만원이었다는 진술이 있어 공범간의 범행수익배분으로 인한 갈등 

가운데에는 범행수익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속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D 3. 

밖에 있을 때(잡히기 전에)....

원래 돈 문제 다툼이 있잖아요. 그냥 말싸움이죠. 돈을 나눠야 되는데 말이 좀 길어

지잖아요.. 그냥 한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난 욕심 없다, 니가 가지고 있

어라....

필요할 때마다 쓰자. 어차피 같이 있는 거니깐....

(편의점은 어떻게?)제가 유인하고 반찬보자고 하고 동생이 슬쩍했죠. 서랍에서....

동생은 8천원이래요. 근데 나중에 잡히고 보고나서 보니깐 30만원이래요(경찰조서 

작성시). 저는 몰랐죠. 피해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범행수익 배분 관련한 다툼이 언쟁이 아닌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

우가 있었다. C1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모두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하였

으나 실제 범행 과정에서 수익배분을 맡은 일부 공범들이 자신들의 배분을 더 

높게 책정하였고 이를 알게 된 공범간에 다툼이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적

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C1. 

(분배? 5명이랑 할 때도 똑같이 분배?)똑같이 나누진 못하죠. 그니깐 저랑 후배랑 

직계선배 셋이 손해를 봤죠. 

(어떤 손해?) 덜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5명이해서 800만원을 받았으면 일

부 적게주고 나머지 떼 가지고 얼마 지네가 갖는 거예요. 처음부터 똑같이 나누기

로 하고 공동으로 나눠라 그랬는데 알았대요. 믿고 형들한테 맡긴 거예요. 아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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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까 자기들이 다 챙기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알았지만 아무소리 안 했어

요. 끝까지 말 안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직계)선배한테 말을 했더니 형이 얘네

랑 일을 못하겠다. 나는 형만 믿고 형만 따라갈라니깐 알아서 하라고. 나가서 셋이 

싸웠데요. 그래서 선배 형이 눈탱이밤탱이 피 터져가지고 왔더라고요. 걔네들 어딨

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실려갔데요. 

또한, B1의 경우에는 범행수법이나 방식 등을 본인이 공범인 친구들에게 알려

준 사례인데 처음에는 분배에 불만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모두 똑같이 분배하였

고 이는 공범이 위험부담을 함께 한 친구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1. 

(분배 불만?)처음엔 했죠. 아까웠죠. 주기가.... 너네가 한게 없는데... 

잠깐 생각했어요. 그것도 30분? 잠깐잠깐 한 거죠.

저희는 해도 배분은 똑같이 하거든요.

처음 90만원은 같이 썼는데 나중에는 모두 분배 했어요.

친구들의 위험부담이 있는데 제가 그냥 분배하자고 했어요.

그래도 위험부담을 같이 했고 친구니까....어차피 같이 쓸건데.... 10원 하나도 나눴

어요. 

다. 검거관련 갈등 

공범으로 인해 검거된 경우를 검거관련 갈등으로 볼 수 있는데, 검거관련 갈

등은 다시 공범의 범행이후 부주의한 행동 등으로 인해 검거된 경우와 공범 중 

일부가 먼저 검거되고 이들의 도움으로 나머지 공범들이 검거된 경우의 두 가지

로 다시 나눌 수 있다. 

D1-2의 경우에는 범행 이후 공범 중 1명이 먼저 체포되었고 체포된 공범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자신들의 연락처가 경찰에 노출되어 위치추적을 막기 

위해 도피 중이던 모든 공범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공

범 중 1명이 휴대폰을 켜 놓았고 해당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당하여 검거되었

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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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두 번째 범행 끝나고 한 4일 만에 잡혔는데....

△△동(첫번째 범행장소)에서 공범이 한 명 잡혔잖아요.

경찰이 공범 휴대폰을 뺏어 보니까 우리가 다 떠있었을 것 아입니까. 

공범이 알고 있던 여자가 있었어요. △△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침에 횟집에 있었는데.... △△에서 △△로 휴대폰을 계속 했더라고. 

지금 △△에 구속되가 있는 갸가.... 

내가 그 휴대폰을 계속 쓰지 말라고 했는데.... 화장실 가서 계속 그 휴대폰을 했더

라고. 알고 있는 여자한테.... 그래가꼬... △△경찰서에서 △△으로 내려왔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꼬 저녁 9시 되서 잡혔지.... 모텔에서 잡혔지.... 한꺼번에 잡혔지.... 

또한 A1-1의 경우에도, 공범에게 범행 이후에 휴대폰 및 인터넷 개인 아이디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으나 공범이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이를 경찰에서 추적하여 체포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고층 아파트 

절도의 범행 당시에 CCTV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시에 입은 옷과 신발

(작업복이라 지칭)을 1번만 입고 버린다는 원칙을 본인은 철저히 지켰으나 공범

은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경찰조사 결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1-1.  

(잡힌경위?)그게.... 말하자면.... 요번에.... 공범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러다가 결국엔 잡혔는데.... 

알고 보니 공범이 제가 지시한대로 잘 안 했던거라....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휴대폰도 개인 휴대폰 쓰면 안된다, 추적당한다, 인터넷도 사용하지마라, 추적 당한

다, 이렇게 말했는데.... 인터넷 사용하는 바람에 IP추적당해서....

그때 모텔에서 생활했는데, 공범이 거기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바람에....

일할 때는 휴대폰이랑 인터넷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할 때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끝나면, 바로 옷 갈아 입고하는데....

공범이 그 부분도 제대로 안 지켜서.... 잡기 전에는 형사들이 cctv를 다 확인하니까....

B2-1의 경우에는 경찰이 공범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에 공범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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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하여 공범은 물론 본인까지 검거된 경우인데, 공범이 겁이 많아 경찰의 탐

문수사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B2-1.

(검거는 어떻게?)마지막 세 번째 사건하고 한달 후....

차량이 방범카메라에 찍혔더라고요.

현장에서 안 잡혔는데 도로 주변에 방범카메라 있잖아요. 거기에 잡혔더라고....

없어졌던 물건하고 우리가 실었던 물건이 같으니까 경찰이 와서 공범한테 그냥 찔

러 본건데.... 얘(공범)가 겁은 많아요. 그래서....

이처럼 공범의 범행이후 부주의한 행동 등으로 인해 본인까지 검거된 경우 이

외에, 먼저 체포된 공범의 진술 및 형사기관에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본인이 

검거되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A1-2가 그러한 경우이다. A1-2의 경우에는 공범

에게 연락이 와서 공범을 만나러 나간 대형마트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검

거된 사례이다. 

A1-2. 

연락이 왔는데.... 저희가 핸드폰을 안 쓰거든요. 보통 전화기 사용 안하고 공중전화 

사용했는데.... (공범)그 형이 자꾸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감이 좀 오더

라고요. 근데 계속 연락이 와서 설마 설마하고 동네 마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형이 모자를 안 쓰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모자를 썼더라고요. 옷도 그 때 입었던 

거.... 나만났을 때 입었던 거 입고.... 형님이 저쪽에서 오길래 아는 척 안하고 스쳐

지나가는 척 하면서 얘기를 쓱 했죠...“형님 연락이 안 되가지고 걱정 많이 됐다 아

닙니꺼 형님 걱정했다 아닙니꺼”하니깐 주변에 마트 옷을 입은 청소부가 와서.... 

잡혔죠.... 아.... 근데 그 사람들이 형사.... 형사들이 마트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의

심을 할까봐....

라. 공범 서로에 대한 진술내용에 대한 의견차이

공범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유형 중 마지막은 검거 이후에 수사 및 재판과정

에서 상대방공범에 대한 진술내용상의 의견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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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같은 범죄의 공범인 A2-1과 A2-2는 서로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상

대방 진술내용에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였다. A2-1의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구

속되고 공범인 A2-2와 여자공범 1명이 나중에 구속되었는데, 진술과정에서 본인

은 나머지 2명의 공범에게, 나머지 2명은 본인에게 서로 책임을 미루었다고 진

술하였다. 특히 공범인 A2-2가 여자공범 1명의 범행가담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많이 미루었으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으로 생긴 수익금을 관리

하고 있던 여자공범 1명이 약속했던 데로 수익배분을 하지 않자 여자공범의 범

행가담 사실을 사실대로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A2-1. 

(공범과 갈등?)제가 이렇다 할, 해결할 힘이 없었어요. 구속된 상태여서.... 

그냥 변호사한테 밖에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변호사한테 말한다한들 하소연

밖에 안되니까.... 많이 서운했죠.... 처음에는 서로 다 미뤘어. 저도 쟤들(공범)한테 

미루고, 쟤들도 나한테 미루고.... 첨에 (공범)동생이 그 여자(공범)를 빼내려고 나한

테 많이 넘겼어요. 

나는 모르는 사실인데.... 나중에 가서 그 여자가 연락을 끊고 돈이 딱 묶여 버리니

깐... .동생이 자폭을 한 거라....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

어요. 그래서 (여자 공범도) 징역형이 된 거죠. 많이 억울하죠. 동생은 치사로 됐는

데 저만 살인으로 돼서.... 어차피 다 지난 이야기인데.... 다시 얘기 하는 것도 좀 

그렇고.... 

A2-2의 경우에는 본인은 단순가담이며 범행의 책임이 A2-1과 여자공범 1인에

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구형에서 본인도 강도치사로 실형을 받아 그 점

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2-2. 

(그럼 본인은 단순가담인가?)근데...이게 단순가담이라고 보기엔 법적으로 그게 아니

더라고요. (공범)누나하고 그 형님(공범)하고 모르는 사이고 형이 사실적으로 제일 

많이 받고(13년).... 근데 중간에서 제가 아니었으면 둘이 몰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공소장에 이름이 젤 위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나 형

이 주범이 될 수 있었지만 누나가 다 가르쳐줘서 누나가 제일 주범일수 있는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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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그 장소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나는 특수강도죄 받았어요. 누나가 이제 피해자

에 대해 신원을 알려주고 집도 가르쳐 주고 그랬다고.... 2년형 받았어요.

이처럼 같은 범행의 공범들끼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서로에게 범행의 책임

이나 주도적 역할을 떠넘기며 책임을 미루는 것은 B2-1과 B2-2의 사례에서도 나

타났다. 공사장 등에서 산업자재를 훔친 혐의로 특수절도와 B2-1의 동네선배를 

대상으로 한 특수강도의 죄명으로 기소된 이들은 서로 공범이 자신에게 범행책

임을 전가하여 이에 대해 서운한 감정 및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B2-1. 

(재판과정에서 공범과 갈등?)지는 빠지려고 하는게 조금.... 재판과정에서 물어봤는

데 범행현장 얘기를 하다가 주로 내가 했다는 걸로 하고, 지는 그냥 따라온 걸로.... 

저는 그냥 인정해버리고....

△△(공범의 이름)이가 말하면 판사가 맞습니까? 이러면 저는 그냥 네.... 이러고....

부인하고 해봐야 달라질 상황도 아니고....

검사도 그러더라고요. 검사가 소환을 해서 갔는데 다짜고짜 승질을 팍 내면서 뭐.... 

당신이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이런게 맞냐라고 하더라고

요. 위협하고 때리고....

(공범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진술했다는 걸 그 때 검사한테서 듣고 처음 알았나?)

네.... 죽여 버리려고 했어요. 재판 때 마이크 줄 빼버리고 때려서.... 근데 (공범) 걔

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검사가 억압하고 성질내면서 하니까 겁을 먹어서 

쫌.... 검사가 말을 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B2-2. 

(이번 공범과 갈등?)조사받을 때 봤는데 조금.... 돈 뺐을 때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고.... 

돈 뺐는 것 까지 내가 봤다 이렇게 조사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냥 그걸로 가더라고요. 

(경찰기록보고 서운?)서운했죠... .친구 미워해봤자 이미 끝난 거고 어차피 연락안하

고 가족 살피면 되니까....

(공범을 원망?)처음에 많이 했죠. 추가건도 있고 하니까.... 처음에 구속됐는데 추가 

건이 있으니까.... 특수절도는 친구(공범)도 별말 안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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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검거이후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내용에 따른 갈등은 거의 대부

분이 공범이 범행의 주된 내용이나 범행가담 사실을 본인에게 전가하고 공범자

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A1-2.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공범 때문에 억울했던 건?)있었어요. 근데 필요가 없으니깐.... 

특가법 안에 포함이 돼버리니깐.... 

내가 분명이 이때(범행 중 한번)는 망을 봐줬는데 제가 그때는 들어가지도 않고 망

을 봐줬거든요. 그 집이 형사집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들어와서 뛰어내려왔어요. 

그때는 전 훔치지 않았거든요. 원래 망보는 게 절도에서 비율이 가장 적은데....

C3. 

모든 죄를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운거죠. (공범)지가 나갈라고....

돈 때문에.... 포상금이 있어요. 신고하면.... 

그 형(공범)은 돈이 궁하니까 포상금 받을 목적으로 경찰에 불은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부인했어요. 그 형(공범)도 부인하고.... 여자친구는 시인했어요. 

그렇게 해서 재판이 계속 연기 됐어요. 

(공범 형이랑 관계?)처음엔 좋다가 중간에 안 좋아 진거죠.

제가 사람 말을 잘 믿어요. 그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는 저것만 얘기하고 형 얘긴 안했는데, 그 형은 제 것까지 다 불고.... 

나중엔 그 형도 다 인정할 것하고 재판이 끝났어요.

또한 공범이 범행내용을 숨김없이 모두 다 진술하여 이로 인해 본인의 처벌과 

책임이 더 무거워진데 대한 반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C4. 

솔직히 억울 하다기 보다는, 솔직히 같이 한 거니까.... 

근데 (공범이) 미성년자라는 걸 몰랐다는 건 말했거든요.

조사받는 보고서보고 알았죠. 조사한 내용을 보고.... 보니까 걔가 나이가 만 18세로 

나오더라구요. 걔가 맞고 신고한 후에 경찰에서 자기는 하기 싫은데 형이 계속 시

켰고, 저를 계속 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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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1개 다 걸렸어요. 걔(공범)가 다 불어가지고.... 

걔가 강력처벌해달라고 써놨더라구요. 

솔직히 화놨죠. 서운하기도 하고.... 

걔가 나를 강력 처벌해 달라고 했던데.... 나 여기서 나가면 걔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랬죠. 화가 엄청났었으니까.... 

특히, 사례 B1에서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명 범행미루기(범행책임을 상대에

게 서로 전가하는 것)를 시도하는 것을 넘어 보다 조직적으로 공범 중 형을 가장 

길게 받은 1명에게 다른 범행의 책임도 모두 미루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재판과

정에서도 공범 중 1명에게 모든 책임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실제로 

범행의 책임을 공범 중 1명이 크게 부담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해당 공범은 중한 

형을 받는 대신 다른 공범들은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1. 

(재판과정에서) 거의 다 미뤘죠. 처음에 돈 빼온 애, 6년 받은 애만.... 만약 다 걸리

면 형을 오래 받은 애한테로 몰자. 그 친구한테는 미안한데 셋이 다 미뤘지요.

셋(공범을 의미)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한 명이 6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오래 받지 

않으려고.... 

한 명 바보 만드는 건 쉽고 망보는 사람이 형을 적게 받으니까.... 그렇게 가자. 

피해금액이 엄청 작은 것들만 저희가 했다. 이렇게 간 거죠.... 

(의도한대로 됐나?)네....

B1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지만, 공범관계에 있던 범죄자 중 1인의 책임을 가볍

게 하여 처벌을 낮춰주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범간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는데, 이처럼 공범관계에 있는 특정인의 책임을 가볍게 진술하여 의도적으

로 처벌을 낮춰주고자 하는 것을 ‘빼주기’라 일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관계

에 있는 D1-1과 D1-2의 진술을 살펴보면, 공범관계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1명을 

‘빼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는데, D1-1과 D1-2 두 사

람 모두 본인이 ‘빼주기’를 위해 힘썼다고 진술하였다. ‘빼주기’ 과정에서 공범들 

간의 반발이나 갈등이 있었으나, 이러한 갈등은 재판이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

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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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공범관계로 싸우는 사람도 많죠. 죽이니 사니 하면서....

근데 이번에도 불화가 좀 있었는데, 같이 출장(재판)을 가잖아요. 

손으로 수화를 쓴다던가 해서 의논을 하는데.... 

공범끼리 말이 안 맞으면, 판사가 연기를 태웁니다(재판이 연기되는 것을 의미함). 

그러면 검사나 변호사한테 질문을 하고 하는데, 그 사이 우리끼리 얘기를 할 수 있

는 시간이 있죠.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을 빼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라도 징역 깎아 주려고 하니까, 동생들이 반발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갈등도 좀 생기기도 하고 했죠.

(그러면 이후에도 빼주는 것 때문에 불화?)끝나고는 뭐 있겠습니까.... 

D1-2.

(△△△ 빼주기 하면 다른 공범들 반발?)반발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근데 내가 자꾸 주장을 내세웠지.... 

그사람이 나한테 면회를 왔던 사람이니까.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번 이렇게 온 게 2년 왔다니까. 

내가 △△△을 빼줄라니까, 말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때문에 재판이 연기 됐어.... 

-중략-

(형량) 그건 뭐 다 똑같이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내를 좀 원망했지.... (△△△가 3년 받은 거에 대해 다른 공범들이)...

1심 받고 우리는 포기하고 살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했더라고.... 

나는 구형을 10년 받은 줄 알았는데, 20년 줬더라고.... 

그리고 내 공범은(△△△) 구형을 7년인가 밖에 안 받았더라고.... 

4명이 받으나 3명이 받으나 똑같은 거니까.... 

(재판 이후에도 빼주기로 인한 불화?) 그 후에 트러블은 없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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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요약 및 결론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1.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의 특성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고, 비교항목은 크게 범행의 특성, 피해(자)관련 특성, 범행 

결과로 나누었다. 

먼저, 범행특성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강·절도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강·

절도 사건은 발생장소와 범죄자의 범행장소 사전답사유무 및 범행의 계획성 등

에서 차이가 있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 모두 노상이나 골

목길 등 옥외가 가장 빈번한 발생장소라는 점에서는 같았으나, 공범이 있는 사건

은 옥외와 개인주거지에서 발생한 비중이 단독범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공

범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한 비율과 계획적 범행의 비중

이 더 높았고, 범행도구의 사용비중도 더 높았으며 범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경우도 더 많았다. 즉, 공범에 의한 범죄의 경우에 보다 치밀한 범행준비와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범이 있는 사건의 발생시간

대가 단독범에 의한 사건보다 더 늦은 심야시간대에 발생비중이 더 높았다.  

피해자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숫자나 성별에 차이가 있지는 않

았으나, 피해자의 연령대에 차이가 있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는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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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많았고, 10대 피해자 비중이 더 높았으나, 단독범 사건의 피해자는 40대

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고소여부와 사건당시 음주여부에는 차이가 없었고,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는 단독범에 의한 사건이 더 많았다. 

범행의 결과를 살펴보면, 범행이득의 총액은 공범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 및 도주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

범여부에 따른 소비용도의 차이는 없었다.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의 처분방법은 

차이를 보였는데,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물건을 직접 사용한 경우가 더 많았

고, 단독범에 의한 사건에서는 사용 혹은 처분 전에 체포되어 물건을 사용 혹은 

처분하지 못한 경우기 더 많았다. 

2. 공범이 있는 강·절도 범죄자의 특성

단독범죄자와의 구별되는 공범이 있는 강·절도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행관련 특

성, 범행 이후 형사절차상의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단독범죄자의 공

범범행 경험과 공범범행자의 단독범행 경험을 통제하기 위해, 전과가 없는 본건

의 범죄가 초범인 범죄자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는 큰 차이

가 없었다. 성별 분포를 비롯하여 범행당시 직업유무, 동거가족 여부, 주거형태, 

그리고 범행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와의 일치 여부 등에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연령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서 10대 

비중이 높았고 전체적인 연령대가 다소 낮았고, 연령의 영향으로 교육정도가 낮

고 미혼비율이 높았으나, 10대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이러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으로 무직자 비율이 높았고, 미혼자가 많았으며, 전체의 

40% 이상이 범행 당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생활이 안정적

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공범 범죄자의 경우에는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 많은 반면 단독범죄자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행이 많았다. 공범이 



제8장 요약 및 결론

285

있는 범죄자는 범행당시에 흉기 등 위험물건을 휴대한 경우가 더 많았고, 본건 

이외에 별도의 단독범행이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절도

의 경우 공범이 있는 범죄자의 단독범행이 있는 경우가 단독 절도범에 비해 훨

씬 높았다. 강도범죄자의 경우에는 공범 범죄자의 음주비율이 단독범에 비해 높

았다. 

범행이후의 형사절차상의 특성에서는,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현행범 검거비율

이 낮았고 일반인에 의해 검거되는 비율도 낮았으나 구속비율과 변호사 선임비

율이 단독범죄자보다 높았다.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비율이 더 

높았고 대다수가 범행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였으나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단독범죄자보다 더 높았다. 단독범죄자에 비해 공범자의 경우에 검찰처

리 결과가 구공판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검찰의 선고형량 또한 더 높았고, 최종

판결 법원이 2심 또는 3심인 경우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3. 강·절도 공범집단과 구성원의 구조적 특성 

공범자들의 관계 및 이들의 범행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공범자들

이 구성하는 범행집단과 공범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공범자들의 범행집단은 

공범이 있는 범죄자들이 구성하는 146개 범죄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공범

자들의 구조적 관계특성은 단독범죄자를 제외하고 공범이 있는 범죄자 405명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공범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46개 공범집단 가운데 73개가 강도 

범행집단, 70개가 절도범행 집단으로 나타났고, 3개는 강도와 절도를 함께 저지

른 범행집단으로 나타났다. 공범집단은 최소 2명에서 최대 9명까지로 평균 2.77

명이었는데, 강도의 공범집단의 크기(평균 2.99명)가 절도의 공범집단의 크기(평

균 2.56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공범들의 관계는 

고향이나 학교친구 및 선후배,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 가장 많았으나, 강도 범행

집단의 경우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 구성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절도

집단의 경우에는 고향이나 학교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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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은 평균 6년 8개월 전부터 알던 사이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자주 만나

던 사이가 많았고, 범행모의 이후부터 실행까지는 매우 신속히 이루어졌다. 전

체의 73% 이상이 범행모의부터 최초범행까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자들을 다시 범행가담 정도에 따라 주도적 공범, 보조적 공범, 공동범행

으로 나누었고, 공범의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범행이후 형사절차

상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있어서, 공범유형에 상관없이 전체의 90% 이상이 남성

이었으나 보조적 공범의 여성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었다. 주도적 공범은 20대,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은 10대의 비율이 높았다. 동거가족의 수와 범행당

시 주거형태는 차이가 없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의 거주비율에도 차이가 없

었으나, 전체의 49%에 달하는 공범자들이 범행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유형별로 범행관련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모든 공범

유형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행이 가장 많았으나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

행 공범의 경우에는 용돈마련을 위한 범행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주도적 공

범은 빚을 갚기 위한 범행이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범죄자의 도박여부나 범행당시 음주여부는 공범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도적 공범의 범행당시 위험물건 휴대비율이 다른 공범 유형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공범과의 범행 이외의 별도의 단독범행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강도의 경우 보조적 공범이 단독범행을 한 비율이 높은 반면 

절도의 경우에는 주도적 공범이 별도의 단독범행을 한 비율이 높다는 차이

가 있었다. 공범 유형별로 범죄경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주도

적 공범의 전과자 비율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훨씬 높았고, 이는 특히 강도

와 절도를 모두 저지른 공범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공범들의 강도 

및 절도 동종전과도 확인해 보았는데, 주도적 공범이 동종전과가 있는 비율

이 다른 두 공범유형에 비해 높은 차이가 있었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

배 여부 및 범행이득의 개인 할당액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절도

의 공동범행 공범은 공동소비 비율이 높았고 주도적 공범과 보조적 공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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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이익을 나누어 가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도적 공범의 범행이득 할당

액이 보조적 공범과 공동범행 공범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유형별로 범행이후 형사절차상 특성에서 차이를 나타났는데, 보조적 공범

은 사건관련 공범들 가운데 가장 먼저 체포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았다. 공동범

행 공범은 자신과 상대 공범의 공동책임을 인정하는 비중이 높았고, 주도적 공

범과 보조적 공범은 상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상대 공

범검거를 위한 협조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주도적 공범은 구속비율이 높았으

나, 변호사 선임 비율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보상 여부에서는 보조적 

공범이나 공동범행 공범과 차이가 없었다. 주도적 공범은 검찰 구형량이 더 높

았고, 2심이나 3심에서 최종판결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4. 공범자들의 공모유형과 공범간의 갈등

강절도 공범자들의 공모이유와 공모유형, 그리고 공범간의 갈등을 보다 자세

히 알아보기 위해 공범이 있는 강·절도 수용자 15명의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분

석하였다. 공범 범행의 이유는 생활비 마련, 큰돈을 벌기 위해, 상대공범을 도와

주기 위해, 출소 후 사회부적응 등으로 나타났는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하

였다는 경우와 공범의 범행을 도와주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응답이 많았

다. 공범범행의 이유에 대해서는 유사 혹은 동일수법의 단독범행 경험이 있는 

공범자와 단독범행의 경험이 없는 공범자의 의견이 차이가 있었다. 먼저, 단독

범행과 공범범행을 모두 경험한 수용자의 경우에는, 공범범행의 장점이 많다는 

의견과 공범이 있는 경우 단독범행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 공범범

행의 이유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범행의 경험이 없이 공범범행만

을 경험한 수용자들이 밝힌 공범범행의 이유는 범행의 특성상 공범이 반드시 필

요해서, 단독범행보다 더 안전해서 등이 있었고 특히, 검거될 경우 공범에게 책

임을 전가하기 위해 공범을 모집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용자들이 공범에 가담하게 된 과정을 토대로 공모유형을 McCarthy, Hagan, 

Cohen(1998)의 분류를 차용하여 살펴보았는데 McCarthy, Hagan, Cohen(199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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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유형을 개인주의적 유형, 채용적 유형, 고용적 유형, 협력적 유형의 네 가지

로 나누었다.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공모유형은 채용적 유형, 고용적 유형, 협력

적 유형이 있었고, 범행모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범행모의 부정형이 있었다. 또

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행 이전에 역할을 분담한 경우도 있었으

나 대부분 범행현장 상황이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공범의 특성에 따라 자연

스럽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 간의 의견차이 및 갈등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갈등 

유형은 크게 범행 과정 중의 갈등, 범행수익 배분갈등, 검거관련 갈등, 검거이후 

범행책임관련 갈등 등이 있었고, 공범과의 갈등이 폭력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제2절 연구결과의 의미와 후행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기존의 강도 및 절도를 비롯한 범죄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단독범에 

의한 사건과 공범이 있는 사건을 구별하지 않았고, 범죄자의 특성을 논할 때에

도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구별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여, 범죄사건 및 범죄자의 특성에서 공범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관련 

선행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생치안의 주요지표 범죄라는 점과 공범에 의

한 사건의 비중이 높은 범죄라는 점에서 강도와 절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앞의 1절에서 요약하여 기술하였듯, 본 연구는 공범여부에 따른 범죄사건과 

범죄자의 구별되는 유의미한 특성과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수사재판기

록조사라는 자료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검찰이 처리한 사건을 샘플링에 활용한 횡단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공범범행 가담 관련한 종단연구 문제를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앞서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의 특성비교를 위한 분석대상 선정(제5장 1절)에서 언

급하였듯이, 공범이 있는 범죄자와 단독범죄자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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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자의 전과기록을 공범유무에 따라 살펴보고 이에 따라 해당 범죄자의 공범범

행 혹은 단독범행 선호자로 구분하는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

당 범죄자의 전과기록 뿐 아니라 관련 전과의 공범유무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사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둘째, 공범이 있는 범죄에 대한 연구는 집단위험 가설(group hazard hypothesis: 

Erikson, 1971)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집단위험 가설이란 단독 범죄자에 의한 

범행과 비교하여 공범이 있는 범행이 경찰에 인지 혹은 체포될 가능성이 더 높

다는 주장으로 주로 소년범의 공범을 논할 때 사용되며 Hindelang(1971) 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즉, 공식자료를 공범 연구에 이용할 경우에, 단독범에 의한 범

죄와 비교하여 공범이 있는 사건의 상대적 빈도를 과대평가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Feyerherm(1980)의 연구결과에서 이러한 공범여부가 경

찰의 범행인지 혹은 체포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밝힌 바 있

다. 집단위험 가설과 함께, 본 연구에서 공범여부에 따른 사건 및 범죄자 특성

을 비교하기 위해 공범이 있는 사건을 과대표집하였다는 사실 또한 자료의 한계

로 지적되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독범죄와 비교하여 공범

범죄의 발생요인을 예측하거나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는 등의 연구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또한, 연구목적이 공범범죄의 특성 규명에 있는 경우에, 공범범죄의 빈

도를 과대평가하는 문제보다는 과소평가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공식자료를 이용해 범죄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수집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

할 때에도 공식범죄통계의 활용을 피하기는 어렵다. 대신, 본 연구에서는 공식

자료를 토대로 수집한 자료분석과 함께 수용자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의 한

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본 연구의 설계가 2011년 한 해 동안 검찰에서 기소

된 사건과 그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범범죄의 발생과정 및 개인

의 범죄경력에 공범범죄가 미치는 영향 등 보다 원인론적인 공범범죄 및 공범자

들의 생성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범죄자의 생애사적 자료 및 자기보고식 범죄 및 비

행 보고 등의 연구설계가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범죄 유형간의 공

범관계 및 공범구조의 특성 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범죄유형을 고려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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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연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본 연구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범죄사건의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공

범여부에 따른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범이 있는 범죄사건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강도와 절도를 대상

으로 한 본 연구에서 공범유무에 따른 구별되는 사건 특성을 밝혔는데, 공범이 

있는 사건이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하거나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가 더 많았고 

범행도구의 사용비율 및 차량이용 비율 등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심야시간대의 

발생비중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의 실태 및 사건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한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에 따라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을 구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둘째, 공범유무에 따른 범죄자 특성비교분석을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들

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는, 단독범죄자와 공범이 있는 범죄자는 인구사

회학적 특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나, 범행목적이나 범

행당시의 위험물건 휴대여부, 별건의 단독범행 여부 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는 공범이 되는 과정 

및 공범집단의 공모과정과 공범간의 관계 등에 더욱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

사하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공범집단과 공범자들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주도적 

공범들은 대부분 비교적 오랜 기간 알고지내며 자주 만나던 사이가 많고 범행 

모의부터 실행까지는 매우 단시간에 이루어진다는 특성 또한 공모과정 및 공범

이 되는 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셋째, 공범자들을 범죄가담 유형에 따라 주도적/보조적/공동범행 공범으로 나

누어 살펴본 연구결과에서 공범유형의 상이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보조

적 공범이 상대적으로 여성비율이 높다는 특성 및 주도적 공범의 상대적으로 높

은 연령대, 그리고 공범유형에 따른 범행목적의 차이와 전과자 비율의 차이 등

은 공범의 형태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와 이들의 

구별되는 특성을 토대로 한 공범가담경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수용자 대상 심층면접 결과 및 공범유형에 따른 상대공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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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태도의 차이 등은 형사절차에서 공범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결과인데, 일명 범행 미루기라 불리는 공범 서로간의 범행책임 떠넘기

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이 결과로 공범들 간의 범행 재구성 및 이에 

따른 불공정한 형사책임의 결과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수사 및 재판과

정에서 공범이 있는 사건에 대한 사실입증이 보다 더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범행의 재구성 및 이를 위한 재판연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사실입증과 이에 따른 공정한 형사처벌을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논의가 필

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공범 및 공범자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

어지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범죄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고 나아

가 범죄예방 및 형사정책에 활용되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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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도 절   도 특 별 법

현 1) 강도 현 1) 절도 현 1) 성처특(절도강간등)

현 2) 강도강간 현 2) 절도교사 현 2) 성처특(주거침입강간등)

현 3) 강도강간미수 현 3) 절도미수 현 3) 성처특(주거침입강간등)방조

현 4) 강도교사 현 4) 절도미수교사 현 4) 성처특(특수강도강간등)

현 5) 강도미수 현 5) 절도미수방조 현 5) 성피보(특수강도강간등)

현 6) 강도방조 현 6) 절도방조 현 6) 특가법(강도)

현 7) 강도살인 현 7) 특수절도 현 7) 특가법(강도상해등재범)

현 8) 강도살인미수 현 8) 특수절도교사 현 8) 특가법(범죄단체조직)

현 9) 강도상해 현 9) 특수절도미수 현 9) 특가법(절도)

현 10) 강도상해교사 현 10) 특수절도미수방조 현 10) 특가법(절도)방조

현 11) 강도상해미수 현 11) 특수절도방조

현 12) 강도상해방조 현 12) 상습절도

  A. 범죄관련 사항

◆ 조사자 현            

◆ 조사기관 현            검찰청 현           지청

◆ 사건번호 현            형제현            

◆ 사건ID 현            

◆ 피의자(1): 이름현             ID현            

◆ 피의자(2): 이름현             ID현            

◆ 피의자(3): 이름현             ID현            

◆ 피의자(4): 이름현             ID현            

1. 죄명 및 건수 (※ 같은 죄를 같은 피의자들이 다수 저지른 경우, 건수 반드시 

기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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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도 절   도 특 별 법

현 13) 강도예비/음모 현 13) 선박불법사용

현 14) 강도치사 현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현 15) 강도치상 현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현 16) 상습강도 현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현 17) 준강도 현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방조

현 18) 준강도미수 현 18) 야간방실침입절도

현 19) 준특수강도 현 19)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현 20) 준특수강도미수 현 20) 야간선박침입절도

현 21) 특수강도 현 21) 야간선박침입절도미수

현 22) 특수강도교사 현 22) 야간주거침입절도

현 23) 특수강도미수 현 2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현 24) 특수강도방조 현 24)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현 25) 특수강도예비 현 25) 자동차불법사용

현 26) 인질강도 현 26)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현 27) 인질강도미수

현 28) 해상강도살인

현 29) 해상강도살인미수

* 성처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피보: 성폭력범조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2. 각 범행별 죄명 (1,2,3범행은 시간순서대로 번호 부여,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1범행!!!)  

   제 1범행의 죄명:현                             

   제 2범행의 죄명:현                              

   제 3범행의 죄명:현                             

3. 범행의 기수 및 미수 여부

   제 1범행:    현 1) 예비/미수  현 2) 기수  

   제 2범행:    현 1) 예비/미수  현 2) 기수  

   제 3범행:    현 1) 예비/미수  현 2)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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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도/절도 발생장소

제 1범행: 발생장소: 현 )))))))))))))사전답사여부: 현 답사했음 현 답사하지 않았음

제 2범행: 발생장소: 현 )))))))))))))사전답사여부: 현 답사했음 현 답사하지 않았음

제 3범행: 발생장소: 현 )))))))))))))사전답사여부: 현 답사했음 현 답사하지 않았음

옥     내 옥     외

개인주거지

1) 단독주택 24) 술집/유흥가 근처

2) 연립/다세대주택 25) 노상

3) 저층(5층 이하) 아파트 26) 동네골목길

4) 고층(6층 이상) 아파트 27) 공원/산책로, 놀이터

개인상점

5) 편의점/동네슈퍼/주유소

6) 전자제품 대리점

7) 보석상/금은방/전당포

8) 기타 나머지 대리점/상점

유흥 및 

위락업소

9) 오락실/PC방/당구장

10) 숙박/안마/비디오/휴게방

11) 목욕탕/이발소/미용실

12) 음식점/술집/노래방

중/대형 사업체

13) 은행/금융기관

14) 사무실

15) 공장/창고

16) 백화점/대형마트

공공기관

17) 관공서

18) 학교/학원

19) 종교기관

20) 병원

대중교통

21) 버스

22) 지하철

23) 택시

기타장소 28) 기타 장소 (구체적으로 :                                     )

5. 침입여부

제 1범행: 현 1) 침입했다/ 침입방법: 현_ ____________ / 현 2) 침입하지 않았다  

제 2범행: 현 1) 침입했다/ 침입방법: 현______________ / 현 2) 침입하지 않았다  

제 3범행: 현 1) 침입했다/ 침입방법: ________________ / 현 2) 침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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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방법>
1) 자물쇠를 부수거나 문고리를 뽑고서

2) 문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어서

3) 벽이나 천정을 뚫고서

4) 창살이나 판자를 떼고서

5) 잠겨있지 않은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6) 주인이나 그 속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어주어서 

7) 기타(구체적으로:                            )

6. 범행현장 선택

   제 1범행:    현 _________

   제 2범행:    현 _________

   제 3범행:    현 _________

1) 처음 가보는 장소

2) 평소 지나치다가 우연히 한두 번 본 장소

3) 평소 지나치다가 자연스레 자주 보게 된 장소

4) 평소에 자연스레 이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장소

5) 미상

    

7. 범행장소의 CCTV 설치여부

   제 1범행장소:  현 1) 없었다  현 2) 있었다 ( 현 작동 현 미작동)  현 3) 미상

   제 2범행장소:  현 1) 없었다  현 2) 있었다 ( 현 작동 현 미작동)  현 3) 미상

   제 3범행장소:  현 1) 없었다  현 2) 있었다 ( 현 작동 현 미작동)  현 3) 미상

8. 기타 설치된 장비 

   (제 1범행장소: 구체적으로:                                     )

   (제 2범행장소: 구체적으로:                                     )

   (제 3범행장소: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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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 1시간이내 현 7) 3개월 이내

현 2) 24시간 이내 현 8) 6개월 이내 

현 3) 48시간이내 현 9) 1년 이내

현 4) 72시간 이내 현 10) 1년 초과 

현 5) 10일 이내 현 11) 미상

현 6) 1개월 이내

9. 범행시간

   제 1범행:   현 _________ 년  현 월  현 일  현 요일/ 현 시  현 분경

   제 2범행:   현 _________ 년  현 월  현 일  현 요일/ 현 시  현 분경

   제 3범행:   현 _________ 년  현 월  현 일  현 요일/ 현 시  현 분경

10. 범행 수법의 특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범】 11. 총 범행자 수 (단독범일 경우, 1명으로 기재)  

            제 1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관련 

            제 2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관련 

            제 3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관련 

【공범】 12. 체포자 수 (단독범일 경우, 1명으로 기재) 

            제 1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제 2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제 3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공범】 13. 첫 체포자의 검거에 걸린 시간 (제 1범행의 발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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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폭력조직(수사상 인정된 경우만)의 개입 여부

    현 1) 무개입

    현 2) 기존 폭력조직 구성원들의 범행(구성원 모두)

    현 3) 기존 폭력조직원 일부 가담

    현 4) 신흥폭력조직의 범행

【공범】 15. 공범들 간의 관계 (모든 공범에 대해 기록)  

피의자 이름:            와              는                      관계

피의자 이름:            와              는                      관계

피의자 이름:            와              는                      관계

피의자 이름:            와              는                      관계

1) 고향 / 학교 친구

2) 고향 / 학교 선후배

3) 가족, 친척

4) (전 / 현)직장동료

5) 업무상 알게 된 사이(예: 고객과 업주 사이, 사업동료 등)
6) 동네 이웃

7) 교도소 동기

8) 범행 직전(3일 미만) 만난 사이

9)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지인

10) 미상

11)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범】 16. 공범의 검거여부

           현 1) 전원검거

           현 2) 미검자 있음 (미검 현   명, 수배여부:      )

【공범】 17. 주도적 공범 2/3명이 처음만난/알고지낸 시기: 

           - 주도적 공범 2, 3명의 이름 : 현       ,           ,, 현          ,

           - 범행 전으로부터 (     )년 (     )개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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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18. 주도적 공범 2,3명이 최초 범행전 비교적 자주 만나 지내게 된 기간

           현 1) 3일 미만

           현 2) 3일 ~ 한달 미만

           현 3) 한달 ~ 3개월 미만

           현 4) 3개월 ~ 6개월 미만

           현 5) 6개월 ~ 1년 미만

           현 6) 1년 ~ 5년 미만 

           현 7) 5년 이상

           현 8) 미상

【공범】 19. 최초 모의일자  

           - (          년      월          일)   

           - 최초 모의자:  현 __________________

【공범】 20. 모의일자에서 최초 강(절)도 범행까지 걸린 시간

           현 1) 1시간 이내

           현 2) 24시간 이내

           현 3) 3일 이내

           현 4) 10일 이내

           현 5) 1개월 이내

           현 6) 1개월 초과

           현 7) 미상/알기 어려움

21. 범행계획

    제 1범행:    현 1) 계획적     현 2) 우발적

    제 2범행:    현 1) 계획적     현 2) 우발적

    제 3범행:    현 1) 계획적     현 2) 우발적

22. 총 피해자 수(사건의 결과 나타난 피해자들의 총 수)

    제 1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제 2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제 3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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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23. 총 상해자 수

          제 1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제 2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제 3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강도】 24. 총 사망자 수

           제 1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제 2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제 3범행: 1) 남자현     명         2) 여자현     명

25. 강도/절도로 취득한 물건은 무엇입니까?(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경찰기록

참고)

    제 1범행:  

    현 1) 돈/수표 (                      원)

    현 2) 귀금속  (                 원 상당)

    현 3) 물품    (                 원 상당)

    현 4) 기타    (구체적으로:                            )

    제 2범행:  

    현 1) 돈/수표 (                      원)

    현 2) 귀금속  (                 원 상당)

    현 3) 물품    (                 원 상당)

    현 4) 기타    (구체적으로:                            )

    제 3범행:  

    현 1) 돈/수표 (                      원)

    현 2) 귀금속  (                 원 상당)

    현 3) 물품    (                 원 상당)

    현 4) 기타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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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취득한 물건 및 돈의 처분방법

제 1범행으로 취득한 물건 제 1범행으로 취득한 돈

현 1) 직접 사용했다 현 1) 일찍 체포되는 바람에 미쳐 사용하지 못했다
      (미수 포함)

현 2) 남에게 주었다 현 2) 유흥비/도주비용 등으로 거의 탕진하였다

현 3) 직접 쓸 사람에게 팔았다 현 3) 빚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갚았다

현 4) 팔아 달라고 남에게 맡겼다 현 4) 대부분(2/3 이상) 회수

현 5) 기타(구체적으로:        ) 현 5) 기타(구체적으로:           )

현 6) 미상 현 6) 미상

제 2범행으로 취득한 물건 제 2범행으로 취득한 돈

현 1) 직접 사용했다 현 1) 일찍 체포되는 바람에 미쳐 사용하지 못했다
      (미수 포함)

현 2) 남에게 주었다 현 2) 유흥비/도주비용 등으로 거의 탕진하였다

현 3) 직접 쓸 사람에게 팔았다 현 3) 빚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갚았다

현 4) 팔아 달라고 남에게 맡겼다 현 4) 대부분(2/3 이상) 회수

현 5) 기타(구체적으로:        ) 현 5) 기타(구체적으로:           )

현 6) 미상 현 6) 미상

제 3범행으로 취득한 물건 제 3범행으로 취득한 돈

현 1) 직접 사용했다 현 1) 일찍 체포되는 바람에 미쳐 사용하지 못했다
      (미수 포함)

현 2) 남에게 주었다 현 2) 유흥비/도주비용 등으로 거의 탕진하였다

현 3) 직접 쓸 사람에게 팔았다 현 3) 빚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갚았다

현 4) 팔아 달라고 남에게 맡겼다 현 4) 대부분(2/3 이상) 회수

현 5) 기타(구체적으로:        ) 현 5) 기타(구체적으로:           )

현 6) 미상 현 6) 미상

27. 주요범행도구와 용도 (도구는 아래 박스를 보고 숫자로 기록, 용도는 직접 기록)

    제 1범행: 현 ____________ , 용도:현 ___                         _________ 

    제 2범행: 현 ____________ , 용도:현 ____________                          

    제 3범행: 현 ____________ , 용도:현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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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없음  10) 몽둥이류

 2) 총기류(권총, 사냥총, 장총 등)  11) 공구류

 3) 모의총기  12) 자전거 체인

 4) 등산용칼, 잭나이프  13) 줄, 끈, 테이프, 밧줄, 전선 류

 5) 식칼/횟칼  14) 마취제

 6) 과일 깎는 칼  15) 독극물

 7) 일본도  16) 컴퓨터

 8) 도끼, 낫, 농기구류  17) 기타(구체적으로:                   )

 9) 돌

【강도】 28. 피해자에게 흉기 및 폭행사용 여부

           제 1범행: 현 1) 흉기사용하여 폭행협박

                     현 2) 흉기를 소지하고 폭행협박

                     현 3) 흉기 없이 폭행 협박

                     현 4) 없음

           제 2범행: 현 1) 흉기사용하여 폭행협박

                     현 2) 흉기를 소지하고 폭행협박

                     현 3) 흉기 없이 폭행 협박

                     현 4) 없음

           제 3범행: 현 1) 흉기사용하여 폭행협박

                     현 2) 흉기를 소지하고 폭행협박

                     현 3) 흉기 없이 폭행 협박

                     현 4) 없음

29. 범행 시 차량이용여부

    제 1범행:    현 1) 차량이용함     현 2) 차량이용안함

    제 2범행:    현 1) 차량이용함     현 2) 차량이용안함

    제 3범행:    현 1) 차량이용함     현 2) 차량이용안함

    29-1. 차량이용한 경우, 범행이용차량의 절취 등 여부

          제 1범행: 현 __________

          제 2범행: 현 __________

          제 3범행: 현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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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 소유

 2) 절취 차량

 3) 사적으로 빌린 차량

 4) 렌트카

 5) 기타(구체적으로:             )

    29-2. 범행 시 차량이용 방법(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제 1범행: 현 __________

          제 2범행: 현 __________

          제 3범행: 현 __________

1) 범행장소 답사

2) 범행 시 범행장소까지 이동

3) 범행 후 도주 시 이용

4) 기타(구체적으로:                          )

30. 사건인지 경위

    제 1범행: 현 _______

    제 2범행: 현 _______

    제 3범행: 현 _______

1) 피해자 신고 

2) 목격자 신고  

3) 경찰 인지 (여죄수사 중 인지 포함) 

4) 기타(구체적으로:                          )

31. 피해대상

    제 1범행:  현 

    제 2범행:  현 

    제 3범행: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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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혀 모르는 사람

2) 가족이나 친척

3) 이웃사람

4) 친구, 선/후배

5) 애인 혹은 약혼자

6) 직장동료나 동업자

7) 그냥 아는 사람

8) 기타(구체적으로:                             )

32. 총 회수금액 (경찰기록 참고) 

    제 1범행: 현                    원 상당

    제 2범행: 현                    원 상당

    제 3범행: 현                    원 상당

<피해자1>

이름:현                  :  1 / 2 / 3 범행의 피해자

33. 성별     현 1)남성     현 2) 여성

34. (사건발생당시)연령     만현        세/현          년생

35. 주소지(현주소)     현              시/도  현              구/시/군)

36. 피해자 직업: 현                     

37. 피해자 처벌의사

    현 1) 있음(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제출/구두진술)

    현 2) 없음(처벌불원/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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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해자고소여부     현 1) 고소함     현 2) 고소하지 않음

39. 피해자 음주여부    현 1) 해당       현 2) 비해당

40. 피해자 특성

    현 1) 13세 미만 아동

    현 2) 노인(65세 이상)

    현 3) 장애인

    현 4) 기타(구체적으로: 현                                     )

    현 5) 특이사항 없음 

41. 당시 피해자의 상황

    현 1) 걸어가고 있는 중

    현 2) 음주상태

    현 3) 수면상태

    현 4) 기타(구체적으로:                                         )

42. 피해자의 범행유발 혹은 귀책사유

    현 1) 있음(특이사항:현                                        )

    현 2) 없음 

【강도】 43. 상해 치료기간

           현 1) 치료를 요하지 않음

           현 2) 2주 이하

           현 3) 2-3주

           현 4) 4-5주

           현 5) 6-7주

           현 6) 8주 이상

           현 7) 3개월 이상

           현 8) 6개월 이상

           현 9)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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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44. 상해 치료방법(수술여부)

           현 1) 수술함      현 2) 수술 안함

【강도】 45. 상해 치료방법(병원치료여부) 

           현 1) 입원

           현 2) 통원치료

           현 3) 별다른 치료 없음

46. 후유장애

    현 1) 있음(내용 및 예상 치료기간 현      일)

    현 2) 없음 

47. 재산피해

    현 1) 해당 있음

    현 2) 해당 없음 

<피해자2>

이름:현                  :  1 / 2 / 3 범행의 피해자

33. 성별     현 1)남성     현 2) 여성

34. (사건발생당시)연령     만현        세/현          년생

35. 주소지(현주소)     현              시/도  현              구/시/군)

36. 피해자 직업: 현                     

37. 피해자 처벌의사

    현 1) 있음(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제출/구두진술)

    현 2) 없음(처벌불원/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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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해자고소여부     현 1) 고소함     현 2) 고소하지 않음

39. 피해자 음주여부    현 1) 해당       현 2) 비해당

40. 피해자 특성

    현 1) 13세 미만 아동

    현 2) 노인(65세 이상)

    현 3) 장애인

    현 4) 기타(구체적으로: 현                                     )

    현 5) 특이사항 없음 

41. 당시 피해자의 상황

    현 1) 걸어가고 있는 중

    현 2) 음주상태

    현 3) 수면상태

    현 4) 기타(구체적으로:                                         )

42. 피해자의 범행유발 혹은 귀책사유

    현 1) 있음(특이사항:현                                        )

    현 2) 없음 

【강도】 43. 상해 치료기간

           현 1) 치료를 요하지 않음

           현 2) 2주 이하

           현 3) 2-3주

           현 4) 4-5주

           현 5) 6-7주

           현 6) 8주 이상

           현 7) 3개월 이상

           현 8) 6개월 이상

           현 9)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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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44. 상해 치료방법(수술여부)

           현 1) 수술함      현 2) 수술 안함

【강도】 45. 상해 치료방법(병원치료여부) 

           현 1) 입원

           현 2) 통원치료

           현 3) 별다른 치료 없음

46. 후유장애

    현 1) 있음(내용 및 예상 치료기간 현      일)

    현 2) 없음 

47. 재산피해

    현 1) 해당 있음

    현 2) 해당 없음 

<피해자3>

이름:현                  :  1 / 2 / 3 범행의 피해자

33. 성별     현 1)남성     현 2) 여성

34. (사건발생당시)연령     만현        세/현          년생

35. 주소지(현주소)     현              시/도  현              구/시/군)

36. 피해자 직업: 현                     

37. 피해자 처벌의사

    현 1) 있음(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제출/구두진술)

    현 2) 없음(처벌불원/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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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피해자고소여부     현 1) 고소함     현 2) 고소하지 않음

39. 피해자 음주여부    현 1) 해당       현 2) 비해당

40. 피해자 특성

    현 1) 13세 미만 아동

    현 2) 노인(65세 이상)

    현 3) 장애인

    현 4) 기타(구체적으로: 현                                     )

    현 5) 특이사항 없음 

41. 당시 피해자의 상황

    현 1) 걸어가고 있는 중

    현 2) 음주상태

    현 3) 수면상태

    현 4) 기타(구체적으로:                                         )

42. 피해자의 범행유발 혹은 귀책사유

    현 1) 있음(특이사항:현                                        )

    현 2) 없음 

【강도】 43. 상해 치료기간

           현 1) 치료를 요하지 않음

           현 2) 2주 이하

           현 3) 2-3주

           현 4) 4-5주

           현 5) 6-7주

           현 6) 8주 이상

           현 7) 3개월 이상

           현 8) 6개월 이상

           현 9)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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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44. 상해 치료방법(수술여부)

           현 1) 수술함      현 2) 수술 안함

【강도】 45. 상해 치료방법(병원치료여부) 

           현 1) 입원

           현 2) 통원치료

           현 3) 별다른 치료 없음

46. 후유장애

    현 1) 있음(내용 및 예상 치료기간 현      일)

    현 2) 없음 

47. 재산피해

    현 1) 해당 있음

    현 2) 해당 없음 

  B. 피의자관련사항

◆ 조사자 현            

◆ 조사기관 현            검찰청 현           지청

◆ 사건번호 현            형제현            \

현                          

현                          

◆ 범죄관련 사항에 기록된 피의자의 범죄: 현            _______________________ 

◆ 관련 사건ID현                  

◆ 사람ID     현              / 이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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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을 제외한 단독범행 여부

   1) 있음(구체적 죄명:                    )

   2) 없음

범행일시: ___________년______월______일______시 ______분 

범행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양형 자료 조사표가 있을 경우 이를 먼저 참고하여 기재할 것!! 

1. 성별     현 1) 남성     현 2) 여성

2. 연령     만현      세/현         년생

3. 신체특징: 키현        몸무게 현           

4. 건강상태 

     현 1) 별다른 문제 없음 

     현 2) 질병 있음 (종류:               )

     현 3) 장애 있음 (종류:               ) 

5. 주소지   (          시/도          구/시/군)

    5-1. 범행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와의 일치 여부

         현 1) 일치     현 2) 불일치     현 3)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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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 면제 현 6) 의가사 제대 

현 2) 단기병(방위병 등) 현 7) 미필 

현 3) 현역 사병 (전의경 포함) 현 8) 기타

현 4) 하사관 현 9) 미상

   5) 장교

현 1) 관리자 현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현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현 9) 단순노무 종사자

현 3) 사무종사자 현 10) 학생

현 4) 서비스종사자 현 11) 무직

현 5) 판매종사자 현 12) 기타(구체적으로:               )

현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현 13) 미상

현 7) 기능 관련 종사자

6. 군복무 여부

7. 범행당시 직업 (※직업분류표 참고)

8. 피의자의 교육정도

    현 1) 무학

    현 2) 초등학교(재학/중퇴/졸업)

    현 3) 중학교(재학/중퇴/졸업)

    현 4) 고등학교(재학/중퇴/졸업)

    현 5) 전문대(재학/중퇴/졸업)

    현 6) 대학교(재학/중퇴/졸업)

    현 7) 대학원 이상(재학/중퇴/졸업)

    현 8) 미상

9.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현 1) 기초생활수급자     현 2) 아니다

    9-1. 범행당시 월평균 수입(개인): 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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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범행당시 월평균 수입(가구): 현             만원

10. 혼인관계

    현 1) 미혼

    현 2) 기혼(유배우자)

    현 3) 동거

    현 4) 기혼별거

    현 5) 이혼

    현 6) 사별

    현 7) 기타(        )

    현 8) 미상

11. 피의자의 동거가족     본인 포함 모두 현       명

    11-1. 피의자의 동거가족(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만)

          현 1) 조부모(조부모/조부/조모)

          현 2) 아버지(친부/계부/무)

          현 3) 어머니(친모/계모/무)

          현 4) 배우자(유/무)

          현 5) 자녀현       명, 손자녀현       명

          현 6) 미혼형제현       명

          현 7) 기혼형제현       명, 그 배우자현       명, 그 자녀현       명

          현 8) 기타 동거인현       명 (구체적으로:                  )

12. 피의자 부모의 직업     1) 부: 현                  2) 모 현             

13. 피의자 주거형태

    현 1) 자기집(부모집포함)

    현 2) 전세(월세 없는 경우만)

    현 3) 보증부 월세

    현 4) 월세(사글세)

    현 5) 친척집 또는 친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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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6) 하숙 또는 자취

    현 7) 여관 등 숙박업소

    현 8) 주거부정(노숙 등)

    현 9) 기타(구체적으로:                         )

14. 피의자의 재산: (동산+부동산 현            만원)

15. 피의자 검거경위

    현 1) 현행범

    현 2) 본인자수(자수자복)

    현 3) 경찰인지(탐문정보)

    현 4) 다른 사건 조사 중 발각

    현 5) 불심검문

    현 6) 민간체포(현행범이 아닌 경우)

    현 7) 공범 중 일부 먼저 체포되어 공범 도움으로 체포  

    현 8) 기타(구체적으로:                                        )  

16. 검거의 주요 기여자(일반인이 잡아서 경찰에 넘긴 경우, 일반인 기재, 해당사항 

동그라미)

    현 1) 일반 민간인(이 잡아서 경찰에 넘김)

    현 2) 청원경찰/경비업체 직원

    현 3) 경찰관/방범대원/군인

    현 4) 일반 민간인+청원경찰/경비업체 직원

    현 5) 일반 민간인+경찰관/방범대원/군인

    현 6) 청원경찰/경비업체 직원+경찰관/방범대원/군인

    현 7) 일반 민간인+청원경찰/경비업체 직원+경찰관/방범대원/군인

17. 검거장소

    현 1) 범행현장 근방

    현 2) 경찰서(자수시)

    현 3) 피의자의 집 혹은 그 근방

    현 4) 피의자 친구/가족/친척의 집 혹은 그 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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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5) 공범의 집 

    현 6) 위 1)~4) 장소 외의 길거리(노상)

    현 7) 숙박업소

    현 8) 기타(구체적으로:                            )

18. 체포시간: 현 _________ 년  현 월  현 일  현 요일/ 현 시  현 분경

【공범】 19. 사건 관련 피의자(공범들) 중에서 체포된 순서: 현   명 중 현   번째 

【공범】 20. 첫 번째 사건관련 체포자 이후 현   시간 만에 검거: 

        

현 1) 24시간 이내 현 6) 3개월 이내

현 2) 48시간 이내 현 7) 6개월 이내

현 3) 72시간 이내 현 8) 1년 이내

현 4) 10일 이내 현 9) 1년 초과

현 5) 1개월 이 현 10) 미상

21. 구속여부     현 1) 구속     현 2) 불구속

22. 검찰처리 및 구형 현황 (집행유예는 징역_년, 집행유예_년으로 기록) 

   1) 구공판 징역      년 현 4) 기소유예 현 7) 죄 안됨

현 2) 구약식 현 5) 혐의없음 현 8) 소년부 송치

현 3) 기소중지 현 6) 공소권 없음 현 9) 집행유예      년

23. 최종판결법원

    현 1) 1심     현 2) 2심     현 3) 3심     현 4) 미상

24. 심급별 구형 및 선고형량 

1심 날짜: _______-년 _________월 _________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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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벌금 현          만원 라. 보호관찰 현      개월

나. 징역 현          개월 마. 사회봉사 현      개월

다. 집행유예 현      개월 바. 기타: (구체적으로:                )

라. 피고인 항소 여부: 현 1) 항소함     현 2) 항소 안함

2심 날짜: _______-년 _________월 _________일 

가. 벌금 현          만원 라. 보호관찰 현      개월

나. 징역 현          개월 마. 사회봉사 현      개월

다. 집행유예 현      개월 바. 기타: (구체적으로:                )

라. 피고인 상고 여부: 현 1) 상고함     현 2) 상고 안함

3심 날짜: _______-년 _________월 _________일 

가. 벌금 현          만원 라. 보호관찰 현      개월

나. 징역 현          개월 마. 사회봉사 현      개월

다. 집행유예 현      개월 바. 기타: (구체적으로:              )

25. 해당 사건의 특징

    현 1) 없음

    현 2) 누범

    현 3)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현 4) 선고유예 기간 중 범행

    현 5) 가석방 기간 중 범행

    현 6) 보석석방 중 범행

    현 7) 적부심 석방 중 범행 

    현 8) 기소유예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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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전과 【범죄경력조회】

번호 형제번호 죄명 처분결과 처분일자 공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6-2. 전과 【수사경력조회】

번호 형제번호 죄명 처분결과 처분일자 공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7. 범죄경력 시작 연령     만현        세

28. 체포 및 전과기록 

    - 경찰에게 조사받은 횟수: 총 현        회 (본건 제외)

    - 실전과 횟수: 총 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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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부 송치: 총 현        회 

    - 벌금형: 현                회 

    - 가정보호사건 송치: 현        회 

    - 집행유예: 현        회 

    - 실형: 현        회 

29. 범죄경력이 다수일 경우, 가장 빈번한 대표적 범죄유형

    현 1)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관련

    현 2) 폭력, 상해, 협박 등 폭력관련범죄

    현 3) 강도 및 절도 등 재산관련범죄

    현 4) 사기/공갈 등 기망관련범죄

    현 5) 강간/추행 등 성관련범죄

    현 6) 교통사고/음주운전 등 교통관련범죄

    현 7) 마약, 대마 등 마약류범죄관련

    현 8)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관련

    현 9) 기타

30. 동종 범죄전력 (

현 1) 있음(기소유예 현 회, 선고유예 현 회, 벌금 현 회, 집행유예 현 회, 실형 현 회)

현 2) 없음

31. 집행유예 결격

    현 1) 해당

    현 2) 해당 없음

     31-1. 집행종료일로부터

    현 1) 6개월 이내    현 2) 1년 이내    현 3) 2년 이내    현 4) 3년 이내

32. 수사중인 다른 사건의 유무 

     현 1) 있음(  현 건, 죄명:현                  )

     현 2)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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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수 및 체포여부

    현 1) 자수

    현 2) 체포(현장체포/사후체포) 

34.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공범 또는 범행을 아는 자와 나누어 가졌는지 여부

    현 1) 이익분배(각자 분배액: 현              만원)

    현 2) 이익 미분배(피의자가 모두 가짐/공범 등에게 모두 귀속됨) 

35.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사용처: 현                                     

36. 범행으로 얻은 결과물 또는 이익의 압수여부

    현 1) 압수(전부압수/일부압수)

    현 2) 압수되지 않음

37. 합의 여부 및 금액

    현 1) 피해자 일부와 합의

    현 2) 피해자 전원과 합의

    현 3) 미합의

38. 공탁여부

    현 1) 공탁(금액: 현                만원)

    현 2) 미공탁 

39. 피해품 회수 및 반환여부

    현 1) 회수 (일부회수/전부회수)

    현 2) 반환 (일부반환/전부반환)

    현 3) 회수 또는 반환되지 않음 

40. 피의자의 범행 중 또는 체포 중 (신체)피해 여부:   현 1) 해당   현 2) 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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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협조 및 방해 관련 사항>

【공범】 41. 공범에 대한 증언과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등에 협조적이었는지 여부

           현 1) 협조적

           현 2) 보통

           현 3) 비협조적

           현 4) 수사기관농락

【공범】 42. 공범에 대한 진술태도 

           현 1) 공범에게 책임전가 

           현 2) 공범과 자신의 공동범행 인정 

           현 3) 본인에게 책임전가 

           현 4) 기타 

43.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현 1) 있음(현    차례, 체포 유무)

    현 2) 없음

44.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 시도를 하였는지 여부

    현 1) 있음(구체적으로: 현                                       )

    현 2) 없음 

45. 수사과정에서 공동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부탁하거나 요구,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현 1) 있음 (대상: 공범/피해자/참고인/기타)

    현 2) 없음

46. 피의자의 정신질환/약물복용 경력

    1) 과거 정신질환: 현 ① 없음 현 ② 있음 현 ③ 미상

    2) 현재 정신질환: 현 ① 없음 현 ② 있음 현 ③ 미상

    3) 마약 복용경험: 현 ① 없음 현 ② 있음 현 ③ 미상

    4) 신나, 본드 등 흡입경험: 현 ① 없음 현 ② 있음 현 ③ 미상

    5) 알콜중독: 현 ① 없음 현 ② 있음 현 ③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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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범행당시 피의자의 화학물질/마약류 복용 여부

    1) 술(음주): 현 ① 안했다 현 ② 했다(판사인정)

    2) 본드, 신나 등: 현 ① 안했다 현 ② 했다(판사인정)

    3) 마약류: 현 ① 안했다 현 ② 했다(판사인정)

48. 범행목적

    현 1) 용돈이 궁해서

    현 2) 빚을 갚기 위해서

    현 3)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현 4)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현 5) 우발적 범행

    현 6) 원한, 분노

    현 7) 사업자금 마련

    현 8) (본인/가족/동거인 등의) 병원비 마련

    현 9) 기타(구체적으로:                  )

    현 10) 미상

49. 상습도박여부     현 1) 비해당     현 2) 해당

    

    49-1. 도박빚 액수: 현           만원

    49-2. (카드빚이 있는 경우) 카드빚 총 액수: 현           만원

50. 범행 후 생긴 돈의 액수: 현           만원

【공범】 51. 피의자가 할당 받은 돈의 액수: 현           만원

【공범】 52. 피의자의 범행 수행 시 맡은 역할 및 가담 정도 

      현 1) 주도적 역할 현 2) 보조적 역할 현 3) 단순가담 현 4) 공동범행 

      현 5) 장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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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53. 피의자의 공범과의 관계  

     현 1) 주종관계, 우위의 입장  현 2) 주종관계, 열의 입장  현 3) 대등한 관계

     현 4) 기타(구체적으로:                                                 )

54. 범행시 흉기/위험한 물건/도구 휴대여부

     현 1) 휴대(구체적으로: 현                                        )

     현 2) 비휴대 

55. 범행에 제공된 물건의 압수

     현 1) 압수

     현 2) 압수되지 않음 

56. 체포과정에서의 해당 피의자의 물리력 행사

    현 1) 물리력 행사 있음

    현 2) 상해 가함

    현 3) 상해 입히지 않음

    현 4) 해당 없음

57. 범행당시 음주여부

    현 1) 음주함

    현 2) 음주 안함

58. 평소주량 : 현                 

59. 범행 후 피의자의 행동

    1) 경찰 등에 신고, 자수: 현 ①하지 않음 현 ② 하였음

    2) 가족, 친인척, 친구 등에 알림: 현 ①하지 않음 현 ② 하였음

    3) 도피 생활: 현 ①하지 않음 현 ② 하였음

    4) 범행내용의 은폐시도: 현 ①하지 않음 현 ② 하였음

    59-1. 범행은폐내용(구체적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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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변호사 선임

    현 1) 변호사 없음     현 2) 국선 변호사     현 3) 사선변호사     현 4) 미상

61. 후회여부         현 1) 후회함     현 2) 후회하지 않음

62. 자백여부         현 1) 자백함     현 2) 자백하지 않음

63. 피해보상여부     현 1) 보상함     현 2)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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